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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1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분단 모순구조를 극복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영토적 차원의

분단이전의 상태로의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다가올 창조적인

과제로서 여기에는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단극복을 경험한 나

라들의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은 우선 남북한 주민들간의 삶의

수준과 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하

여 한면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는 통일문제의 인식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한 절대적 주관적 가치로서 통

일의 당위성에 대한 구호만으로 통일을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 정책판단이 전제된 통일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곧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의 지평을 보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제기한 項이다,

1990년대 들어 독일이 통일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項이라는 추정

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쟁적으로 통일비

용의 규모를 연구 발표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난,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비효

율성이 입증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였다. 이러한 상황 전개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

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에게 열마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로서 통일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통일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사회통합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의 규모에 매료된 나머지 통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이익은 물론, 분단이후 엄청난 금액이 국방비나 체제유지를 위한 분단유지

비의 형태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과 통일비용이 단순히 소모성이 아니라 투자성을 띠

고 있는 부문도 많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리워兎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

적 합의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일부에서는 통일비관론마저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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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럽 통일비용에 대한 점히-한 제합의기· 이午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런 통일을

닐·이하게 된다1/:l 그로 인힌· 사최적 혼 l·은 너욱 십격·성을 더할 것으로 )1인다. 즉, 정

吟하게 파익-핀 통일의 수익-비-S-체게 없이는 정지적 통힙-에 이르논 피·정은 물론 통일

후 사최직 통합( 위한 제도외- 징기의 선택에 필요한 의사길정의 기초자료를 공반을

y 없기 때분이다.

따라서 VI 시주]에서 우리%[L- 디-시 한1%Il 통인의 꼭)$L를 피-인하고, 통일과정에서 제기되

는 장애요소들끅 권·리하빈서 통원후 남북힌- 주민이 ·%1정으로 하나되는 실질적인 사최

昏호]·율 추진하기 위 
'l· 

싣친리 과·제로서 통일비펑-과 분9'비용 문제에 대한 접근울 모섹

해야 힘- 것이디--

본 인구는 이러한 통일비- - 과 /I-o ]] 따룐 제1;0· 문3-]]를 불 수 있는 해보1은 통일협책과

통일교‥이 상호 f기적으로 견%:l-히·12 결이리-고 보고 있디·. 그러나 우리의 학1싣은 그러

하지 못하다. 본易에서 분석시고 있는 긱'종 이론조사 견과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톤일애 ]J·한 인식체게의 혼<1을 지직'하고 있기 때분이다. 이는 다읍 세 의 주역들인

대학-%들마저도 애 . 1가 아니라는 집-S- 신분조사 과 범'히 내었다.

이러한 원언은 과거 71위주의 정권둘이 피 온 통일징비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리-기 보다는 선전이나 이님)1녀]의 복직에서, 7는 안보의 지.끝1으로 촬용되는 과징

서 주V· 1 가·치·제계로서 통일의 짇내키 딩·위성의 存보에만 A칙-하였을 뿐1짠 아니라, 정

부의 骨일정첵에 내한 의사견징과정에 <·:·t/1들이 배제되있기 떼문이며, 따라서 국민듣

의 정J/-의 昏일정첵에 데헌· 신괴싱·실로 3/]권되었디J[< 분석히,51 있디.,

뿐만 아니라 昏입비성-에 대한 논의외· 힙·의의 <1요성괴. 통일교육의 苟요성에도 骨3(

하고, - (리 데학들은 제기능-S 디-하지 봇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

c/-1吾에 의해 통일]/-s-의 빙‥칩괴· 교괴-운잉이 다의>]으로 긴정되있디-는 꽈거에 대한 반

성때문에 우리 내'희·들은 자의 또는 다의에 의해 昏 /교육을 외먼한 니-미지 통일에

한 인식체계를 /축히-기 위 1 %)·믿'한 A<의의 장을 대학 외부의 주제들에개 넘지 고

있1 깃으로 설분조사 권과 니·티.났니-.

본 연구는 이러힌· 문제제기省 
'해 

치.세대 통일 주체세릭이 될 내학J%晋의 통일비- -

가 분<-{·비용에 내 
'l- 

올바른 인여체계를 마련할 J- 3)는 방안을 김·21L하고자 兎다. 통오)

비용이 아무리 크디리-도 두지·Z/가 이룰 상페호f 수 있다111 통일비- - 의 지·11은 합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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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행위가 될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통일이 될 경우 분단으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막대한 분단비용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

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이익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왜곡된 통일비용의

인식구조를 바로잡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간의 균형을 통해 참여하는 통일주체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본 연구는 먼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절

대적 가치로서 통일의 당위서을 재인식해야 하며, 통일문제의 인식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

히고 바람직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통일의 담위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

요성을 제시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의 의의를 살펴 보았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종

래의 주관적 가치체계로서 통일의 절대적 당위성의 제고와 병행하여 객콴적이고 합리

적인 인식의 틀을 수립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히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통일의 당위서에 대한 합의와 함께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적극

적이고 실천적언 통일의지의 확산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각종 어론조사 결과룰 토대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

미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애 대한 논의와의 어떤 상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서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비교가 어렵겠지만 본 연구가 수행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할 기초자료로도 활용

할 목적에서였다,

여기에서는 높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

의 장애요인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류, 통일예상 시기, 대북한 지원문제 둥에 한정하

여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 국만들은 통일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현재의 남한체제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북한 흡수통일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통일의 또다른 주체로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냈다. 통일의 장애요인으로는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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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이님의 대립음 기-징' 씰·이 신닥健)미, v-북한 교르의 펄요성에 있어서 걱제 W

사최직 ]]'<류吾 정치적 교 y보다 디 <:l<하고 있는 깃으로 니·디·났다, 그러니· 북한징Y1에

대한 징지된 인식구조 속에서 - Id-은 대복한 지윈문 에 네해서 원칙적으로 지운1에 찬

성하지만 북한의 정책 선테 어하에 띠-른 차빌리 지Y1을 고러하고 있는 것으로 留·히·지

북한지읕1 제기· 兮일비용合 지뷸할 의사와 윈인(遠因)의 관계에 있다는 짐을 섕1지-헤

)i(번 비꾄>인 것으로 분석되있디-. 진체적-%且 3;L먼 · 리 5 [민들은 -부한 및 통일문제에

대헤 갖4:. 높은 관심에도 볼구하고 심도있고 체게직인 인식임이 믹-연하게 생]긱·하고 있

는 것으로 니-타넜·디-. 이러한 주]은 4장의 설문조사 결피.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일비용의

징보히득 깅로를 통헤서도 니·타났'다. 정부니- 교육기괸·보다 인易1개체의 의존도가 80%에

A-박하고w 았다는 조시-긷과를 통헤 알 T 있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통일비용파 분단비정-에 대한 논의들을 살피 보았다. 이기에는 통일비뎔-괴-

통일이의(핀익), 분딘께용애 대한 님지 힙·의의 도출점을 지향하번서 디-양하게 정의된

기존의 논의돌을 정리해 보있'다. 이骨 통해 통일비- - 은 51 개님 사용에 9)어서 첫쩨,

통일비- - 의 게님 징의와 통일비-9-의 계12곡]과 l ;q위에 대해서 대깅'이라도 합의점을

針合 낄요가 7)고, 통잎비융의 ho-모가 연구기관마니. 답리 니.타니.는 깃은 
'

투지.'와 
1 

비

용'을 혼h-하고 있기 때문이머 
' 

平자'는 
' 

비各'이 아널 수도 91다는 점에 T-의해야 한디-

고 y장히·고 있다. 둘째. 통입비용이란 님에는 분G·으로 인해 빌%한 분단비용의 개

님이니· 통일이익도 A(리헤야 할 필요가 있디·는 주]도 아 러 지리兎디-, 즉, 통일비各을

논하는 있이서 분닌·비덖-과 통일에 따谷 이의(펜익)이 힘·께 다루어지야 하는 이1-로

는 昏21비성- 대힌- 정희한 개h)의 힙-의입이 정의%]에 따리- 오는 통일비정-에 내한 인

식의 왜곡 내지 /I 7-f모의 거대힘- 떼V )p-A%하는 헌싣인·주의 통일기피중과 긴·은 역

A괴.-計 제어曾 d< 있는 기제기- 필 깃이기 분이리.고 J;L있·디..

윌비- - 의 5'f모는 통일비- · 산출]-M샤]괴· 통'習-%l-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띠-라 친차만벌

로 니·니·니-고 있음-2- 빌'견省· 수 있있디·. 7'l'북한의 소득수준을 <·:c농촤시키기나 독일통일

l%-식과 MI교를 8헤 J·표된 2.( J·게치는 ·시·게는 4(}U익날러에서 낌게는 2조 5,00[)억딜·러

로 니.타니.고 있이서 이에 대한 1힘/}적 힙-의의 폭을 b;f省 핀요셩을 제기하있다. 분딘·비

벙-의 3-fd,t는 산출가t·한 $]정 GNP대비 히셕'Ill와 분단체제A·지비의 3-l-모를 주로 추정

히-고 있있다. /( 러니. 이산가족의 고 (괴. 인권단3]' 및 t )주촤의 지인 등 산출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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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형의 분단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애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일비용의 지불의사 및 조달방법에 대한 종래의 논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

대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통일비용의 지불의사가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비용의

추정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비율의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현실안주의 통

일기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점온 통일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통

일비용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玆었다. 합의

없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엄청난 통일비용의 규모가 통일지불 의사를 떨어뜨리

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이는 또다른 통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비용 조달방법은 통일기금, 냠북협력기금, 통일세 신설, 국제적 지원 문제 등 다양

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는 물론 연구에 있어서도 통일비용의 규모에 상대적으로 밀

려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4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왜곡된 통일문제의 인식체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가운데 10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표본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과 통일비용 및 분

단비용에 대한 인지도, 내용, 규모 등을 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일비용의 지불의사와

지불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항시켰다. 이 결과 대학생들도 일반국민들의 통일문제 관련

인식체계에서 보여준 혼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통일의 당위성에 관해셔는

57.5%의 학생들만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는 체제 및 이념의 차이와 북한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였고, 통일후의 바

람직한 체제와 통일방식도 남한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한 홉수통일을 가장 선호하

고 있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77.8%의 학생들이 부담을 느

낀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높은 인

지도(71,0%)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項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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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는 독일의 통일비-뷔보다 더 밀'이 骨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통일비-T 지불의사에

대해서는 91.4%의 학A들이 능력에 및게 지·밟하凍다고 切-힐고, 기끼이 지불하凍다는

학)&]은 3,4%에 붑파하있디-, 통일비됨-의 지불甘엑을 조사한 걷과에 의하1;[l 월소득 핑균

의 이· 3%정도를 통일비뎔-으로 지骨하或니-고 61히 이를 토대로 骨일비A-의 규모를 산

骨해 보았디.. 그 겸과는 1 13조 친익우1 정도의 5[-모있는데, 이는 학2셍吾이 통일비용의

v-모로 범·힌 骨일비7의 if모보다 턱인이 모지·리·는 5)34라는 점에서도 우리 대학섕]吾

의 봉일비용에 대한 체게적인 30식을 갖고 있지 봇하다L 점을 朔·兎다. 이는 긷국 통일

비정- 분제를 Y함해서 제게적인 통일11'(육이 필요하다는 접읍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

다. 한) 통일비· - 의 조날빙'려으로는 ]多일기3·(41,4%)과 남북헙력기급(22,8%), 통일세

(20.0%) 순으로 니-디·났다.

5장에셔는 통인고< 7 통일비.만에 데한 피20'tA- 헌된-과 문제71을 분석하였다, 통일교

-h- 및 等일비정-에 내한 피교A 헌毛·合 뵤1신, 선문조사 毛과에서 통인교육의 경험은

41,8%에 붐과했5(, 통오/비용에 대한 수강경헙은 20,7%에 지니·지 않았다. 당연한 걸과이

或지만 데학생 스스로도 83.0%가 통일비- - 에 대한 체게적인 교육의 필요싱에 동의하고

있었디·.

이러한 건과를 비-탕으로 지' 주체111 통 /비- - 인식 고빙·인-을 제시히-였다, 민지. 정

지지도자와 징부의 통일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의사김정과정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제안하었다. 우리의 통일분· 1 과기 정J>L주도의 정첵이 비효율성과 s-은 신

괴수준애서 외1;tI당하는 
'헌실은 

직시하)/ 일문제01) 관한 한 사회저변으로부터의 폭hI

은 지지리. 동의를 잘어탱 수 9)는 굄·Ii%]위한 의시구1정 및 통합과정을 민저 기쳐야 管

깃으로 보인디-. 일비- 에 대한 인치31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칫 믹·데한 통일비용 규

모 의 산정이 1싣인시없는 인반국민들의 페%-닌 인 A31-조를 임·산할 수 있으머 자칫 동일

기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7]에 7-의헤야 할 것이다,

다읍으로 대학의 통일교육 헌쵱·이 잎거 지직한 여&-] 요인들예 의해 사최적 수요외.

V],요성에도 뷸구하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4을 언급하떤서. 통일

교-斗의 깅'최.릅 위한 일가지 19'인·을 제시하였다. 봉일비- - 을 At호]-한 톤일2t)[Cd-이 강촤되

이야 히.미, 2/l- 과정 는 양A인 V)과 질적인 측면에서 싱·호 보오1-적으로 교파운엉이

이7어저이· 하고 <J 진]身1-2'리의 디·잉·촤 등이 제인·시었,디.. 2.f러고 선문조사 건괴-, 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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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지경로 및 인식제고 주체로서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접에서,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언론매체의 사회화과정에 있

어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심도성, 체계성 및 책임성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먼저 통일의 이상 못지않게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숱한 갈등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과 그 대가로서 치러야 할 통일비용이 내용적으로 얼마

나 중요한 효과를 가졀 젓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경

제, 사회의 측면에서 합리적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일이익의 극대

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통일비용의 과다에 따른 통일후유증과 그로 인한 정치.경

제적 재난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할 젓이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

임에 吾림없다.

끝으로 오늘날 통일문제는 대학생 및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객관성과 합리성의 상실로 통일문제가 정책헌안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지나친 남한의 대북한 홉수통일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조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 경직성이나

통일외적 요인(정치적 외압 정치논리에 의해 통일문제가 전도되는 등)에 의해 통일논의

의 진보성이 가로 막힌다면 이것은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餓

다. 나아가서 통일가치와 통일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할 것

이고 분리된 체제와 이념의 간격을 촙히는 동시에 남북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사회

통합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적 최대과제로서 통일이 가져올 통일이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합리적 계상을 통

한 정확한 통일비용의 인식체계를 갖출 때만이 통일의지와 통일비용 지불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과

정과 통일이후에 소요될 통일비용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합의가 도출되고 그

를 토대로 경제사회적 교류와 이를 통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

감을 극복할 때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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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I 문제제기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분단 모순구조를 극복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영토적 차원의

분단이전의 상태로의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다가올 창조적인

과제로서 여기에는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단극복을 경험한 나

라들의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은 우선 남북한 주민들간의 삶의

수준과 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젓이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이질감을.극복하

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절대적 주관적 가치로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구호만으로 통일

을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 정책판단이 전제된 통일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의 지평을 보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과제를 제공해 준다.

1990년대 들어 경제난,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비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심각한 위기상

황을 맞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

이라는 추정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쟁적

으로 통일비용의 규모를 연구 발표하게 되었다. 국민들도 한반도의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았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에게 얼마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로서 통일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통일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사회통합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의 규모에 매료된 나머지 통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이익은 물론, 분단이후 엄청난 금액이 국방비나 체제유지를 위한 분단유지

비의 형태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과 통일비용이 단순히 소모성이 아니라 투자성을 띠

고 있는 부문도 많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리워졌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
I

적 합의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일부에서는 통일비관론마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확한 통일비용에 대한 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하



l

된다면 2/-로 인한 사최적 혼란은 더욱 십지-성을 디省· 젓이다. 즉, 정획-히께 파악된

통일의 수익-비용체계 似이-L 정치적 통71'에 이르는 파정은 骨론 통일 후 사최적 통합

을 위한 제도와 정첵의 신택에 필요한 의사징정의 기초자료를 제공1싣을 수 없기 때문

이디-.l)

띠.라서 헌 시점에서 - (리] 다시 한1긴 통일의 목표를 피·인하고, 통일과정에서 제기되

는 장·o)1요소들을 All-리하고 일후 남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하나되는 실省적 ] 시·최통

힙·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2>로서 통일비용과 분딘비용의 분제-趾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비성-과 그에 따른 제빈· 문제를 骨 수 있는 해법은 통일정체과 통일교육

이 싱-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깃이라고 省' 수 있디·. - 1괴나 우리의 힌실은 그러하지 못

하다. 각종 어론조사 ·길과들은 - 리 국민들이 가지는 통일에 관한 인식체계의 客선을

지적하고 있기 문이다.

과거 7위주의 정71吾이 피온 통일정첵은 통일을 딜'성하기 위한 깃이라기 31다는 선

J이나 이넙교육의 목적에서, 안보의 자원으로 쵤·各되는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체계로

서 통일의 질대적 당위성의 홍보에1 l· ·십착·하였을 昏만 아니라, 정부의 통띰정책에 데한

핵민들의 의사긷정이 베제딤으로써 J [민들의 정부의 통일정첵에 데한 신리상실로 귀걸

되고 믿았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융에 대한 논의와 %]-의의 긴IL성과 통일고(욱-의 필요성에도 불구

하)1, . 뜨리 대학들은 제기능合 다하지 - 하고 있다는 비판을 빈하기 어리울 것같다. 군)

위주의 정권돌에 의해 통일))<욱·의 씬-4과 교과운영이 티.의적으로 걸정되있다는 과거

데한 반성떼문에 우리 대학듭은 자의 yh는 타의에 의해 통일교육을 외번한 나피지 통

일에 데한 인식체 -趾 구축하기 위한 촬빌-한 논의의 장을 대학 외부의 주체들애게 넘

거주고 Idl-았다.

닐 연3[는 이러한 문 제기를 헤 차세데 통일 체 세럭이 될 내학)g들의 통일비용

괴· 분단비융 대한 올비·谷 인식체 를 미곡1할 수 있는 l%-안을 강구히-고자 한다, 통일

비- 이 아무리 크 더리·V 투자·且파가 이를 상쇄힐' 수 있다면 합리적인 겅제행위가 될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1) %]영)/, 
" 

통인의 가지외· 비정-", 11

))족통일 l/원, [')로인71/'IE논寺,<제55」(] 2호, l%6 ), p,265.

2) 조5il
. ,

"

] 딤·의 정치사최적 비-9-과 통인의 이익", l;Il족통tv언C'It무1,한국개발연-/ l, 
c

]>VI께용과 통
. g-.,(민족통인언/윈,한<·[ 반인</·윈 봉동주최 

-:·
[내학술최의 반표논문, 1997, 6. 5), pp.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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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통일이 될 경우 분단으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막대한 분단비

용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3)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과 분

단비용, 통일이익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왜곡된 통일비용의 인식구조를 바로

잡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간의 균형을 통해 참어하는 통일주체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절디적 가치로서 통일의 당

위성을 재인식해야 하며, 통일문제의 인식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합

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하여 바람직한 통일비

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체계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통일의 당위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의 의의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통일정책

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논의와의 어떤 상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설

문조사 결과는 단순비교가 어렵겠지만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통일문

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할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3장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 볼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비용과 통일이익

(편익), 분단비용에 대한 개념적 합의의 도출점을 지향하면서 다양하게 정의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개념이 갖는 상관성과 통일비용, 통일이익, 분

단비용의 내용과 규모, 통일비용의 지불의사 및 조달방법에 대한 종래의 입장 등도 정

리해 볼 젓이다,

4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왜곡된 통일문제의 인식체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 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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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가운데 10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X본 920밍을 데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절과를 제시하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제고 빙·안

을 모섹하고자 하었다. 그 내용은 북한 빛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과 통일비- - 및 분

단비용에 대한 인지도, 내용, 3T旦 동을 섣문으로 3[성하었으머 통일비용의 지불의사와

지불닝·법에 관한 네- - 도 포기-시派다,

5장에서는 통일)g육 빛 통일비정-에 대한 피교육 헌핑-과 분제접을 분석하어 정부의

통일정피 및 대학의 통일고( , 오)론매체의 사최촤과정에 있어서 통일비各과 분단비

에 대'한 각·Zf·의 인시제 f 닝-竹-但- 제시해 J1고w지· 힌디-.

2.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2. I 兮일정책고1- 일의 당위성의 재인식

2.1.1 통일정히의 펑가

그동안 남북한이 전게해 온 통임정책은 서로 일빙·적인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양

상으로 니.타났으머, 통일정첵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이루이진 납북데촤나 싱·호빙·문

그리고 지·종 선인들은 진정으로 상호 힙'의에 의한 통일로의 접근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J에 의한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하는데 비중이 더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우리 귄워 의 정권들은 통일에 관한 사힝·은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J(제로서

인식하여 왔으머 통인의 가농성 자체가 느(정딘 상흰-에서 통일문제를 정권의 실%증대

를 위한 정치직 자원으로서, 또는 안보문제외- 결부된 국가기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통

일에 1귀한 논의와 여易各 효피A<로 관리하는데 비중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통일정체의 여긴 아레서 통일문제의 의사결정과정애는 국宅들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배제되었으미, <·<w/1吾은 절데직 지131]가치로서 통일의 딩-뮈성만을 깅·도L당하는 것이 전

부있디·. 즉. 징부는 안뵤 및 일정책의 필요성을 <1전하는 빙·펀1로서 관 1촤된 통오1

의 실대적 딩'위성을 일빈2fl;J에게 홍J 하이 왔디·.4) 따라서 님-북한의 통일정책F 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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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정권유지 내지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 상징조작적 성격을

강하게 지너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5) 결국 통일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항상 정

치적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통일의 기회비용에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가 없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가 최

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먼저 통일정책의 인지도에서는 
'

통일의 당위성은

절감하지만 관심이나 이해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7.9%가 반

드시 통일이 되거나 가급적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64.3%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문민졍부 들어 뚜렷한 통일정책 없이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비

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홍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따가운 비관이 가해졌다. 깁영삼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19%가 ' 전혀 잘 하고 있지

않다5 고 답했고, 60.22는 
' 

별로 잘 하고 있지 앓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20.6%에 불과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 

실'질적· 이라고 평가한 응답비율도 20.5%에 불

과했고 
1 그저 그렇다5 (44.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9%), 
' 

전혀 그렇지 않다' (8.8%)

는 순이였다,6) 이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근m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斜· 喉 斜./
/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 

인적, 물적교류를 통한 단

계적 통일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71.3%였다. 그러나 ' 

북한 고립

책을 구사한다5는 의견이 11.8%, 
6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지적도

11.3%였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6 

헌상유지책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45.sw, 
'

무

력통일을 고집한다s가 34,5%, 
6 

정치적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가 13.8% 다,7) . // ,
·

/

/

J

4) 권영봉, 앞의 논문, PP·265-267.

5) 유영옥, 
「한반도 통알정책론,(서울 학문사, 1996 ), PA99,

6) 중앙일보, 1997
.

E9乳3兎<Lr한편

� 

LG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3론조사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

해서 
1 그저 그렇다 t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1.2%인디 비해, 
' 

만족스럽다'는 견해는 23s6%에 불과

해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른이 높았다(중앙일보, 1997년 3월 28일J.

7) 한국일보, 1995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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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라서 우리의 통일과징이 보다 평최.져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러먼, 민지, 님한내

> 71실직인 잉힝로1과 힙·리성을 지니고 있는 骨일1·g·인·吾合 객관적으旦 검토하어 최신

의 단일]s·안을 <·f먼적 힘-의를 통해 도출하는 깃이 무엇) 다 필요할 것으로 뵤인디·. 징

부의 통일$c럭이 실질적 건실을 喪기 위헤서는 남과 북이 민주%와 시장깅제 그리고

자유외- 펑兮이 힘·께 이.7A질 수 있는 가의昏일을 이룩하는데 실질적으5L 노력해 온

통일지향 세력과의 군긴한 연 가 필도-하다. <·f5[l 지지기반엾이 이론과 신언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기 문이다,R)

그리 4 북한이 처한 어)]A-을 김-안히Jf 납한의 상대적 - (위吾 피관직$-로 인%히·먼

서 북한을 IF족공동체의 일%·]으로 개혁파 방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해야 管 깃이다. 이외. 함께 -%한에 네해서는 휴수통일에 내한 위기의식을 깅감시키민

서, 닙'북한의 힙·의에 의한 T]진적 통일-8- 이북해야 
'骨 

것이다.

2.1.2 통일의 당위성 ·재인식과 통일비용 논의

통일의 딩-위성의 1료 접으로는 잎'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주도의 통일정첵이 통일

Id'성의 의도보다는 대 이hi}정첵의 수단으로 T립되어 통일83의 선전과 함께 우리

체제히.의 통일의 빙-빔론으로 통일의 덩·위성이 반드시 제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 이

러한 질대적 가치로서 통9 당위성의 문제짐-各 우신 이들이 대체로 정치성 또는 
- 

림dI

의사에 31각한 추상적 가치들이기 떼문에 주관적으로 심가되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

러한 7관적 가치는 통일의 릴대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긱·骨

이론7시· 길괴-에서 보이주논 비-외. 권이 금일에 외-서 징부 주도의 통일정첵의 비일관셩

1도는 신뢰성 상실, 통일을 이룩하는 네에 있어서 정치적 통협1-보다 깅제니- 사회분이·의

이谷]l]- 사최통합과정의 필도-성을 상대히으로 VM 지적하고 있다는 헌신에서 그 의미

룰 다하고 있지 못히Jl 있다.

한V]으로 북한체제기· 강x]], 식량, 에니지난 L 이러 어러各을 쿠복하지 못하어 갑-작

스런 통일읍 뎨비해야 하는 가졍에서 뵤면, 전대적 가치로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8) -a-엉옥, 잎'의 피, pp.51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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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통일이 가져올 비용과 손실에 대비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성을 담

보해내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통일당위론 중 경제적 가치는 유일하게

합리 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가치이며 실상 가장 설득력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객관적인 수익-비용체계를 파악할 수 있

는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단 장거화에 따른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

감의 증폭 등으로 현실안주의 통일기피증까지 노 정되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민족 동질성 유지에 근거한 가치는 탈냉전시대 민족주의나 자펼주의가 퇴

조하고 세계화, 다양화 등의 중요한 사회적 파1턴의 전환으로 신세대들을 과거와 같은

주콴적 가치체계로서 통일의 절대적 당위론만으로 통일의 장으로 흡수할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는 이산가족의 자연 감소와 남북간의 민족 및 생

활환경 차이에 의한 이질성의 심화가 장기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생명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

다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최근 실시된 중앙일보사의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77.9W가 응답하

였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199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른에 65,1%,

t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돼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소극론은 26%였

다. 
' 

현상태를 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건은 7.9%였다.9) 1995년 갤럽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57.7%가 통일은 
t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10)

그리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8L6% 가 반드셔

통일돼야 한다고 높은 열망을 표시했으나 20 대 이하의 경우는 55%만이 통일을 필수적

인 과제로 인식하고, 44.9%는 
i 

적대행위만 안하면 이대로도 좋다'고 응답해 신세대들일

수록 통일을 선택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9) 한국일보, 1995년 8월 18일자.

10) 조선일보, 1995년 s월 13일자.

11) 개원 15주년 기념으로 기장, 예장통합 · 합동, 순복음 등 13개 주요 개신교단과 카톨릭 등 기독교인

사목, 신도 1천1백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t 

기독교인 통일의식조사'(한겨레신문, 1935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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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2-l% 통일의 딩-위셩애 대한 인식

이와 v-은 여1본조사 길과는 우리 6 (시)들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높은 관심수준과 닉-

<한적인 긴헤를 가지고 있음12)에 분구히.고 통일 뎨한 딩·위성이 과거 o%를 상최하

<l 깃괴.y 틸·리 1看어지7 있-E 일· i 있디-.

그렇다고 해시 통일담위론이 우리사최에서 일논의에 있어서 무의미하다 이이·기

는 아니다. 긱-종 여$<조시- 조1과에서 아리도 통일의 딩-위싱에 대해서는 t]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 통일의 절대적 가치로서 딩'위성은 걸정직 취약점은 과거의 VI족주의 지항

적 가치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짐인데, 이는 시간이 겅과합수록 初은 세 를 중심

으로 한 국민내(에게 A소력이 김'소한다는 네o]) 있다. 히은 세내骨 중%]으로 통일을

너 니-F 실·-3- 위한 수단적 가치로 이해하고 이 가치를 통일비용이나 그 후1-증과 데비

히-여 대책을 힙·리적으로 선택하려는 대도나 A3(가 니.티·나고 있다는 점에 A-의할 필요

기- 있디·.

띠-리.서 통일문제에 9)어서 종래의 주관적 가치체계로서 통일의 절대적 딩-위성의 제

고외- )·s헹하어 계괸·적이고 힙-리적인 인식의 를을 수로1하여 인친1의 지펑을 러히야 할

것 로 보인디·, 죽, 일의 딩-위싱에 대한 힙·의외. 함께 통일이익에 대谷 J*A이 구체촤

뉨으로써 보디· 려는(리이고 실천직인 통일의지의 확산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

이다.13)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2) 1데깅제사최언3[%이 조사한 ):IE조w사에서는 
' 

핑소 님-A[한통일에 인마나 판심이 있는가'라는

에 
' 

메7- %g'다.' (46.l%), 
' 

익:간 있디.' (38.U%)가 
' IPl<L 없M· (Id.71)', 

' 

전리 但다' (l.2%)블 Rfv헤 통인

A]·제가 국171직 관%]사임읍 증'壺다. 하지만 
' 

매-7- 12'디·'란 %11-l·F 40데(52,1%), 50 이상(69,1%) 등
· A장 1有·에시 밀'竝던 w/l-1;(l, 

' 

9긴- 있디-';2- 대q포·/ 20 내(50.6%)외- 30데(45,2%)에 밀'이· Il- 세대들의

동.인에 대한 괸-심이 기성세네에 >11해 l!)2적 留}은 >y로 드러났다, 그리고, 4+한정71에 
' 

허데감은
1녁5 

-

' 

가 勇,y%인 반먼 
' 

식데감울 느끼지 않는니-'가 32.6%, O-리고 ' 

특볍한 깁'정이 但다'가 27.4怪로

A계臧니·.(힌·<·l·앤J;L, 19%Id. s 욀 18인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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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2.2,1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방식

LG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랖직한 통일방식으로는 
1 

남한의 경제적 우위

를 통한 대북한 흡수통일'이 61.3W로 
' 

남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통일'(25.8%)보다 압도

적으로 많았다.녀)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방식으로는 
' 

현재의 남한식

체제가 아니라면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37.1%)와 
' 

남북한 체제를 섞은 혼합 연방체

제가 바람직하다' (35.o%)는 지적이 비슷했으나 
' 

사회체제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통일되

는 게 좋다'는 의견(25.4%)도 상당수 았었다. 이중 20 대 8.2%), 대재 이상 학력자

(45.9%), 화이트칼라(48.9%)층은 혼합 연방체제방식을 선호했으나, 50 대 이상(42.3%)과

국좋 이하 학력자들(50.4%)은 하루빨리 통일되는 쪽을 많이 선택했다. 통일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남한에 의한 대북한 돕수통일정책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믿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5) 한편, 중앙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통일후 사회체제를

' 

남한중심'이 52.6%를 차지했으나 
' 

연방형태의 공존경쟁'과 
' 

혼합형'도 각자 207 안팎

의 응답올 보였다는 것이다.16)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의 방식으

로 남한우위체제의 전제하에 대북한 홉수통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방식의 선호는 객관 인 사회경제지표에 의해 남한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

위의 입장에 있다는 인식과 남한 중심의 사고의 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통일방식을 원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방식에 대한 합의

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비율로 남한체제 중심으로 통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치이다. 그리고 통일방식에 따

라 통일후유증이나 통일비용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

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조민, 앞의 논문, p. 8.

24) 중앙일보, 1997년 3월 28일.

15) 한국일보, t926년 6월 23일자.

16) 중앙일보, 1997년 9월 24일자.



22

2.2,2 동일의 장애요인과 남북한 교류

우리 1:·f 민듈은 닙'%한 시·회통71·과 괸국(하어 농일읍 기.로니-는 장에요인으로 
t 

남북한

의 싱2표 이질적인 체·제와- 이1/l', 
'

- %1]횔·수/ 차이}를 지키히.고 있이서 이에 대힌. 첵의

낌요성이 제기되고 y)디-.

한국인보사의 이론조사 긴과에 의하민 통일을 가로막는 장에요인으로는 
t 

체제 및 이

님의 치-이' (35고%)가 기·징· [g'았3/. 
' 

북한정({(-l' (20.i%), 
( 

남11한의 경제-AI촬수준차이·

(18,7%), 
'

111 깅·내국' (17.3%), 
k 

님-한정 l' (7,s%), 
+ 

기타5 (O. %) 동의 순으로 지적되었

는데, 이는 남-11한의 체제,이 IA}·을 니.티.내는 지3(로 보이진다. 켜·<il로 10%J전 조사에시

는 
' 

남북한 이V]데7]' (45%) -
' -],j-한지도2·' (18.7%) -

; 

싱·호불신t (13.6%) / 강대국 이

관게' (8.(-)%)-'님-북한 ·지도)' (4.6%) 등의 치.네로 니-비.니. 통일장애 요인에 데한 우리 국

민들의 인치은 /B )<
11하지 않있·음을 안 a· 있디-,17)

한V<l, 한기레신문사가 실시한 분조사o]1서는 응닙·자듈이 )g긱·히.는 통원로 인헤 섕1

겨날 수 있는 J]!-제의 주7- 기-Arn-하 하니는

� 

바로 깅제적 谷런.이리-2 IL3( 있니., 19948

(주) 미디이리서지기· 실시한 어<[[조사에서 - 딥-자듭이 
$

통일이 됐을 때 가장 . 으리되는

깃'으로 꼽은 깃도 
' 

깅제적 1 ]-<-]c'(35.l%)으로 
; 

사최표1 存1F(22.5%)이니- · 

정치적 A

란'(22,l%·) -V <l- 디·읍 순위-趾- 0-게 잎$14디.rn Cf리T . 원리니-라 5-[민들은 )일을 7]a]1

서는 북한의 적대키 대남징책에 싱·핀.似이 
; 

깅제5-,3</.5가 추진페야 한다는 ) ]AS 깃.고

8)는 AF로 조시.되었디.. 님-북한 깅제교7-에 관해서는 
· 

신뢰최복피. 통일에 도웁이 될

깃이다'가 0.3%, 낵-F한의 적대적 대Id-정책꽈 A<l-71입이 추진 이, 한다·가 67.3%, 
· 

서로

주고반는 분이기기· 조성돼야 한디·'가 (]2.2%, 
' 

북한 먼의 AW香5·준을 힝·싱.시키 줄 깃이

다'기- 79. i %骨 차지'헤 긍정시 응h'1이 입·도적으로 높았디-.)8) <-t리 E 지닌. 1994년 12윌에

싣시한 한<·f/V]의 남북경7]관 ) 여론1사 질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0.5%가 · 

우리

에게 디·소 겅제직 손싣이 y)너리-도 납북경-%1을 추진·헤야 한다·31 응딥.했다,l% LIf」J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7) 한국일]L 1996%·l b ·l 23인지..

18) 한-:·f9보, 1996t,71 6V 23일지..

19) FL한 
'힌데경제시·회 

l</-원이 K13S의 e]피에 따리. 시合, - !
I
L산, C

I
t

, 핑.주, 인친, 진 등 6개 네V시에
서 20 세 이싱-의 J]] 8M)]밍- . I l]싱으<!. 

"l. 
1회. 설-EL조사/1과에 의하면, 님.-t[깅>>-%]g]에 데해시

58.8%가 손실이 있니리-V 게속해이. 한다;:. 의검이있고 님-뮤깅제'71릭에서 - (리 징](의 익힘.에 내句
는 63.l% 가 3]y,'-시- 혹- . 괴잉겸$.-3- 마기위헤 이/., 징V 동제가 빌요히.다5t 인정·螢1A.. VI.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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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당국자와 전문가들도 
'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 지금부터라도 고통분

담 정신을 함양하는 국민계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이 된 후 
i

고 통

분담'을 외쳐야 이미 늦다는 것이다.20)

이런 경향은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다. 중앙일보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통

일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서도 
'

상호불신제거' (13.4%)나 
'

정상회담5 (10.8%) 등 정치

적 차원의 해법보다 
' 

서신왕래'와 
' 

이산가족 상호방문' (41%) 등 인도적 차원의 접근법

에 여론이 몰렸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각종 인적.물적교류 특히 북한의 경제적 어

려움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 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한 정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정

책의 홍보효과로도 볼 수 있으며 탈냉잔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체제와 이념의 대

립의 극복이라는 정치 요인보다 실제적인 경제.사회적 교 류 분야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즉, 통일문제가 정치적 변수에 의해 크 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경제적 통합이 통일을 이룩하는데 더 큰 선결과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제적 혼란은 바로 통일비용 증대로 연결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감당하

면서까지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었는 것이다. 냠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는 통일비용을 현싣적인 문제로 거론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들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주역이 돼야 할 남한 주민들의 다수는 바로 그 비용 때문에 통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주의갚게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22) 어쨌든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비용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할 때, 많은 연구

자들이 이러한 교 류의 확대가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경제체제의 동질화를 가져와 궁극

적으로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끝으로 중앙일보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지적과 같이 정부주도의 통일정책 추진

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68.3%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20) 동아일보, 1995년 1월 4 일자.

21) 중앙일보, 1997년 9월 기일자.

22) 한겨레신문, 1936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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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본만을 반영한 -旻 납-)·'[4')[/ 징)iLJiL디. 기3.1이 주도해이· 한다는데 62%가 동의

號고 15.5%만이 김J,l-기. 니-서야 한니J.t 臧니.,23) 이%IF 징부와 민간이 상호 -H-기적으로

h]·북한 7제교퓨를 7진'해이· 한다<<· TI-E 지적하는 대목이다.

2.2.3 통릴가능( 상) 시기

통일가능 시기에 대한 측징은 -(신 통일분제에 데한 괸-심도에 띠·라 달리-질 수 있은

깃이머, 동일정첵에도 상·당-한 잉힝·- 반을 깃이다. 니-아가시 통일가능 시기는 통일비성-

은 준비하는 2-·f<Il·둘의 인시에 접대적인 영험·을 미친디·고 불 수 있다. 긱'%- 이론조사 결

파 니.타난 통인기.능 시기는 대체료 
'

IO%CI 이네'라는 응딥-비 이 높았다는 점에서 90난1

대 들어 분단극복 국가들의 통임사레에 고 무된 旻힌- 인싱-은 l/M 된다,

중잉-일)IL사기. 실시한 어론조사 긴괴-에 의하v-l 통일이 언제 이릴짇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c 
'

5- 10호1' 사이기- 33.6%로 가징· 밀'있·교 
' IO-20닌'이 25.3%, 

' 5년이내'가 I l.5%

였디.. 
'

- 7-리 세네·패-는 이71지지 밀'E 4'이VI· i닙 L 14.5%d 치-지榮디-.24) 힌d, 조선일

보사가 힌·국김1럽꽈 공동으로 싣시한 pa:·민昏일의식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납북통일

이 이끼 l 수 있L 시기에 대해 
' 

안으로 IO·- 15 1이내'를 가장 많이 2%고 있으띠

(30.4%), /l- 디·&은 
' 5-9%>l 이네' (기.4%), 

' 20닌이3'-' (14,6%). 
t

I - 4년이내' (4,8%)로 니-

니.났·다, 
'

퐁일욘 불기-V할 것'으로 긱-하는 국먼은 17.8%였다,25> 호)대겅제사회연구우1

의 조 사有과에 의'히·먼, 남-h한 - 원이 있'으旦 1잊 년 후에 이뤄질 깃으로 보느냐는 질문

에 최소 10넌이 42.5%, 5 - 10년이 26. )%,, 5년 이내가 g.s% CI-리고 '

통일은 힘들 것이다'

기· 15.6%었니-, 이러한 조시.조],과]< 국x/1들의 통잎에 대한 기대가 10닌진에 비해 낙관적

진Tg·이 다소 늘이<l- 깃으로 피-악핀디그t ),t았디-.26> 한기레신분사가 실시한 이론조시. 걸

과에 371히-tI) 
' 

님'-!';f 
' 

l· 통일( 이른 시c길 인에 이끼지야 한다' (찬성 57.7%) ' 

통일로 인헤
a J

23) 중앙'일보, If)71f] 월 2il인지·.

26 ) 중암인A(, ]얠)7%-l (S] 24일지.

25) 한-:·(인%L 17)()<·'l ()y] 23인지.

26 ) 지%1 85h·l :3원 <A'!V)il-가 서깅'데 인< E-회. l31·1-와 공·V/>-로 실시캤Id [해방 40午년 한5[인 -

조 사](2 13백이19대싱')에서 [%일은 가1'·VI- 깃인기·1리-는 질 ,l·에 대'페 [잉원히 불가<1이 24%로 가징-

[g.-았·V 50년이亨(21%)·섭)VI이/'-(16N>-20VI.이%'-(18%)-5--10닌이내(2]W) 순F로 조사됐있니·, 통71이 ·計

기·A-하디/·l, 91는 -:·
l'IIi1.이 IO<7!· 인' b.2資, At인<<:- -涉이]-:- l/l·먼 101d이 에 昏일이 가능·하디·1'<- 전망은

5.2%AE,인트 ]-c-이났다.(한-:·]·있);L l )951,·'l 8윌 IS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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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시기는 미루는 것이 좋다' (찬성 78.5%>. 통일이 빨리 이뤄지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서둘러 통일할 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예상을 크 게 웃돌고 있다, 1995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

통

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이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들은 59.5%가 동

의했였다. 단순비교에 무리가 따르겠지만, 최근 몇년간 한반도 정세 및 통일환경이 급

변하고 지금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반인돌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통일열망이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러 되보하고 었음을 이들 조사결

과는 보여주고 있다. 95년 조사의 경우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통일을 서두를 필요

는 없다는 반대의건에 전체 응답자의 I/3 이 동의했지만 한겨레신문사의 조사에서는 질

문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80%가 ' 문제가 있다면 통일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

했다는 것이다.27)

따라서 
; 10년 이내}라는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아직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헌실을 볼 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정통성의 상실

과 사회적 이질감의 확산이 결국 현실안주의 통일기피종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았다.

2.2.4 대북한 지원문제

대북한 지원문제는 남북한 교류의 문제와 함께 통일비용을 미리 지불할 의사가 있음

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列飢·d 唯料 判… 製· q ·崩 (‥‥% ‥ 對
/

刊 荊洲 幹뢰싸料 割, 荊 聘利 旬

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에도 불

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6 

사라지지 않을 A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57.4%를 차지, 
' 

사라

질 것5 이라고 보는 4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t 

경수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 53.5%가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해29) 북한의 전력난 해소와 핵개발 억제01] 경수로가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27) 한겨레신문, 1996년 6월 16일자.

28 ) 중앙일보, 1997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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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음을 니-타넸다. 이는 경그<로가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사최긴겨자본으로

통일이후 어차피 남북이 공동으로 촬- - 할 시설이란 인식이 자리하기 때7으로 분석된

다. 헌.빈·도애L-]지개빌-기구의 깅수로 지원사71이 
' 

남북한 통일에 기이할 것'이린· 대담이

‥.·%· 나잇 >‥ 뾰 꺼-y-· 卷 H· ·]-/j
한毛, . 원리 국민은 북한의 식당시정에 데혜 예상보다 핑쎈 십지·하다는네 의견은 같이

하먼서도 대북 씰·지원에는 신중한 3]장을 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의 식량

난 실싱·이 이떨 것으로 보느니·'는 질문에는 82.8%의 옹管자가 보도보다 심긱·하거니- 보

와 v--의 수준으로 식링>난에 시덜·리고 있을 깃이라고 딤·兎다, 그러니- 지우1식랑의 군링·

미 진용어부에 내해서는 83.5%가 군용으로 비축되고 있을 것이라고 옹딥·해 식량진용에

네한 우 리가 ·논/게 니-다났다, 60 대 이상은 75.4%가 7:1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비해 20대는

88.2%가 군- - 비축을 지적健디·. 결<·f 북한의 수해복//-니· 식량 지윈에는 89.3%가 71칙직

인 지771장을 님·히1/)서도 무조건 지원보다 
' 

북한측의 레도를 보아가며 지VI해야 한다5

는 의긴이 77.l %로 31도적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있다. 여론조사 걸과는 겅수로

지원 및 대북 씰·지우1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대도 또는 4첵 이부

에 띠·라 신축적으로 대옹헤야 한디-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일비- - 에 대한 겅제

적 부V]· 또는 지볼의사에)L 엉힝·을 미치고 있음을 우1· 수 있다.

3.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관한 논의

3. 1 통일비용과 통일이익, 분단비용의 개념

3.1.1 통일비 과 통칭이익, 분단비용 논의의 배경

1WU%9 들이 독일과 에1/]]의 통일이 힌실로 다가오면서 특히, 독일昏일 이후 남북한의

인이 보다 헌,실적인 분제로 데두%]에 띠-라 통일의 이익과 비- - 올 구체적으로 개넘촤

하고 추 하러는 <·--릭이 <·:-네외의 다잉:한 인구자 및 언구기관들에 의해 겅4적으로 수

29) 한국기독11(사회문제%c/-Y[의 
' 

기독교인 y인의식조시.'에서-:.:- -t[한의 겅수로 긴섬비용 지윈에 녜
서는 A 한국헝오1 검-Y-만 부<·}- 42,yg· A ]-게없이 밀'이 3,

l. 딥· n.5係 /< 미 . 인 부담 IO.2% A잘 모로길

다 18%로 다양한 V[·]차-計 보이7 
'

j 있다4%'l-기레신분, [%5닌 10윌 6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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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면서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통일의 이익 내지 편악에 대

해 
"분단손실"이나 

경제통합의 파급효과가 개념적으로 설명되었고, 통일후의 후유증 등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로서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알려진 통일의 경제적 부담 둥

이 여러 연구주체에 의하여 천차만별로 추정되었다. 또한 통일독일의 선험30)을 바탕으

로 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통일후유증에 대한 고촬이 다방면에서 병행되었다.

이처럼 통일비용이라는 단어가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구

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념 정립되거나 학계의 합의가 이

루어지고 았지 않아서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에 따라 통일비용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

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그 개념 사용에 있어서 첫째,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와 통일비용의

추계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의

규모가 연구기관마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

平자'와 
' 

비용'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 

투

자'는 
; 

비용'이 아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젓이다, 둘째, 통일비용이란 개념에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분단비용의 개념이나 통일이익도 고 려해야 할 묄요가 있다.31)

한펀 통일비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분단비용과 통일에 따른 이익(편약)이 함께 다루

어져야 하는 이유로는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합의없이 정의됨에 따라 오는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의 왜곡 내지 그 규모의 거대함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안주의 통

일기피중과 같은 역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2 통일비용과 통일이익, 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1) 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통일비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30) 독일통일은 통일방식과 그 선험성에 비추어 우리에게 통일비용의 개념과 규모를 파악하는데 몇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비용적 측면 내지 통일후 나타난 부작용에 치중하

여 연구퇸 나머지 통일로 인한 많은 긍정적 요인이 등한시되는 경守이 많았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였던 가능성 여부들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담북한 통얼시 비용 최소화 방법에 대

한 시사점을 마련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젓으로 보인다,[김영윤, 
" 

비용과 편익 측먼에서 본 독알통

일51,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p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국내학술

회의 발표논문, 1997. 6. 5), p.9·]

31 ) 홍사덕, 
tt통일비용의 

진실과 허구'l, 동아일보사, 
r 신동아z(1994),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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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부의 V장을 실-피 본다, 7{오기 통일毛 부총리가 [997닌 3월 7 일 j-최에서

라힌 동일비벙- h>l 정의는 다 과 김이 f·[주A-1의 펑화통입을 전제로 할 It]f 세 단게

로 나기 -11 수 9)다.]2) 우선 -hf한의 결-피기. 시직-되1(f-서 난빈이 발셍하고 북한네부에 혼

란이 AA기는 깃을 1·g·지하는네 드-L 
' 

위기관리비용'과 북한의 정치-4제-분최--사최-군사

동의 제도를 - 걱적으로 통합히·는네 드는 
' 

제도통힙·비용',33) 다음 단계且 북한주민듭의

삶의 질은 끌어옵리는데 본A적인 비- - 이 들이가 되는데 신·업시설과 각종 분화시설

희‥종, 의료보힌 L 
' 

지·종 사최-%F지坤덱 구축에 들이가는 비용'을 들고 있다. 이같은 구1

부총리의 개념 정의는 
' 

남한 도'가 가지올 -bp한의 통일정책과의 마曾 가농성과 긷<·;f

님'힌·주민들의 부남1%0· 가중시킬 수 있,디-ic 주]에서 비핀·을 W하기 어려워 J;L인다.

둘째, 김잉-A 교 수는 순수한 통일비용파 가치이전의 관계를 논하먼서 통일비용을 
'

순

통일비용'이리·L 판7]에서 
" 

남한깅 기- Y님·하는 비- -
" 

이 아니리. 
w 

통일한<·'f의 관점에

서 지춥되어 시·라지는 비- -
" 

<로 정의하고 있디-.34) 통일비용의 지춥로 납한 서는 불적

가치가 시.리-지지만 북한에시는 세로$- 제촤와 - - 역合 공급하는 수딘·이 틴·셍하므로, 이

비- - 동일의 시접 서 통일을 사기 위하어 다론 나라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

용이 잎어도 통원P 가능하지만 보다 비-람3한 통합깅제의 구조형성을 위하여 남한겅

가 지출하는 것이라]( 7장한다. 즉, 봉일의 가치.비용을 개 촤하는 분제에서 북한의

겅제/1의 합러촤를 위한 남한의 투자로 정의되이야 한다고 보는 깃이다. 이 투자로

인해 경제가 자극되31 투자외. 소3이 증대되는 순쵠.효과가 빌셍1하9 오히려 통일의 가

치기· 증대되는 걸파를 언은 i 있다3501 보고 있다.

2/l-는 유헝의 昏일비- - 의 힝·복으로는 인구이동의 효과로서 x짠)g하는 비귐-으로 북한지

역의 취71 및 섕1촬조긴이 일마나 신속하고 友과적으로 )/1촤하느냐외- 통힙쌩-w에 지배

적으로 의존하게 v)111:3d) 띠.리-서 통 후유증을 줄임 수 있는 통일비용의 방안·이 모시되

m

a a m

32) 7선인)L 10Q70 3우1 9인자·.

33) 조VI. 인3L위원·은 통인)Il- - 이 체 통·Y]'비-W을 의미하는 項으로 겅제적 측1펜에서 소요되는 비-{파 징

치시·혀직, 旻회.적 통힙' V을 추진히-는 피.정에서 발생하는 긷-v의 소에 띠-른 비-9-을 모두 Y함)

31. 본디-. 징치시-회지, 문최-리 통1'}'비용은 거 부분의 통'7]'과정에 에상·되는 길·y에 데한 V제.+l-리의 소

요삐- - 이라뇨· 깃이다,(조민, 61'의 CE·, Pl].2-3.)

34) 김영본, 잎'의 ·X-35, 
p.275.

35) A.]잉생-, 위의 P·분, pp. 275-276.

36) 7영봉, 위의 논문, pp.2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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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무형의 통일비용으로 
6 

정신적 동거비용'을 들고 사회문화적 이

질감 극복에서 피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선창민 교수는 통일비용의 개념은 크 게 
'

투자성'과 
' 소모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37)고 보고, 전자는 제반 제도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

북한 소득격차가 없어지도록 만드는데 투입되어야 할 
'

모든 투입비용의 합계'라고 본

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 

비용'이라 함은 경제학 전문용어로서의 비용이라는 개념과 완

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비용에는 남북간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자본조성에

소요되는 
' 

투자지출'이 그 본체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투입부분을 제외시

키고 통일비용을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북간에 경제적 동질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통일을 이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완의 통일상태에서 나타

나는 사회적 갈등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젓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경우

에 있어서의 실제적 통일비용은 남한이 북한과 별도로 성장해 나갈 때 도달하게 되는

경제생활 수준으로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소요 되는 투입비용의 의미로 파악하여

약 한다는 것이다. 남한 주민들은 통일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형태의 흡수통일을 毛하지 않기 대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의 개념의 통일

비용은 첫번째 개념으로서의 통일비용 가운데 살제로 소모, 소멸 혹은 청산에 따라 없

어지는 비용으로서 통일이라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투입하게 되는 총액의 크기와 그 과

정에서 없어지게 되는 부분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다38)고 뵘다.

넷째, 조동호 연구위원은 통일에는 비용, 편익과 통일이 되지 않아 지출하는 분단비

용도 막대하다고 보고,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은 총통월비용 및 총통일편익의 개념으로

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비용과 편익은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하머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통일 초기에 많이 소요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지역의 경제가 성장

함으로써 남한지역의 지원규모는 작아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

이 남한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초기에 크게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작게

나타날 것이고 총 통일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남한지역이 경제적 통일비용만을 고

37) 길영윤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을 소모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으로 구분하고 통일비용이 
' 

미래재'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감엉윤, 앞의 논문, pp.9-IL )

38) 신창민, 
"통일시기 

늦어질수록 비용부담 커져", 
「
통일한국,(1993),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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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고 있디-는 점에서 협의의 개1더으로 31고 있디-,39)

다섯쩨, 히선씨P 통일비용< 통일로 언한 제원소요 조달과정에서 거시경제적 안정

을 셩이하지 %-히.기니- 제원의 비A-8-적 촬i%로 -Ef한지억의 셩장촬럭을 헌실촤시키지

M하이 엉원한 낙후지억으로 닙-아 9)게 될 때 니-타니·는 부작용의 비各이라]{ 본다.40)

우리의 경. 남파 북의 깅제적 통힙-y 북한의 사회주의식 게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비J/.는 
i 

체 진인·'의 과정과 동시에 납한의 싱·대직 고)g신-릭겅제와 북한의 상대직 저4셍

산력겅제가 통합하는 과정 A 
' 

진환·i-통힙"을 내AL한다는 짓이다, 전촨과징애서 볼가피

하게 맏/%하는 제정수요는 실엮자에 대한 상식적인 구조와. 의료, 노 인언금/%唱·자 등에

데한 제2래, 민엉화기간 중의 기713자 보진, 가걱자율촤에 따른 생필품, 주거비, 교통비,

에니지 등의 가격인상에 대한 );L조骨, 지방정부의 예산적자 보진, 북한의 도로 통신 등

사최간접지.-l;t시선의 보완에 띠·谷 투지세 등이 AL키' l다. 이러한 윈의 소A는 흔히 통

일비용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 제우{은 통일깅제의 )W산럭各 높이고 짐·제릭음 키우기

위헤 투입하는 투자의 성걱을 띤디·C-il 보고 있는 젓이다. 즉, 소니싱을 포함한 모든 소

요제우1은 有국 국내제품의 수요를 통헤 -(리 경제에 되돌아오고 성징·의 원천이 되기

때1(이리-는 것이디·.

이싱-괴· 갑이 학자듭은 통인비·반에 대한 게h1 징의에 있여서 정지.겅제,사최.문화분야

의 통합에서 1虛·셍하는 긷등의 통제.권·리에 소요되는 순수한 체제 또는 제도의 통후1-비各

과 통일가치 내지 71익은 분리시킬 것을 강조히Jl 있다. )-리고 昏일비용은 소모성과

투자성 비정-으로 니-둘 수 있는 성전의 깃인데도 잉·자의 구분없이 총통일비- - 민- 겅 4

으로 인3L 발표핌으로써 길1‥f 입칭난 통일비 -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국민들에개 심어

주고 있다는 71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의 비- - 피- 수익관게에서 볼 때 
'헌{시주]에시 

통일시기가 늦이질수록 님--A한간의

경제럭 차이는 너욱 헌격해질 것이01. 이로 인한 남북한간의 생쵤·수昏의 y이는 게속

1된어져 昏일성취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톤%j·어<1은 찰리해진다)1 본다. C'l- 징과 겅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이의도 커지기는 하7)지만 이깃은 디욱 谷 제윈부님·의 후유증과 체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y) ) &t호, 
" ) . 인의 깅재적 비-9-피. 편익", <11족통 >언구%.한-:·[게1괸·인구윈, 분딤비-2-가 통인

骨 J인구윈.한·규 1쇤')3 국대학合최의 반표논/i!·, l%7. 6. 5), pp, IS-fr,

40) 허선, 
"

통인비용전J- 손비아 l 누·.지.;겨번히.는 y인쵠-진", JAL이.인보사, 
C
신동아1<l%l), pp. 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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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을 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에 의해 얻거나 잃는 가치는 남.북

한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통일이익의 개념고]- 내용

통일이익의 개념은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적 수준

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분류 정의되고 있다.

먼저, 김영봉 교수는 무형의 통일이익을 정치적 이익, 정서적 가치, 존재가치의 이름

으로 분류하고 있다,41) 통일의 정치적 이익은 민족내부의 갈등, 분쟁, 전쟁위협 등의 문

제를 해소하고 북한인의 자유와 인권문제의 해결을 들고 있다. 이밖에 과거 남북한의

정권들이 안보의 구실로 많은 비민주적 제도와 관했을 유지해 왔는데 통일은 이러한

민주화 장애요인의 존립근거를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남북의 대치상태라는 정신적 및

물졀적 피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특히, 방위비의 경우 매년 발생될

방위 자체가 통일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정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이 다시 회합하고, 실향민이 고향을 찾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는 절실하게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셋째, 통일국가는 그 존재 자체가 국민에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자랑할만한 국가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만족감을 발

생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규모를 크 게 늘려주고 기대한

바와 같이 유형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비례하는 국부와 GNP의 증대를 가

져오고, 국력의 중대는 외국과의 정치, 외교, 무역, 자본 등의 거래 및 교류관계에 있어

서 국가신뢰도와 협상능력을 높여줌으로써 단지 국민의 자부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적 실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 국가가 됨으로써 국내에 여행, 관광, 휴식

등의 공간이 넓어지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 같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허선씨는 국가의 규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통일의 이익을 설명하는 논리를 통해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정의한다,42)

두 국가가 한 나라로 통합하면 국가관리비용이 크 게 줄어들 젓이고, 군사비의 절감은

41 ) 길영봉, 앞의 논문, pp.279-280.

42) 허선, 앞의 글,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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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익의 원진이 된다는 것이니.. 시징·의 획·대로 인한 -;-l-모의 
이익과 디 커진 시장애

서의 깅· 으로 대외겅젱릭을 키울 수 있는 이조)도 械‥다는 것이다. 커진 내수시장에)g-j

기-능 진 A-A깅젱뉴 1'·f 경4러 힝·싱-의 진제]31이리.는 것이디-, 또 
'/. 

v-JiL의 겅· Ar

리 이외에 < l-제무익이론에서 보듯 두 국가간의 A[l-세강빅 제기외. 상품, 자본, 노 동 둥

생산요소의 자-8-이33<에 따른 X-대직 이익도 舌다고 보고, 통일 한국경제의 37-J;-(의 확

로 대외-l/-익, 시장개혁, 대외경젱, 통%·외51( X에서 인을 뵤 이지 않는 이득은 아시이-에

서 모1뵨 중1·t과 이2.-· 정도 o·헝) -R.지하11J서 호1조차 1짠진$ 추구하는 네에도 무게省-

갖게 似- 것이미 북한지역을 Is-판으로 중<·/d 소&) 극동지역의 질제잠제력을 일본JiL다

더 A-리하게 촬벙-曾 d 있다i 본디.,

쩨, 혼성국씨는 통일온 겅제.사최적 번에서 날 떼, 
'

분딘·손실'을 
&

통우1이익'으로

l/[1환.데제시키는 과정으로 인여%· 수 있다고 보고, 완진한 통일의 7헌은 분단손실을

왼·v·1히 제거시킨 It'l]V)-이 가능하미. -12-V)·시대에 요CIl-되는 것은 분단손실을 정지시키고

통낄이익-s- 힝·-8-하-(:- 것이미 뿐만 이-니리- 그 -vciL와 내벙-을 확대.발 ]시켜 니-가는 깃43)

이라고 J,!-고 있니·.

J , 3]영5 인c/위우1 
' 

일의 %))이'이란 용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밀- /1대로 통일

에 띠-라 싱'되는 정 치.깅 . 시-최직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기에는 0) 통일에 띠.리-

기존에 소요되있딘 비- · 이 但이지거니. 축소되는 비各절익·부1'/, A 
; 

분도1·비용5(분0-으로
된

발AW히-는 )될도 비- - 을 의미히·Ii·1 어기에는 <·lly·, 겅찬 項 치인·관런에신., 방-위신.엽 투지.

비- - , %L인· y 공 IC시신 (영비 . y 키접비.g-)의 질약피- 힘-께 (즈 통인에 따라 세로 칭·출

되는 이익으<L, 지-;m/-·끼-지 기최를 싱·실'히.였기 떼문에 취늑히.지 旻-剋딘 l-무헝적 이익이

리-<-.V 것이디-. ·%-1기에는 징치.사회적 촉먼에시의 자A-신장이나 인귄보장 및 소득분베의

헝띨촤 등을 비롯하이 긴제쵤-동의 자-皇섬과 이에 따른 산업생산성의 증기., 시징고-모의

리-대 -V에 띠·C 사최복지의 (가 능의 c·정직인 효파를 포험-할 수 있다44)]1 주장한다.

니·섯 , 조동1 언/l[위 l ·LV일이의음 깅 적.비징제적 핀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t

통

일의 경제히 핀익'<-j;< 03 분<J·-H.지 비. - 의 해소(방위비, 외11% 등의 질김·), 助 깅제통

71-에 띠-谷 V:)약(시징'의 칙- 로 인힌- 
-)C%L의 깅제 실힌, 님·If힌. 생1신-2소 닐 신-커31-Z,의

m

43 ) 홍성국, 
" 

님'·L]-힌- 통 Il)).g-의 계<", C

북 L(1000), l). 171.

44) 김엉-E, 잎·의 ·논]W, 
pp. IO-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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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편익은 T 인도적 편익(이산가족문제 해

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등), 2 정치적 편익(국제적 위상 제고, 전쟁위험의 해소 등)

등을 들고 있다.45)

여섯째, 조민 연구위원은 통일의 이익을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

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발생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이익을 유형.무

형의 가치로 파악하고 통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소되는 남북한 
'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적 및 무형적 비용이 가장 명백한 통일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여

기에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가 덧붙어지는데 특히, 미래재

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통일이익은 기회비용으로 전환된 분단비용에다 단순 소모성 통일비용을 상쇄하고 미래

재의 가치를 합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 

통일이익 - 분단비용의 해소

- 소모성 통일비용 * 미래재의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무형의 통일이

익은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의지와 창의력에 따라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통일의 이익과 가치는 무한하다46)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일이익은 각 분야별 유,무형의 통일이익은 분단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으 며 나아가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項으로 보고 있다.

3) 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분단비용의 개념은 통일이익의 개념 정의에 포

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의 기회비용으로 고 려되

고 있으며 분단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적정수준을 넘는 방위비와 양체제 및 제도의 유

지비.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민족정통성의 상실과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사회.문화적

이毛감에서 오는 분단의 정신적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毛저, 홍사덕 의원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 열의가 대단했던 데 반해 분단으로 인해

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전제하면서 분단비용을 크 게 직접비용과

45) 조동호, 앞의 논문, pp. 1-2.

46) 조민, 앞의 논문,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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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용으로 나누고 있다. 훈성<·f씨가 통일비各 논의에서 ' 눈에 보 이는 미용t파 
1

눈에

보이지 임'는 비성-'-g-로 분%-힌· 깃과 그 취지를 긴-이 한다먼서, 직1]분단비- . 은 d) 벵-위

비 店 헤외제신-도피 3 빙-위신·71투지. f% 괴.디-힌 헤외공관 운영 및 국 시.회에서의 兮

호 비1·v·<싱·을 위해서 운잉된 인릭파 운잉겅비 % 대북관련 공인·치안3>L서의 운영겅비

능을 꼽을 수 R)合 )이다. 분탄긴-$비용은 C 투자 및 시장-o-Y의 축소 助 <·'f제금융에

서의 킨트리리스크 상승 C(· ) 토지이-W 및 산임배치의 제약1 (% 대외교십럭 약촤 및 37

F-자-F-치 제약 5 판$-사7]의 위축 듕 요킨데 분단으로 인한 기최손실비y을 들고 있

다.47)

둘째, 조동호 연31-위원은 통일이 시지 않았기 때 에 지출하고 있는 분단비 - 도 막대

'하디-면서 
분단비- - 은 

" 

통일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1< 까닭에 부담하는 경제지.비겅제적

비뎔-"으旦 정의된다고 보고 9)디-. 이는 바31'(이 말하자면 
"

통일이 되있더라번 인을 수

있었은 깃이니· 일이 이Jli어지지 S·'고 있음F.로 인해서 실현하지 못하51 있는 경제적,

비깅제적 핀이"올 의)21]한디.는 짓이디·. 띠·라서 분단비- - 의 -7-체적 내팽-은 통일 毛익의

LIl%과 동일하다고 본다.48)

9 , 조 민 연구위원은 다음파 겉-이 %-단비성-의 -8-'헝을 제시하)Irn 있다. 분단싱·增·은

남<l-한 T%ill들의 정상적인 Al· 자체를 왜곡시킨 질곡이있다고 뵤고, 분단비벙-P.로L 1긴

저 남북한 모두 체·x])-8-지를 위한 임칭난 군비지출과 안보비- - 등을 꼽을 수 있으미. 분

단상毛-은 개인적 차원애서 이산기·족의 고통 등 징신적.시.최초)리적 고 통과 피해를 동반

할 寄만 아니라. 반공이데 로기기- 짖는 곡VI 인시</조의 릭데제섕1신 兮 남북한 정치

사최적 구조의 성인 상호 킥예한 길%직 대%a구V-趾 헝성시키 남한의 자유빈주주의

피· 북한의 사최7의의 네재키 윈리 십If-하게 왜곡시臧다고 본다,4t))

이싱·에서 치럼 
%

, ]·-Ii>.한의 휴 1싱-테가 지속2으로씨 사최지 긴징·괴- 임칭난 국]q·미

(GNP 대비)의 출헐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독제징5>1이 정딩-성을 결여한 채 상당한 기긴·

昏치험·으로써 우-리 사최가 d설하여이· 省- VI주사최는 상·대적으로 지언되있오며 지·종

2.다1탄압이 지·헹되는 등 21칭난 기최비성-응 지昏하었다는 깃이다. 분만 아니라 님--t[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7) 흥시.비, 
' 

%81비- . 의 진신과 리//-", y이.q보사, [' 신동아,(l%4), pp.DS-141.

4S) 조동<. 인'의 1·:-분, p. ] ,

4% 조1/1, 잎'의 ·:·<문, 
lI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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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경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민족의

자주성이 제약되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요되어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

였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분단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개발에도 실패하여 우리 민족

의 발전 잠재력을 위축시켰다, 또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수십년동안 혈육과 떨어져 살

아야 하는 아픔을 겪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문화는 분단으

로 인해 이질서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분단비용은 
'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 크 다고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비용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권오기 통일원 장관의 지적50)처럼 남북한이 국력소모를 겨냥한

적대정책을 계속 취해 분단이 장기화된다면 분단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은 앞으로의 통일과정에서 남한측의 부담을 계상한 것이지만

분단비용은 남북한 모두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51)

3.2 통일비용과 통일이익, 분단비용의 규모

3.2.1 통일비용의 규모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비용 산출방법과 통합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毛차만별

로 나타나고 있다,

안두순 교 수에 의하면 정확한 통일비용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북한의 폐쇄성

과 체제적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통일비용 추계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의 부족과 함께

통일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통일비용과 대비할 방법이 어렵다

는 점이다. 둘째, 통일과정을 어느 시점까지로 보며 어떤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파악할

것인지 셋째, 통일이 가져다주는 각종 경제적 수익을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총비용에서

감할 것인지 넷째, 재정수요룰 어떻게 비용항목과 투자함목으로 구분할 것인지 다섯째.

각종 비용을 어떻게 정부부담과 민간투자부담으로 구분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비용의

크 기나 내용이 크 게 닿라진다고 보고 있다,52)
w

50) 독일을 방문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한 모일에서 한 얘기이다(동아일보, 1996년 12월 15

일자).

50 동아일보, 1994년 8월 13일자.

52) 안두순, 
M 

한반도 통일비용 얼마나 될까 
"

, 중앙알보사, 
「월간 중앙m(1990), pp.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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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장 或피 苟·- - 된 통인비-S- 산출빙·tt은 내부분 남북한의 소득수준을 6-등

촤시키는 조긴을 사정-하고 9)다. 님-한의 성징·널-8- 북한에 이진시키 북한의 소득이 남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의 비各-K 산출한 깃이다, 통일 이후에도 닉-한겅제骨 일정기간 동안

납한피- 분리시%J /7L 주]진적인 통v·을 시도하는 것이디-. 독일과 딛'리 님-되-힌·은 휴진신으

로 대치 있기 떼문에 대7·의 칠남사데를 적극적으로 억제管 수%는 농릭이 있다. 또

'한 
이러한 벵-lEl만이 통 J직%'-의 사회적 혼란을 기·장 극1촤'看· 수 R)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일비용-S- 추정하면 남"l-에게 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다. 다

j&게 시도된 )-M'담i各 독일몽인 )g-식으로 제정지출-8- 피·대省' 경. 일마나 소요된 짓인가

를 게산한 것들이다. 그러나 한<·Id 독일은 깅제구조%F만 아니라 임금파 가걱구조가 71

다르기 If]}문에 이것을 그네로 적정-히-는 것은 무리가 닐다고 지적하V 있다.

1991 넌 한미·개1심-인구우1이 남북한의 통잎비벙·을 2
,
500 익 네지 3,000억달리로 추산한

이래 지骨까지 긱-y 추게치가 1身표되었다. 2/)--%인· 빌표된 연구 주체벌 통일비용의 3TA'L

를 긴·추려 3IL먼 디-F과 갑디-. /l- 추계치는 작게는 400 억달리애서 밀'게는 2조 5,000 역달

러에 이르기까지 다잉·하다.

(l) 한국개발연구71은 2000닌의 통인을 기-정하20- 2010년까지 g북한 1인당· 소득걱차

를 줄이기 위해 님'한정%L가 부님·해이· 할 寺 정부담액을 3 ,
722 억달러로 추산'剋디-. 한

vj, 1996년 한국개1꽈2J구원이 산출한 苟-일비-S- 추산엑은 16조-40조원이었다. (2) 민족

통인연3(윈은 IV밀크'- 10넌동안 %J·북한 소득걱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총통일비용J 은

4,382억일고]머 이중 정J)L의 제정지출 비성-은 62%신인 2,721 억딜고-1에 이를 깃으로 추정

慷다.53)

0) 미국 하비됴대는 2000넌 통일시%에서 독일통일비용을 기준오로 2,5卽 의-5,000익

달러, (4) 일본 징'기신정-은헹은 2
,
000억닐'러, (5) 홍콩의 피.이스토1 이코노끼리%지는 4()O

억-3,000억날러로 긱-지' 추산兎다,

(6) 엉 f 이코노미스트/l-骨은 통일시점을 2010닌으로 骨고 1조 S7 억달러를 산출'壺다.54)

( ) 3.다(순 고(수에 의하민 %3비딕-은 통일의 시기외- l'91. 통일딘-계에서의 남1추긴·

경제걱차 등 昏우}의 상힉-과 추게1>]·부]에 따리- 국내외의 각 언3L기관과 학자1敍로 400억일·

러에서 1조 8,O()0리 날러까지 현 차이偏· 보 이고 있다고 보있·다. 그 는 이들 4가지 빙·부]의

m

a

53) 동아인뵤, IA783 33 7인자.

54) 동이.인%L 19%1년 Q省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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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를 이용하여 199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282조 3,000억원을 산출한 바가 있다,55)

(8)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보

조,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합쳐 4}400억-1조 2,0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兎다.

(9) 황의각 교수는 2000년에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남북한 소득평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1조 2
,
040 억달러로 추정하고 이같은 경제적 비용에 상응하는 정

치 사회 심리적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통일비용은 2조 5,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IO) 혼성국씨는 1990년을 기준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투자소요액을 기준

으로 4
,
117억 달러-6,196억 달러(290조원-斜0조원)에 상당한 비용을 산출하고 었다.56)

(Il) 정갑영 교 수는 북한의 투자수용 능력을 감안, 북한의 최적성장률을 연평균

13.5%로 보고 이에 펼요한 투자비를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총 투자소요액은 32년간

412 억달러(연간 13억달러)이다.57]

(12) 맥도날드(McDonald) 교수는 1991년 10월 미국의 죠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동서독처럼 어느낳 갑자기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L700억 달러(약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

다.58) 03) 미국의 시사주간지 TIlv氾온 통일비용이 3,000억 달러(약 240조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첨체를 수반할 것이라고 보는 동시에 총체적으로 남북한 통합이 그 만

한 대가를 가져다 줄 젓으로 전망했다.59)

(나) 배진영 박사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

어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1993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의 소요비용은 2 ,
119억

불(약 160조원)이지만, 2000년에 통일이 달성될 경우 소요비용이 약 4 5
480억불(약 350조

원)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15) 산업은행이 내놓은 1994년 9월 
'

KDB 산업경제' (16호)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이

후 10년만에 남한과 북한의 소득수준이 같아지도록 한다는 전제아래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 모 두 I
, 200조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남북관계

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오는 2 천년에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

55) 안 순, 앞의 글, PP-190-197.

56) 홍성국, 앞의 글, p. 176.

57) 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자,

58) 조선일보, 1991년 10월 25일자.

59) TU%t犯 international, Ma y 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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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를 이용하여 199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282조 3,000억원을 산출한 바가 있다,55)

(8)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보

조,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합쳐 4 ,
400 억-1조 2

,
000 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9) 황의각 교수는 2000년에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남북한 소득평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1조 2
,
040억달러로 추정하고 이같온 경제적 비용에 상응하는 정

치 사회 심리적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통일비용은 2조 5,000억달러에 딜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IO) 홍성국씨는 1990년을 기준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平자소요액을 기준

으로 4,1 17억 달러 - 6,196% 달러(290조원-440조원)에 상당한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56)

(11) 정갑영 교 수는 북한의 투자수용 능력을 감안, 북한의 최적성장률을 연평균

13.5%로 보고 이에 필요한 투자비를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총 투자소요액은 i2년간

412 억달러(연간 13힌1달러)이다.57)

(12) 맥도낳드[McDonald) 교 수는 1991년 10월 미국의 죠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동서독처럼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l,700억 달러(약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았

다.58) (13> 미국의 시사주간지 TIN記은 통일비용이 3,000억 닿러(약 240조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를 수반할 것이라고 보는 동시에 총체적으로 남북한 통합이 그만

한 대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59)

(14) 배진영 박사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

어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1993년에 통일이 이루어毛 경우의 소요비용은 2,119억

불(약 160조원)이지만, 있)00년에 통일이 달성될 경우 소요비용이 약 45480억불(약 350조

원)로 증가한다는 凍이다.

(15) 산업은행이 내놓은 1994년 9월 
'

KDB 산업경제' (16호>에 따르 남북한 통일이

후 10년만에 남한과 북한의 소득수준이 같아지도록 한다는 전제아래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 모두 1
5
2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남북관계

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오는 2천년에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骨 통일비

55) 안두순, 앞의 글, pp. 190-197.

56) 홍서국, 앞의 글, p,176,

57) 동아일보, 1997년 4윌 1일자.

58) 조선일보, 1991년 10월 25일자.

53) TIME international, Ma y 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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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조원에 省'해 骨일이 2어질수록 님'북한 경제적 걱차때문에 통일비용은 3게

늘어날 깃이라고 진밍'榮다.

(16) 조1국경 인 ]힙·최의 AL교서는 <·f내외 많은 학지- 및 연7- 관들의 언구著고1.를 인

. 만, 昏실비용이 2초1억-8친%달러가 省 것으로 추정蜜으며 통일은 20어)년 전후애 이루어

짐 깃이고 남북한 겅 수준이 동일해지기 위한 소요기간은 10닌정도가 펄 깃으로 추정

健디-.60)

(17) 미국 깅A-)]진문지 
'

At브2 
' -f-c 한국의 통일비- - 이 5 ,

O()0억 딛러(약 400조원)이상 소

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통 :->비- - 의 ·난님뽀- 피 통일을 이偏- 수 있는 헤견책은 4한 7

정읠1체제에 내헤 깅제·적 기 F] 71조플 제공하먼서 骨일을 수넌간 늦추는 것이라고 보

)L한 비- 있다,61>

(18) 인세대 y서문제인3내.l ·징2/-힌 El징·괴. 징71엉 교수는 통일비용이 분단비%보디-

적다M 전제하고 님'한깅제의 v·보로 J.i(아 0 부昔이 1틴 김도는 아닐 깃이라고 주장兎

디·. 이骨2 일비-9-블 A 님-벽한의 소- 수(A <fk촤시키는 비용, 즉 님·한의

북한에 이전시키 식-힌·의 소<-]-5-준이 남'한에 이를 매끼지의 비- - A남한징부의 북한에

데한 징이 d엑 A북한경제를 입정기간 닙·한과 분리시키 일정수준까지 晋이올린 뉘

점진적-o-로 3로힘-히-:-< 비정- -b- 세기·지로 정의힐- 수 있다고 보았다. 칫빈쩨의 겅.y 매9

200익(15조 65000억인)-.300의 Y/-러(2'3조 4
,
000 %오0, 기간은 30.-.409이 필요하므로 통

오1비t은 6,000억(463조윈)-· 11 2
,
()00익닐'러(男6조윈)에 이를 것으로 게상兎다, 가장 일

l
%
Il-적이CJ 싱·식지인 통일비- - 게<-]인 ) /)io 의 깅우 통일후 5년간 6

2
000 익달러의 제정지

출이 $l요힐· 깃으로 게됐디-. 이들은 길본적으로 님·한은 메년 국민총$산(GNP)의 5W

정도률 통 )비병-s-로 J )
)-7]'하A'-'< 깃이 져졍하미 이는 A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헤이 A펑

최-배딩3:·(· A-L·f]g·비 ·1-]-축 g -Id-1J·비- - 의 < 소 A-<F힌.<1-Ly력의 i各적 이- - A징치시.최

직 인-정과 갇은 이3-1을 37리 힐· 떼 p. 9
[
L<l·이 뇌지 %는다고 주장慷다.

(19) $리-프 11힐{ -Y 1경All인인합회징·< 1995년 10묶1 5일 진경런초청 오친-감인최에서

한국의 통일비- - 2 사피긴-7]자)·l-만도 익t l , 380익미-旦크(익· 69&원)에 이를 젓이며 북한

의 셍산성읊 님'한의 40%수(F로 꿀어-텀-리·>·:-< 데도 5
,
000 익미.르크(약 250조웃1)의 민간

두자가 펄요71' 것이리-3+- 주징'剋나,02)

m

60) 조 
' 

131),L, }卽'31,l 12월 17 B.

61) ·$이· )JL 1男7년 iR] l 1지.,

62) x-아31보, IT-)5년 10월 (d,>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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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제협력개발기구(0BCD)는 1996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일 비용은

독일통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구 비

율은 과거 동독의 서독에 대한 비율보다 훨찐 큰 반면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은 동독보

다 苟씬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과의 급속한 통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

구는 남북 통일 비용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면 낭북은 두 경

제체제를 점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63)

(21) 마커스 놀란드 등 미국 경제전문가 3명이 [(미 21세기평의회]에서 발표한 [한

반도 통일의 경제학]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가 단일 통화로 통합돼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납한의 60W선이 될 때까지는 남에서 북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렇게 되기전에 북한인구 4분의 3정도가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하고 통일비용은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60%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시산할때 1990

년에 4,150억달러이었지만 2000년에는 2조 254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64)

(22) 미국제경제연구소 및 국제식寺정책조사연구소 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주도로 시장경제체제하의 통일이 달성된다는 전제에서 최소한 10조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주민 1인당 평균소득을 최저 한국의

6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북한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데는 통일후 수년간 최소한 1조달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평균소득을 한국의 60%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졍

우 경제통일은 달성되지 않으며 파국적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65]

(23) 박태규 교 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997년 6월 27일 연 
' 

한반도 통일 때의 경제통

합전략' 학술회의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이 첫 5년동안 남한 국민총생산

의 5.6-8.2%가 되고 그 뒤 5년동안 국먼총생산의 4.3%가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
5
000억달러(360조여원) 정도이다.66) 이상의 통일비용 추계규

모는 다음의 표와 같다.

63) 조 선알보, 1996년 5월 5일자.

64) 조선일보, 1997년 6월 2열자.

65) 조 선일보, 1996년 6월 28일자.

66)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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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민 연구위원은 
"

북한체제가 예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비용과 통일 후유증을 지나치게 우려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다 보면

통일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면서 
"

조기통일이야말로 분단비용 절감과 통

일비용 감소에 가장 효과가 큰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67)

이상에서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비용 산출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공통적 인식과 이

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통일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야를 단계별로 구체 으로 정리할 펄요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남한의 상황이 아닌 북한지역의 실정에 맞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국가부담은 통일시 긴급하게 요구되는 북한지역 위기관리 및 사회보장 측면의 긴

급구호비용과 각 분야의 제도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경제부문에서는 민간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함께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치중하면서 통일비용 규모의 과다

가 통일기피현상이나 통일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인식과 과소

평가된 통일비용이 통일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68)

3.2.2 통일이익과 분단비용의 규모

분단비용의 규모는 주로 추정가능한 적정 GNP대비 국방비 규모로 남북한이 각각 지

줄하고 있는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규모와 분단으로 인해 남

북한이 각각 지출하고 있는 체제유지비용이 추정되고 있다. 통일이익은 유.무형의 이익

이 언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정가능한 분탄비용으로서 적정 국방비 지츨의 규모

로 추정하고 있다. 러나 이러한 유형의 이익외에도 산출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더

크 다는 사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근에도

정치선젼적 상정물과 대규모 종합행사 등에 지출하는 재정지출 규모가 국민총생산

(GNP)의 4%에 이르는 연간 총 8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난 체제兮지 비

용69)이 소모되고 있다.

67)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5일자.

68) 김영윤, 앞의 논문, p. 65-

63) 한국일보, 1997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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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연구위윈은 분단비- - 을 추정하는 데 있이서 통일로 인하어 국빙-비 지출을 축

소하여 )1산적인 부문에 투지-제웃1으로 쵤·- - 하고 l-s럭규모도 축소하어 겅제촬동인구를

증가시컸을 경우 남한깅제의 성장 추징치를 게상히·고자 慷디-.70) 그 項괴-로 IE5년 현재

념·한의 실제 - 힌$·비의 GNP대비 비요·은 억2 3.4%로 보고 1995 1의 경우 분단비용은

1990닌 · 번기A으로 익2 11조 ,
800 억윈(경상기-걱 기준 익: 16조 i,780억원)에 이르며 이

는 잠제 GNP기준 의: 4.9%에 해당'히-는 6)f액이리/t{ 보았다. 또한 1970닌 이후 1단비- -

의 총누적이은 1액0닌 불1;tI가긱으로 약 175조원으로 19959 4·제 GNP의 이7 71%에 헤

딩·된다고 兎디·. 통일이 1996<1에 이르어전 깃을 가정하고 2020넌까지의 총통일핀익合

1220닌 불 ·)기-긱으로 약 16조 5,000익읕1이머 2020년 " 

전망7}-제 GNF"대비 익0 2.4%에 해

당V디JI 더'힙디-,

홍사닉 의원은 수1제1·v·위비에서 적정xs-위비를 Il 니·미지가 분단비용이란 방식을 택해

개량촤를 시도兎디-. 한<·'f의 적정Ix-위비는 중국, 일본 등 주1/l 겅-대국과 우리외- 3력이

비슷힌· 세게 격'<;f의 빙-위비 대 GNP(<·]'민총셍신·)비 을 M대Y 兎%떼 3%이네리-V )iL

았다. 띠-라서 직정빙'위비骨 GNP의 3%로 循을 경우 5년간 분딘-비정-은 37조 7,080억원,

2%일 깅우 55조 920 의원, i %일 깅-(에는 73조 4
,
160억원이 된다. 이중에서 가장 헌싣

성있는 2%를 기昏으로 健을때 우리니-리·의 분단비성-은 메닌 11조무1이 된다. )러니. 분

딘비- - 은 님-%힌이 긱·긱· 지출d·Al 있디-L 조]에서 31민 힌민족의 %t딘비- - 의 v-<t는 훨

씬 커진다. 또 통일비- - 은 북한주민의 강 i준이 님-힌·괴· 긴'아지는 시%%지만 지출하

면 v]나 분단비- - 은 통일)릴 까지 힌·정없이 속 지출헤야 하는 비용이 핀다고 주징·

하고 있다,71)

힌·핀, 안두순 교수는 분단니펑-으57. 남북한의 군시.비지출파 기타 안보니- - 및 분단에

시 오는 겅제$i 억기능 W을 f-s- 수 있다고 J제하고 1989넌의 군사비는 납한이 GNP
a

의 4,4%, 북한이 21.3%를 J (Y}-하고 있는네 통일이 되어 이 비용의 반만 정제재건에 전

촨힐- 수 있다고 헤도 님-한 GNP의 4.i5%가 핀다고 보고 있다.

홍성국씨는 분단비- - 이 70년대초에는 인간 50억닮러 수준에 놀과健 . 나 80년대 중

70) 15호, 잎'의 s%C·, pp.37-42.

71) j')Cit A/y-:·[ l · 6% A Ll 卒은 [% A 한-:·[꽈 y]' 차기 깅제'71릭게발기구(GECD)최윈.-:L[ 후보인 스

페인은 2% A브 라4 O · 25%미 A 테<·l 2 · SW Al 2 · 2% 이디.,<동아임JI, 199께>l 9원 1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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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는 250억달러 안팎으로 늘었고 현재는 400 억달러 정도에 이르는 젓으로 추산하

였다·72)

3.3 통일비용의 지불의사와 금액

남북한 통일을 위해 소요되는 통일비용과 관련 국민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는 통일을 위한 충분조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배득종 교수는 통일비용을 공공재로 보고 통일비용의 규모와 그 단계별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일시지불방식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대부분 월별로 이

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비용을 위해 매월 얼마씩 나워 지불하고 싶은가라는 설문

조사를 통해 통일비용 지출금액을 추정했다. 배교수는 통일비용에 대한 지불의사를 가

상가치접근법(CVM)에 의한 설문기법을 통해 10조- u조원에 이르는 총 통일비용지불

금액을 산출했다. 또 그 는 통일소요비용이 200조원을 중심으로 150조원에서 300조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금액이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국민들의 자발적 통일비용 부담액은

통일소요비용 추정치의 1/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73)

통일비용의 지불의사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쟁적으로 소 개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과는 달리 낮은 지불의사를 기록하고 았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l인당 매월 19,100원에서 23,900원 정도를 지불

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74) 국민 전체가 매년 10조 3,000억원에서 12조 9,000억원을 통

일로 인해 얻어질 혜택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10년간 축적한다면

103조일에서 129조원이 된다. 이같은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됐던 통일비용 160조

원에서 l
,
440조원에 비하면 턱엾이 적은 액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예상 통일비용과 국

민들이 지불할 의사를 표시한 비용사이의 이런 격차는 바로 통일비용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도 통일비용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협확대 등

랸

72 ) 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자.

73) 배득종, 
t;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WTP)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

, 한국행

정학회, 「한국행정학보,(27권 1호, 1993년 봄호), pp. 62-65.

74 ) 중앙일보, 1933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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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깅제를 회)1시키는 l-E'안도 모섹해야 한다고 지직兎다.

한국기독11't사최분제연구원의 통일의식&사에 따2먼 옹14니-의 19.i%가 통일기급조

성에 t기해 ' ·1작으로 
김-수'하고 70.5%가 ' 어느정도 김'수할 수 있다'고 碩'히는 y 卽.s%

기. 개인적으로 통71비- - 을 부담힐· 수 있다고 대담臧디·. 응도1·자吾은 이와 $1곳1해 
1 

힌제

세-cr의 IL 배 이싱·을 10년 이싱- 낼 수 있다'고 M-]At·1健다.75) 이 조3는 세종연2/소A 살

시한 여론조사외- 비교린디-, 당시 조사에서 '

통일세暑 낼 굄-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성인

응답자의 20.9%가 ' 기끼이 j /님'하겠니-'고 대님'한 깃과 데조적이디·.76)

한국일보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1$l 昏일에 따른 개인적 희셍에 대헤서는 78.l%가

' 

어느 정도까지만 검'수'(65.l%), 또는 
' 

어떤 희생이라도 J-]-수'(13,6%>라고 애딥%다. 희

셍]함 A각'이 ]星로 입거나 어떠한 희셍이리-도 김-수'切· 생긱-이 일다는 부정지 )但·웅은 긱·

격- 18.3%, 2.9%에 ·불과해 대부분이 통일비-S- 부납에 니그러운 입장 - 보었다,77)

중잉-입);L가 최근 실시한 여본조사에 의하1 통인이후 세급부남 증가에 대해서는 
' 

의·

간 끄L님" (35.3係), 
' 

기꺼이 부님-' (22,8%)의 순이있고 부정적인 응담은 24.3%,를 차지했

다,78)

힌·펜, 데- 깅제연구소의 조사에 띠·르1진 지난 24년부터 96넌까지 18세이상 성인 6 ,
729

명을 대싱' 로 3차레에 걸치 통일비- - 의 부남의향을 조사한 징과 동일비용관련 세금을

님'J]c하겠다는 옹답지·가 96닌에 57.4%였고 이들의 인간 평R 지불가능 금액온 28,500원

이있다. 국민은 통 1에 대비해 1 인당 매 l 19y()00-24TOO()원씩 10 1간, 寺 103조- 129조

원을 세511- V 
l
통일비- . · l F 로 지볼'힐· 덜-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럭별로 보1;<l 대

학 힉' 이싱' 고학뙤자중 절반이상인 -50 · 2%가, 고졸이하 학력자는 38 · 5%가 통일비용

을 지널할 의사가 있다고 응<l-했디·. 인도1健 부71·친-성 응납자의 비율과 급엑은 지난 94

닌이 SO-S%, 16
,
SGO우1이었]'l- q%년 너.O%, lS

I
700 원이었다.79)

旻네·제과 사보 6윌호기· A원 16] r6옵 대상으로 통일괸에 내坤 설문조사한 결과

70.5%기· r 昏일니정-을 분님-할 의시-기· 있다」 고 옹Id·-直으며 분담할 수 있는 통일비용-C

75) 한기레)Y-, 1995VI. 10월 6인지..

76) 조신인JJ(, l%5<CI 1 19 14%지·.

77 ) 한51'연보, l%68<l E] 23인자.

78 ) 
2A잉'인)1, 1卽7%-l, 0무/ 24 %지..

72) 동이·인)L IS97넌. 4월 IR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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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급의 10.8%로 나타났다.80) 국먼의 절반이상이 남북한간 통일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臧다.

한편, 배득종 교수는 통일비용 지불의사의 측정 결과로서 소요비용과 지불의사의 괴

리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과제로서 비용이 덜드는 통일정책의 모색과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인식의 확대의 펼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의 지불의사는 주관적인 만

족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통일로부터 얻게되는 편익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젓이 바

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의 통일정책이 신뢰도를 얻고 공공재로서의 통일

비용이 적절한 행정관리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표 3-2% 통일비용 지불의사 및 지불금액

많은 학자와 연구기관이 지적했듯이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하급수

적으로 팽창하며 그 부담은 가중苟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더 크 게 벌어지고 있는 사정임에도 불

구하고 북한은 재정의 거의 절반을 방위비에 쏟아 부음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건설 속

도를 더욱 늦추고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소득 및 GNP 격차를 가속 으로 벌어지게 만

들어 우리의 통일비용을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81)

80 ) 동아일보, 1997년 6월 24얄자,

81) 홍사덕, 앞의 글, pp. 138-141.



46

이외. 관련하이 신창빈 교수는 12년동안의 겅제적 인방제 체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고 있다. 정치-군사.외교의 통합이 이7어진 단계에서 겅제부문에 한히-·3L-1는 인빙-제

를 버하고, 이 연빙·제 기간 동인페 북한의 소득이 남한을 따라 올 수 있도록 한 인후에

명실공히 모든 부문과 제도를 망라한 毛· 
-1통일음 

이 하는 것이 가장 비-림·직한 통일방

인이라고 제시하<11 있다,S2)

3. 통일비용의 조달방법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긱' 연2/-소외· 데학3'A수들이 통일비정·을 경젱적으로 반표하는

데만 치중句3은 듯한 인상이다. 앞으로는 인구의 초조]을 통일비용 신출에서 이를 &딜4

기 위한 빙-법 쪽으로 %기는 젓이 비-람직하다는 지적은 통일비용 산출 봇지않게 통일

비용의 조달방닌]의 고리가 중·&1하다는 깃을 의미한다.63)

일반적1-로 거론되는 통일비벙- 조날1%-인'은 군시-비전용, 공체발헹. 외지-도입, 통일

기금 조성, 통일세 신설, 님-북헙 기금 화뎨 둥이 시되고 았다,

이중 통일기금 조 성 등은 통인이·진에도 가능한 부문이다. 그러니· 통일이전에 이를 시

도하는 깃은 1'·힌%J의 7세부담이나 데북谷게를 1려한 때 비.省-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적

지 않다. 조세저'항이 우러되는 데다 북한을 지-극曾 우리 떼문이다. 그보디·는 산업구조

조정과 <·[ 깅%력 강촤를 통헤 경제의 긴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깃이 미래의 통일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외. 管께 납북정협을 활성촤하는 깃도 兮일

비정-을 줄이는 한 빙'보]으로 제시되고 있디-.

19X년 통일우]은 막대한 y일비용을 조 달하기 위해 내규모 통일기骨 苟·보와 통일세

신섣. 종세, 국공채1쇤'헹 동 디궁]-직인 l·s-인--s- 조]토하고 있다고 針'힌 비- 있다.84) 최3- 강

호양 통일원 대변인은 r 통일기2은 통일비용율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납북교퓨

협력기금피·는 다르나」 며 r 적어도 수십조원 규2;-t는 야 할 %」] 이라고 旨兎다. 헌1제

남북교류71력기급은 목표액 1 조윈에 3,400이억원이 조 성臧으미 이는 북한과의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지원히-는 데 쓰 이고 있디·. 이에 비해 통일기금은 수조원에서 수7]조원

B2) AJ창· ), l'의 션·, p.E,

S3 ) 조신인보, 1開5VI g 4인지..

84 ) 兮이·인보, l%4닌 (]월 26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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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예산상 부담을

이유로 통일기금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정부부처 사이

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강대변인은 「통일기금의 설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공존 위

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에도 대비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85)

그밖에도 정부내 관련부처들은 해외조달(차관도입)과 국내조달(예산전용 세금신설 국

채발행)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86)

정부가 통일기금올 조성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관계법도 제정돼 았고, 조성

된 기근이 잘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고려될 수 았을 것이다. 물론 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통일이 되였을 때 쓰자는 통일기금과

그 용도가 다르다. 그러나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은 직간접으로 통일비용을 줄여주는 구

실도 한다, 만일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협력기금을

통일비용으로 전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87)

통일세를 미리 거둬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조 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가 유리하다. 독일에서는 통일후 휘발유 보험 담배 등에 20%정도의

통일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역시 통일을 미리 예상해 세금을 부과하는 젓을 국민들

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내외의 기채를 통한 자금조달이나 민간 모금

운동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破다.

국제적 지원은 통일후에는 가능하지만 사잔 기금 조달방볍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통일을 예상해 미리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나라나 국제금융기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후 유럽연합(EU)-에서 95년까지 5년간 2 백70억마르크를 지원받았

다. 우리도 통일후라면 세계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북한재건을 위한 마찰플랜 방식의 국제지원계획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85) 동아일보, 1997년 3월 7일자,

86) 동아일보, 1997년 3월 7일자,

87) 한겨레신문, 1997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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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4. 1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개요

4.1.1 싣분조사방켜

1) 실문조사 목적

이 싣분조사는 앞으로 통원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이'괴· 
' 

분도1·비- - 피· 통일비各에 데한 인식'에 대한 조사 절과를 旦대로 통일

비용에 대한 왜곡되기나 부정치인 인식구조를 2정적인 측먼으로 구1촨힐-으로씨 진정한

통일주체세력으로 거骨닐' 수 았는 방인-을 모섹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촬용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용

co 북한 닛 둠일분제에 괸·한 기본 인식애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파 갑다.

이) -!1한괴· 님'J;F한 통일문제에 데힌· d·%]i, 뎨북힌 식량난에 데힌 정·뷔지원정체

의 핑기·, s l%한징YI에 한 J-]-정, 5 북한체 의 개)A-에 데한 전밍-, K·0 북한의 통일

정첵의 1;tI촤기·농성, (!:0 동일의 당위성, s 힌·벤·도 통일의 장에요인, 卷 통일 후 한5f의

정치.경제체제, 岳 통일]s·시, 卷 남북교류 우신 분야, j 남북통일 예상 시기, 卷 탈북귀

순자듬에 대헌· 지윈정책의 핑기- 등이다,

怨 분0·비/과 통일비정-애 대한 의써구조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긴-이 구성하였다.

0 분단비- - 과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겅로, 0 통일비용의 지불7체, O 손

익개님에 띠-른 분단비벙-과 통일비. - , 8 통일애 따른 - 1.T헝의 정치,징제.사최.문촤적

이약, 0[) 통일비용의 소요항목, 0]V 통일비벙.의 규·모, 告 통일비용의 지불의사, 62 통일

비용의 조 달빙·IPl, s 昏일비 - 과 조기통일.짐진적 통일간의 괸·계, S 통일비2에 대한

인식 제고 주체 y 방인-, 0 북한 및 통일괸·런 깅·좌.의 수강·겅호], 帥 통일비용에 내한 수

입의 겅 1, 帥 통일비셩- 논의의 필요성 등이다.

3) 설문조사 l]J·법

CD 모 71딘·

1彈7닌 원 守1제 대구,겅넉·지역에 소제히.고 있는 d 개 4닌제 6 /.공,사립 대학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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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0개 대학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대구지역에 소 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대

구교육대학교 및 계명대학교 3개 대학교와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7 개 대학교를 선

정하였다. 대구인근 지역인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及와

경북 동부.서부·북부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 및 엉주시에 소재하

고 있는 금오공과대학교, 경주대학교, 안동대학교와 동앙공과대학교를 각각 선정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였다.

]

K표 4-1%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현황

卷 조사기간

1997년 9월 8일 - 9월 12 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卷 표본크기

10개 대학교별로 설문지 100부 내외를 배포하여 70-103명씩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920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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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2% 설문조사의 표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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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4빙'W

긱- 대힉-vct빌로 정치헉·.1·[민-은리힉·괴· 등에서 계싣되는 M'정치힉-,, [(미제괸계(정치),,

r (민주시민)名리.], 骨 정치학판탄1 교 양파목을 수감兎거니·(동잉5공과내학교는 1卽7 학9도

2학기에 위 관 1강-좌가 개선되지 않'았음) 수강히-고 있는 데학셍돌을 데상으로 표집하

었다.E8) 이는 징치학관런 교잉2괴·목-多 수강하는 학셍들이 다른 힉%들에 비해 북한 및

- 일문제에 데해 상대적으로 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깃이라는 추측에서이다,

ca 조사방빕

각 대헉찹'(띰로 수업시간 중에 선문변접조사보]에 의해 실시되었다,

(p) 자료처리 1길 분석

최3<-딩 설문자료-趾 코 딩하이 퍼스널 71퓨터에서 통게프로그랩(SPSS)을 이용하이 분

식하었다, 긱- 
'헝‥t빌로 

빈도분석과 셩1敍, 학<1빌, 전공법 배경변수와 교치-분석하여 조사

길과를 분석하었디-. 이 실문조사에서 사- - 된 교차분석은 P<0,05의 유의도가 있는 깃만

各 분석의 대상으로 심·았으이. 표9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士3,16%이다.

88;A]:J [],J 3-F{/ ‥-%A ·:l]·].), . 1·:- i . TW .l. ) g. , 11. 
.

,

목이지만 디·른 진공 학셍늘·의 수깅'인윈이 [4'은 판계로 본 선문조사의 표본특성을 크기1 l<이니.지 8

을 실으로 판단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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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피설문조사자 특성

1) 성별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920명의 설문응답자(이 가운데 미응답자 10명 포함) 가운데

남학생은 541 명(유효 빈도 비율 : 59.5%), 여학생은 369명(유효 빈도 비율 : 40.5%>이었

다,

2) 학년

정치학 관련 교양과목들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고 있는 바 저학년의 비중이 높

았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920명의 설문응답자(이 가운데 미응답자 10명 포함) 가운

데 1학년 428명(47,o%), 2학년 223명(245%), 3학년 154명(16.9%), 4학년 105땅(It.5%)이

었다.

3) 전공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과, d 11체능 계열로 분류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920명의 설문응답자(이 가운데 미응답자 14명 포함) 가운데 인문계열전공 학생은 253명

(27.9%), 사회과학계열 254 명(28.0%), 자연과학계열 133명(14,5%), 공과계열 240명

(26.11,%), 예.체능계열 26명(2.9%)이었다.

4표 4-3% 피섣문조사자 특성(표본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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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 실문조사 결과

4.2.1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기본인식

1) 북힌피. 몽일문제에 대한 관심됴

평소 
' 

Al-한'괴. 
' 

남북한 통인'에 대해 인마나 tI·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 I l/l 분항)

리-는 질1/에 대헤 
' 

메우 실'디·' ISll굉(ry.7%), ' 의국1· 있다' 568 넘(61,8%)으로 니-타니-

81.5%의 높은 괸·심2.L骨 보여 주있다. 빈·면 
' 1敍로 임디·' 158밍(17.2%), ' 

진히 飯디-'는 12

멍(l.3%)이었디·. 3'](치-분석 결叫를 J;L민, 성1組,학년1星 치-이는 j;L이지 일S 미, 전공1핀旦 11

씬 사최과'힉·게省(22.84)과 자인]'E·'힉·계일(21.8%)이 
' 

메우 旨디.'의 응la-률이 놉있·디.. O.러

니- 이러한 비合/ 최-J에 실시후1 중잉·일보사의 여론조사 짐과 비율(84,l%)보다는 악간

낮'게 니·티·났다.

표 4-4% 북한과 봉인문제에 내한 관심

2) 북한정귄에 대한 감정

복한정 1에 대한 F·낍은 어떠힘-니까 (설분 3)y 문힝·)리-는 질분에 내해 
' 

적대깁-을 느L

%디-' 533밍(57.9%), ' 

적대김·을 <‥끼지 임'·는디' 1521정(16.5%), '

특1健호1· 김·징이 但0' 235

t-M(25.5%)이 각각 융답하여 -8 1·정c/1에 내헤 기대감올 /- 끼는 학셍들이 더 曾다고 힘-

수 있다. 남학Ap이 여학셍)보디- 적대김·을 더 많이 가지]l- 있[- 젓으로 니·티.났으며, 학년

1인. )공1敍로는 P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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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들(39.9% ; 32.6% ; 27.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북한

인식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획득 기회없이(수강경험 부족)

막연하게 가지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통일의 또다른

주체는 바로 북한이라는 점이다. 또한 통일의 장애요인 가운데 
1

체제 및 이념의 차이5,

' 

북한정권 때문'을 가장 높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 및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東다.

<표 4-5> 북한정권에 대한 감정

3) 북한체제의 개방에 대한 전망

북한체제의 개방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 4 번 문항)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가 543명(59.1%)으

로 가장 많았고, 
' 

개방에 따른 체제혼란을 감안하여 현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344명

(37A%>. 
' 

축소될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32명(3.5%)에 불과해 북한체제의 개방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사고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배경변수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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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북한체제의 개Tg-에 대한 전밍·

1) 북한의 동월정책의 번화가능싱

북한이 적촤통일진략을 버리고 남북합의에 의한 펑화昏일을 ]안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1지·힙·니까 (실C 51친 문힝·)라는 긷1 - 에 데해 부정적인 의건을 나타내고 있다. 
' 

매우 많

다'는 24명(2.6%), ' 약간 있다' 2151굉(23.4%)인 빈J펀, 
' 

빌로 似다' 493펑(53.6%). ' 

진혀 飢

다' 188밍(20.4%)의 납을 보여주51 있다. 죠1치·분석에서는 배겅보1수벌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조시걸叫는 대국민 이易조시에서 니·叫닌- 
'

헌)兮 - 지'(45,8%)의 비 A 비$t해 셜

때 더 비관직으로 세1지'하]·% 있는 것으로 분석 1다.

4표 4-7% 북한의 통일정책의 111화가능성

r 
' ' 團 團 團 ' 團 ' " 關 團 ' ' ' 團 ' 團 團 團

a

團 ' 團 團 ' ' 團 團 ' ' '

l 
團 " ' ' ' ' " 團 '

% 
關 "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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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북 쌀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의 평가

북한은 현재 식량난으로 雪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 2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1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69명(7,5%), '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지省해야 한다' 754명(82.0%), 
' 

비록 같은 동포이지만 남한

빈민층의 구호문제를 우선 생각한다면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83명(9.o%>, ' 

적대국이

기 때문에 지원에 반대한다' 13명(L4%)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 쌀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동포애와 같은 감정적 대웅보다 이성적

인 판단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율은 원칙

적인 대북지원에 찬성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전제조건하에서 또는 북한정권의 태도변화

에 대응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전공 배경변수별 특성의

구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응답을 보 이고 있다. 다만 학년별로는 고학년(4학년 : 17.I%)일

수록 
'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 사결과는 대

국민여론조사에서 밝혀진 89.3%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표 4-8h 대북한 쌀지원 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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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입의 당위싱

통일은 벤·드시 이루어지야 한다고 섕1지'합니까 (섣문 6빈 문항)라는 질분에 데해 
'

통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야 한다'는 응답은 53띵(57,5%), 
'

통일이 되변 等지만 반드시 통

일이 되이야 한다고 J셍각히·지는 嗚'는다' i731-3(40,5%)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통일의

딩-기성에 대힌 비名-이 릴'이 떨이지고- 있디·V 힐· A 있디·. 
"헌싱·네를 

$-지叫는 것이 T

립·키하다5는 응답-E 18밍(2.0%)이있다. 고학년 71-학Al일수속(63-69%) 봉일의 당·위성에

대해 깅·한 입징-을 니-디·내]1 있디-. 힌·W l 학VI 님'학%일수록 통일의 딩-위성에 대해 최의

혀인 VI-응을 보여주고 있지반 2· 상관성은 임있다. /l-러나 전공1敍로는 인문·사최게열의

학생들이 통일의 딩-위성에 대해 다론 전공군에 비해 높은 의지를 니-타네고 있다(58.l%

- 61,4%).

닙-북한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셍긱-힙·니까7(섣문 71친 (항)라는 질旻에 대해

$ 

권·은 동AL이기 메1/에' 29519(32.4%). ' 

민족자7성 확립읍 위헤' 276띵(30.o%), '

조14위

험의 해소를 위해' 166멍(18.2%), ' 

깅제반전을 위헤' 130명(14,3%)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 

민주촤를 위혜', 
' -%[한주1dI)g휜의 향상을 위句' 순으로 니-티·넜·다. 띠-리-

서 통일의 당위성에 내해 y포애외- 같은 김·정적 요소외· 국제곤1·계에 있어서의 민족자주

성 피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을 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셍이 여학AI보디- 통

일의 딩·위성에 내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옹딤·율이 더 높게 니-타d으머. 학닌

딛로1L 고학노1 학-생 ·17록 통일의 딩'위싱에 대해 추1·성하는 비 이 높았다. 진공1敍로는

-H-의적이지 않效디·-

. 7·-리 데학셍-趾요. 이러한 졀괴·를 i고 말 떼 . 일분제의 헤법에 있어서 VI족주의적인

섹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절대적 기·치로서 통일의 당위성은 일반국민들

에 비해 넛지 니-티-니-2L( 있디·. 키-고로 비슷한 시기애 치러전 중잉'일)IL사의 통일의 당위

성에 대한 응답111-핀-은 7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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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4-9% 통일의 당위성

7)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 8번 문

항>라는 질문에 대해 
' 

체제 및 이념의 차이' 333명(36,2$), ' 북한정권' 298명(32.4%), '

주

변강대국' 174명(18,9%>을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다

음으로 
'

국민들의 통일의지 부족' 56명(6.l%), 
' 

남북한 경제.생활수준 차이' 45명 , 9%),

' 

남한정권' 8명(O.9%) 순이였다. 배졍변수별 특성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4-IO%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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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한국의 바림·직한 정치 · 겅제체제

통원후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는 이띤 형데가 비·람리하다고 /%각·호]-니까7(설11 9빈

힝·)A는 짇문에 대해 
4 

헌재의 닙-힌식 체제기- 비·림-피히·디-'기- 564닝(61.6%)y)( 기-장· 선%

되었으띠. 
$ 

님·확p-힌· 제제를 Al< 촌호1·연IA·체제가 바립리하다'는 i221:2(35.2%), ' 

체제와

싱·괸.없이 하루 1반리 통일이 되는계 等디-'는 30명(3.3%)으로 니-티·닐·다. 싱벌과 전꽁널로

차이는 니-타나지 임기반 l.2 학닌 힉-섕1돌은 
' 

헌재의 남한식 체 가 비-림'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3,4학닌 학생듣은 
' 

남북한 체 를 쉬은 혼 j·인]-M·체제가 비-람직하다'는 응딥-비율

이 디 게 니.타나5- 있다.

<표 4-1 1% 통일후 비-림'직한 체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9> 통일방식

아래의 통일]싱·식 가운데 어뇨 깃이 남북한 통일 더 바림'직하다고 Ar각합니까�7(싣

문 101친 문항)라는 림)A 대坤 
'

독일식의 昏수통일1'A-A' 411명(44.9%)으로 가장 밀은

- VI-자기- %-1택하였다, 
' 

에1/!1과 깁-은 정치적 
'f]-의에 

의한 통일방식' 215밍(23.5%), ' l<·r가

2체제의 연방 의적 통일방식'은 1981경(21.6%), ' 

남북한과 주1쇤1·[가들긴·의 합의하의 중

립촤통일빙·식' 89밍(9.7%) 순이었다- 배겅1;t)수省로는 납학셍)들이 昏수통일에 대한 비율

이 더 V았)1 8.2%), 예7과 V은 정치리 합의애 의한 통일]·M'A에서는 어학셍1의 응딥'

펄 이 더 높았다[30.l%),

따리-서 대학셍들은 
'卷제의 

남한식 체제에 의한 대북한 홉수통일W식을 가장 많이 선

호히.% 것으g YA한 1 있디-. 통일힌·<·r의 비.로1-직힌· 정치.겅제체제의 분%(9번 문힝]괴-



통일방식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혼선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설

명할 수 있겠다.

)이 남북교류 우선 분야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 류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문 11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i 

남

북경협 등 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았다(405명 쇠.1%), 그 다음으로 
i 

남북이산가족 등 사

회적 교 류' 211명(23To%), ' 

정치적 교 류' 141명(15.3%), 
' 

문화,예술분야의 교 류5, 
t

정보,통

신분야의 교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을 위해 정치적 교 류보다 경제적.인도주

의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교 류에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애서 위 문항의 독일

식 홉수통일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콴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 차분석에서는 남학생

(50,2%)이 여학생(35.8%)보다 
' 

경제적 교 류'의 분포비율이 높았으며, 
' 

정치적 교 류'와

' 

사회적 교류'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았다.이러한 조사결과는 대국민 여

론조사에서 나타난 
' 

경제적 교 류'(35.1%)보다 높은 비율의 응답율을 보여 우리 대학생

들이 경제적.사회적 교 류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 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의 필요성과 북한체제의 개방가능성['낙관적 전망'(59.1%)1에도 불구하고 현싣

은 밖지 않다고 볼 수 았다. 또한 정치적 교 류보다 경제·사회적 교류의 필요성을 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해법보다 설질

적인 경제 및 사회적 교 류에 ]C-1 많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11) 남북통일 가능(예상) 시기

향후 남북한의 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설문 12번 문항)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 5-10년' 366명(40.o%), ' It-20년' 313명(34.2%), ' 21 - 30년' 106명

(11.6%) 순이었다. 
' 5년이내' 62명(6.7%), '

31년 이상'의 응답은 68명(7.4%)으로 각각 나

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하면 배경변수별 차익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국민 여론조사보다 훨찐 더 낙관적인 수치임을 알 수 있다('5-10년

이내' : 33.6%, 
' 10-20년이내' : 25.3A ,

' 

통일달성 불가능'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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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통일방식

표 4-13p 님·-lit교류 우신 ·넌-야

4표 4-14> 통일가y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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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탈북귀순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평가

늘어나는 틸북귀순자들의 정착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 13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매우 큰 부

담이다' 183명(20.o%), ' 

약간 부담된다' 531 명(57.9%), 
6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187명

(20·4%),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6명o,7%)순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귀순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 및 경수로 지원사업, 나아가서

는 통일비용의 지불의사와도 상당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

는 통일의 당위성(57,5%)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통일비용의 지

불의사(67.8%)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 낀다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기주의적이며 현실안주의 성격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 달리 생각하는 혼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표 4-15% 탈북귀순자들에 대한 지원의 경제적 부담

4.2.2 분단비용과 동일비용에 대한 제인식

1)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먼저,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에 대한 인지도와 인지경로를 설문조사 하였다. 분단비

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설문 14 번 문항)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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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해 
' 

있다'가 653띵(71.0%)으로 ' 似다'라는 응딥'(267밍, 29,OW)보다 많았다. 남학섕1

(76,2%)이 여학-Al(63.l%)보다 들이본 겅헙이 더 밀'있'다. 학닌1緩로는 고학년원수록 더 臧·

은 비율을 나티쌔고 있다(1학넌 : 65.9%, 2학년 : 70.0%. 3학년 [ 775%, 4학넌 : 82.9%).

전공1健로는 사최과학게省(78,3%), 공과게얼(72.5%)의 학셍이 다른 군보다 그 비율이 높

게 니-티.나고 있다.

이는 북한 및 昏일분제애 대한 관심도(싣/문항 i W)의 교차분석 項과와 비구t혜 볼

떼 싱-당·한 상관관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닙-학셍]이 여학셍1보다, 학넌별로 보떤 3학

(32.7%),4학닌(S.5%)일수록, 전공1但로는 사최과학계省(22.8%)과 자인과학게얼(21.8%)

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데한 관심도에서 
' 

매우 녕'다'의 응답률이 높았다는 접을 앞에서

분석하兎었다.

둘어본 징 1이 있다면 어떤 징로를 통헤서 81니까 (섣문 15)언 문힝·)라는 필문에 데해

"

rv, 신문 등 인론매체'의 의존J[가 기-징' 높았다(521멍, 79.9%). 그 다읍으로 
'

주번의 사

람吾'(751$, I l.5%), 
'

공개4'우],최, 특깅"(2413, 3.7%), 
' 교육 교제', ' 

정부딩·국의 긱·종 혼M

물' 순이었다.

언-만메체 의존 은 님-학생이 여학All],L다 높았으머(V]-힉-생1 : 85.0%, 여학생 : 72.4%),

'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비율은 여학생1이 남힉-셍보다 높았다(남학셍 : 6.8%, 여학4생 :

. o%). 학년빌로 보먼 유의적이지는 임'지만 고학년일수록 메제의존도가 높았는데(1힉·

넌 : 75.3%, 4학년 : 87.4%) 이는 고학노1일수록 정보이용이 밀을 것이라는 점에서 풀이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敍로는 사회과학·공과게열.예체농계일의 학2 11들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메체의존도를 보이주고 있디-(80.8-卽.0%), 
'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정보취득은

자인과학계열(22.1%)의 학-A&1들이 가장 높은 비율合 보며주고 있다(침-고로 가장 V은 비

- 

의 공과계얼 : 4.0%)-

이는 메체의존에 의한 인지겅로의 핀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닐가지 문제주]

을 지적합 수 9)다. 우신 체계적이고 A이있는 인식의 를을 가지는테 있어서 매체가 가

지는 한계에 -7의해야 한다는 점이디.. 바꾸이 말히.71 북한 씻 통일분제에 디헤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으1w1서도 통일문제(통일비- - )ol] 대한 깊이있는 인식기최-趾 가지고 있지

y-하다는 깃으로 해석苟 수 있다. 이는 또한 데학은 비旻한 우리 lit% 기관 필 첵임있는

징누t기권이 제의省'-8- 디-히Jl 있지 E/v 있기 때]/에 이%:l 현싱·이 일이니.는 것이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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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통일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절(설

문문항 29번 :
' 

필요하다'의 응답비율은 835였다)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4표 4-16% 분단비용·통일비용에 대한 인지도

들어본 경험이 있다 들어본 경험이 없다 유의正

4표 4-17% 분단비용.통일비용 인지경로 
.

2) 통일비용의 지불주체

다음 중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설문 16번 문항)라

는 질문에 대해 
6 

남북한 주민 모두5가 301명(32,7%), '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앞서는 남한

주민q 223 명(24.2%), 
r 

분단책임이 있는 주변국가들' 37명(4.o%)이었으며, ' 

남북한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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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J I C가 358;-M(3S.9%)으로 가장 嗚·있·디-. 교차분석 결과 베겅변수벌 차이는 크게

나타니.고 있지 않있·다.

그 러니- 이러한 길과는 통일비- 
- 지·분 체에 있어서도 혼선읍 보여주고 있디·. 분명 지

불주체는 %론지으보 납북한 주삔 닯시.지.돌이라 함 수 있을 것인데, 주1)1국기-들을

하는 - VI-비合이 기.상 많았다는 깃은 통일비용의 지불의지 또한 김-소될 것이라는 7]을

]]J·헤주는 깃이라 하겠다.

된

4 표 4-18% 昏일비- 
-

. 지닐 주체

3) 손익개님에 따른 분단비용파 통일비용

손익(損益) 개<J으로 볼 때 분단비정-과 통일비펑- 중 어느 쪽이 더 밀'을 깃이라 /생거-

기-니까 (선문 17번 문힝-)라는 %1분에 데해 통일비- - 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디-. 
' 

분단

비정-이 훨씬 많-s 겻이디.5 162띵(17.8%), 
' 

분단비-2-이 약간 많을 깃이다' 130멍(14,3%),

&

骨인비용이 약간 녕·을 것이다' 28꼬9(30.8W), ' 

통일비용이 苟씬 많읍 깃이다' i37띵

(37.o%)으로 나디-녔-다. 통일비- - 이 더 id'을 것이리·는 웅답의 비율은 님-아셍이 어학생돌

j,L니- 조 금 CI 놓게 니-타나고 있다('통일비- - 이 훤씬 더 많다'의 응님-비율 : 남힉-셍

40.7%. 이학생 31. i %).

4) 통안에 따른 -T . 9그힝의 정치 . 겅제 . 사회 . 문화적 이 익(便益)

통임,이 dd니.11·l 디.잉·한 - S-.-%/-험의 징치.경제,사최.q>f화적 이익이 발생할 것H]니다. 이

중 기.징· e 이익은 어t8 것이라 셍지-힙·니까 (2기-지만 신덱해 주십시V,)(실문 181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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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라는 질문에 대해 
' 

적정수준을 넘는 방위비 절감'(33.5%), 
' 

남북한의 민주정치 실

현'(2,4%), 
' 

해외주재공관 별개 운영에 따른 중복외교비의 절감'(I.l%), 
'

국제적 위상 제

고' (II.5%). 
' 

경제통합켸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규모의 유기적 결管,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5(32.l%),

'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6.6%),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3.7%), 
' 

북한주민의

인권신장'(I.2%), 
' 

관광.어가서비스 기회 향상'o,5%), 
' 

민족문화의 발전'(5.9%)으로 각각

나타나 유형적인 방위비 절감과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밖의 편익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대

학생들은 음.무형의 통일이익 가운데 방위비나 경제적 편익과 같은 유형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표 4-19> 손익개념에 따른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4표 4-20> 통일애 따른 유.무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익(便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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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비용의 소요항목

통일비2 중 기·징· 구(-Fl기- P- 平문-은 이떤 깃이리그t )g각'힙V끼- (설문 20번 (Y)리-는

징분에 대해 
[ 

경제체제의 통힙·에 띠.-邑 비- - (징제적 효율 하락, 경기침체. 싣업증가, 재

정적자 심화, 인플레이션 심촤. 5 f제수지 익-촤 兮)' 667멍(72.7%), ( 

북한지익에 대한 사

회간접자본시싣의 히-충에 소요 되는 비정-'이 lOIrb(Il.0%)으로 ' 

각종 정치제도, 보]체계의

징비 동에 소요되는 체제통호]-비- - (42명. 4,6%), 
' 

님-북한주민{)-의 사회적 이질성 해소를

위한 각骨 교육, 분촤비용'(-sol:6, 5.5%), 
' 

북한 1/)돌에 대힌 각종 시-최복지비 지원비용'

571$(6.2%)보디- 더 4-F 고(-모의 비-E-이 들어긴· 것으로 보고 있디·. 배깅)펀수별 차이는

3r게

� 

니.타니.rn고 있지 엄'디·.

우리 대학Arn들/, 정치체제외- 사최문회-적 이질감의 극복을 위힌· 체제꽁합비용)pr다도

� 

유형의 경제적 롱힙·비용이나 - 힌·지억의 낙후한 사최간접자본시설의 피-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w 있는 것으로 니-디s·다. 이는 71간 인31주체들에 의해 통일비덜-이라는 게님

파 昏일비-뷔의 산출이 주로 이 ](분 4중되어 빌'표되어 이에 데한 정)IL에 익숙헤저

있기 1]]]문으로도 骨이毛디·.

4)L 4-212 통일1]]- - 소UCL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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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비용의 규모

통일비용의 규모는 조사자의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또는 조사기준)에 따라 수백

억원에서 수천조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피설문자가 생각하는 우리의 통일비

용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설문 21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독일의 경우는 약1-3조

마르크(500조-1500조원)가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89)는 점을 제시하고

주관식으로 처리하여 물어 보았다. 물론 이 질문은 설문응답자가 정확한 통일비용에 대

한 체계적인 인식없이 일의로 추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방식이 남한체제로의 독일식 흡수통일방식을 더 많이 선호할 젓이라는 가정하에

독일의 통일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이 짇문에 대해 총 웅

답자 920명 가운데 106(Il,59)명이 무응답처리 되었는데 이는 추정 자체가 짱은 시간에

무리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응답자 가운데 빈도가 높은 10개

의 구간을 설정하여 분류하었다. 그 궐과는 
' 25000-35000조원'(172명, 21.I%>, 

'

f,000-

I,500조원'(165명, 20,3%), 
' 500-1,000조원'(II8명, 14.5%)이 가장 많았다. 

' 500조원 미만'

의 응답자는 24.9%에 불과하였고 독일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

500-t,500조

원5은 34,8%였으며, ' 155卽조원 이상' 응답한 학생은 il.7%로 나타나 독일보다 더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분석해 냈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납학생보다 전공

별로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의 학생들이 더 많은 규모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89) 독일의 통일비용은 동서독간의 통합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출로서 그 규모는 199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95
787억 마르크로 통일 이후 연평균 1, 500억마르크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성

지출은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을 서독의 그것에 이르게 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자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비롯하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사회간접시설의 구축 및 환경개선비용

동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비용의 규모는 1조 6
, 390억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또다른 추계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lhff 과

� 

독일경제연구소(DIW)는 10년 또는 15년내에

동독경제의 생산셩을 서독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투자총액을 1조 5천억-2조마르크(약

825조-uoo조원)로 추산하고 았다. 이같은 통일비용은 공공분야의 투자만을 계상한 것이다. 민간분

야의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통일비용은 엄청날 것이다.(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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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j 통인비용의 규모

(단위 : 조우1)

7) 통인후 사회동합 곡1·료 시접

통원후 사최통합 왼·d:L 시켜-E 추정하게 히-는 깃은 통일비용을 산출하거나 몽일비各

을 지분하는 네 있어서도 일시불과 차등지불하는 빙-식분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L한 시-21이다. 남- 한이 통일된 후 왼·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F 정도의 기 . la
- 

이 소요될 깃이리-고 생긱'힙'니까 (설문 251친 &힝·)라는 질문은 통일비

- 

- 의 조省'1:M'%Al괴· 가 0이省 ISA산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짇旻이리-고 생긱-된다, 이에

대해 
' 5넌이내' 12명(l.3%), 

'

5- 10%d' 217%A(23,7%), 
'

I l -· 20년' 338밍(37,0%), '

21 - 30년'

1開1겅(21.7%), '

3] VI 이싱" 149 멍(16,3%)으로 리'각' 니·타나 11년 이싱' 소요弔1 깃이리·L

웅답지-기· 전체의 7 1.9%를 차지하있다. 교차분석에 의하빈 배정빈수별 차이는 크 게 나

타나지 曾있다, 이 긷과는 통일Y 사최통힙-이 왼·IL되는 시죠]은 펑균 20년 가링·이 소요

)盛 깃이라는 추징을 가능하게 한다51 曾 것이다.

4표 4-23% 닙'복한 사최통힙· 완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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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및 점진적 통일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및 점진적 통일과의 관계는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바람

직한 통일방식은 어떤 형태인가를 살펴 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조민 연구위원은 조기통일론의 현설적 타당성과 더불어 비용-이억의 측뎐에서 다음

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점진적 통일론의 맹점은 통일비용과 통일후유

증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통일의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여 통일의 기회조차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은 조기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회

를 놓지지 않고 조기에 신속하게 달서하되, 그후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은 단계적.점

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조기통일론은 분단비용을 절감하고 통

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 다. 분단비용의 절감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는 길 이의

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일이 지연될수록 남북한

경제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 결과 통일비용이 증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조기통

일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무형의 비용을 즉각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조기통일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90)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 

점진적 통일'과 
'

조기통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26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

점진적 통일이 더

유리하다5 785명(87.2%), 
'

조기통일이 더 유리하다' 56명6,2%), ' 어느 쪽이든 같을 것이

다5 59명(6,6%)이었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점진적 통

일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경변수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效다.

4표 4-24% 통일비용과 짐진적 통일 및 조기통일과의 관계

30) 조민, 앞의 논문, p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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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일비용의 지뷸의사

통일비용의 지-趾의사는 어떠합니까 (싣문 22 번 문항)라는 질문에 데헤 
' 

어173 구1[모라

도 기·꺼이 지불히-兎다'는 웅昔은 31 멍(3.4%)에 그치고 있다. 
' 

능력에 맞 지할하感다'

기· 834멍(91.4%)으로 가장 檢있·디·, 
' 

지볼함 의사가 없다'는 응딥·자도 47명(5.2%)이었다,

학닌1敍 셩을 보면 고학년 학AI들이 지학닌학/%들에 비해 
' 

어띤 규모라도 기꺼이 지

불하<>디-'는 응딥'비율이 더 밀'았다.

이러한 통일비용의 지불의사 건과는 잎-서 지척한 비·외- 같이 통일의 딩·위성파 비교해

- 趾 떼 아주 %설직인 응답이라고 할 7 있다. 뿐만 아니라 업칭난 통일비용의 5T모에

데한 추정치와 비J](骨 때 통일은 낮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겯과는

어느 학지가 - f려한 비-외- 깁-이 업칭난 규%(의 통일비용과 비교해 보면 심각한 v실·임

을 알 수 있다. 곌국 차세대의 통일의 주억은 우리 내학2%들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셍

긱·해 보먼 더욱 도( 러하디·.

10) 통일비용의 조 달방범

(통일비- - 지-趾의사가 있는 응71·자에 한하여) 통일비 - 의 조달방법으로 기.장 효율적

인 것은 어띤 깃이라고 셍리'힙'니까 (신분 231선 y항)리·L 질문에 대헤 
'

통일기금 조성'

35i띵(42.2%), 
' 

남북헙력기릍(의 키·데' 196띵(22.8%), '

통일세 신설7 172띵(20.o%)있으나

'

국공체발 
'

(9%), 
'

국 기31 -秒으로부리의 외자 도입 또는 지원근'은 5.7%었다. 배겅번

수별 차이는 크게 니.타나고 3)지 일·'다,

이3-1한 조사 결파는 통일우1의 내1;il인이 히'힌 비- 있는 
"

통일기금의 설치가 남북공존

위주의 정책에서 1
/y어나 북한봉괴에 따른 昏수통일에도 데비하는 방향으로 통일징책이

크게 비·뀌는 젓을 의미한다"i 頃'힌 깃파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오1급한

비-외· 같이 우리 대학AI들 가운내 상딩-수는 h-r힌-체제하의 대북한 횹수통일정책에 상당

한 센IV를 갖고 있디·고 1사되었다. 그러니· 이러한 통일기금의 설치빙·안온 북한읍 자

3지·여 닙-북한 긴장관계를 Y·발할 수도 있다는 지직도 있이서 조심스럽게 7진피어야

할 사힝·으로 간주된디·.

한毛 일기v-r은 통일이전이라도 거平이 ·튼일 수 있는 힝·목인네 잎·에서 본 비.와 같

이 수친조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의 61·모와 봉일비- - 지불의사를 骨께 A&]지·해 보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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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타당성은 의심스러워진다. 뿐만 아니라 직접 부딤을 느 낄 수도 있는 통일세의

신설과 같은 조세부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 이7 있

다. 이 또한 통일비용 지불의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표 4-25% 통일비용의 지불의사

4표 4-26% 통일비용 조달방법

11) 통일비용의 지불금액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달에 얼마나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24번 문항)라는 질문은 월 평균소득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100만원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이 얼

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소득의 3%미만이 전체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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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었디·. '

1 만71미1%9·' 219밍(24.l%), ' 1만il-2만y]미만' 3701굉(40.7%), '

2만우1-3먼·위

미만' 1821-M(20,0%). 
' 3만원- 만名미만' 90%ATS%). '

4만원-...5만원' 17명((p%)순이었

다. Il(치.분석 길과 배깅]/-1수번 차이는 니-티-니.지 않았다.

4표 4-2 $ 몽일비벙- 지붙Y/액(월펑v·소득 100만원 가운네 지불금액 기준)

이를 A)-거로 다음파 같이 0순하게 통일비용 지본능틔(추초의 d-모)을 측정해 뵤있-다.

그 긴과는 1 13조 9羊1익인가링C J·정되었다. 이 급엑은 잎'에서 하힌 통일비-61·모 i,500

조원이리-At- v-엑에 비叫먼 억7 l/13% 준에 지니지 拾는디-. 이1 1996닌 우리니-리- GNP

480.4억답러(432조 , 500 엌원)의 의< l/4수준이머 1996닌 징부에산의 약 l/2수준에 조YI·

못미친다.

-S-곤 이 6/l에은 V)·순 비교가 이렴凍지만 배·0종 i'녀<가 통일비정· 지불의사를 조사한

것과 비11(해 보변 기·징- 신호하는 통인비- - 지본의사 금액은 매월 평균 30,00()원으로(언

긴· 360,000윈 : 평v-치에 관한 q5% 신디//-긴·에서 Vi,200원·-368,800원) 조사되이 총 통

일비벙- 지붐금액온 10조에서 14조원기-량 7징힌 것w보디-는 메월 지불비 - 은 닐'디-고- 히·

或다.91) 그리고 LG경제인31·뀨)이 1사한 통일비- - 지-Lf의시- 급엑인 메월 [9,O()0원에서

23
,
900 지·봔에 L.l- 3Y--R나< 메%) 107 3

,
000 억우1에서 12조 9

5
000 억%l 정 - ·1-趾 지·분힐 A<

있고 10년간 축적히.l;t-], 103조윈1얘서 122조오1이라는 추정가 비교하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 A< 있다.02)

m m

01) 빼3‥' , 있'의 논E, pp.65-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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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통일비용 지불능력(금액 규모) 추정 결과

w

l 통 용 불능 (1996년見 현 통 자且 준) l
l CD 낱한 제骨동인구(21,188·000% · 像 통 용 불 사(94.s%) · 卷 [1 당 CNP(10,500달·1)·지불능1
l (3S)] · g 통일 후 사최통합완료 (20년) l

% 남한의 경제활동인구와 1인당 GNP 수치는 인터넷에서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

5,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5.1 대학생의 통일비용에 대한 교육현황과 문제점 
'

511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과 문제점

대학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학습과 교육 및 토론의 전개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은 사회적 필요성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

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가 식량난, 경제난, 에너지난 등 복합적인 체제의 비효율성

이 노 정되면서 그 진로가 불투명한 가운데 독일이나 예벤과 같이 분단극복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현실화되는 시대적 요청에도 블구하고 통일문제에 대

한 논의의 장은 대학이라는 장보다 대학밖의 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

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似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교과과정 개

설현황에서부터 교과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쉽

게 발견된다.

물론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통일정책에 의해 선전 내지 이념교육 목적으로

교과과정이 운용되어온 것과 또한 대학당국과 교 수들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운영이 배제되어 온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저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92) 중앙일보, 1933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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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 통일비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경 적으로 소개되민서 긍정적 혹-各 부정적인

피3 [亂괴끼. 발 하고 있는 네도 불구하고, 또한 대학셍들이 통일비各에 대한 1드의 또는

교육의 필{L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V 분구하고 . 원리 대학은 학싱1들에 대해 통일비용파

괸-련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인식과 힘·깨 그. 대비를 갖추도록 하는네 아무런 도웁을

7지 봇하였다. 이는 주술되는 비·와 긷이 통일비- - 관련 정보픽득겅로에서도 이미 대학

을 At함한 고(육기괸1·(5.6%)이 차지하Ac- 비중이 아주 저조한 비 로 니-티-났다는 떼에서도

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h- 호{쵱-은 본 인c/자가 IXS년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걸파에

서도 니)li- 있다.23)

한국대학교육힙의최의 한 보/]1서에 의하민, 
' 1男0넌데에 들어 국내외 정세의 1쳔화와

힌-께 힌·빈·v의 통일어건이 성숙피지- 북한 1길 동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체계즈] 인식의 틀

을 %1-산하기 위하이 북한문 관린 조1문요오1에 대한 사최직 수요충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L 격· 대학에 북한학 강좌의 개싣읍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E'l- 서울대학교 등 68

개 대학J%에 22개의 과목이 개설되이 있다')4)고 빔'힌 바 있다,

아울러 73'L자들이 언구의 표본대상으로 삯은 10개 대학의 석-한학관VI 게설강죄. 헌1

횡·은 총 15개 과목 23개의 강좌를 개실하51- 있는 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에서 게일

하고 있는 북한학 괸· l 강좌의 교과목을 핀의싱· 2 % 북한정치론 군, (헌대)한2정치(외

V)사 군, 통일론 군, 기타 군(납북한비교정치룐, 공신·주의체제연C['l-)으로 31-분하이 설임

할 떼, 3한정치론 군은 북한정치론(깅북대 등 7게교) 깅-죄·가 가장 魂·있·고, 북한사회의

이해(경%데), 북한의 징치외- 겅제(성균괸·대), 북한학(긴<·7대). 북한의 정치외. 시-최(부신·

이내)로 세분될 수 있었다. (호1대)힌-6f정치(외교)사 군은 한<·r정치사(깅북대와 성R관

대), 守1데힌d(-정치시(各신대), 
'한1·:-싱지외교시·(兮님'대), 

탐1대骨국정지븍징·(%L신대) 등이

있었다. 통일론 군은 민족통일론(경 대, 성R3대), 통일문제특강(부산대), 힌·t·r의 분딘·

m

03) 서·한학 관림 깅괴-趾 게설히·고 31는 전<·l 6S 대'이']7, 중 10게 네'헉·교의 닉한학 <1국·l 깅·괴· 15게 A

·A의 게실 힌황음 게신 감과수, 110%·목 군번 뇩징 7 
' 

1촹, 깅'의개」요, 게섣 학과, 개신학년, 교과목

분(&R3교6·l), 학점수 둥읍 J심으且 살펴 보았다. 통연%:]이 l [한학관린 언/보조시·K1의 인촨으로 <f

윈힌/ 연30L(/%-1인 [->f고·선.잉루<칭·.김잉히·, 
" 

A[헌·'아1)-린 깅·좌. [6(수1% 빈·", 연31.jL꿨서 (1(

R]·조.

96 ) 한1·r대학:,l(-2-71의회, 
'

대학에시의 통 J]'Ev 빙'안에 . d·%1 인3t,, (인/보고 제<15-3-140%, IT)5.o,)

p,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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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위원최의 특빌보고자는 
" <·[기·채무린' 오로지 중앙정부의 국고에만 치임이 부과

되는 체무이다"리·L 정의를 네리고 있다.87) 국가체무를 정의힘'에 있이 사용되는 주요

기준은 고1것이 사용되는 바에 A(더힌· 내용이 아니라, II]A으로 구속되는 당사자외- 체무에

관하이 제정적으로 첵임을 부담히·는 당사자간의 상호관게이다.811) 이러한 근거에 기초

하어, 특실보고자는 국가채무란 게L심A 
"

(시 d가의 중잉'정부에 의해 체길되11- 따라시

5 :-가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체무 및 01) 국가의 중임·국고에서 부7]-되이지는 채무"

의 시-실에 의헤 정의할 깃을 제안하고 있다.卽)

(기 지 7-체무

지1%-체무(Local Debts)는 다읍에 논하는 지)g-화된 채무외-는 구별된다.90) 지방체무는

4' 

어느 정도의 제정적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헹정당국이 /그 자신의 권한히·에 그

지신의 엉역 내에서 시-- - 히·기 위叫어 체걸管 체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91) 이러한 지1迎-

체)(는 그 지역딩·국의 배타직인 칙H]하에 놓이게 되기 때(에, 국가체무(State debt)로

간주될 수는 但다. 띠·라서 국기-)게에 있어서 신헹국은 
' 

시-물은 첵임과 호]-께 이전된

디-'(res transit CUIn st10 onere)는 원칙의 AX에 의히·어 그3-1힌· 지빙-체무의 운멍에 대히·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02) 이는 결국 승게국의 책임으로 되는 깃이다.

<3) 지방촤된 체무

지벵-최-된 체무(LocMized Debts )란 
" 

밍叫히 한졍된 엉역의 일부 내에서 3 f기-에 의해

특변하게 사-S-되는 
-V
r기·채무"骨 깔'한다.23) 이러한 체무로 되기 위헤서는, (]) 체무의 용

m m

87) IbM,

88 ) hk'fl,
, pal'a,63.

g ) ]bi디.

90) 지1-M·희.된 <·l·기.체부외. 지방체무 사이의 -/빈애 11·하이는, c}.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2il 있다. 즉 00

체무자가 지방딩'<·'l·인가 휴은 식n/)지 1가, 1/1는 이들 · 위한 중암정부인가, 01) 분리되는 잉역의 일부

가 정리 지·치(/)- · 가지고 있논기·, 그리51 있다삔 어느 졍도의 자치71-된- 가지고 있1<가, (c) 체무가

충딩·되는 I :.적·은 무있7.1가, 분리된 영역의 인부네에서의 사용을 위한 깃91가, 00 엉익의 Vi부내에 있

는 득정 hI)1가 있는가의 이부, Ibid,, ]]Il[a,16.

이 ) lhM., pitr;I.t,

2) 16'd., partt, 14,

03) ibid,, par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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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학 핀-런 깅-죄-를 개실하]E 있는 개실학과를 분석해 보IF, 전제 2 깅·

좌- 가운데 정치외교힉·괴-가 17개 김·죄-로 가장 或·'았고, 국9윤리(고t J학파에서 6게 강죄-,

국제관게힉·과애서 l·개 강죄-(부산여지·데학교)로 니.비.니. 북한학 관런 깅·죄.는 정치외교학

피-에서 로 디·J/J 있읍요 71- 수 있디. 이는 曾에서 지적호1- 비·외· 긴-이 A힌· 및 틋%

긴련 )J-죄-에 대한 <'·:민合리 과목 및 <·(시1윤리학괴-의 위싱· 하락 및 고/- 데체且서 정치외

11(학과의 억骨 4대에 엉향- · 반은 것으로 Iq가할 수 있으니. 5'f하1윤리(고LA-)학과에서

이-직까지 부분적으로 이 분이·에 한 깅'죄·骨 YI·담하고 있는 것(5개 깅·죄J으로 나타났

다.

짙Af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강·조]-개셜 학꽈에 있어서도 이처럼 힌실적으로 한되

어 개설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4표 5-2> 북한힉- 판 l 겅·죄· 게실학과 
' 

1쵱·
' 團 ' ' ' ' ' ' 團 ' 團 團 ' ' ' '

團 ' ' ' ' ' 團 團 ' 團 團 團 ' ' ' - - - - - - - - - - - - - -

'

[ 
l

)J국 이러한 헌힝-은 대학%들에게 통일비용에 대한 제게적인 인식의 틀을 갖추는데

있이서 어리움을 %s-기하]C 있음읍 일' 수 있다. 단직으로 이미 지적한 비- 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1]]-9- 지분의시외-의 괸·계, 낙한졍7J예 대한 겅리된 인식, 통일비용의 3:0표

파 통임비용의 지불의사 37이과의 괴리의 반긴 등은 1론1게체에 의존한 피상적인 수준

서 인식을 깆'게 :)-으로써 떼로1<- 혼신을 보이주고 니-아가서는 거대한 3-I-모의 통일비

- 이 깅4적드-로 소개되<(-1서 헌싣안 의 통일기피증의 힌상·1가저 니-타나도록 하고 9)는

깃으로 분석 )디-.

5.1.2 대학셍의 통일1]1용에 대한 피교육 현황과 문제짐

잎'에서 <· 힌· Ar헌- 및 哥.일%Il·<'·l 깅·죄-의 개실힌힐·은 디-음의 설 조3 절괴-에서V J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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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강좌를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설문

28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 

수강한 경험이 있다' 151명(Id.69>, 
' 

수장하고 있다' 223 명

(24,6%), 
' 

수강한 경험이 飯다' 533명(58.8%)로 나타나 과반수의 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한 강좌의 수강 경험이 없었다고 분류했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으나 고학년일수록 들어본 경험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거나 수

강하고 있다'는 유목들에서 1학년 : 33.o%, 2학년 36.9怪, 3학년 60.3%, 4학년 56,8%). 전

공별로는 자연과학.예체능계열의 학생이 나머지 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자연과학계

열 : 69,l%, 예체능계열 61.5%, 사회과학계열 : 40.9%, 인문계열 : 35.6%, 공과계열:

30.2%).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이 밝힌 81.5%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

은 수강경험을 갖고 있었다.

한편, (수강한 경험이 았는 응답자에 한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설문 29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 

있다' 65 명(20,7%), 
' 

飢다' 249명(79.3%)이

응딥하였다. 따라서 수강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성별,전공별로는 큰 차이가 似었다. 학

년별로는 1.3학년이 t 경험이 엾다'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학년일수록 들

어본 경험이 많았다.

4표 5-3%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의 수강경험 여부
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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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한 조사결과는 앞징·에서 조민 인구위원이 밥힌 통일비各의 코·모를 줄이기 위한

몽일교육의 징·조에서 지적한 미·외- 같이 통일 A외· 관련한 깅%의 운벙-애 있이서 통일

비용 1'5제普 디-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凍다.

이접은 통일비청-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헤 어떻게 셍각·힙-니까 (설( 30빈 문힝·)

리.q< 질F에 데해 데부분의 학섕]들은 필요하다고 딥히.고 있다는 점에시도 니.타닌·디..

t

통일비벙-에 대한 인식제고외- 재원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히·다' 744멍(83,o%), 
' 

밀'

은 50t·모의 통일비성-이 오히리 통 J에 내한 의지름 위축시킬 것이므로 필요飢다' %멍

(IO,V%), 
4 

반통일세력들에 밀'은 규모의 통일비- - 은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은 가저다

줄 수 있어서 통일비용 논의를 유보시키이· 한다'는 56밍(6.3%)이있다. 성번과 학년널

매깅빈수의 치-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7:1포L]敍로는 사최고1.학계省이 니·미지 군에 비해

싱·대적으로 조급 높았다(사최과학계일 : 86.l%, 자인과학게얼 : 70.5%).

4표 5-4> 통일비/에 대한 수강경협 이)iL
m

l [ 여11 
-

7미 斜 ]' 純니/g- 이 입. l 념· l

어기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의의 신중셩도 고리 어야 할 깃으로 보인다. 6.3%의

학셍들이 업청난 -o-모의 통일비용에 내한 논의가 오히리 반통일세릭에게 통일의지를

위축시킬 기최룰 제공한다는 점을 지리히·조( 있기 떼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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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5> 통일비용 논의의 필요성

5.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毛제적 부담과 통일후유증으로 일컫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의 갇등 관

리 등을 포함하는 통일비용은 결국 정부의 정책적 대안마련과 함께 통일교육을 얼마나

효율 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95)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으로는 앞에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민 연구위원은 통일교육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통일교육의 주제의 다원화

를 추구할 꾈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통일교육의 주체로서 통합의 초기단계에는 국가

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점차 정당, 종교단체, 노 동조합, 문화예

술단체, 이익집단, 사회단체 등의 광범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에서 각 주체별 인식 제고방안을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음 중 어느 부문이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설문 27 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r
통일비용 인지경로」 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언론매체(419명, 46.1% )가 앞장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 

일반국민' 207명(22.8%), ' 

정부기관' 130명(14,3%), ' 

정치지

도자' 71명(7.8%). 
' 

대학 등의 정규 교육기관', ' 

민간통일운동단체' 등의 순이었다. 빈도

분석에 의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유목인 
' 

언론매체'와 
' 

일반국민'에서 남학

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남학생 : 66,6%, 여학생 : 70.1%),

95) 조민, 앞의 논문,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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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5-by 통원비용 인식제2그 7체

5.2.1 정치지도자와 정부기관의 인식제고 방안

통일비- - 한 . 1식제고 7-체를 묻는 위의 설문조사는 이러기-지骨 힘·축하고 있다

V 하4디-.

민·저, 조 사김파에 의'히끄1 징치인(7.8%)이나 정부기<l<l-(14,3%)이 나미지 군뵤다 상데적

- <L 닛-<< 비중-K 치-지히· t 9)-E을 혈- A· 있디-, 이것은 잎서 인骨한 비-외- 릴.이 과거 권

위주의 정71의 통일징책 -/조가 깆초2 특성에서 오는 당연한 징괴.리.고 볼 %· 있다, 정지

지V지-와 정-5L기판이 이러한 왜곡된 피.거의 兮일정첵合 3복히.Z ct 주체적인 역힐合

l' -PI하기 위해시는 다지·적인 dc) ]을 기名미야 管 깃이다. 첫쩨, 정지지 L.지-외. 정부

는 통일정책의 의사겹징 - 졍에 
-L
힌/)3- - 배제시긷 것이 아니라 국빈듈旦부니 의견을

수렵하이 骨의를 구'히·는 절치-기. 선헹시이야 할 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괴側- 비-팅-

여러 설문조시- 건괴.에서 나티-난 문제점들을 시시헤서 그 대안을 강구헤 니.가이, 할 것

이니-.

둘 , 정J)L는 [
I
l- 체적인 통일준비 게시을 세워야 하미, 북한피. 타헙할 y축싱았는 통

인빙·인-을 시하이이· 힐· 깃이디-. - (리의 통일은 毛코 
; 

홉수통일·이 아니라 
· 

창조통일·로

보이·이· 한니-는 짐을 간과해서는 인·毛디..aco 띠.리.서 또다른 주체인 북한피. 함께 할 수 있

는 통 - lIq-인·을 묘섹하이· 
'한 

깃이다. A% 
, 북한에 대한 제징지il 및 경제사최기 1,<규易

26) 한기레<i.·V·, IE51J 
'3%l 

]5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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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체제가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여야 管 것이다. 이

러한 교 류를 확대하는 것은 곧 남북한의 경제력 및 냠북한 주민간의 소득격차를 일정

한 수준까지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젓이며, 나아가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

소하여 통일후 발생하게 될 통일비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에 정치지도자와

정부기관은 그 방안을 강구하는데 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은 상

호 유기적인 결합구조를 통해 과거 정부주도의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로서

의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일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통해 통일을 달성해 갇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북한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적절히 관리하고 배포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5.2.2 교 육기관의 인식제고 방안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제고의 주체에 있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정치지

도자나 정부기관보다 더 낮은 비울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통일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불신한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대학의 소극적

인 자세를 지적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교 육이 심

층적으로 연구 교육되고 토론되어야 할 장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족적 과제로서 남북한 통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

운영 과정에 대한 개편을 통해 통일교육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 학과를 중심

으로 한 통일정책의 선전 또는 이념교육의 지양을 통해 대학섕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

2 7한 대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공급원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제 및 이념의 차이 즉, 정치적 논리를 극복하고

경제 및 사최교류를 통한 민족적 정통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음은 물론 상호 적대적

체제경쟁을 정지시킬 수 있고, 나아가 통일후 사회통합을 원만히 수행하고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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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J-힐- 수 있는 %-2·안을 마 1하는 원초1이 되기에 데힉-은 이 접에 주-8할 필요가 있다.

-)쩨, 수71이라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힝톄의 7:1달방식음 지양하고 공개강언최 또는

특깅·, 旦론최와 같은 다양한 It욱· )딜'체계骨 구%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인·3힐 깃이다.

넷 , 통일비용의 노1괴. 내정- 및 Ct yp,보·< 물론 통원비용을 骨비하는 대체에 대힌

협·의著 A-L섹히.1< 작7]EL l-8헹되어이· 省- 것 Y 3;L언q. 룽일비벙- $힘-谷 1;[힌 및

일괸· l IV-제를 푸는네 있어서 특히 곡되거니- 괴.징·된 통일비용의 7·모에 대한 정픽-한

인A의 필요성은, 내학셍吾의 통일비- -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길과외· 통일비용 지뷸의

사에 2-기한 통일비各 산출로(엑과의 3차에서 보는 9처로] 대히·셍들의 통인문제, 骨게

는 통일비- - 의 인치에서 喜4·을 11여주고 있니.는 접 서 너욱 절싣하디-. 자.칫 호1싣안주

의 통일기피종을 잉·산하고 I 1족 최대의 괴.제인 통일의 기회마저 싱·실할 수 있디-는데에

대한 겅가심음 심어(으로써 대학51(v-은 차세대 y일주억들의 통일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으머 A>-1한 통임 제 세력으로 거骨나도록 도와주워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로 발솅하는 무한한 -7헝의 가치들이 유힝의 가치들에 骨히 괴.소 취급되는 인구겅향各

앞에서 $피 보았둣이 대학의 통일교육의 t·M'힝은 몽일이2-1이 기·지다 줄 더 한한 정치시·

최심리적 이익을 발굴함으로써 건진한 통일괸·을 십이 고 통일비용과 통일이리관의 R

힝을 미.린해 주는 데로 맞추이질 괸요가 있다.

다섯쩨, 이를 토대로 통일주체세럭의 일원으로서 대학셍들이 정부의 통일정첵과 骨

께 보毛·적으로 조리촤딘 민긴통일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헤야 할 것이디·. 이는 물론

돔일교육의 성패에 달리 있니·고 管 수 었凍디-,

5.2.3 언론기관의 인식제고 빙'안

언본매체는 호]데 정보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메스미디어 의존도 1길 그 역할의 중요

성을 J식힐-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설과에서 나타난 바치- 같이 대학Al돌에게 현신 으

로 틈입비용 문 와 판로1한 일차적인 점보흐1득 징로로서. 또한 대학)A돌이 인식제고의

주체 가 네 가장 높은 비중合 인론메체에 부여하고 있다는5 죠]을 인시하고 정씩히·고

체계$]인 자료를 旦데로 징뵤를 공7f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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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검증을 거쳐 공개될 수 있는 기제의 개발은 물론 통일비용

에 대한 정확한 인식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왜곡된 인식

구조에서 탈펴할 수 있는 보완적 사회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요기능 가운데 하나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감시자로서 기능을

성실허 수행할 때 진정한 통일운동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을 젓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차세대의 통일 주역으로서, 미래사회의 엘리트로서 대학생들의 통일문제,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의 틀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서 香용된다는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이상 못지않게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舍한 갇등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

다. 통일후 일정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부담이나 생활환경 조건의 악화, 노 동시장의 교란 등에 따른 기

회 불안정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로 인해 통일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 그 자체를 또는 통일시기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동포를 무조건 떠맡을

수밖에 엾다는 
'

무한책임 의식'을 다지면서 돌연 발생할 조기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

비책을 마런해야 할 시점에 있다,97)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과 그 대가로서 치러야 할 통일비용이 내용적으로 얼마나 중

요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경제, 사

회의 측면에서 합리적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일이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통일비용의 과다에 따른 통일후유증과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재난으로 이어毛 젓인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임에

吾럼없다.9S)

97) 조민, 앞의 논문,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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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잇J;L디· - (리의 일문제는 과거 징/주도의 정체이 비友율성괴. 닐.은 신디수준에서

외1 1담하는 힌실을 ·리시하고 통임문제에 관한한 사회저1;9으로부터의 폭MI은 지지와 동

의를 3이넬 수 있는 굉·l)B위한 의사결졍 및 통힙·괴.정合 l 저 거처이,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성-에 대한 인식분제도 01)외는 이-니이서 지.칫 t가대한 통일비벙- 7·f-모의 신.정01 ]g

인식似는 인1])l-국vd들의 곡된 인식구조룰 잉·산省. %· 있으미 자칫 퉁일기피증을 촬러

일으킬 수 있다]/', 점을 빙심헤야 한다.

오늘날 통일문제는 레힉-싱1 및 일반3한>1에711 징 - 히-게 인 9되지 旻히-는 네서 2는 졔

괸·성겨. 71-d성의 상·신且 일1>t제d 졍첵5인-의 項 l E로 MI러니-> 깅·힝·을. J .

있다{2- 깃3- 지려-헤 )(-고지. 한디..

121힌- 지니-친 님 
'l-의 

대닉-힌- 省AL통일;-M-식이 겻·는 Ad제접에 데힌 인식도 세71-게 조19

되이이· 할 깃으로 보 ]디.. 이님직 깅직셩이니- 昏·c-1외적 요인(정치적 외2]. 정치논리에

의'해 y인V제가 7)도시는 - J에 의해 통일논의의 진보성이 가旦 머-힌다면 이젓은 VI

족적 과제로시 통일에 ·c대한 도전이 아<l K· 입디.. 나아가서 통일기.치치. . %일비용에

대한 굉-119위힌· 모1 꽈.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할 것이고 분리핀 체제의. 이 의 긴-A을

좁히는 동시 남-%f교규 71럭의 파 를 통한 사최통합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

문이다.

t 족적 최대과제로서 통일이 가저올 骨일이리괴. 인비용에 대한 %-리적 게兮을 통

한 정司·한 통일비- - 의 인여체게를 갖출 메만이 통일의지외- 월비- - 지불의지를 %/일

A<- 았다는 점을 설4/1사 결파롤 통해 반견힐· 수 있었다. 통일을 이룩히-기 위해 통일파

정과 昏일이후 소요빌 통일비용에 데한 l 1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가의가 V출되5t 3w

를 토내로 질제시-최적 It'(류외. 이를 통한 l/)족동질성을 최복하]i 남북한 주민간의 이z

/f'- 
- 3복일' 배 T'규>으로 동일니- - 읍 줄일 수 있을 깃이니-.

끈으로 과거 69위주의 정/이 주도兎딘 통일정책이 절대적 . 주관적 가치로서 y일

의 당·위셩을 앞세워 반통일세뱍吾의 반>이님교A-의 일촨으로 존제兎다먼 이러한 J 순

3L조昏 <'(J<l-히·Al- 객%11적이51 힙-리적인 EL힌 J1왼,키인 의미에서 통일기.치에 데힌 지핑

-A 넓힐 수 있는 통일이익괴 동인비- - 에 내한 정학한 인식구조를 힝성하5-t 통일을 준

비 l· 때민·이 진징힌 칭조적인 昏71을 B·省- A· 있디-는 T]- 지적해 E-51지. 헌.디-.
團

團 團

團 團 團

08 ) 깁잉봉, 있'의 ; 분, p.2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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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록 劍歷조샤지]

c[1구· 북지쁘 퍅생들의 통일빅웅에 매한 인식 설문조샤

l .,,, 園,, .,..,, ,,, 籍. ,,, 圖,,,, ,,,,,, ,,顯,,,, ,,,, l
l XI罰 罷 罷 Y罷收 龍 涉梧題)IN 의 擎 飜暇21 [隱 6罰 8刊 龍訓 XI車1$R, l
l 顯訓 暇 賴 訓訓 隱집 嚥 韻遇 좌縣報 訓 罰輸 朝 顯顯 il l
l 訓 刷 訓晩 懷 喉刷 0園쉐[. 圖 群戰 臟朝1 暇 鬪 訓, 顯訓 聰 i
l 9剛 際 罰 罷朝 際)(] L[E[LE W鑛. (
l 罷죄 遷 訓 喉 핸罷 暇冠·聰 罷朝 聰 聰訓%· l
) 暇訓8 聰죄 聰 劃 罷暇61 暇211권71q欄唱 W羅 罷唱 朝遇 罷穀 l
l 隋蜀1積 聰惟 睡賴稽 賴遷 罷額 關. ]
i 暇께 變險飜訓 

·

97 割 罷綱 韻갠懷 顯 4韓1 7節 細 넥園0]l l
( 池 聰訓 錢 憩 聰歷 爛喉4罷 鷄1-IA. 셸qq.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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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된

독일은 냉전 종식과 유럽통합 및 독일 통일이라는 큰 틀 아래서 외국인, 난민, 동독

탈주민 및 재이주민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독일의 통일과정

은 동서간 냉전 종식과 화해 및 군축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통일의 결과 제2

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였으며 독일의 주권도 완전히 회복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통일은 유럽통합의 열부로서 진행되었다, 민족적 경쟁국가의 강

화를 위해서 국제화와 지역통합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전략적인 목표였다. 이러한 이 
'

유 때문에 민족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한 독일의 통일은 국제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틀 내에서 적절히 통제됐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통일은 민족주의와 민주

적 법치국가에 기반한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玆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통일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비정상적언 상황 속에

서 국민통합과 유럽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양보의 대상을 독일 국민과 유럽

연합 회원국 출 외국인에게 한정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은 물질적 양보와 통합의 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난민은 전면

적으로 방어되兎다.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배제 전략과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 전

략은 종종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수행되였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통합을 위해서 내세우

던 보편타당한 시 권 및 인권 개념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독일이 구사한

난민 정책은 동독 탈주민과 독일인 재이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정책에 비하면 지

극히 민족주의적이었으며 차별적이效다.

그러나 역외 출신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배제 전략과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 전

략은 독일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민족적 경

쟁국가가 갖는 모 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

된다. 민족적 경쟁국가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와 지역통합을 추진해야 한

다. 따라서 자본, 상품과 함께 노 동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자연히 이를 통해 외국인이

유입될 수 밖에 似다. 하지만 물질적인 양보의 폭이 현저히 제한된 가운데 정치적으로

국민통합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외국 출신 피국인 노 동자의 취업과 체

류 및 복지권과 참정권을 차별A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로써 보편적 시민권 개념과 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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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적 애국주의를 이님y-로 한 국제촤 시대 익외<;f 출신 V 동자에 는 지.혁치 A:21의외-

기준 띠-리· 신택적으로 지·A-iPl- 권P지Cd 및 침-징권을 제힌·히·는 旦순된 싱-쵱·에 1긴족적

겅41-·:-d-는 삐-져들게 후1다. 그 렌네 이i<1한 모순퇸 상힁·은, 경제와 정치의 모순, 한핀

으로는 경4에서 실아남기 위해서 수헹해이· 히·는 경제의 국제화와 디-른 한%'rI으로는 정

치적 정당성을 먼족<·1이·의 吾 내에서 흑) 헤야 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51 말할

T 있다.

비록 모 순적인 요소를 깆'고 있 l 하지만 8일이 y일 과정에서 보어준 난t긴, 동독 틸·

7먼 및 제이주빈 징첵은 헌·l$l·도 骨인에 귀C 힌· 5V(畓이 되{< 및기·지 정책적인 힘·의V

깆'2il 있디-,

독일 통일은, 한1ho-도 통일도 1·%초1 종식과 군축이리-는 틀 네에서 핑화리으로 수헹]되이

이· 한다는 푸]을 보여 31 있다. 실링 비펑촤적인 l-M·빕으로 통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리-

도 영토의 통일은 기-능힐'지 꼴리-도 핵민통$'의 기빈·이 되는 겅 적 토내는 엉원히 회

복불능의 싱재에 )삐·질 )이다. 비평최·져인 l:M']ty 에

� 

의한 통일보다는 ·1싱·유지가 남북한

은 물룐 주hI-l 41·l에 도 풩씬 선호된디-, 그러나 힌싱-유지가 이리울 징우에도 힌상의

)펜최-는 핑최·적인 빙곡]으로 이j]t어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V],장완회.펴. 군

비통제 및 군축이 동북아 진체骨 It펄'히·는 군축파 1]단적 인·보제제의 2/축과 제도적으

로 연게되어야 힌·디·. 그러니- 남북한 간에 62·비통제피- 군축을 가능케 하는 견장왼·화외.

신뢰가 7-축되려띤 우선 남북-한 간에 상호인정과 펑최.공존의 분위기가 ) &1성되어야 한

디·. 그 려니- 납북한 긴·에 상호인정과 핑촤공존의 분위기는 평촤적인 삥-l%j이 아니면 통일

도 T·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님-북한 모 듀·가 인식할 떼 비로소 조성될 짓이다. 이를 위

헤서는 극단적인 통임지상주의가 적설히 통제되어야 한다.

독인 통일은, 호1-빈-도의 튱일도 지억통힙-의 ·屋· 내애시 수헹되이야 힘·읍 ),L어주고 있

다. 붕괴에 직면한 북한 경· 기· 위기에서 탈출하리면 우신 스스로 개힉개1·M- 정책을 시

행해이· 한다. 그러니- t ]-한 스스로의 노 력만으로-P 딘·시일 네에 경제 개헉의 가시적인

효파가 니-타나기 이Y]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경제 게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디·해 지윈해야 한다. 그러나 서h이 자국의 겅 력만으로 동독을 구할 수 있었는 비

하여 남한은 혼자의 힘IV졍-로 북한을 실-덜 수 飢다. 따라서 남한은 -l+한의 게헉게]·2' 정

책이 성공힐- 수 있도록 주1/-] 4 내<·'l읍 끌어들어 촬정-해야 한다. 이깃은, 북한의 개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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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성공과 남북한 간에 교류 증진을 통한 통일 기반의 확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

북아 전체의 지역통합이 이루어省 때 보다 가시적으로 달성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역통합을 통한 교류의 증진이 남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때 나타

나는 실질적연 통일의 양태는 19세기맣에 근대 사회가 추구했던 부국강병한 영토국가

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역통합과 지역안보체제의 가동을 통한 남북한 간의

교류 증진은, 영토적 통일은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계층간, 지역간, 국가간에 실질적인

통일의 상태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궂이 근대적 영토국가를 완성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대적 영토국가를 완성하兎다는 19세기적 사고방

식이야말로 지난 50년간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과 신뢰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소였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도 국민통합이라는 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국만통합은 복지국가체제를 통한 물질적 양보와 인권의 보편성과 민주적 뱁치국가

주의 등과 같은 이념-문화적 합의를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물질적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그 런데 오늘날 겪제 발전은 국제화를 떠나서는 상상

할 수조차 飯다. 따라서 국제화의 결과 도래할 수 있는 다민족 사회에 걸맞는 국제주의

와 보편적 인권 개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도 정착되어야 하며 자국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이러한 큰 틀 내에서 적절히 용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국민통합의 대상은 반드시 북한 주민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

다,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에서 남한이 국민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제3국 국적의 한인교포가 우선 국민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

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는 엄연히 한민족의 일원이고 조선의 국권상실과 일

제의 침탈 및 전쟁의 와중에서 살길을 찾아 뿔뿔히 흩어짇 수 밖에 없였던 한민족의

자손이다, 이들은 남북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통합이라는 장

기적인 안목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법 제정이 절실하다. 남한도

2030년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남한

인구의 연령구조도 서서히 서구 선진국의 연령구조를 따라 가고 있다. 남한 사회는 노

동력을 갖고 있는 젊은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심각한 노

동력 부족현상과 함께 노령사회가 갖는 문제점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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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구적 측민과 통일 펴.정을 겅 적으로 김-딩-管 i 있는 노 동력의 획·보라L 측먼

에시 ).iLlIl 한인]L포의 제이 1이 j ;L정적인 것 결코 아니다, 헌재로서는 骨국의 한 . 1교

모가 님·한Afl- 북한율 인/1하는 인적 물적 J)-류의 통로 익할을 히·고 있다. 이 떼)(에 이

민 정첵 등을 통히.어 한인1)Gl를 통합하는 정지各 북한에 대한 남한의 昏인력 발취에

2정적인 효과를 5지올 이디-,

북한 농Y도 <·<l 1통합이9- 惱- 네에서 수- A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동포를 통

힙-힐 수 있는 제대M 된 시-최IF지체제기 ·윈선 님·힌- 내에 깆)어져이· 
-한디-. 

이제끼-지 제

안된 북한 일주민에 대한 대첵은, -l+한 담주t;l)의 숫자가 적었을 쌀만 아니라 그 유입이

님-한의 의사내로 llh1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동연· 북한 동$애게

제공된 특혜적 조치도 남북한 간의 체제 겅 의 외·$에서 용인될 수 있있다. 하지만 통

리-해이· 할 북한 y포의 숫자기· 대y-모로 늘이날 깅7에는 북한 동포에 내한 특헤적인

且상·조치는 If가능'한 %P만 이-니라 치-민늘 5이애도 헤적 1치에 대한 공A-]-대도 사라

질 4이다. 따라서 북한 동AL를 무리없이 변·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 昏만 아니리-

남한 내에 소외된 사7]-晋을 사회로 통호]-힐· 수 있는 사최복지제제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 昏만 아니라 이들에 시-최복지-趾 효과지으로 진2'합 수 있는 전달A·]]게)L 완비되어

이· 한다. 통일이란 남북한 사이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깃이 되이서는 곤란하다, 통일이

란 남한 사최 내의 계층간, 지억긴·, 세대간 사최적인 통일이랸 개넘도 $%·하지 않으먼

인·핀다. 이런 의미에서 님'한 사최를 내 으로 통일할 수 았는 사최복지체제의 완비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진제 조조1이라고 t길'할 i 있다, 이외- 7}·께 시장징제의 발전에 기

반한 물적인 잉·31 겨반의 조성과 보%CI직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법치s-기.의 완비야반

로 님'한이 북한 동포를 통힙-하여 정딩·성合 희-보하는 네 없이서는 안될 선걸 조건인 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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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1 . 1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 위기

소련-동구권에 있던 
" 

현실 사회주의"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아직까지 사회주의의 수

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도 사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반해서 체제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지구상에 賀 나라 밖에 안남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북한 한 나라 뿐이다. 북한도 개헉개방 정책에 입

각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단지 시간

문제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식량난과 대량의 탈북 사태 등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 재해에 의한 천재(天災)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체제

에 의한 인재(A災)의 성격이 강하다. 수해나 가뭄도 식량난을 악화시킨 요앤이긴 하지

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극물 등을 포함한 세계무역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시대에는 한 나라가 수해나 가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부족

한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조달하면 되기 때문에 식량위기에 8111-지지는 않는다. 북한도 마

찬가지다. 룽수나 가뭄에 의해 식량생산에 차질을 겪어 식량이 부족하다면 국제시장에

서 부족한 만큼의 식량을 사오면 식량난은 해결될 수 9)다. 북한이 현재 긴급하게 필요

한 식량을 옥수수 100만 톤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1
>
700억 원 정도만 있

으면 북한이 국제적인 거지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식량을 옥수수

200만 톤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정도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러나 북한은 현재 약 3.5억 - 4억 달러를 조달할 능력이 엾어서 국제적으로 식량을 구

걸하고 있다.D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4 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거나 빌려올 능력조차 없는

한계 상황에 북한이 이미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식량난이 본

겨촤되기 전인 19go년에 6고 억 달러에서 19949에 ll 1억 달러로 급속히 감소되었다.

1) 북한의 식량 부족寺은, 세계식량기구(FAr와

� 

세계식량계획(WFP)의 추산으로는 320만 톤에 달하며 통

일원의 추정치로는 308만 튼, 북한 자체의 주장으로는 543만 톤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유석렬, 「
김정일 정권은 붕괴할 것인가 ,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편), 

r
김정

일의 북한 붕괴냐 존속이냐 」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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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출< 1990<CI에 20.2억 딜'러에서 1努4닌 s.4익 달러로, a·오]은 1彈0넌에 26,2 익

닌'리에서 IS4%[1애 12.7익 덜'리AL f 1이질니-,2) 이러힌· -]今힌·의 무억v-J 로 메, 3.5억 -

4익 날d-1에 이)g-는 시량을 <·l-제시징·에서 북한이 자체 조 달할 능럭은 진무하니.고 셍11-

된디·. 디·시 1길헤서 복한 깅제은 지.<·(의 싱·품을 핵3시장에 내다 팔아서 4억 1된·러 정도

의 외巷·을 111 농락<차 없各 뿐만 아니라 체무 싱·힌- 능럭V 왼·진히 상실臧다, 이제 북

'한 
징제;.'· 이미 피.산兎다고 발해도 초1히 과언이 이-니다,

북한의 시링:난은 북한식 깅 제의 위기에서 니旻되었디., -8한의 식링·난은 셍]필풉

난의 일]l'L원 +먼· 이.니리. 북한 경제의 )4신/ W-骨 및 분베 전피-정에 있어시 위기의

한 ·1상이디·, 따리-서 북한의 경제체제 7:1먼·이 개헉되지 %는 한, 한3/이니- 일]y- t가듣

의 %조민-$J( 식랑 위기를 J )-시 지인시킨 <t는 있이i 킬코 해걷省 %·는 似디-,

북한의 깅제체제기. 봉피 기 진의 위기에 - Id-칙-蜜음에도 -趾구하고 사최체제 진먼.을 안

정려 - 旦 통제할 수 있는 깃-F 딤-과 i-il· 닐 3회인- 1부 등-8- 비旻한 김-시외- 통 에 기

l ;
1J-한 물리적 폭릭기구가 아·시까기 지·동하고 있기 분이다. 북한은 骨리적 폭릭y/-에

1차적으로 사최적인 기·용 자)/1各 분배하고 있기 분 경제체제의 위기가 -Y 권 차

원의 위기로 리-산되지 않고 y)디-. 북한의 최/0- 권럭층이 군사비의 일부를 진- - 히.이 식

링:난을 해짇히·리]1 시도한다<9, 이깃은 깅제제제의 위기를 %l-시 지인하기 위하여 한1 정

권의 - AI사가 닐'리 있는 구1릭의 기닌-을 허무는 
'&
1동이기 떼문에 북한의 최고 1력충은

생1존F 위한 최촉1%t난으로서 j
]
t 력의 약촤를 Y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현제 
낙한에는 동꾸권의 시1;IJ 혁띵의 에에서와. 같이, 깅제 차원의 위기-趾 정치 차원

의 위기로 전이시킬 수 있는 시1/1세&]이 헝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교 통, 신이 원卷·히-

지 못헤 정J;L ]J 루.가 거의 이수이지지 않고 있기 때32애 중간층 일부의 7도로 빌·생하

J/ 반제제 사긴둘이 서로 )게피이 조 직적이고 4차] 위한 소요로 이이진 기-C성은 없어

보인다.3) A릭기구 1-11에서의 간등도 이중 Al-중의 제 d 통제 하에 몫여 있다. 득히 깁

정일 , 1 15민·에 딘히소< -A'한 인민군-에 대힌· v-권·A- 효율적AAL 징·익·히-j{ 있는 깃A 2

보인디·. 그 는 군에 대한 2-의 최고 통제기3E인 당2(잉위웃1최 군사위원최 위우1징·으로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 하·본]:t-, 
l %1정일 징5'-l - 괴 시니-리 피. 한-:·:-의 징케 내令 /W형 , , 통안윈 정젝 ]F석 (%'.!), 「-&[힌.

1길 통인 연구 돈-문110)」 
, p·1各: 昏 >il, 1926), PP. )1-22.

3) 식·한의 조기 봉괴 가33싱을 Y징'히.는 . h-석唱)L, 이 때-b!.에 W·'i녀·1에서와 갑c 시민혁삥의 가)g
부인하7- 있디·. 이에 

-혜셔는 
· B-셕럼(汚97), p. 23- YI-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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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총정치국과 보위국을 통해서

군의 일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4)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뿐만 아니라 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자체적인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우기 김일성의 장자로서 김일성으로부터 물려 받은 졍치적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조짐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수해나 가

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남한과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출될 수 밖

에 없는 군사비 증가 때문에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량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도 북한의

조기 붕괴를 방지하려는 노 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들발적인 사건이 없는 한 김정일

정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

그러나 남한과 주변국의 도움으로 식량 위기를 넘겨 당분간 정권을 지탱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는 한, 경제가 회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강제력의 기반인 정치 및 군사조적을 외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탱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걸쳐 물적인 양보에 기반한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현 헤게모니 구조는6) 변화의 압력에 직省할

것이 틀림飢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과 형태에 대해서 알 갇이 없다.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만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1 . 2 북한 탈주민 대책과 한반도 통일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에 관해서 서진영은 북한 연착륙론과 북한 붕괴론을 종합

하여 1, 사회적 불만의 정도와 표출 양상, 2, 지도부의 갈둥 정도와 양상, 3, 외부영향력

의 정도와 형태 등의 변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다음곽 같

4) 정세현, 「김정일의 북한, 5년이싱- 존속 가눙성」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편), 「11정일의 북한

붕괴냐 존속이냐 」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PP. 53-55.

5) 정세현(1997), pp. 70-71.

6) 물격인 양보와 강제 및 합의에 기반한 그람치의 헤게모니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01rich

Schreiber
,

Die po litische Theorie Antonio Granwcis
, (Berlin: Argument Verlag, 199에, pp.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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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의 시나리적로 가정하고 있다: l. 
'헌상-H-지와 

J(분켜 개방, Il, 게혁정귄의 둥장,

Ill, 네부봉괴힝 체제1]p)헉, IV, 폭발적 제제1신헉. 시나리오 f과 시나리오 11의 겅우는 심

각한 겅제난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사최적 낯만이 통제펄

수 있으며, 권력엘리트 네부의 김등도 비5V적 14거나 킴징일 정권이 비고1적 펑화적인

벽-빕으로 대쳬되는 ·깅벅-를 상정하고 있다. 쓰/-러나 시니.리오 1은 부뵨적인 개1-s-에도 불

구하고 북한체제의 페쇄적인 성걱 i 인헤 외부의 개헉개방 입-력을 비교지 딜 빈-는

깅- 이니·, 시니-리2 11는 외부세게의 엉힝폄- 반아서 게힉 빙' 정처을 북한이 채이헌· 겅

A -趾 상정하고 있다. 시니-리오 Ill ] 네J'/붕피힝 체제1;tI최·의 깅우와 시나리오 IV인 폭1身

A 체제))1화의 겸-7 는 모 두 시량난과 깅 난F-로 십리'한 사최적 볼만이 · 산되고 구1럭

엘리/르 내느)-에서 김징일의 리너쉽에 심지-힌· 의분괴- 긴'兮이 존재히·는 질. 骨 싱·정힌 것

이다. %l-한의 지도부가 미·비되고 ·징치적, 사최적 혼린-이 가중되더라도 외부세게에 의지

릭이 리·성 할 수 있는 싱우에는 체제1;l'1촤의 충긱이 한반도 조1역으로 확산되지 鶴'는 骨

피과정(시니-리오 Ill )을 씹'을 것이지민·, 북한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권력 11리트가 내

부적 간등의 해견첵을 외부와의 전쟁애서 찾으리고 할 겅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

는 폭반지인 제제빈힉의 과정(시니·리오 IV)을 Eq-은 깃으로 에상毛다.7)

4기-지 시니-리오 %에서, 북한 주민의 -趾만이 조직%되지 않'고 % 머, 쥬]일셩 정tI에

대힝·호1· t/]/힌· 정치세랜]이 6%1력 네J흐에 이·리 형성되어 있지 曾2 외부세계의 영%력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1의 실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간주핀다. 그러

니- 제한적인 게빙· 정첵t-로도 경제난과 시량난을 해결혈( 수 없을 경우에는 唱상A-지가

불기2 헤짐 깃이27 다른 시니·리A.의 실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毛 깃으로 예싱-핀

다. 이 깅-(에는 식빙:폭동 동을 비본한 군중시위사테외- - 1힘진압사테, <·( 경지대의 불

안과 Yt-모 딜-북시폐 및 난)y 발셍, <·t-지직인 ) /럭충돌 사테 등도 발)%한 수 있을

것이다.8)

특히 식량난과 경제난이 근본직으로 해걸되지는 않은 채, -%한 주빈들로J>>-터 정권이

외먼딩-하고 이놀의 lt 를 헤짇할 민·한 대체 세릭이 등장하지 1봇할 에는 대v-모 탄

북 사테기- 발셍함 가능성이 크다. 이 겅.y에 북한 체 는 급속히 정당성各 싱·실할 깃이

7) 시진엉, 
C
북한의 체제위기외· V빅1시·테의 - 8-'힝 , ,

r 정비포8:L , l%7
, 탈호, pp. ]2-21.

8) 서진잉(]벅7), j)p. E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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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통일 과정에서 남한의 주도권과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탈북자가 대규모에 달할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남한에게도 대규모 탈북

사태는 국가적인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1996년 현재 남한에 정착해 있는 북한 탈주자의 수는 550-80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아직까지 북한 탈주민의 숫자는 동독 탈주민의 숫자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9] 그러나 북한 탈주민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식량난 등으로 인해 살

길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기층민의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

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권력엘리트에 속하는 인물들도 북한을 탈출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였어 권력층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남한 당국의 북한 탈주맨에 대한 수용 대책은 일회적인 정착급이나 포상금

지급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3년 이전에는 포상금 형식으로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정착금과 주택이 지급되었다, 일시적으로 거액을 귀순자에게 지급하

는 조치에 대해 사회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1993년 「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

」 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를 위한 정착금 명목으로 1천 5백만 원 정도로 일시적으로

지금되는 정착금 수준은 낮아兎다. 하지만 귀순 이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짐이 지적되었다.10) 북한 탈주민에 대

한 일시적인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6년에 「
북한 이탈 주

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는 절차와 수용기관 및 보호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착지

원시설의 설치도 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설에서 거주지로 이전할 때까지 북

한 이탈 주민을 1년에서 2년까지 보호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보호 뿐만 아니

라 남한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주선, 특별임용 둥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국가의 지원 하에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정착지원시설을 떠나

거주지를 정한 이후에도 북한 이탈 주민은 계속해서 주택을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임대

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처럼 정착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9) 신문사와 연구자마다 산정한 남한에 있는 북한 탈주자의 숫자가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

조하라. 이만식, 
「
북한출션 남한이주자의 국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함적 지원 모 델 개발」 , 통일원

정보분석실 (편), 
「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t)」 , (서울: 통일원, 1996), p. 15.

10) 이에 대해서는 이민식(1296), pp. 11-2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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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도 기주지에서 Al촬상의 에로가 있을 3우 자립이나 정 페 필요한 보호를 빌을

7 있게 됨으로써, 종진처71 일시직인 정픽·금이나 且로금을 반고 정작 남한 사회에서

이-무 /l a p기-적인 보호 일이 51립된 체 취직이니 학% 및 동료나 이<괴.의 시.최관게를

새苟 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최적옹에 실페를 쥐었던 북한 이틸· 주민의 어려운을 지속

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원 망·안이 제도적으로 미-련되71다, 그리고 교육지원금이나

의료보호 및 셍필 L( 혜댁도 )身各 A< 있는 근거도 이 커을 통해 마린되었다.

그러니. [ 북한 이틸· 주141의 보호 별 정착지우1에 괸한 Il]률 1 에 의헤 헌재 긴축 중애

있는 정착지우1시설이 의· 100이멍 정도의 수벙-인우)을 상정한 깃이기 떼분에 대고한표 달

북사 에 대비하기는 미昏하다고 간 핀다. 뎌-(기 A!苟·보로나 의료보1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과3i&모 딜-북자듦을 남한 사최 네로 통합하고 북한 주x/1에게는 강릭한 存인

럭으로 작- - 힐· 켸· 있는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고 AI29'된다,

- 한 체제의 위기로 말미임·아 빌·T셍'하는 북한 틴'주빈의 수용 T%-서에 띠-라 남한이 북

宅.에 대해 빌·취힐· A인럭이 상·이힐· 씻이리.는< 시.싣-위 김·안叫면 1호1· 曾주민의 통힙 대

책이 시-g히 마 ]되어야 할 깃이다. 물본 북한에 대한 남한의 흡인력이 북한 달주민의

수용 방치에만 달러 있는 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딜'주빈의 수됨- 빙-식에 따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속도가 달리·질 깃이고 이외- 함께 통일 과정을 큰 혼란 없이

-8/전직질하게 통 하는 데에도 입칭난 엉힝·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독 통

인 과정에서 서3 정 - A 동-% 管주71合 <'·'1배11통힙-의 %윈에서 -%일의 曾전린 복지체제

외. 시장깅제체제에 수용한 1-M-식은 북한 틸·주민 대책을 Ll}-런하는 데 이러기-지 중요한

시사%]을 제공하고 7)다.

통일을 전후에서 서독에는 이미 밀·은 수의 외국인 노 동자가 유입되었고 닌·민파 힘-께

y구권에 살딘 독일인 후애도 베 1 수십만씨 유임피었다, 서독의 昏독 탑주)$ 징케은

외국인 정책, 난1/) 정책 y 동구권으로부터의 독일인 제이주민 정책과 불가분의 괸·계를

l%고 있디.. 띠.리-시 서독의 V-독 딘-주민 정책을 이헤하기 위해서는 1긴저 서독의 외<il-인

정페괴- %JT l 정첵에 대힌 이헤기- 선건되이이· 힌-디.. 이래에서는 - 선 독일 통원 叫정에

시 Z-.g 탈주사톄가 갖는 의미외. 독일 통일의 특징에 데혜 살피 볼 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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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통일과 국민통합

2.1 동독 탈주면과 독일 통일

독일의 통일은 동독으로부터 대규모 탈주자가 서독으로 윰입되면서 시작蜜다. 1989

년 9월 헝가리에서 휴가를 즐기던 수毛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 주재 서독 대사관에 몰

려들어 서독으로 망명을 신청兎다. 헝가리는 이전에 동독,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서방국가로의 출국허가를 얻지 못한 동구권 시민돌이 서방국가를 향해 자국을 통

과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약을 체결했었다. 그런데 헝가리는 이 조약을 무효화하고 서방

국가로 통하는 국경을 출국허가를 얻지 못한 동독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동독언들의

대규모 탈출이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헝가리에 있던 동독인들이 성공적으로 서독으

로 탈출하는 것을 계기로 동독인의 대규모 탈출 사태가 이어졌다. 이어 폴란드와 x)]코

슬로바키아 및 동베를린 주재 서독 대사관에도 동독인들이 몰려들어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의 망명이 성공하자 동독에서는 동독 사회주의체제에 염증을 느 낀 동독 시민 수십

만이 1989년 10월 2일 라이프찌히의 월요일 데모를 시작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대

규모 군중시위에 대항하여 동독 정권은 처음에는 비밀경찰을 동원해서 군중시위를 억

압하려 했다. 그러나 무력진압조치가 오히려 더 큰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자 동

독 통일 사회당(SED) 정권은 1989년 10월 18일에 호네커(HonekeT)暑 퇴진시키고 개혁적

이고 유화적인 인물인 에곤 크렌쯔(Egon Krer띠로 정권의 수반을 교체兎으나 시민혁명

을 막기에는 시기가 너무나 늦어 버렸다. 동독 당국은 1989년 It월 9일 베를린 장벽 등

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국경을 개방하고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동독시먼에게 부

여했다. 이 때 일주일 동안 약 900만에 이르는 동독인이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어

여행을 했다. 국경 개방과 거주이전 및 여행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동독인들은 40년만에 활짝 열린 국경을 통해 서독으로 대규모 이주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동독에 남아 있던 동독인들은 즉각적인 동서독 통일을 요구하는 대

규모 시위를 줄기차게 전개했다. 마침내 시민대표와 정부 각료로 구성된 연석회의

(Rundentisch)의 주도로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동독 총선에서 서독과의 조기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연맹(Allianz tuer Deutsch1and)이 정권을 잡고 이어 1990넌 월 24일에 서

독과 r 화폐, 경제 및 사회통일 협정」 을 체결했다. 이어 동서독은 1990년 8월 3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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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인 1 약 , 

- S 제건하0, 미-짐내 l[)20년 10우1 3일에 1
통일 1약l 이 발효)d으로써

)q최-적인. 독 1 >t(/이 RI·수W다. 이<3-써 동1<-인의 대-o·모 동독 달줄로 시작)f/ 돈%의

렇-피<·/ 펑최-직인 w·일 통일로 끕合 14 되있다.Il)

2.2 독일 兮일의 특징

2.2.1 독인 통킹과 탈냉전

위 서 익2술된 -독일 인 괴·정에시 시->·>- 정별-기- AT헹힌· 닌·민, yA- l' l l 및 재이주

민 내.여各 3모If-하%-t- 대 있어서 Iv1저 A)·의히-지 않'S괴-l 인·누1 점 , 서독이 넹전 종식叫

- 8.럽骨 ]- y 1·-lVJ-y'힙·이라는 . - 吾 이·래서 난x/), 동5 l-주민 및 제이주민 문Z

같은 통임 문제를 LBi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학.인의 - 닌C이 ·1으로 
비롯된 )PC 이-니지만 제2차 세게내 

·l 
중에 헝성yl 잉(

극제제기. c/-축되<9서 p·;-일의 보VI·은 디今 i-고촤시있니-, L%전체 가 외-헤쐴 떼까지 -

서독f- 잉·극체제의 최)l<'1국가로서 역'힐-운 충신히 수-행榮다. 빔리 브란트(Willy Brtm&

의 꼬Ltv·정이(Oslpulitik)이 동서 진영의 촤해와 빙최·공존에 기어힌· 비- 2- /4이 사실이디·.

하지만 동서-5>-의 통 ·l- 
J

- j)-j.t비-초프의 주/표로 시시-vI 1런의 개희개1'9' 정책과 닙

징잭이 엾였디·변 성-상'71' d</L 없는( 싯이었니·,

외])< 연-Ji적 측11+-(에서 A-·;-71 V Jf, o)소긴·의 대고C;t 군축헙싱- 타건애 기빈-한 管넹

전, -IA 대서잉· 조익[기-/의 <d< 및 핑최.Jt<장· 기33A의 기능 전毛/ 비·且시·비· 조익2기/의

헤체, 시-b]. 주둔 미교· l-s럭의 7]·축과 동·3 주눈 소 ·)군의 철수, 동서g-군의 
'

인 -<- ,! 3<시-벽의 내5/J/, J.>·<, 닐 베- 린 j>3 
'해검괴. -%입의 왼진 

'l· 
77

일<1의 과정 하에서 수헹되있다. 曾넹진파 시-싱- T-래가 없는 AY-모 군사릭 김-축이라논

란 骨 아래시 수행)d A·>-입 S-일( A]최-직인 Is새F-로만 수행되어이· 慷디-. 비록 통일

위한 깃이는 아니면 분단체제 7-지초<· 위한 깃이는. 긴-에 틸-넹]전과 군·축이러-는 세게사적

인 기조吾 //]1는 이떠 >')· 시L-<,];-[ - - 인yl 수 似었다. 따리-서 관i일 통열 문 는 평촤적인

1 1) 동-!·;.인의 데·i/- , t 난줄시.네에 이표. X.목.징7-1의 봉괴와. <7일과징에 엿한 섣띵.p 다음-

인징첵신 (V).), 
f 꼭- )V인멕서」 , [서불[ 동71원, 1백4 ), pp. l-24 ; 서]q친, r <;-f인통인이 C는 의미」 ,

(서A-: v )vI.201L연 
'

」
l· -71.. l%l); Pc!(CI' SchuoMer, Voll DouE니11111M UtIC'h Dctl(SCIIImxl- StrIIiolleu illI t' Am

Wc g zur hiulmoi 
, (Oz11'ms[ll(It; Willklcrs V l'lag, lAI,



107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도 주변국과 탈냉전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는다는 보장 하에서 독일의 주권회복과 통일이 이루

어져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콜 (Helmut Kohl ) 수상은 동서독 통일

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탈냉전과 군축 및 전유

럽의 통합이라는 틀 내에서 독일 통일을 모색하兎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12] 독

일의 완전한 주권회복과 통일을 인준하는 소위 「Ci2 4" 조약」 에서도 통일 독일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여 지상군을 3707000명 수준으

로 동결하며 핵, 화학 및 생물 무기를 생산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현존 국경을 변경하

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13)

2.2.2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

독일 통일이 갖는 또 다른 특정은,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이라는 틀 내에서 수행되었

다는 사실이다. 통일과 동시에 구동독 지역은 유럽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위해

BU 집행위원회는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회담 및 통일 조약에 관한 회담에 참여

하였다.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1990년 10월 3일 한시적인 조치가 발효되었으며 후

1990년 12월 4일 편입지역인 독일 신연방주를 위한 최종척인 적용규정과 경과규정이

딤긴 방대한 EU 종합대책이 채택되었다,14)

국가이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본과 노 동 및 상품시장이 아무리 국제화된다고 하더

라Y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잠재적으로 대립적이고 모순적이며 따라서 계급적 성격을

갖는 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유지하 조 절하는 정치적 충위가 필요하

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차가 발생하는 한, 자본주의적 사

- 團-a-a-亂

12) 10개 조항 개획[Der Zelm-Ptlltkte-Plan von Bundeskattzler Ilelmut Kohl uc bcr die Entwicklun

konfoederahver Strukturen .w ischell der Bundesrcpublik Deutsch1and un d der DDR )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읖을 참조하라, Ru precht Kam pe un d Reinimld Neebe, Die Bundesrepublik Deutsch1and 1366 - 1990 Vom

pte ilten Land bis zur Wiederherste11ung der Deutschen Einheit, (Stuttgart! Erst Klett Schulbuchverlag,

1992), pp. 119-120,

13) 독일 통일과 주권 복을 인준하는 독일 점 4개국과 동서독 양국 체결한 소위 r' 2 -P 4" 조 약」

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u precht Kampe LInd Reinhard Neebe(1932), pp. 134-137,

14) 
r 독일통일백서」 (199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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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게률 A-지하고 조절히·는 정치쟉 충위는 민족국가의 헝테를 밀 수 리페 似다. 이러

한 1핀족3-가 간의 길4이이·n(l-로 개if적 네립을 잡제적인 수준 이하로 억누르면서 사회'

$] 통합을 유지시키는 헥심적인 요소이디-, 이 떼1'f에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비롯된 깅젱

이 민족히·가 간의 깅젱이란 모 습으로 니·티·나게 된다. 이렇게 민족국가를 단위로 국제촤

과정애서 지.국의 <·[xII 겅%릭을 제고하는 데 진릭읍 다하는 국가의 칭 를 
" 민족적 겅

쟁1·r기.uolational com petition stato )15)리.고 부른다, 독일도 1&1족적 겅4<·r가暑장출하기 위

·해서 
BU를 중십으로 한 지역통'합과 독인 통입을 Is헹헤이· '致다. 

처음에는 %깅-데국 중

십의 냉 
· !CP-조에서 S(지.적인 일y영역을 叫)',L히- :t 제2A 세게대전)Il- 4 . 진 - 빌'지

하며 A-Y] 스스로의 힘에 의한 깅· 빈-진 1-M·인·으로 출발한 유럽공동체는 니-중에는 지구

$ ] v·/]-t의 3 f제회-의 흐름 속에서 지.-8-로운 지.본, 상품, y 노 동의 이동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깅젱힐· 수 있는 팡대한 경제적 Id·위률 칭·출하기 위한 노 럭의 일·촨으로서 추진

되었디-WIS) 이러한 7-럽통71-이리-는 틀은 이 l-해서 수%되는 독일 통일이란 독인에게 싱'

싱-도 할 수 없논 짓이있디·. - 인 통일은 f-71통管-A 통한 국 촤와 빈 <·[기-의 완성이

라는 J
,
L 축에 기반헤서 이7이지이· 蜜디·.

2.2.3 독린 통일과 국민통힙-

8일 톤일이 킬·는 또 다론 특징은, $;-일 톤일이 국민통합이라는 吾 내에서 수햄되었

다는 사십이다. 서-3은 일各 탄순히 엉토의 통일이나 <·-f가의 통일로만 보지 않았다.

서독은 통일各 깅제 및 사최적 통일로 이해兎다. 이 떼문에 서독은 경 체제와 사회체

제의 통 뜩 이3하기 위하이 우신적인 조치로서 l 촤페, 경제 및 사최봉합 조이7.l 을

동독과 쳬걸하있다. 71- 다읍A로 l 통일 조익01 을 통해서 동서독은 잉토 y 국가의 통

일을 이북하였다. 톡히 독일은 h-독P로부터의 도1-주t/1과 동구71으로부터의 독일인 재

이주·지-吾 국민통%1약라는 시가에서 반이.들우]으로씨 민족주의라는 합의와 복지라는 뭅

직인 잉·),L에 기빈·헤서 헤게3]-L니를 게속'헤서 파보'計 수 있었다, 즉 서독은 %A 탈주민

과 동구71 제이주자늘을 무조긴 ·지·국VI)로 반아들여 서-5의 시-회복지체제로 수융함으

m m

15) 이에 데해서는 디.-Pl-을 71·조하리·. JolIChim i-lirsch, Der 111thoualo W디[hewcrbssltlrn. Sttlrn
,

Domokrtrio Irnt l

Politik im g lobtlIcu Kapi{Il]islTlUS, 비crliu: Editiou Il)-Arcltiv, 1995), j]p. 101-170.

16) Gu y Polers
,

Euro p[rnu Politics Recousk1orc(], (New York: Holmoq & Meier
,

1991), pp,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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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였다.

그랖치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독일의 지배충이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물

질적인 양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민족주의라는 합의 하에 강제력에 기반해서 통

일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서독

은, 국민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와 유럽통

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물결을 국제주의라는 틀 속에서 적절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명분상 유럽통합의 기반이 되는 시민권의 보편타당성을 전제로 한 공화주의

적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면통합이 항상 조화롭게 벙행되었던 것만은 아니

다.17) 특히 급작스러운 통일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물질적인 양보의 대상을 독일 국민과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외국인에게 한정시켜 국민

통합과 유럽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출신이 아넌 외국인과 난민들을 독일 사

회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엾었다. 이러한 배제 전략은 종종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통합을 위하여 내세우던 보편타당한 시민권

개념과 자주 충돌하는 모 순적 현상을 노 출했다, 특히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와 평등을

신봉한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구사한 난민들에 대한 대책은 동독 탈주민과 동

17) 프랑스 혁명을 게기로 민족이라는 의미는 혈연공동체라는 젼(前)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구성원의 정체성을 전정치적 공동체에 기반한 인종적-문화적 공통성에서가 아니

라 시민의 민주적 참정권과 의사소통권의 능동적인 행사에서 발견하는 공화주의 공동체

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시민 혁명을 계기로 민족(nation)이란 개념은, 민주적 의사공동체의

능동적인 구성원이자 정치 공동체에 대해 헌범적 애국심(Verfassun8spatriotismus 을

� 

갖는 시

민으로석의 
w

국민17(Staatsbuerger)과 단지 헐연, 언어. 관습 등과 같은 1차적 사회화의 특성만

을 가지고 결합된 종족 및 혈연집단으로서 
" 

민족"(Volk)으로 분리되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와 같은 시민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던 독일에서는 국민이란 개념 속에는, 아직도 공화주의

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적 애국주의에 헌션하고 민주적 참정권과 의사소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능동적인 시민(Staatsbuerge데라는 의미와 독일인의 문화, 언어, 풍습, 사

고 방식 및 혈통을 이어받은 독일인이란 의미가 客재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이 아직도 혈연

공동체라는 전근대적인 민족주의적(voe1kiwh) 전통이 프한스나 영국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혈연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 

지위상의 독일

인57(Statusdeutscher)이 독일 국민(Staatsbuerger)의 자격을 독일의 기본법 116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uer gen Habermas
, 5toorsblter gers dr trn d

z-zaMorza/c lde7tr汝7er, (St. Callen, Ecker-Verla g, 199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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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권에 Al·딘 g J인 재이 VI에 대한 통힙- 징첵에 비히-Yl 차)천적일 수 )-l·1·애 但있다, 그

러니· 이려한 치-1412 독일에반 -H-한 헌상이 아니리-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선진 자본

x·의 a (·기-에서/]-1 공 - 적드.3'L 발긴된 - .

I E) 즉 외피인꽈 난빈들에 대한 치.밸온 비-旦 1긴족

직 질Al·f기-기- 깆·-L A't순적인 셩 에서 기인호1·니-. 이 련에 %9.해서는 뒤에서 선뻥될 것

이다.

3. 독일의 외국인 정책

3. 1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0astarbeiter)

l /rn 족 렝퓔

� 

1-2분 
- 로 하C 치 ]통 1과 지·T-외· 펑등 및 인권의 보%/싱을 추CF

촤주의키 5 1·제주의되-의 모순은 - - 일의 외국인 정첵에서도 분rs히 니-타니- 있다. 원래 자

Il-co- 핑등한 시1/1吾의 힌141직 애국· 의를 토내로 만들어진 삔주적 법치햄가에서는

인i-1의 J·L편디·텬셩이 )J제되이 있디-. 여기서-논 인兮괴- 언어 및 괸루(에 상괸-似이 호11/]적

에<·r주의에 적극리-o-로 동의하면 어떤 사람이리J;-t 공촤7의> 정치 공동제에 호1-어할

수 있는 기-능성이 일리 있었디-.lg)

O-러니· 종족헐인주의리 민족7-의의 진생·이 깅'한 -h>-일에서는 강력한 속인주의5 전통

분에 외국 )이 독일 
-3:-적을 취득하는 것< 몰론 체류.허기·骨 인<< 것조차도 우곡]s.

2.>·국에 비司 까다로운 
'형%'3이다, 

특히 %/J족주의에 호소해 정치히인 지지-趾 리득하리는

J.,L수·>인 정치인들괴. 외국인 . R-입읍 과장피게 보도하이 이1'l-을 끕리는 싱·업적인 인끈

때분에, 독일의 외1·:-인 정책른- - - 일 통일을 전후로 하어 보다 복지 쇼비니·즘리인 l·s·'항

으로 1>1진시었니-.20)

m m m m m

)g) -R- l-:·:기·ti·의 외-:·l'인 징책과 외·L·l-인 신에 19-'케시는 다 - 읍 %j-조히·라. Wolf gilUg Ockeut'ols (에.),

Problcmh111 Vo바01·Wirn(b·11ug, (Trier: l%lUliuus-Vorlilg, IT비; Boruhard l'3]tmkc (cc1.), Zuwzmdt·lUng krn d Asy[

ill dcr l(otIkurrcuz gesc llschilft, (OpIadeu: Lcsko · t· BtMrich, 1勢3); KIllIIS Btl(Ic (e(니, Die mu ltikulturello

HcrtltLSforderuug, (MIlOnchull: Bcck, ](-96[il)); Khl[Is Hil(Ic (u+L), Mi g1·il[iou 
- E[1111izi(tIrn - KuuOikt

Systom f)'ilgctt Irn d Pal1studicl1, (O·SUithl'ueck: OuivcrsitrtclNVCI·lag Rasch, l%6C[0); Klaus Bafwi g u t tI l. (이s.),
Voul AlLSLmu&Icr /.Ulll HUCI'gcr, (litdou-11Wou: Noll10W Vcrhtgsgcw]lsc1111f(, 1勢4).

l% 하비1;1스에 e)히하1 IVt)3넌. /J:w-스의 혁12 힌)/l 제4조는 IE.링·스에 지손직F.료t l%·l 이싱· 징 한 모,

싱1J. 외<·:'인go]]게 
-

- · [ 적 Il/Il/] 이·니리 피 
' 

1기71.도 )
I
L 여號다, Jucr gcu HttkutltlS<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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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1996년 현재 약 7백만에 달하는 외국인이 제류하고 있다. 이중에 약 4 백만

정도는 취업노동자(0astarbeiter)와 그들의 가족이다,21) 독일에 이 처럼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독일은 원래 이만을 받아들였

던 나라가 아니라 이민을 갔던 나라였다. 독일인들은 처음에는 동구권으로 이민을 갔다

가 1890년부터는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19세기에는 총 5백만에 달하는 독일인

들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독일의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노 
'

동력이 모자라기 시작하자 독열도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폴란드인들

을 데려다가 농업 노 동자나 광산 노 동자로 활용했다. 하지만 독일 지역의 폴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이센은 폴란드인의 입국과 체류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폴란드

노 동자에게 귀국의 의무와 겨울철 취업금지의 의무를 부과했다. 즉, 독일은 이민을 받

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외국인 노 동자가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왔

고 지금까지도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22]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1백 2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8백만에 달하는 전쟁 포로와 강제 징용자들이 노 예처럼 독일에서

일해야 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1천 3백 6십만명에 달하는 동구권에 살던 독일

인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1973년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 동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

한 이후에도 매년 3십만명에 달하는 취업이민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전형적으로 이민을 가는 나라에서 이민을 받는 나라로 바

뀌었다.23)

3.2 외국인 노동자의 선택적 통합

독일은 사실상 이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빈국가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독일은 속인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독일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해서 의식과 문화의 측면에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laus Bade, Auslaeltder
,

Aussiedler, Asyl in der Sundesrepu blik

Deufsch1and, (닌annover: Neidersaechsische Landeszentrale fucr Politische Bi1dun g, (1994卷), P. 28.

21) Statistisches Bundesamt
,

Statistischtri Johrbuch 1996
, (Stuttgart Statistisches Bundesamf, 1996), p. 68.

22 ) 독일의 이민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laus Bade, (1994 ), pp, 13-15, Klaus Bade, Homo

Mi grans Wandcrun g, (Esscn: Klartext, 1994%), pp. 11-52.

23) Klaus Badc(19942),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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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모 순된 건과라J-'C 밀"한 수 있니-.

4. 독일의 난민 정

4. [ 난민과 실향민

민 주의롤 l'83/ 
- 旦 히·1 

-C·
[민昏%- 정잭:며. ·지.두-외. 징등 및 인71의 2;LA'·1셩

-

이AL 叫는 <회. 의적 5 :·제주의 긴의 A·(순 헌싱은 독인의 난민 졍첵에서 J1 디. 분1칭히

도러니·5< 있디-. 공최2(의직 <·r제주의에서 l%-12권< 인권을 A(장4기 위 l- f제 조긴이

다·. 이러한 의미o]]서 1793%CI의 프 링·스 히띵 y·며1피- 汚48 닌의 UN 인6%1신인은 · g.밍 1各

인71의 3)부로 빈-아들兎니-.개) /f- 러니. 지.국의 이익과 <·'f민통's-을 - (선시하는 1족 의

로 인혜 IM'l:M권은 l-
I

Jl족6<가의 의무가 아니리. 권리로 번릴피었디..20) 이러한 사실은 독일

의 개정린 망밍7-) 조힝·에서3L 이실히 드 리니.고 9)디-. 이에 관해서는 니.%에 설멍틸 4

이다.

%-l-vI 반/W의 윈인으로서는 - TI 자의적으로 
-:·
<·경선을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f가를

칭-설했딘 식민지 지배가 님'긴 <Fl.骨을 들 수 있디.. 고힝·으로부터 사림.들 - 내모는 국

기-건- 7다<I 및 내진으로 인헤 닌민이 대唱·w으로 낌·셩]히-51 있디.. 또힌 이에 -모지 않게 인

종간 종교간 진4이 난1 l 발생의 7요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인종적 종교적 길.등 이

II]. 에는 종骨 재촤니- c/-1럭의 분배를 듄러 씨.고 소수인종을 몫아 내-:2- 치얼한 싸움이 전

개뙤고m 있qw 니-잉7힌· 이님A<L 치징·힌- 2제 정치의 익입-과. 이에 대힝힌 /저힝.V 빈-데 세

력들-E 헤외로 骨아 네는 원인이 피고 있디-. C.1리고 폭반적인 인3L 중가에서 비롯된 내

團 團 團 團

團

28 ) Cucutcr Gtl ge l(]Ail), p. 86. UN 이 제정%'l- 세 인[/l<1인 제14조에서 IA척권은 학가의 : 1리가 이.니라

개민의 
<

l
+1리로 디-F,-과 긴-이 A'1인뇌있다: 

"

.

l
I t{< 사81·-P o]-해를 피하이 디.론 나라에 비%롤 31-A

· 븜 힝;-8 71' 3q.리를 가진나."(Evol·youc htts (hc r ighl (O s 빠 irn d to cujoy itl ul hor COUl%lifOS itsyltlln from

])GISL·CU(iou.) 세게인c/]신언 l]/-·은 다JA 7]·조하리.. ]zm Browu1ie, Basic DoculllC,]fy i,% ]미CUll%io,,zd L(IW,

(Oxforl Clm·CIT(lou Pl·css, 19V2), PIL 144-14Q.

20) l'2165'1이 tV]4파가의 이익에 의하이 실2A피는 역 적 괴정에 대해서-L 다음 참<,-t하리.. Gofiw

Noiriel, Die Tyl·trnllci t Ies Nt11io1MI]uu. Soz.it11gcsc hichtc dc·s As ylrcdl{S 111 Euro pil, (Lueuehurg: l]io[ddl ZM

Khlrnpen Vcrhlg, 17)4). Ai·71 각/·>·의 
· I SYl ),]J 5내 2;Il<해서는 다- p/ 7]1히.리.. ti,18SO-Sckruulriat

Hurliu (c(o, l'·'CS(Ullg fru'o pa XIU[' dcf Auk1il $ hirnk, (Mucus[Cf: WL·M['ac111schos Dam pf])001, I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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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빈곤 사태가 기타의 요인들과 결합해서 난민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환경파괴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 환경

계획(UNEF>에 따르면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공기나 물 등을 비롯한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사랖들이 종전까지 거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이른바 환

경 난민(environmental r du %es )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4 백5십만 헥타의 토 지

가 사막으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8억 5천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환경 재앙의 위험

에 직면했다고 유엔 환경계획은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늘

날 약 5억으로 추산되고 있는 환경 난민이 2000 년 경에는 약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난민들이 현재 지구의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몰려 들

고 있다. 이 난민들이 현재 서구 선진산업국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인식되

고 있다.30]

이렇게 발생한 난민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세계적으로 매년 13,000명 정도

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매년 약 1951000명씩 난민이 증가함

으로써 10년 사이에 거의 15배 가량이나 급증하였다. 1993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

세계에는 약 2천만명 정도의 난민이 피난처를 찾아 전세계를 헤메고 있으며 거의 같은

수 정도의 난민이 자국 내에서 떠돌고 있다. 난민들의 대다수는 이웃나라로 피난을 가

기 때문에 난민의 90%가량이 제3세계 국가에서 피난하고 있고 약 5% - 10怪는 구미국

가에서 피난하고 있다.31)

199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란이 4 ,
1501723멍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이 1
,
629,217명을, 말라위가 981,812명을, 독일이 827,143명을, 보스니

아가 810,000명을, 수단이 725,600명을, 크로 아티아가 648
, 000명合, 기니아가 547,960명

을, 카나다가 538
,
055 명을, 에티오피아가 5275000명을, 미국이 473

,
000명을, 스 웨덴이

324
,
483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유럽국가들 중에서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의 숫자가 가

30) Guenter Ougel(1994), pp, 81-83. 19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 사이켸 로 마에서 열린 세계환경장관

최의에서는 이미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 정도가 사막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와 아시아가 사막화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3분의 2가 사막

내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땅으로 변했으며 아시아도 경작 가능한 땅의 71To가 황폐화되玆다고 보고

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r 조선일보j , 0997년 10월 10일), p. 9.

31 ) Elizabeth Ectris, 
"

Refugees
"

,
Marr y Hawkesworth an d Maurice Kogan (eds.), Encyc lopedia o f Government

an d Poli(ics
, (London att d NevI/ York: Rout1edge, 1992), p. t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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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깃이 3실이나 인구 비레로 보민, 독알이 1身아들인 난민의 숫지.기. -8-럽국기-들

종에서 가장 많다고 밀'M· 수는 飢을 젓이다. 하지만 전세게의 냔민 중에 5일로 몰리드

는 난민은 骨증하고 R)는 힝편이다,32)

원 1951년도에 체길된 1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비- 협익·w.l (1251 Cot1Ventiou

Relatin g [O the Status o f Refugees)에 따르1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최집도1-에

의 소속 또는 정치적 긴해를 이유로 박헤(persecution)를 반게 3딜 d이라는 충분한 이7-

있는 공At(wcll-foul1(led lLar o f heiu g persectl[ed) 떼문에 조챠을 떠난 자로 규징하고 있

다.3[A) 그 러나 <·f제직 PL는 국내적인 무릭 분젱 으로 조국을 피니.지 않을 수 없던 자

e 1951 년의 l" 난1/J 지위에 괸·한 
'헙악.」 

이니. 이 끼악의 적벙- 시점음 95마1 이후의 박

해로, ·적용 지역은 A-렵 이외의 지억으로 허·대한 1967닌 의정서에서는 정치적 난민요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34) 이 이외에도 기근이니- 자인 재해 등으로 조국을 띠니.지 않을 수

%는 지.는 난민이 아니라 실힝·민(displaced person)으로서 난민 규징에는 제외되어 있

디-,35) 7'1쟁1 난민이니- 횐·겅 난민 등 실짚적인 난Id)(De-facto-Fluecht1illg)은 정치적 난민과

는 다론 단1적 IPl7외- 절차를 해 1'·f제적인 보호믈 1일도록 규정되이 있다,

괵.2 정치적 난민

독일인방·공%국을 건<·f할 당시에 서독의 ['기본법 1 을 제징한 기본141 제징회의는,

독일이 니-씨 치하에서 71은 71-님'힌· 인69-H-린 사테로 인헤 지.선돌이 쥐은 난빈 Al骨을

검신으로 방임권(Asykecht) 조힝·을 독입의 C 기본법.i 에 명기兎디..355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2) Oucll[Cr Cu gci(1994), p. [12.

33 ) 조약 윈분과 빈띄%'r-은 디.읍을 71·조하라. 기무부 빕무실 (y)), r 난민지위에 괸-한 ty5]VI 휘약., ,

「난

tIl,의 lAI직 지위 및 보호, 
, 빕)IL자且 제10[)7], (시合: n/]j/부, 1988), Pl), 156-205,

34) <·:가간 진 이나 1으로 인해 7 국을 떠니.지 않'을 5· 임는 자는 난3·J(refugeos)이 01.니라 진젱난민

(wit1' I'c fugccs )으로 
-o·징피31 

있다. 이·計-P l 난VI지위애 괸.한 힙의·.) 에 의헤시가 아니리. l' 전쟁 희생
자 보호에 ·핀-한 549년 제네비- 헙2-l;., 및 l <‥제적 1(vI 충吾의 희셍자 보호에 관(1된 1949VI 세네
비· 키약, 에 부가)d 1077V) 의정서와 깁‥음 -:·l·제-a·약에 의句시 보효를 vot 있다. 자세한 짓은
Sadruddiu Aga Klum, 1 닌-vI의 )/i직 분x모 , I ll-;IL무 1

19무&)(IQ關), p. 121을 참C,t히.려.,

35) Blistho(h Fcrris(l%2), p. 1342외. St1(1ruddi11 A ga KhaII(1開8), p, 27괴. p. 121.

36) -V일의 「기본법 , 제16조 제2'험·에 r%'띵Y1에 꾄·'히.이 디- . 파 긴·이 5'l-정되이 있디.: 
K1 

정치지 빅.해를
V)'는 자는 13'lg71을 깃오':·다,"(Puldisch Verlb]8te SCIIiesseu Asyll·eclIt,)



1 17

망명권은 원래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로 도망간 죄수를 처벌할 수 엾다는 교회

망명(Kirchenasyl>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스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장소로 도

망간 죄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성소망명(聖所亡命) 뿐만 아니라 타도시국가로의 망명도

인정되었다. 로마시대에는 망명권은 로마제국만의 전유물이였다.37) 근대에 접어들면서

망명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 점차 변질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기본

법」 에 규정된 망명권은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이지 국가의 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망

명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은 헌법 상의 규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망명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망명권은 개인의 기

본권이 아니라 실졀적으로 국가의 권리로 인식되었다.38)

헌법상 망명권 조항에 근거한 망명신청자(Asylbewerber)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

은 제네바 의정서에 입각한 난민규정인 
"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 f being persecuted)가 아니라 이를 축소 해석한 
"

국가

에 의한 박해의 정치적 동기여부"였다, 독일은 난민 중에서 오로 지 정치, 종교, 국적 및

인종적인 동기로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자만을 망명자로 인정하고 았다. 박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동기로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 한, 망명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의 「기본법」 에 명시된 망명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난먼은

독일로 몰려들고 있는 난면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망명신청자가 개별적인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명명권을 향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증의 의무를 지고 있고 심사 당국은 누가 정치 으로 박해를 받은 자인지를

판정할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망명신청자 중 망명권을 인정받은 자는

1993년도에는 전체 망명신청자 중 3.2%에 불과하였다.39)

37) 망멍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독일 당국으로부터 강제출국의 위협에 높여 있던 망명신청자들이 교 회로

푀난하면서 독일에서는 다시금 교 회망명에 대한 논의가 일여났다. 그러나 교 회단체도 망명권은 어뎌

까지나 국가의 권한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명신청자를 위해 현행 망명심사과청이 보완되어야 하고

사법적 구제책이 완비되어야 함을 교회단체는 역설하면서 국가 당국에 대해 교회망명자에 대한 선처

와 아량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tephart Becker, Der Streit urn dos

"

Kirschenasyl"
,

Di plomarbeit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et Bonn ) 1955.

38) 망권권을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 이해하려는 법현실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 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admdditl A ga Khan0988), p. 33,

39) Guenter Ougel(199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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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서 19-삥심사(Asylverfahron)를 거치 4멍권자(Asylberechtig[e)로 인정번·지 못한 지·

는 퇴거딘렁-烏- 반<]< 骨신5:d 로 송毛·되도록 3Y·정피어 있디-, 히-지만 밍·r 신칭지 중

정·치지인 망띨권자로 인정반지는 IV-健다고 하더리J[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이-8-로 송

횐.되지 않고 체$-가 묵인되고 있논 사</상의 난빈도 싱·딩·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y/[한 이·실. 이외에도 보트 피昏(boat-people)지럼 인긴켜인 구호조치로서 J·(인 정부기· 1敍

디-.름 인정 괴-정 일이 선인만을 통하이 VI-아들인 
" 

省·lg- 난민"(KoutingeutUucclltliug)도 독

J에는 상딩·%·가 있디.. yL )9[)'3닌 이스1에는 l g·1-2십사 없이 P 외국인보]J 에 의거하이 반

아들인 
It ·)쟁1 

및 내전. 닌·vI"(Kdegs-[In Suer gcrkriegsnuechtling)V 유고 내진을 통하어

if-)히.5:L 9){2 실징이디-.40)

독일이 l 기1 - Il,i , 에 망인6%l 조힝·을 v-정하57- 정치> lg·r6을 빌아들있기 문에 독

오1에<2 징치적 닌·먼 이외에V 정치직 vI·민으로 위징·'한 소위 " 

겅제직인 닌·l;9"吾2L 대링;

으旦 끼 W 吾었다, -<일의 i 기본1;q., 에 T g시된 Is-띵5{) 조'힝·이 개정펀 1993닌 지진에는

약 441;9-삥의 난Id)이 닝1-3을 신 청'하있다.41) 비록 진인구의 0. l%도 안되는 낸먼이 R리

들이 7고 있기 때분에 사실상 독일 지.체에 내한 위 이 아님 뿐더러 IV'1셩c/)을 71지

못-힐- 깅우 자-h-의사에 의해 본1·t·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奇국하는 다수의 사림-들을

감인·히.번 그디.지 ·5;-인 사회에 대한 위% 요소가 아니라는 일부의 건헤에도 A(7하고

p<-일 
· S (은 VI-민의 대1: 유리에 대하이 겅'릭하게 내치하있다. 특히 보수주의적 정당은

ff 

대30r로 당리11는 외마 . 1叫 l'g·1-M신칭지.의 홍수旦 5일 시회기- 위힙에 ·직변兎음"合

깅·조하먼서 독일 기본]/] 싱-의 망1굉6{l 조힝·을 개징한 것을 촉구하었다. 이들은 1깅-멍자

E-·제외- 외혁·인 35제-趾 신거 떼미.다 정치피인 2/p-旦 卷- - 히.t신서 f%·멍권 조힝·의 개정

과정에서 주로 VI족주의적인 M'론애 7]지·하이 국VI의 지지와 동의를 인는 네 최신을

너-'戚니--42) 이로써 ·3-인 사회L 1핀5쿠리직인 신동에 7]카히-여 <·fl신骨기--E o
'

l북히-고 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0) Gucurn]' Ou gcl(1勢4), Il, 88,

41 ) 분님으V 체-H-히.%t. %l
. 먼, 省-남난VI 및 전쟁닌꼭], 등을 제외하고 17일에 %d'빙-3- 신칭한 ),

<-:. r].S-과 A)·다: 1960%J, 107,Sl(며, 1985%J, 7:l,s:12명, 198낄·l, 121.318tv, ]Q909, It)<0631'M, 1勢비,

256,1 12tv, 1彈2<·>, 43S,1있%9, 199꼬·l, 322
,

원911], 1904V), 127,210r9, 19E%il, 127,9371M, -h.일旦 (리든

망18신%지. 수가 ]勢2%·'1도에 최고지인 438,IO] 밍P· +i-'榮-o-미, F얻의 l 기본11<]., 에 규징핀 M'밍권

조 항->l- -0징한 IW3V] 이/7:V a[ltg신칭지-의 숫지-가 
C

,.I

L 7-l-헤시 394년 이후·<'LA'-C [2만12 수준-.

고 있디.. 시.세한 내-9-.p. 다·s--8· 침·조히.리.. Sul(islischcs 11tIll[lcsmut(IL]Q6), p. 6Q.

42) 1·;. ]의 l
기.빤1/j , 섬-의 1 4·Id 1 조험 싱 파·정에 대헤)%-l·는 디.음5 71-조하리.. KlxlUS ]il(Ic (1卽4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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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에 대한 선택적 배제정책과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
기본법」 개정을 통해 난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5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족주의라는 명분에 기초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네오나찌주의자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세력이 독일 땅에 다시 발흥할 수 있는 사회적 분

위기를 간접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

4.3 독일의 「기본법, 개정과 난민 정책의 변화

「기본법J 개정 전에 망명권을 규정한 독일의 
「기본법」 16조 2항은 다음과 같았

다: 
" 

어떠한 독일인도 국외로 추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

을 향유한다."(Kein Detuscher darf all das Aus1and aus geliefert wer detl. Politisch Verfoi gte

gen iessen As y1recht ) 그러나 1993년에 독일은 
「기본법」 을 개정하여 16조 2항 2문을

삭제하고 새로이 16a항을 삽입하였다. 16a조 제1항에 종전의 16조 2항 2문을 그대로 존

속시켰으나 여기에 다시 4개항을 덧붙여 1항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일 의회는

「기본법」 에 명시된 망명권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유보조항을 삽입하

여 망명 심사 과정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망명신청자의 자격과 신청 경로를 대폭 제

한하였다,43)

pp. 28-41.

43) 개정된 16a조는 다읖과 같다. 아래는 Stephan Bccket(1955), pp. 28-29에 실린 개정된 「
기본법」 16a

조를 재인용한 것이다.

I. Politisch Verfolgte gcniessetl Asy1rech(.

2. Auf Absatz l katm s ich n icht berofel1, wer aus e inem Mitgliedstaat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o der

e inem an deren Drittsfaat e inrei81
,

in dem die Anwe11dung des AbkommeIIS ue ber die Rechtsste11ung der

Ruecht1inge (OFK) un d dcr Konvet1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 d Grundfreiheiten (EMRK)

s ichergestclh ist. Die Staaten ausser halb der Europaeizchen Gemeinschafterl, au f die die Voraussaetzung des

Satres 1 zutre ffen
,

wer den dut·ch Gesetz
,

das der Zus1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bestirnmL In den

Fae11en dcs Satzes 1 kocnnen au fenthalt회)eerIdende Massnahmen Ulta hhaengig von e inem hiergegen

e ingele%en Rechtsbchelf vo llzogen wee de11.

3. Durch Cescti, das der Zustimmutl g des Bundesrates bedarf, koenrren Sif[aten bestimmt wer den
,

bei dellen

au fgrund der Rech(61age, der Rechtsanwendung un d der a llgemeinen poKtischcn Verhaelmisse gewaehr1eistct

crsc heint
,

dass dot[ we der po litixche Verfo1gung noc h unmensc h1iche o dcr cm iedrigende Bestrafung o der

6ehand]ung n icht sa ttfindet, Es w ird vcrmu tct
,

dass e in Aus1aender aus e inem so 1chen Slaat n icht ver fo1멀

v drd
,

so latlge cr n icht Tatsachen vortrae w, die die Anrmhme begmenden
, dass er en tgegen dieser Vcrmutun g

po litiscll ve rfolgt w 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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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잇보다 l 저 개정된 ( 기본법 l 16a조 2힝·의 소위 " 

제3국 if정"(Drittstaateuregol)에

의하여 <-일에 입국하기 진에 I q·닝合 신칭할 수 있는 (71 1힙- 최우1국이니· 제3국읍 거

치서 J - 일에 압국한 자는 Tg·밍을 신칭힐· 수 없도록 민·들었다. 이 니·리·듣에는 A- 1언71-

회 1국 15개국과 
C ls-s십사벱.] (Asyverl'ithreusgesetz)에 7-IL정된 노르 웨이, 吾란E, 스위

/> 및 제코가 포힘-)d디.. 따라서 독입과 <·[경合 맛대고 있는 모든 니-라들이 이 빔주에

들기 메분에 이 나리-들을 경우-해시 육상이니- 헤상 휵은 공중으로 31국한 사y:-]·들은 망

멍신칭 자체가 낳가>하게 피있다. 띠.라서 독일에 밍·띵을 신칭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돌

을 경유해서는 當되/J 힝·꽁기나 骨 통해서 리접 독일에 입국해야민· 한다. 이로씨 독

임은 지A[으로 들어오는 밍·멍자들의 -ca- 4로의 대)iL분을 l
, 친적으로 봉쇄省 수 였게

되었니., 2. (리고 개정된 
l 기본hq , 16tI조 3항의 소위 " 

안전한 <·:-가 조항"(Sicherer

Herkunftsstaa[ Klauscl)에 의하이 hO에 위3]d 절차를 거치서 포팔적으로 확정된 정치적

박해기. 없다31 인정되-L 
t' 

안주)한 <·r가"에서 온 시곡j-이 망멍을 신칭健을 겅우에는 이들

을 공항의 특정 구익에 수융하이 19일 이내에 모든 난민심사가 10]J/리 되는 공항심사

(F]ugllafeuverftlhreu)에 의헤서 쟝치적 난121 여부를 YI-정하어 밍-멍권자로 수各히·거나 깅·

제로 송횐.시킬 i 있게 되었다. 인국1한 국기·에는 불가리아, J-)·비이·, 기-니-, 骨란드, 루마

니아, 세네갈, 체코와 舍로비-키아 및 힝가리가 22힘·되어 있다. 그리고 12'멍을 신칭할 수

있는, 31·l을 거치지 않'고 소위 " 

인-진하지 않-C 국가"에서 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71

국사y을 1간지 曾았거나 유효한 여<d-1을 소지하지 않고 Jl:L IA'명신칭자는 날보]7]s'[

자로 2김<f피이 공항의 y:f정 /
>
L 역에 수- 되이 단축꾄 심사를 거치 밍·밍십사를 반이-야

한디-. 망·Iv</l자로 인정 번-지 못'한 깅우에는 강제로 W촨하도륵 -v·정하있다. L-/.리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J 라 w 唱 

團 團 團

4. Dic Vo]ldchuu % itu fcuihtlhshoctl([emIor Mt1SSnahmou %Vird iu t Ic1] Eaol]ou &i Absatzcu 3 tIl M in trn dol·ou

PedIcu, diu 아'fousic]glich uu begrucudet s iud o dcr il ls o fl'CllSidllliclt UIlbogruoll(let g미teu, ur 디1 lls Cericht

lItIf atl %[bC(M, WCIrn cu商 11ullC Zwcifcl 1117 dcr ReclI(111fl$Sigkcit der MIlssllllllrne besdmu; [ler

Pmd'uu pum l'frng ktmll e lugcsc 1)l·gCllk wort lcu un d VCfE p}IC(CIcsVorl]ringeu Irn beruechskllli gt l%ibou, Das

N11Chel·e is( durch G%c[/. 2.u hcstimmc)).

5. Dic Absaelze l bh 4 기ehelA VOC ]kerrech[lidmll V[tI·trilOgeu vou Mitglbl엄X]패Cll der Ellto fMICischcu

Corneil1SCImf(Ull trnrnr hnaudcr UU(l m it dI·itmu S(ill1(CU 11icII[ c 미gegcll, die Illucr Bc-ach{Ullg dcr

Vcl-pilidxuu gcu aus dcm Abkul]111]CU ue hcr dic 14cch(SSIclhmg %r Elucchdiu go uu d t Ier Kouvcrnluu ZUIIl

Sc11U(Z (k%· Mcl)SCholll·cc1110 Ull d 01-IIUdfrcihcitcu, (1creu AuwelI(ItIllg ill on y(2-tragsstameu s idc]·gcslern se ill

tuuss, Zuslilcul gkoilSfugu1utIgcu l'ucr clic Pumfull g VOll As y1begolm%i dasd]]ichhlicll del· gcg01LscRigcll

Aucrkcumm g vou As ylcl11sd1Cidtlllgcu tre ff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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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된 
「기본법」 16a조 4항에 의하여 망명신청자에 대한 법 구제의 가능성이 대폭

축소되었다. 신청된 망명 신毛서는 2일 이내에 망명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망

명신청이 각하될 경우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망명신청자가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도 14 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망명신청 각하에 불복하

여 망명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제기 자체가 망명자의 강제 퇴거 조치를 연기

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로써 독일의 「망명심사법」 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권고하는 법적 구제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r 기본법」

16a조 5항에 의하여 망명권을 국가간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헌저하게 제한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령 유럽 각국들이 망명자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16a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상의 권리인 망명권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P)

독일은 
「기븐법」 개정을 통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치유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난민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은 1993년 6

월 30일에 새로 제정된 「망명신청자급부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의거하여

정식 망명 심사 과정 중에 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비좁은 집단수용소에 수용하면서

동독 탈주민이나 동구권에서 살다가 독일로 재이주한 사람들에 비하뎐 형편없이 열악

한 사회복지적 구호조치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망명신청자들은 이 법에 의하

여 종전보다 약 15%에서 30% 가까이 삭감된 금액 정도의 생활비를 현물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것도 정원관리나 묘지 돌보기 등과 같이 공동을 위한 의무를 수행한 댓가로

서 시간당 2마르크씩 받은 임금에서 정산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현물로 지급되는 생활

비 이외에 어른에게는 한 달에 약 80마르크 정도의 용돈이 지급되고 14세 이하의 어린

이에게는 40마르크 정도의 용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비는 물론 망멍신청

을 위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망명신청자들에게는 거주

이전이 제한되어 있을 昏만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

고 있으며 직업교육도 망명심사 중에는 시작할 수 엾게 되어 있다. 이들의 자녀는 취학

은

44 ) 개정된 독일의 망명권 조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mnes ty

International, Sektion der BRD e. V,
,

z}2ef lahre neaes AJryrcc lzt
, (Bonn: Amncst y International

,

1996), pp.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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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1/-V 似디·. 이骨이 이-骨 깅-YA%즈 시·최녁-지괸·청의 동의骨 반이. 긴· 히 필A힌· 겅

- 7 외. t/}워에 
'한히-여 

치旦칠 반-3- 수 있-s- 뿐이디·. lg·tg십시. 중에·는 기- -s- 동벤·힐· 수

없기 떼문에 - h-엔 닌·t/J]1- d·d/ 관이 61-1고히·고 있는 가족단일체의 윈리(lhe pr itrlCi])Ic

o f famil y un ity)가 -8-jIL되어 있는 힝VI이디-.45)

따라서 징·기긴-의 f8'1:S심사 - 에 있는 1:9-1청신칭자들은 4단수용소의 오1악한 조긴과

사최복지 미의 미비, 미레01] 한 뷴안, 분회기 괴리김·, 정신적 불인·감 등으로 인坤

정신적 사최적 /Il%-S- ·쥐3t 있디·. ]/-엇보다<-L J]단수용<에 수용펀 밍·띵지.의 익· 60%

정도%L- 좌절7-l'파 절1-s-김' 떼문에 - F- , · 증에 시딜리/i]- 있다. 2:1들은 외부 세계에 내해서는

· 물0 자기 자신의 - - 낌에 대해서7- 조1허 잉향을 미심 수 似디·는 기분에 사로집·히 있다.

이 때3'C- 조1 J <1 dB< 헌신피· J
i
L 력 l'에서 y>-출히-기 위해서 l%·rg신청지·b-E 省초

에 1마지 닌다. C t 키-에]뇨 12'명신칭자들 하루 종인 꼼기-도 않)1 외)/- 세계외- 단절핀

체 앉아 있V)지 혹은 방21-을 끊임但이 왔다 갔다 하먼서 중일거리는 심2-1적 불안깅 중

세-趾 뵤이기도 
"l-니·. 

이 외에도 밍-r-S신칭자들은 ls·칭소나 딘- 오르기조차 제대로 할

수 似-3- 정도로 무기력증과 의사결정농력 상싣증애 <1리기도 한다, 알晋중-<괴- 우合증

의 길과로 -
'

j걱싱이 y대헤서 rv·1깅신칭지·들이 71-된 조]단수F소에시는 크고 직·은 씨-

움이 끊이지 않'5'l, 계속 일어나고 있으미 기- L피-피 }상도 디.반사가 되깃 있다. 밍·멍심

사가 장기최-되1/)서 우]어니-는 *;L엇보다고 심가한 탑1상은 lg·1정신점자의 자아상실김-이다.

자존리인 인저체로서가 아니라 미·치 동물처럽 단지 관리반고 있디·C 9식·위 t%-명신칭

자는 깃' 된다. 지-신의 모召- J쌩환이 K]-시, 김- 되고 있다는 기분을 깆·게 되이 심71· 깅

- 위는 정신적인 퇴핸 증싱'끼-지 J·')-이게 7{디-. 이렇게 T]긱'한 4싱·을 J](이는 밍-rs신청자들

2 이린이 김·p 헹-%%식읍 보이게 되어 수- - 소 A<l·리요원들- 
"

7]미-"니. 
" 

이-삐-"로 부르

기/L 한디.. 이피. 간-P. 즘세.븜 l
,L이-l/ 밍·명신'정지.-猛·.p. 심시.기. 종省된 /y'- 본국에 -올이

거니· 독 J 망1'M /1자로 인.정되이 - - , l 사최에 번·이.돌이d디·고 히.너리.도 시.최-생측]·괴.

일상·셍苟-에 적 -
-히-A< 

네 심기-힌· 이리·X- 긱계 dd,디·. h히 키업을 
'11 

대 심긱-힌· 징·

애기- 1 /·v하기도 헌·C>·.4fo

45) Oucrncl- Gu gd (1024), Pl),
c)7-(]8:·[l Am11Crny ]ulCUllltkullil, Sck(iou dur BRO o. V, (l996), p. 36-37.

46 ) 이리한 징신직 장에 힌싱-은 상 l
, A%-B·되이 W·는 I%-밍신청자에게서 분만 아니리. X--!- h'·l·c자. 1괴

동//- ]. 제이부·지·에게셔], 발)1시[J 있니-. 지·세)'l- 내-2-·E 다음음 71-조하라. (]11011(Cr Ougel(]男4), pp.
c]S-100, 동3· VFf·지·들이 임시수-8-d<와 서J·[ 사회에시 사최적 단질괴 죄·진 1 및 꼽·최.직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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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책 당국은 난민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이용하여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적인 지지와 통합을 획득하고 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

을 개정함으로써 난민 발생의 원인을 치유했다기 보다는 난민이 유입되는 경旦를 차단

하였다. 이와 함께 난민에게 지급되는 물적인 양보의 폭을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써 이들

이 망명심사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어정책을 구사

하였다. 이러한 독일 당국의 난민 정책은 물적인 양보와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해

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독일 당국의 동독 탈주민 정책과는 헌격한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5. 독일의 동독 탈주민 정책

서독은 족주의에 입각하여 동독으로부터의 추방자(Vertriebene 나

� 

탈주민

CUebersiedler)에게 입국 즉시 자국맨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로 발달된 자국의 사회복

지체제 내에 이들을 편입시킴으로써 물질적인 양보에 입각한 국민통합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국민통합 정책을 통하여 서독의 집권세력은 통일 후에도 그 들의 헤게모니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물론 넝전 시대의 체제 경쟁의 산물로서 동독 탈주민들에게 환영

금(Begruessungsgeld)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액수는 북한 탈주민에게 남

한이 지급하는 정착근이나 보상금 수준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였다.47) 동독인들에게는

7게 되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Volker Roll ge,
"

Ucbcrsiedler aus der DDR

- Bin Mind5rheiten proh1em 
"

,
Dieter Voi 멎 un d Lothar Mc다ens (edsJ, Minderhcitell in un d 0ebersiedler aus

der DDR
, (Berlin: Duncker & Humblot, 1992), pp. 53-66. 망명신청자들이나 동독 탈주자들이 격게 되는

사회적 단절감과 문촤적 이질감 및 좌절감과 유사한 심리 상태를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

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선한승, 「북한 노 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 활용 방안, ,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pp. 65-114; 전우택, 민성길, 「管북자의 심리와 적웅상의 문제, , 이영

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서울: 오름, 1996), pp. 16-60; 이철우, 
「탈북 귀순자의 한국 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웅방안 연구」 , 통일원 정책 분석실 (편), 
f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1)」 , (서울[ 통일원, 1996), pp. 1-77[ 이만식(1996), pp, 1-37,

47 ) 독일에 비하여 남한이 일시불로 북한 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상당한 억수에 이른다. 199i넌

이전에는 포상급 형식으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정착금과 무상으로 주택이 지급되었다.

1993년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정착금은 생활보호를 위한 정착금 명목으로 1천 5

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북한 탈주민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6년에는 r 북한 이탈 주면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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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영금 보다는 서可에시 고도且 발달한 사최복지체제와 물질적인 증요 및 자유 민주주

의가 동독을 딛·骨케 하-L 주요 원인이 되있다.

5. 1 동독 탈출사태의 추이

서독에는 통일을 진후하이 동독으로부터 추방자와 탈午민이 데거 유입되었다. 1980

닌에는 I l,982띵이, 198 1 년o]1는 14,504딘이, 19S2년에는 12,800멍이. 1983년에는

10,7031정이, 1984년에는 38,655멍이. 19S5닌에는 26,346멍이, 1986넌에는 약 26,1911경

이, 1987년에는 18,961닐이, 19889에는 39,832펑이, -S-독에서 대규모 틸'출 사태가 발

A%한 19卽닌에는 무리 343,854띤이 7-입되있다.48)

동독으로부터 대규모 딤촐은 1989년 9월 2일 헝가리,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이-에서

휴가룰 보내던 i 독인들이 서독 대시.괸-을 통해 서독으로 망명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킬

다, 1彌9닌 10월 2일 라이프찌히에서 월요일 데모가 시직·호1- 페 메주 2만명 가량의 동독

인들이 서독으로 탈출蠻다. 동서% 징·벅이 무너진 19弱닌 1 1월 9 일 경에는 매주 약 5만

3친1칭 졍도가 서독으로 탈舍함으로써 주당 가장 臧'은 틸'출자수를 기복兎다, 개헉 정책

이 가시촤된 시기인 1989닌 12힐 말에도 주당 약5 6친멍 정도가 시독으로 骨던]들었다,

이t 71진적인 통일을 주장하딘 동독의 사민당이 최고인민최의 신거에서 숭리할지 )iL

른다고 예상되었딘 에는 동독 탈주자의 숫자가 다시 주당 약 1만 4천밍 수준으로까

지 육박하였다가 동독의 최고인민최의 신거에서 애싱- 뷔'으로 독일연1깽이 숭리하어 통

독의 일정이 가시화되자 이주자는 骨김-하여 주딩· 4-3초1명 수준으로 안졍되있다. 통일

후에는 -%A-으로부터의 이주자는 주딩' l-2친임 수준으로 3속히 낮아兎디·. 1彈0넌에서

19Qlvl 사이에 총 100만에 이且는 시·람들이 동독에)%·1 서독으로 이주한 깃으로 추산되

었디·.4))

愼]·t 시기에 9 1001/)에 딜-히-는 동-5 시%'-들이 서독으Y 몰러들게 핌에 띠A 이들

48) SIt11islischwi Buttdes1rn](, SUI[is[isch% Jal;l'buch 1901, (Wiesbtl(leu: Slatishsclles Buudesamt, 1991), p. 92,

419) SZIl]iuc Mecke, l-immelore 13clilZ-Demidz illI d Pctcr afcuskc, 
"

Sozi띠0rnogl·allhlsche Mruk[[Ir uu d

BillS(C]lungeu vou DD]1-FluocItllingeu/Uobcrsi이1em", Dictol' Voi gl ill 비 Lolar Mortcus(1932), PP. mIl. ]卽0

VI에 동서%이 숭일 ) 이후로는 동쪽 님'주 1으st 통계가 1뵨도로 짐'히는 깃이 아니라 독일 내의 이주

로서만 통계 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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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해야 하는 서독 뿐만 아니라 이들이 11111-져 나감으로써 동독의 경제와 사회는 심

각한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수년간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던 서독의 의료인

력난 때문에 취업이나 개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동독의 의사와 간호사가 대규모로 서

독으로 이주했다. 이. 때문에 동독의 의료 분야는 심대한 타격을 받아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동독인에게 부여되었던 툭혜적인 사회보장 조치도 동독인들의 대량 유

입을 촉진했다. 동독 탈주자에게는 동독 탈출 전까지 서독에서 연급을 부었던 것으로

상정하여 연굼 등의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특혜적 사회복지 혜택으로 인해

동독인들이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동독을 대량으로 탈출하자 이것을 억제하

기 위해 동독 탈주민에게 부여되었던 사회보장적 특혜 조치가 「화폐, 경제 및 사회통

합 조약」 을 통해서 철폐되었고 서독인과 동등한 사회복지 기여 의무가 동독인들에게

도 부과되兎다, 그리고 동독 탈주민을 수용하였던 비상수용소(Notauhlahme안elle 도

� 

1990

년에 폐쇄되였다. 통일 후에는 이들이 동독 탈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국내 이주자로서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 이들의 구서독으로의 이주는 단지 사적인 거주이전 행위로서만 인

정되기 때문에 하등의 국가의 개입이나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되었다.50)

5,2 탈주민의 특성과 탈주 동기

처음에 대규모 탈주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동독의 젊은이들이었다. 동독에서 약

7,5%를 차지하는 18세에서 21세까지 연령충이 동독 탈주자의 19.4%를 차지했다. 동독

에서 약 17.4%를 차지하는 22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층이 동독 이주자의 37.9%을 차

지했다. 동독의 인구 중 약 19.3%를 차지하는 30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이 동독 이

주자의 약 26.t%를 차지했다. 이로써 동독 탈주자 중 18세부터 39세까지 젊은 사람들이

전체 탈주자의 약 83A%을 차지했고 탈주자 중 단지 16,5係만이 40 세 이상의 사람들이

였다.5D 동독 탈주자 중에서 여서은 37%를, 남성은 63%을 차지하였다. 동독 인구 중에

는 여성이 53.2%를, 남성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서독으로 먼저 탈출을 결행했음을 알 수 있다.52) 탈주자 중에는 기혼자가 7%, 미혼자

50) Guenter Gugd (1994), pp. 123-124.

51) Sabine Mccke et a l.(1992), p. 12.

52) Sabine Mecke et a l.(199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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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 이혼자가 12.3%, 홀아비니· 괴·부가 l %를· 차지하였다. y독 인구 중에는 이들

이 차지하는 비 이 각'지' 63.7%, 18,4%, V.4%, 10.6%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먼 주로

미혼자나 이혼자가 기%자나 괴.부, 홀아비보다 니 닐'이 서독으로 이주했음各 1 수 있

디-.53) 이주자들온 약 80% 졍도가 고둥학5)( 이싱-의 학릭 소지자들이있다. 1989년 10월

10인부디 19W)h>l 3 14일 XA 최고인VI최의 션거가 실시되뎐 닐·끼.지 고 등학교블 졸

입한 학릭의 소지자의 이주<<- 꾸준히 놀이났딘 빈바J에 대학 졸엄 힉·력 소지자吾의 이

T는 일의 전망이 S'아지지· 줄이-趾었다. 동독에서 57-骨힉·교骨 졸오]한 사람들은 전인

//의 악 64,8%, 7'1문대름 ·줄71한 사립-領·은 )3S%, 대학읍 줄업한 사림·돌은 
-1인3L의 

약

s%인네 빈-하미 이들이 차지히·A-< 이 지·들 중의 비율은 11등학교 졸업 학릭 소지자가

의7 so%, 조1문대 줄업 히펙 소지자가 시기·게 띠·리-서 21.4%에서 Ii.7%까지, 대학 骨업

학릭 소지자가 IO.7%에서 4.8%까기 차지'切--C-로써 고힉-력 소 지자의 이주 비-(-이 높았음

을 알 수 있디·.54) 이주자듈의 87%는 직 ]- 가지고 았도1 사림-듣이었다. 이吾< 비교적

동3에서도 질' 시·는 층에 속谷 시·VI둘이었니·. 이들 중 579는 진연섹 
'

rv를 깃'고 있었

고 61%는 자동차를 그리고 15%는 자기집을 소7-했었디-.55)

동5에서 대링 틸-출 사r])가 빌생하기 이전 서독으旦 달출한 A-독 시.림-들의 이주

%-기는 W독에는 김여린 인론, J]최, 권사 頃 이헹의 자유에 데한 동경이있다. 그리고

자신의 희r2'에 따라 자신의 Al-을 구가하고 싶은 식3L도 중요한 날출 동기었디-. 국가에

의한 간7]과 통제에 데한 업중도 이주 동기의 하나있다, 조악한 깅제 사정V 서%으로

의 이주 동기의 하나었지만 처읍에 이주 동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

다. 그러니· 동서-t 장1서이 사리-진 이+A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사람듭의 이주 동기는,

인론이나 길사 및 표헌1의 지·1-니· 어헹의 자유 등으.로 대변되 정치적 자유나 개인적

인 지-유의 추/]'J-기- 아니라 L%)징교파 친언색 TV 7 -野크스삐-긴1 동으7 내1/)되는 
-計질리

인 푼-R-외· );L 디- 니·욘 <‥동조긴에 대한 추구기- 午-i+를 이>'(었디., 동-%의 개어정색에

/- 불구하고 미 에 데한 분투1'9한 진Iq-이 동독 사 q-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촉진하

었니-.56)

Z ) SlIbille Mockc C [ a l.(IA2), p. 14.

54) Sabiue Mecke e ( Il l.(]y)2), pp. 16-)7.

55) Cuculcr Ciugc](IW]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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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독 탈주민의 수용 대책과 사회통합

동독 탈주자나 동구권으로부터 재이주자(Aussiedler)들은 서독의 「사회법」 (Sozia1gesetz)

과 「연방사회조력법」 (Bundessozia1hi%esetz)에 의거 해서 서독의 사회복지체제 내旦 수

용됐다. 이들은 국경통과수용소(Grenzdurchgangs1ager)나 각주의 수용소(A,finahmesteUe de,

Landes )가 발행하는 등록증과 개인 신분증 및 호적 둥을 가지고 우리의 동사무소와 유

사한 거주자 등록소(Einwohnermeldeamt)에 등록하여 
ii

난민 신분증Ay(Eluechtlfngsausweis)이

나 
"추방자 

신분증"(Vertriebene1녀118Weis 을

� 

발급 받음으로써 사회복지 혜택올 받게 되었

다. 처음에 동독 탈주자나 동구권으로부터 재이주자들은 비상수용소뼈otaufilahmesteU나나

임시숙소(LIoberp1떻swohnheitn)에 1년 동안 거주했다. 서독으로 동독 탈주자들과 동구권

재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몰려들 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때

문에 이들을 수용할 일시숙소로서 오래된 선박, 체육관, 군막사, 수영장이나 야영용 자

동차 등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년 이내라도 이들이 전세집을 구하거나 친척집에서 방

을 구하게 되면 언제라도 임시수용소를 나갈 수 있었다. 동독 탈주자들은 노 동부

(Arbeitsamt)에서 직업을 소개 받거나 취업을 위해 재교육 혹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

였다. 이들 중 해당자에게는 정착비(Bing1iederutlgsgeld)와 실직수당, 어린이 육아비

(Kindergeld), 영아 육아비(Erziehutlgsgeld), 어학 연수비 등이 지급되었다. 어린이나 유아

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보 내는 비용도 지급되었다. 청소년들

은 청소년청(lugendamt)를 통하여 학습과 여가 선용 및 취미 생활 등에 관한 조력도 받

았으며 기타 사회복지협회나 단체 둥으로터 여러가지 상담과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방

안헉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동독 탈주자들은 연금을 받을 권리도 획득했으며 동독으

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 받았다. 이 이외에도 교 통비, 여권 및 기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등도 지급 받았다. 상이용사나 전몰자 가족은 원호혜택을 신청해

서 받을 수 있었으며 전쟁 피해 보상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동독에

서 정치적인 이유로 형벌을 받았던 사람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았다. 동독 탈주자

나 동구권으로부터 재이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사회주택(Sozialwohnung)을 임대할

56) Sabitle Mecke e t a l.0992), p. 27와 Siegfried GrundmamT an d Ines Schmidt, 
"

0ebersiedlun g aus der DDR

itl dic BItD"
,

Dieter Voi rn an d Lothar Mertens(1992), p, 47.



128

수 있었으머 7텍 시장에서 소득에 비하어 지나치게 임데료가 높은 전세짐을 임대해야

만 兎을 경우에는 임데료의 일부릅 국가로부터 보조 밤을 수 있었다. 이들이 집을 사거

니- 지을 때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밤을 수 있었으머 세데당 1010()Ot·1-f르크까지 가구 및

짐기 구입 비용은 - 자 반을 수 있었다, 이 1)q-에도 이들의 자너는 데학까지 무료로 교

육을 반을 수 있었으몌 학자금V 융자 받을 수 있었다.57)

동독에서는 통상 어자-도 데부분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독으로 이주한 부부들

의 징-F 어자들이 자신에게 적남한 직업을 3't하기가 어리웠기 떼문에 처음에는 주로

남자만이 직업 쵤·骨을 兎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자도 직업을 깆애 되었다. 그러나

어자둘의 경우 동독에서 공무원이니. 서비스엽에서 종사하던 시곡14들은 동독에 있을 때

애 비하여 2은 수준의 직7]을 서독에서 김'내하지 않을 A· 없었다, 숙 1공들은 대부분

동독에서의 쟉업과 같은 수준의 직업을 서%에서도 7할 수 있었지만, 힉·문적인 직업을

깃'고 있었딘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직업을 서독에서 구하는 깃이 거의 骨가능했다. 이

떼문에 11학릭자들( 서독에서 직업적인 하향화를 71지 않을 수 없었다,58) 자신돌의 교

-H이나 직업훈련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을 김·내해야 한다는 불만 내지 고 통을 동

독 이주자들은 보디· 항상된 생쵤· 수준으로 침-아 내야 했다. 서독으로 이주한 데부분의

동독 사림·뉼은 비싱·수용소를 기치기니. 친언척 집에 있다가 국가에서 지렴하게 공급하

는 사최주덱으로 이시·햄다. 0. 들은 거주지의 입지 1긴보다는 주}안의 가구외- 가전 품

에 더 근 중요성을 J >L여히·있다.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시%l-들은 집인·의 %))의 시설과 가

구 및 가진제품을 구입하는 돈을 아끼지 않았디.. 이晋은 초과 노 동 수덩·피. 이심중의

j (-입을 통해서 돈을 1침어 기·5(와 가전 품들온 사 모있·다. 서독에서 자기조]읍 마런하는

것이 모든 젊은 동독 이주자들의 꿉이었다.59)

생唱·7-서, 사최체 ,

-E최. ·등이 동-2-패. 안진히 싱-이한 시% 사회로 이주한 둥독 사

림-들은 사최, 문최.즈1으로 소1인(Mill[lerheit)이기 때문에 서독의 骨심-식에 적응하는

데J느다는 직장 동료 및 이웃들로부터 사최쟉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류복하는 네 더 큰

q r m m m

57) 동% 닐'주자 1< 동3tr/)으로부터 재이삔자가 l%l-을 수 있는 사최보장 헤덱에 데헤서는 다-A을 침-%하
라. Howsisches SuziII11lliuistcriuln, Rcassischcr We g%velscr fuer AussicdkT ut띠 UcbolSi이1el., (Weis[Mt1ell:
Hessischtw Suzia]minimcriutll, 1990).

58) 북한 딜'주자吾도 취fr 시

� 

이치. 비숫谷 이리움을 71고 있디., 이에 데·呵서는 이만식(IW6)을 骨조하리.,

59) Otlel1[el' Ougcl0994),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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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었다.60) 이들은 우선 서독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다. 그들이 기대했던

서독사람들의 연대감도 사실상 실망스러웠다. 자유와 풍요를 찾아 이주한 사람들에게

서독 사회는 경쟁과 자율만이 있는 차가운 타향이었다. 그 들이 비록 오래전부터 TV 를

통해서 서독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규범 및 행위양식들을 익혔다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타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의 일을 처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동독 이주민들이 서독의 행위

규범을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경쟁의 개념이 부족한 이들에게

경쟁이란 곧 삶의 투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삭막한 서독의 자본주의적 생활

에 두려움을 갖곤 했다. 동독 탈주민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그 들이 힘들여 번 돈으로

물질적인 복지를 누리는 것이었다. 이주 초기에는 같은 이주민끼리 친밀한 관계도 가졌

었지만, 서독 사회에 적응함에 따라 이들과의 유대감도 낮아졌다. 다만 동독에 남아 있

던 친척들과의 유대는 계속해서 유지했다. 이주한 지 5년이 지난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독일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물질적인 부와 여행의 자유 및 사회

적인 자율과 강제의 부재暑 서독 생활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젊은이와 어린이들은

서독 생활에 훨쎈 빨리 적응했으며 구동독과는 하등의 연관성도 느 끼지 못할 정도로

서독생활에 만족했고 서독을 고향으로 생각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61)

통일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집권세력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사회복지체제

내로 동독인들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물질적인 양보와 민족주의라는 합의에 입각해서

국민통합을 이룩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였고 통일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헤게

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독일의 집권 기민/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 .

은 1983년 이래 집권에 성공하였다. 특히 1990넌 12월 2일에 동서독에서 동시에 치루

어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에서 집권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

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민족주의와 사회보장체제에 입각한 적극적인

국민통합 전략이 유효兎음을 입증하였다. 기민/기사당은 서독지역에서는 44.3%, 동독지
된

역에서는 41.8%의 지지를 득하였다, 자민당은 서독지역에서는 IO,6%, 동독지역에서는

12.9%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특히 자민련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자민당 당수

60) Volker Ron ge(2992), pp. 58-59.

61) Guerlter Gugd (1994), p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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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서(Oej]SCher) 외무장괸·의 뛰이난 외교적 우iA으로 인해 동3시1/1들의 7·1폭직인 지

지를 반음으로써 13)0년 선거에서 의7진은 기록하였다. 이에 비하여 4진적인 통일을 주

장하딘 사111당(SPD)은 서독지억에서는 35.7%, 동독지역에서는 24,3%의 지지 l·을 획득

함으로써 제2당으로서의 위치만 유지하었다. 시.민딩-과 함 신속한 독일 통일에 대해

유J;-L적인 태도를 취-壺 l 서독의 녹섹당'(OrLleuo)은 <[1족주의적인 조류에 의해 표류하1긴

서 4.8%의 지지에 그치서 71내 진춤이 켜.절되었다.62)

6. 독일의 재이주민 정책

6. I 재이주민과 취1-召-자

독일에는 난민들 온만 아니라, 동독 무1-주VI 및 A-31·귄에 흩어저 살딘 제3국 국적의

독일인들이 내링0으로 유7f되었디·. 히 동3녀9에 뜯어져 살다가 독일로 제이주한 시곡1·

들을 
" 

제이 자"(Aussie(li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꼬-구권으로 이주蠻딘 독일인들의 자

손들이다, 독일은 r 세기

� 

말까지 이민을 갖덤 니-라였다. 독일 1듭이 처음애 이민 떠

났딘 곳이 바로 지금의 동구5+1, 지억았기 떼문에 이 곳에는 독일인 후예들이 이·직1-1 많

이 2-17히-51 있다. -2인제<·f의 엉旦니- 독일의 죠1렁지애서 삳다가 진후 처리 괴-징에서

독일로 추빙·된 사림-들을 
"추삥-자"(Vertriebeue)리-고 

부르는 데, 2차 세계대전이 昔나고

이) 1포1 5 백민· 정도의 독일인이 제이주자와 추%·자로서 서-0으로 t-입되었다. 1950넌 이

후에도 약 300빤1'$의 인인둘이 서3[으로 재이주히·었다.

동구권에 ·芬어지 실·다가 서독으로 제이주하는 -5i 1인의 숫자는 최근에 다시 7증하

었다. 1968닌부디 IS8%M까기 총 652
,
897밍이 서독으로 제이주하띨다. 1985 년에는

38,968t 이, 19%닌에1- 397,07고g이 제이주를 히·였]'l- 19에닌에는 221,995멍이, 1勢2닌

에는 230,565띵이. 1993넌에는 218,888질이, IE4년에는 222,EIn: 이, 1995넌에는 217,8gg

7이 독인로 재이주했다.63)

독임 정부는 제이주빈들이 비교적 省1은층들이 %M'고 魯셍률이 높기 때문에 독일 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2) Upl'cch( Karn l)O at 비 Roiulldl시 Ncobc (1男6), pp, 143-144.

63) Stmh(ischtri Butl(lcsml때1096),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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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연

령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 . 재이주먼들의 유입으로 부족한 노

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숙련 노 동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연금수혜자의 증가로 현재 위기에 직면한 독일의 연

금구조가 재이주먼에 의하여 다시 건실해질 수 있으며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는 곧 경제성장과 고 용의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구권

현지의 언어와 사정을 잘 아는 재이주민이 들어오면, 이들의 조력으로 동구권 각국과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독일 정부는 기대하였다.64)

독일 당국은 재이주가 갖고 오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앤 효과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면

서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재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독일은

이미 1950년대에, 독일 국적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찌에 부역했다는 죄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구권에서 추방되거나 강제로 이주

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직면했었다. 이 때 독일은 「기

본법, 제 116조 상의 독일 민족소속(deutsche Volkszu gehoeri gkeit)원이란 개념을65) 사용

하여 독일인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추방자 연방법」 (das Bundesvertriebene gsetz 을

� 

제정하였다. 독일의 「기본법」 제116조에는 독일인의 판정 기준으로 독일의 국가에 소

속된 사람이란 의미에서 국적(deutsche Staatsan gehoeri gkeit) 보유자와 독일 민족에 소속

된 사람이란 의미에서 독일 민족소속(deutsche Volkszu gehoeri gkeit) 보유자란 개념이 동

시에 나타나 있다. 독일의 「기본법」 에는 헌범애국주의적 전통과 함께 민족주의적 전

통이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독일인의 관정 기준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되었다.

독일은 
「추방자 연방법」 을 근거로 독일 국적 소지자나 독일 민족소속원이면서 1945

64) Guenter Ougel(1994), pp. 116-118.

65) 독일 「기본법」 116조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ans-lustus Rinck

an d Dietet Hesse1berger, Grundgesetz fuer die BRD Kommen(ar an Hand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ongsgerichts
, (Koeln: Verlang Dr.

,
Otto Schmidt KO

,
1989), PP. 936-940.

Art. 116 (Bryriff 
"

Deutscher", Wiedereinbuergerung)

1. Deutscher im Sinnes dieses Grundgesetzes ist vor behaltlich an derweitiger gesetz1ichet Regelung, wer die

deutsche Staatsangehoedgkeit hesitzt o der a ts Fluechtling o der Vertriebener deuhcher Volkszu gehoerigkeit

o der a ls dessert Ehegatte o der Abkoenlrnlin g irl dem Gel)iete dcs Deutschen Reiches nac h dem Stande

vom 31. Dezember 1937 Au51ahme gefuttd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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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5월 8일 헌제 추방지억에 살았딘 사람으로서 독일인에 대한 3]-W박의 걸과 추방지역

을 띠나지 않을 수 없있딘 자들을 추방자로 )J-정하여 독일로 )친아들었다.66) 1卽2닌에는

i 진쟁1후유중 처리 ] ] (das Krie gsfo1genbereini gungsgesetz)暑 제정하여 1923년 1월 1힐

이<F에 독일로 이주하는 사림-들율 수- 하는 11]적 근거를 1가련하였다, 이 볍에 의하이

독일 정부는, 독일 s-적자니- 6일 먼 3E성윈P.로부터 출J씽한 자나, 부모나 부모의 일

부 耳은 친칙 등을 통하이 오1이, 교육, 문촤 骨 휙·중)礎 수 있는 독일 민족의 특징을 진

달 밤은지.니., 동구권에 있딘 독일인 거주지역을 떠나는 시점에서 독일 민족 -/성원임을

선언하고, 떠나는 시4까지 독일 민족 구성원7]이 일·러져 있었거나 그가 거주하는 국-가

의 법에 의하어 -吟일 민족 구성원으로 분류되었딘 지-률 독일인으로 폭리게 인정하어

독일인과 동일한 사최보장 혜덱을 지骨히.고 독일로 제이주시키는 정첵을 수헹하었

다.675 
·

독일 정부는 1970닌에 소런과 r 모스크비- 조익1.l 을 체결하있고 d72닌에는 吾린·드와

l 비.르샤바 조약.l 을. 1975년예는 l'KSZE 조약.l 을 통헤서 제이주민을 별아들일 수 있

는 5 (제71적인 근거를 마련하玆다, 특히 1935년 이후 x-구71이 민주촤되민서 독일 제이

주민들이 동구긴 지·국 서 독입로 이주曾 T 있는 문이 활짝 일리게 되었다.

6.2 재이주민 수용 대책과 사회통합

동구권의 삔주촤 이후로 3-일로 불려드는 독일인 재이주자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

기 위해서 독일은, 동359에 省어지 산V) 독일인 후에들을 모두 독일로 이주시키기 且

다는 합1제 살고 있는 지역에 게속해서 정· 
- 

省- 수 있도록 19%년에만 약 1의s천만 마르

크에 달하는 지역 개발 비용을 원조하玆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3일인들

은 동구권 호)지 정칙·하기 보다는 骨징직으로 퐁요로운 독일로 재이주를 더 원하였다.

이 때문에 독일 당·국은 19206 7 월 1 일부터는 %군C/-l 헌지애서 제이민 신칭을 하고 제

이빈 허가를 1찬은 사람만을 독일로 제이주시키는 정책적인 조치를 취兎다. 1992년 l 진

a 

m m

66) [+g·지.인16-법mI 내- - 에 괸·해서는 니.음- . 等조하라. Adol(' Wolf', A[RiSi비1cr UIM DDR-UoboIsieellcr

hourn, Eill Ratgcbel l'UCl· die S(lItusfc劍0UtIlAg, (Karlsfeld hci Muenchcnl WillIc]Il] luon glillg OmbH 42 Co.
,

]開6), l)p, 16-17,

67) Guellrnf Ou gel(1勢4), l). 10 .



133

쟁후유증처리법」 을 제정하면서 연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구권 출신 독일인 재이주자

의 숫자를 22만명 선으로 제한하였다.68)

재이주민에게는 동독 탈주민과 동일하게 재이주에 필요한 이주비, 정착비, 언어 연수

비, 의료보험비, 연금, 산재보험, 전쟁피해보상비 등이 지급됨으로써69) 경제 수준이 낮

은 동구권에 살던 독일인들에게는 서독으로의 재이민이 풍요로운 삶을 위한 통로로 인

식되兎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 뿐만 아니라 독일인으로서 독일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도 이들의 주요한 이주 동기의 하나였다. 이 밖에도 인종, 언어, 직업, 문화, 종교

및 사회적인 차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운 사회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추구하고 싶다

는 것도 이주의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욕망도 이주 동기의 하나였다. 친인척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희망도 재이주의 주요 동기였다. 그러나 동구권이 민주화되면서 정치,

종교, 인종, 문화적 차별보다는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가 동구권에 흩어져 살고 있

는 독일인이 독일로 재이주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70)

독일 정부가 재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사회보장 혜택과 통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이민자들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체

에서 일하던 수련공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공공부분이나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는 이와 유사한 직업을 독일에서 다시 찾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학문적인 직업에 종사

했던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직업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교 육계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하자마자 직업을 구하는 비율은 14.7%에 불과

했고 이주한 지 1, 2넌이 지나야 61,5%가량이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직업

을 구하면 61,8%가 직업에 매우 만족했으며, 33.2%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독일로 재이

주한 후 직장을 구하면 재이주자의 95%가 자신의 직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았다,71)

68) Guenter Ou gel (1994), P- 109.

69) 동독 탈주민과 독일인 재이주민에게 지급되는 사최보장 헤택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닌essischcs Sozialministerium(1990) 
.

70) Guenter Gugel(1994), P- 108.

72 ) Barbara Dietz an d Peter Hilkes, Intryricrt o der isoliert . Zut Situation russ Ianddeu업cher Aussiedler i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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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주민은 동독 틸·주민에 비해서 언이, 3-(·h[l y 섕1활 습관 등에 있이서 헌저71- 정

도로 적응에 어리움을 ·쥐고 있다. j-들이 1수1;)cI-은 독일인의 규려이니- 가치괸· 동은, 이

미 제2차 세게대전 이후 독일에서 조차 사라진 깃돌<L서 이들이 독일 띵'合 밤을 떼 깅
'2하게 

되는 가치&3·과 E촤적 혼란은 밀-로 AL힌할 수 없윽 정도로 심긱-하다, 따라서 제

이주1/)들 /'l-들이 지닙딘 과거의 기·치관으로 회귀하어 국단직으로 보 수$]인 대도를

견지하든지, 아니면 독일에 l- 적응한디·는 깃各 과시하기 위하어 지나치게 독일적 가치

괸-을 추骨하는 과잉반옹읍 보 이게 된다. 시간이 지니·1선서 이민 사최가 질게 되는 가족

긴-의 갇등이 힌저히-게 E러니게 된다. 어린이들은 독일 시·회에 비구'<적 V 적 - 하지1껸,

이미 A-구권에서 이나고 자리-난 20 7반의 사람-趾에게 - 릴은 타헝7괴· 미흑1-가지인

l
;
111친에 오히리 독일에 대한 향수가 장한 노인들은 독일에 대한 수A-직인 테도가 심하

다. 이 때분에 가족 2
I
L성원 간의 긷·능이 시간이 지니.111서 노 정되고 았다. %일이 31-사

능력이 부/이지겨 떼문에 재이주자들은 7-VI 독일인들과 %촉하는 데 징·애偏- 보이고 있

F-미, 대 ]관게에 있어서도 수-i-려이거니· 분안한 7]'졍을 )·끼고 있다. 지-T-민주주의 사

최외- 시징-겅제체제가 주는 딛71위주의적이고 자名적7.) 선텍요구는 이듭 제이7자들에

게 았어서는 방·힝·감의 싱·실파 이들에 대힌· 개인주의키인 무핀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리한 이퓨 띠11(에 겸 적인 
'행7니· 

정치직인 신택에 있이서 판단능력이 미.비되는 공毛·

상테에 이들이 종종 치하게 핀다.72)

독일은 매넌 22만1정 정도의 독일인 이주자들율 번·아듭입으로써 국민롱'習-의 대상을

현재 독일 엉旦 내에 있는 독일인애게만 <·>한시키지 循'고 유럽 전억에 걷치 있는 -%일

인에까지 칙·대히.였디., -%일이 저지른 진젱이 기-저p, 후유증을 수습히-면서 민족주의에

Y]긱·해서 3 ( 민통합을 이룩하고 y시에 3일의 경제구조외- 인구구조를 건실화하는 데

p일의 제이주정체이 기이를 하였다- 특히 -Q(일시-최에 제적응하는 데 어&]움各 주1%/- 있

는 %일인 제이7사들도 j'민昏합에 직<추적인 입징·% 건지히그( 이를 추진하있딘 1]권

기삔/기사당에 7·l-도직인 지지를· 표1:9밥으로써 -그일인 제이주정책읍 통해서 독일의 지

배세럭은 헤 모니를 계속헤서 T-지할 수 있었다.73)

lARD, (Mucud1CIl: 01z.ug Vcrl;lg, l%4 ), 1)p. ()]-73.

72) 이7지·들이 1·;-인 사최에 직%·하는 네 쥐는 이리- - 에 대'헤서는 다음을 침-&하리·, Guclllcr

(lu ge l(IW4), pp. 1 13-1 15; 13arhara Dic(2 ;m d Petcr Hilkos(削4), PP. l-102; lItes Crx111dullZ IIU d Rcgitla

11ocmIllId (ccls.), Pursdl[Il]gsl'c]d Aussi페CI', (I·'rtmkful·t ilrn M;lill: Pc(er urn g,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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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 통일과 북한 탈주면 대책

7. 1 독일의 난면, 탈주민 및 재이주맨 정책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독일은 냉전 종식과 유럽통합 및 독일 통일이라는 큰 틀 아

래서 의국인, 난민, 동독 탈주민 및 재이주민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국제정치적인 면에

서 보면, 독일의 통일과정은 동서간 냉전 종식과 화해 및 군축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었

다. 독일 통일의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독일의 주권도 완전

히 회복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통일은 유렵통합의 일부로서 진행되었

다. 민족적 경弔국가의 강화를 위해서 국제화와 지역통합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전략

적인 목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족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한 독일의 통일은 국제

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틀 내에서 적절히 통제됐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일

의 통일은 민족주의와 민주적 법치국가에 기반한 국만통합의 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통일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

에서 국민통합과 유럽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권적 양보의 대상을 독일 국민과 유

럽연합 회윈국 출신 외국인에게 한정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출선이

아닌 외국인은 물질적 양보와 통합의 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난민은 전면

적으로 방어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배제 전략과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 전

략은 종종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통합을 위해서 내세우

던 보편타당한 시민권 및 인권 개념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兎다. 특히 독일이 구사한

난민 정책은 동독 탈주민과 독일인 재이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정책에 비하면 지

극히 민족주의적이었으며 차별적이었다.

그러나 역외 출신 외국연에 대한 선택적 배제 전략과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방어

전략은 독일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먼족적

경쟁국가가 갖는 모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

건된다. 민족적 경쟁국가는 자본주의려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와 지역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 상품과 함께 노 동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자연히 이를 통해 외국인

73 ) 독일인 재이주자의 정당 지지율은, 기민당, 70%, 사민당, 1344%, 기사당, l.2%, 자민당, l%, 녹색당,

OA7%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Barbara Dietr an d Peter Hilkcs (199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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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입칠 수 51에 飢다. 하지만 묻질적인 양보의 폭이 현저히 제한된 가운데 정치적으

로 3민통합에 기반한 정딩-성올 확뵤하기 위해서 익외국 출신 외국인 노 동자의 취업파

체류 및 복지권과 허-졍권을 차멀직으로 한하게 된다. 이로써 보핀적 시민권 개 1과

힌%F]적 애국주의을 이님으로 한 국제촤 시데애 역외국 骨신 노 동자에게는 자국의 핀의

와 기준에 따라 $택적으로 자유권파 복지귄 닐 A'정권을 한하는 모순된 상칠페 민

족적 겅젱]21가는 )삐쪄들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된 상尋·은, 깅제외- 징치의 모순, 즉

한편으로는 경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햄헤야 하는 경 의 국제화외. 다른 한펀으로

는 정치적 정당성을 민족국가의 틀 네에서 픽득헤야 하는 모순에서 비루된 짓이리-고

말할 수 있다.

7.2 북한 탈주민 대책과 통일정책

비록 모순적인 요소를 깆'고 있A.l 하지반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보어준 난민, 동독 탈

주민 및 제이주민 정첵은 힌씬-도 통일에 귀중한 교 훈이 되는 몇가지 정첵적인 함의도

깆5( 있디·.

-%모1 통일은, 한반도 통일도 넹1전 종식과 군축이라는 吾 네에서 펑촤적으로 수헹되어

야 한다는 71을 보이주고 있다, 힌·빈·v 통일이 펑촤려으로 진헹되지 못할 겅우에는, 이

제까지 남한이 이룩한 겅제 발전의 노럭이 수포로 돌아갇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

이 이룩한 겅제 개헉의 성과외· 러시아의 개혁게빙-의 노 력도 심데한 티·격을 압을 젓이

다. 이피. 힙·께 한반도에 거대한 이혜괸·계률 깃'고 9)는 일본과 미국도 커다란 타격을 벤-

음 것3]에 틀림이 없다. 실렁 비펑촤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절다고 하더라도 영토

의 통일은 가능省·지 몰라도 국-민통합의 기반이 되는 깅제적 토대는 엉원히 최복불능의

싱-태o]] 삐.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펑촤적인 1%'71에 의한 통일보다는 힌상T-지가 남

북한은 물본 주1/l 4 대<](에게도 苟씬 선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1상유지가 어

러合 경우에도 힌상의 번촤는 펑화적인 T-2'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한 간의 J장왼·최-외- 군비통제 및 군축이 동북아 전체를 $팔하는 군축과 집단적 안보

체제의 구축파 제도적으로 7)게되어야 한디-, 그러나 남북한 간애 군비통제외- 군축을 가

능게 하는 긴장왼·촤외. 신뢰가 구축되&1%3 - (신 닙'닉-한 간에 싱·호오)정과 펑화공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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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냠북한 간에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의 분위기는 평화적

인 방법이 아니면 통일도 유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남북한 모두가 인식할 때 비로소

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도 지역통합의 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붕괴에 직면한 북한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우선 스스로 개혁개방 정책을 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의 노 력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경제 개혁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경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서독이 자국의 경제력만으로 동독을 구할 수 있었는 데 비

하여 남한은 혼자의 힘만으로 북한을 살릴 수 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

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 4 대국을 끌어들여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개혁정

책의 성공과 남북한 간에 교 류 증진을 통한 통일 기반의 확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

북아 전체의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때 보다 가시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젓을 의미한

다. 지역통합을 통한 교류의 증진이 남북한을 중싶으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때 나타

나는 실질적인 통일의 양태는 19세기말에 근대 사회가 추구兎던 부국강병한 영토국가

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역통합과 지역안보체제의 가동을 통한 남북한 간의

교류 증진은, 영토적 통일은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계층간, 지역간, 국가간에 실질적인

통일의 상태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궂이 근대적 영토국가를 완성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대적 영토국가를 완성하戚다는 19세기적 사고방

식이야말로 지난 50년간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과 신뢰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소였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도 국민통합이라는 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국민통합은 복지국가체제를 통한 물질적 양보와 인권의 보편성과 민주적 법치국가

주의 등과 같은 이념-문화적 합의를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물질적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 발전은 국제화를 떠나서는 상상

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국제화의 결과 도래할 수 있는 다민족 사회에 걸맞는 국제주의

와 보편적 인권 개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도 정착되어야 하며 자국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이러한 큰 틀 내에서 적절히 용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국민통합의 대상은 반드시 북한 주민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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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힌제외. 긴-은 분1J 싱·핑·에서 남한이 1힌49통인-의 주S곡·1을 주]-기 위해서는 중학이나

러시이-에 실·고 있는 재3<]{ <·l·적의 호1·인3'tat기· 우{') 1·l-vJ통힙-의 데싱이 되어역· 宅디-, 중

미/ 러시아에 실'고 있는 한인교At는 임인히 한1핀족의 일윈이]I 조신의 국71싱·실파 일

제의 1] l' 및 7)쟁1의 외·骨에서 신-<1을 侯'아 昏普'히 혼이짇 수 뷔'에 없있딘 한빈족의

자손이디·- 이들은 남-tt 통인이라는 y에서 1만 아니라 한빈족 진체의 통합이라는 징·

기적인 인·목에서 빈·아들이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보] 제정이 절실하다. 남한도

2030<l/터는 인구 중기·율이 바이니<치骨 보일 깃으로 에싱·되고 있다. 지i산>L티 남한

인구의 3·1직구조도 서서히 서구 선진국의 언宅구조를 띠-리- 가고 있다, 님한 사최는 노

동리-8- 깆'고 있는 A]은층이 >-)체 인31-에서 차지하는 비 이 g·이.집에 따리. 심긱-한 Ic

y력 %L족호1싱/ 힘-께 y,<링시회기- 委는 문 점에 C 직면히.게 될 것이디., 이러힌 장기

적인 인Lp-직 측먼파 통일 괴·정을 겅 적으로 김'당펍- 수 있는 노 동럭의 획-보라는 측민

에서 Jot-l 한인[OGl의 제이11)이 ] /정적인 은 권코 아니다. 호1제로서는 중<·r의 한인교

At가 V)'힌·괴· 북한을 9긴히·는 인적 불적 교 류의 통로 역'惱·을 하고 있디-.74) 이 때문에

이1vI 정체 25 몽하이 한인JIGt를 통합하는 정첵은 북한에 대한 닙·한의 훔인리 발취

에 2정지인 효과를 가져各 것이다,

기업이민의 대싱' 한인)Gt 뿐만 아니리- 외국인과 J{한동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

디·. 인긴· 빈'이·둘이는 총이민지·의 i외· 舍신1·f1敍 힐·님-지. 및 이1YV격, Ic 동-조조1, 복지조,

건, 긴J(지, 체류조건과 체류기간 兮은 한국의 7 어건과 국민통'밥이라는 촉T],에서 정

책-직으로 겯정'힌- 수 있다. 이1dI 힐·닝' 를 통헤서 우신 불밥노동과 불빔체뷰를 빙·지管

수 있- 깃으로 기내된다. 헌제 악 15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는 볼보]노동자를 잉·샨하는

산7]체 오1수제는 페지되고 취업이민에 관한 사항은 이IdIlt]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이·

헨다. 톡히 이민빔에%·< 취7] 이민자가 톡정 조건 히.에서 가족-펄- y빈·할 수 있도-吟 허- -

되어이· 힌·a. 그(리01. iL엇)T<디-)L 조<1을 31-비했읍 겅 
-힌-3<에 

엉주힐· 수 있는 닝·인Al

이빈)/]- 봉 서 열어 V아야 한다. 인요에 띠.라서는 이민을 반아들이기 위혜 담사국파

후]의코 체걸할 수 있는 )/]A인 3기도 이1긴1{]에 마련해 */어야 한니-,

북한 W포)L <·f삔y힙'이란 吾 네에서 수용해이· 한다. 이를 위헤시는 -닉-한 동포를 통

74 ) 이에 너헤서는 다음-d· 침'조히-리. ·A]제기, 1
통일 데비 ]IGl 정책 苟·성촤 1%·인체 VI·한 713<」 , 통인

윈 정핵 분시신 (<d), r 꽈한 및. 昏인 면-/ 논문7] (l)」 , (서.완: 통 ITL 19%), pp. 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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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복지체제가 우선 남한 내에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제

안된 북한 탈주민에 대한 대책은, 북한 탈주민의 숫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입이

남한의 의사대로 선별될 수 있었다는 사싣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동안 북한 동포에게

제공된 특혜적 조치도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의 와중에서 용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통

합해야 할 북한 동포의 숫자가 대규모로 늘어날 경우에는 북한 동포에 대한 특혜적인

보상조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특혜적 조치에 대한 공감대도 사라

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동포를 무리었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제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완비되어

야 한다. 통일이란 남북한 사이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통일이

란 남한 사회 내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사회적인 통일이란 개념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 사회를 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제의 완비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함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

반한 물적인 양보 기반의 조성과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완비야말

로 남한이 북한 동포를 통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않될 선결 조건인 것

이다.

독일 통일은 북한 동포가 대규모로 유입될 비상시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유용한 사례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 탈주민들은 국경통과수용소나 중앙 비상수

용소를 거쳐 각주의 수용소로 분산 배치되었다. 동독 탈주민은 국경통과수용소나 중앙

비상수용소에서 탈주민으로서 등록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여기서 발급받은 등록증과

개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각주에 산재해 있는 수용소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등록함으로

써 난민신분증이나 추방자신분증을 발급받고 수용소에 수용되며 각종 공민권과 사회보

장 혜택 등의 향유가 개시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우선 북한 탈주민이나 난민을 수용하

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경이나 항만 혹은 접경지역에서 유입된 북한

管주민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와 신분증 양셕 및 통제 및 보고 요 령이 미리 작성되

어 담당자들은 이클 숙지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률. 에는 재외공관장이나 행정기관의 장, 혹은 군부대의 장이 중앙행정기콴의 장을 거

쳐 통일원장관과 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북한 탈주민을 수용하는 절차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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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를 구체회.하는 세%>-리 운영 빙'인·이 니곡]q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 데3-f모로 몰려- 는 동독 탈주 J온 수성-하는 비상수용소로 학5:11건骨, 체

- 관, 1-9영, 효템, 71데이L-1 히·E/, 야잉뎔- 지·동차와 심지이는 수엉장 등의 시섣이 이

용되었다. . 위리의 징우 
C북한 이담 주1긴 보호 및 졍착 지원에 곤1·한 법률 1 에 t[]-라 100

여1징 징도를 에상하고 짖고 9)는 정착 지오1 시실은 대규모 탈주민을 수- - 하기에는 규

모가 너무 작다. 띠·리-서 우리도 북한 탈주민이 데7/촉t로 늘어날 떼를 대비해서 우신 호

벨 및 긱-종 숙박시싣, 리'-J 학]Al d몰, 제 )l·, 운동시섣, 폐교, 기숙사, 교최, 컨데이너

등 수용 가능 시실의 숫자와 5)l·모 및 부대시설 骨을 파악한 후 유사시 어기에 북한 탈

주1핀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로 공급해야 할 시%1과 자제가 무엇인지 미리 파약헤야 한

디-. 이러한 사전 조사를 비·탕으로 북한 탈주민의 A-M 뒤-모에 따라 이들은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계피도 A3 되어야 한다. 비싱'시 배치할 수 있는 응骨시설과· 자재를 임시로

제작하여 시힙 운헹하여 본 후 이를 바탕으로 표준설계외- 시 품읍 1]]-런해 岳다먼 유

사시에 네량으로 긴급히 x])직·하여 공67하는데 효 적일 것이다, 응 시섣과 자제로서

는 이동셩- 부엌, 간이 촤장실, 야진 벙원, 관리자 숙소용 컨테이너 및 통신 시설이 완비

된 킨 이L-1 사무실과 표준 침대, 침구, 의복, 식기류, 의약품, 식품 둥을 들 수 있다.

-A한 틸'주1$이 내규모로 h-입필 경- 시먼의식과 질서의삭이 畓旦러짇 가농성이 높

기 떼문에 수- - 소의 관리와 통제룰 북한 탈주1'Il의 자치에 의존할는 수 없고 이를 관리

하고 통제할 요원이 따로 있어이· 한다. 따라서 이들 요원의 잉·성 게픽과 이들이 반아야

할 교A 내용 등이 미리 미곡1되어약 한다.

북한 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직업 알선, 직업됴/육. 학교11't육, 사회

)it육 등의 프로그 l)괴· 교육과정이 릭·졍되어야 하고 이 업무를 남당할 수 9)는 요원의

신발 
1길 

교 今 게획V 미-V)되이이· 한다. 독원의 정-F 동독 달주민은 주로 미혼지.니- 독신

자 및 점은 님'성骨이 다수를 조]兎고 농촌보다는 도시로부터 많이 유입되있다. 7한 학

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라돌이 서독으로 l-2'이 몰러들있다. 북한으로부터 대규모로 달

주VI이 -7입된다먼 -7 리도 비슷한 잉싱·읍 보일 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연렁,

학릭, 지업훈련 정도에 맛는 직업 일선, 직71교육 1길 사회교육 네용도 미리 마런되어이·

한다.

동-叫 딜'주민의 경우 직장 동료 및 이웃과 사최권·계를 %肩는데 番은 어리 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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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탈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管주먼도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행위양식 및 시장경제

의 경쟁논리 및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치콴

의 혼란과 무기력증을 알콜을 통해 도피하려는 태도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 와줄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이들 이외에 북한

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부여할 역할과 이들의 교육 내용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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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요약문1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국영기업체를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기업체로 전환하는

사유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의 사유화 경험과 북한의 기업형태를 고찰

하였다.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은 통일에 대비한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의 모든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는데

는 기업단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 졌

을 때 정치 · 사회 분야의 체제전환도 부드럽게 이어져 완전한 체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구유럽에서 사용되었던 바우처 또는 쿠폰에 의한 대중 사유화 방식

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내외부인에게 자산을 관매하는 매각 사유화 방식

을 각각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들 두개의 방안을 합한 절충

형 방안을 이론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각 국가들이 싣제로

적용한 결과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북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체제를 통합하는데 따른 정치적 · 경제적 문제점으로 인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국영기업 몇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업의 크기와 기업의 생산

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유화 방식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대부분의 북한

기업들이 노 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길단 싣업 사태가 일어냘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중사유화 방식을 택할 경우 반대로 전

문적인 경영기술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개의 기업

을 사유화하는 경우에도 매갹 사유화 방식과 대중 사유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

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일부는 대중사유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그 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정치적 ·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기업의 나머지 일부분

은 매갹사유화를 통해서 관심있는 외부인들이 접 해당기업에 그들의 경영능력을 도

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정책 구상이다, 이러한 혼합방식을

택하지 않고 매각 사유화만 추진한다면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북한의 기업들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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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가 힌들 깃이미 y/',는 일딪-기7]이 한국의 제번기업들에 의해 짐식딩-管 우려가 매우

높니-. 또한 본 인<p-는 Id·북힌·의 A괴.적인 체제兮'>1-E 위해시 통원 후 산7]의 3L조조졍

작업에 신중을 기해이· 하며 농오]의 사A-촤는 산업의 사유화와는 다르게 추진해이· 하는

. g. 기71 사-[i-촤 이외의 분이·에/L 의견을 게진하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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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방법

1 . 1 문제제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전환 작업이다. 한 사회의 생산단위와

그 생산단위의 소유와 운영방법을 결정짓는 기업의 형태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가늠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결국 체제전환의 논의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하

더라도 사회주의체제에서 운영되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 존재한 채 사적 소유의 기업으

로 전환되지 않는 다면 체제전환 후에 어러가지 문제점을 전가시킬 젓이다, 비효율적

인 생산활동에서 오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살아있는 국영기업의 문화가 존재한다면 체제전환 후 사회적 불안요소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이외에도 체제전환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두

지역간의 빈부 또는 경제발전의 격차를 완화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체제

통합 후 두 지역간에 소득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두 체제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

어지기 힘들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지역색과 연결퇸 민족적 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내에 빈부격차 해소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項 빈째 작업으로

또다시 북한의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대두될 한국의 민간기업 참여가 북한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낙후되어있

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국영기업체를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사기업체로 전환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작업은 통일에 대비한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의 모든 작업 중에 가장 중

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는데는 기업단위

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 졌을 때 정치 ·

사회 분야의 체제전환도 부드럽게 이어져 완전한 체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많은 학자들에게 지

· 상기논문은 각주를 처리하지 않고 논문 내용중의 괄호안에 참고문헌과 저자명등을 밝혔음. 이는

Amedcan Psycholo%cal Association(미국심리학회)의 참고문헌 인용법(Referettce Citation Method)을 따랐

기 때문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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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dc심의 데상이 되어 兎·으이 다잉·한 언[11기. 십WV있게 진헹피어 왔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이)'IL이진 데다수의 연2'IL는 ·h-일의 통일괴.정에서 연어진 Z'(훈을 중심으로 실

시되있으미 이骨 힌-빈-도 통인에 CI-대로 A]목'하는데는 여러가지 어)]A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이 왔다. 또한 닐'各 1구들온 거시 깅재적인 즉민에서의 체제진場. %g·언·을 중심

으로 이E-이질기 때분에 미시적인 견에서의 체제전환 3-s-안은 다소 소외되이 있었다,

기입의 소유외· 운엉 l-h'빕이 사유촤에 어떻게 엉향을 미치는지 또는 핵·엉기업의 관리

자 및 兮위윈돌이 져'기 다 사유촤 ]q·쳐에 내헤 어떻게 반응틸 것인지 동피- 건-은 미

시적인 · 면의 인-/는 싱·대적FJL 미진한 J;-t쥐·- 보이<L( 있다.

W-6-V] 밋 3[소련의 사유촤 겅 ]·E 통해서 A-11계가 얻은 (t>·진 교훈은 사A-최. 프로51

811에 기업이 어$1게 데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유촤 프로<1

램이 운벙-시었지만 이둘에 데한 정하한 에측이 마린되지 僧는다면 사유촤 $로그람은

이미 반 이싱' 실 11한 깃이리·고 생긱회이· 省- 깃이다. 사유촤에 한 기업%9.리지.외. 종엄

윈들의 반응읍 정획·히 예측兎은 때 피-생]J破 분제접늘)]- 미리 애조1하고 그에 대한 해조

책- - 사전에 준비 ]· 수 9) 것이다, 이리한 교 奇은 통일 후에 있을 북한 5 ;-영기엄의

시·F촤 정책을 위해-A-1 매-F 유용할 깃이다.

1 . 2 연구목적

-IE- 인CI'l-의 목적p/ 봉일 %L 닉-한의 <·'[영기업체吾 사-h-촤하는 빙·안을 미.린하는데 S)다.

본 인</·는 지굽까지 선헹 l 연구와 2가지 측먼에서 치.1敍촤吾 시도하고 9)다. 첫쩨,

뵨 연구는 <·]-일식 시·-h-촤 빙'안<lt만

� 

아니라 동-R-W d 중잉·s-립 그리고 소련의 독7]

<·(·기-에서 신시한 니-잉<한 함·엉기엄의 시-7최- ]q·빕을 분석하며 이를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B-최· 징체에 집목히.고지· 힌·디.. -t·i- 
'>.의 

체x]1는 지급까지 보아 디.론 어10 니.리-의 체

제하고 다론 고 A-한 헝내를 71하고 있기 떼분에 다잉·한 제제의 깅힙을 심도있게 언구.

]-t-로서 북한의 체제외- 접1;-하는r]] 신중음 기해야 하기 떼분이디-.

들 , A·[- 연구는 거시경제의 체제 
·1흑1.에 2짐을 맞춘 깃이 아너라 북한 기입의 빈.옹

)% 미시경제제제의 진흔1·과정을 중십으로 한니-. 이-計 위해 북한의 시.회주의 경제체제

{)//만 아니< 기3]의 셍)산, ] ·l- 팅, 인사%Il-리 -g. 기업횔·동을 A7:기-한 미시 경제체제를 분

d-i하고자 
'힌-다. 

띠·리-서 본 언2/-는 디-잉·한 <·( 기.의 사 - 화 겅 
'·]을 V데로 북한의 고 7-

기((]힝대를 7, 리한 사유화 빙-인-合 모섹하게 2 1 )이다. 견론지으로 -13- 연구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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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업의 사유

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통일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 3 연구벙위 및 방법
I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1-1996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사유화 작업을 벌인 기간을

택하였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동유럽 및 중앙유럽국가와 구소런의 독립국가들

이 중심이 되어있는데 이들을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 과정과

비교하기 위해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직접적인 사유화 대상

인 북한과 사유화를 추진해야할 한국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문省연구를 통한 비교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개발

된 사유화 이론이 다양하고 심도있게 고 찰되었으며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된 사례들은

동구권 및 구소련의 사유화 정책에서 적용되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사유화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주요 요인들이 도출되였다. 사유화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사유화 정책; 이론과 실제 그리고 교훈

2. 1 경제체제전환의 과제

2.u 경제체제전환의 3단계

일반적으로 경제체제 전환시에 다루어지는 중점적인 과제는 6가지로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0) 거시경제의 안정, (2) 가격의 자유화, (3) 무역자유화와 외환유통의 자유화,

(4) 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개혁, (5) 사회안전장치의 구축. (6) 시장경제체제 (금융체제

포함) 구축을 위한 제도적 · 법적 장치 등이 그것이다 (Liptorl an d Sachs, 1990, Fischer

al&d Geld, 1991). 이러한 6가지의 경제체제전환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 동구유럽 및 독일의 경우에는 0) 시장경제의 작동에 펼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작업, (2) 가격의 자율화 작업 (3) 구조 조정 작업 등 대체로 세 개의 단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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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추진하였다.

{VI게인 시장겅제의 작동에 필요한 IdA, 제V적 장치를 미.련하는 작업은 시장의

- H-i경젱)合 J;L4히·기 위한 제V니-, 시·기재신· 1길 게약체걸의 지.-H-J;L징·에 
-힌- 

내- - 이 주

기- 벌 것이디-, -!·[힌-이 한핵'으로의 省수통힙'이 된다1;[l 북한이 한<·r의 자본주의 체제속에

V'1입되기 때분에 기존의 한핵' 자 - 시징-제/조외· h[]이 북한 지익에 획·ru 직벙-%1다는 짐에

서 이에 따론 내책이 I l}·<JI되어야 할 것이다.

제2단게인 가걱의 지-윤최.를 추진하는데 있이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 깃인가, 아

니번 징 산업의 제품을 행정적 昏 하에 骨 것이기에 대한 주모또가 필요힘 깃이다,

기· d) 자-된-회·는 지·유시장깅ZI체제의 미시경 구조를· 전제로 히·는 짓이c]-. T·]한 조

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잉기7]이 사유촤되어야만 가능하다, //-러나 12제는 국엉기

s:l 메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시징-가치暑 알 수 있어야 하는네, 이러한 기능을 보f끼

하는 시장이 존 하지 嗚'는디-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을 1짠취하는 시장이 존

제해야 한디-A-< 7]이다. 이러한 모순을 헌실적으로 혜짐하기는 메우 어려운 문제인

깃이다-

제3단게는 구조 조쩡 단게이디·. 과거 게%]경제 체제하에서 극심하게 왜곡되있도1 자원

배분이 시징·의 기·키기//-에 의하이 T-도되변서 산업의 c
/조 조정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

디-. 김부의 且13:-f에 의존하11 기업의 일부에서는< 시장창출이 1身셍叫고, 기-격 및 수랑

통제하에 있던 기업은 자名적으로 소비자 선호에 싱·응하는 공7f체제를 힝성해 간 것이

머, [
I
l-조 조정의 <활1/ 속에서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71이 등징·하게 될 것이

디·. 구조 조정 과정에서는 안정최. 정책을 띵%할 t기- 있디-. 페니·하면 이 딘·게에서-는

특히 가/]통제의 해제 및 tI·기적 공급7]·소에 따르는 인플레의 입-럭이 크기 꿉.이다.

이 딘-게에서 해 길해야 힐' 종요한 1 는 3E조 1정의 속도를 어떻게 조정%l· 것인가 히.

는 조]이디-. 기-29지-필최- 및 구조 조정이 )비·르게 진'햄]y)수록 조정비- - 이 V게 YA힐· 소

지가 크기 떼분이디-.

실제로 동-/ ty 러

� 

니-라吾의 겅 1은 체제전횐-의 기간과 조정비용간에는 일정한 긴·昏

관게가 y)A-을 보이주고 3)다. fr8q노1 이후 급속하 조1환이 이) 어긴 동독의 겅우 불

피· 인넌 시·이에 1·l x/J(생신·F. 이7 50 피%6트기- A-l·소하效디-. 이에 비히-어 동c/- 여q 국기-

骨에 있이서는 19卽-IA1노!에 )치 -2
1·vI 寺싱)산이 약 30피41]트 가唱· 김·소한 것으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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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있다. 동구 국가들 중에서도 급진적 방식을 취했던 폴란드의 경우 단기적으로 산

업생산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에 비하

여 점진적 방식을 도입한 헝가리의 경우 산업생산의 감폭이 완만한 반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 정체의 장기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독일과 동구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 이Z 있

다. 소비자 생산이 감소하고,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자본재 산업생산이 급속히 감소하

는 모습을 보였다. 구조 조정 과정에서 소비재 산업보다 자본재 산업에 았어 생산의

감소가 횔쎈 급격하게 나타났다. 서비스 부문과 건설 부문의 생산활동은 지속적 호조

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식료품의 경우 생산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

게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본재 산업의 일시적 퇴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체제전환의 과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은 체제전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체제전환에서 오는 후유

증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속도에 의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의 전환 방법 중 빅뱅 (Big Ban g)과 점진주의 (Gmdualism) 방식으로 나누어 볼

때, 앞서 소개하玆듯이 1989년 중반기의 폴란드와 1990년 독일의 경우는 급진적인 빅뱅

에 속한다. 한편 헝가리와 중국은 점진주의적 전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점진주의에

속하는 두 나라의 경우 동구권 붕괴 이전인 1970년대 후반기부터 이미 자본주의 방식

을 접목한 계획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1.2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의 가능성

빅뱅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점진주의가 타당한가에 디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어떠한 체제에서 빅뱅을 택할 젓이고 점진주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A 다시 말해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급진적

인 체제전환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적 지도자들의 의

지와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점진주의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 여기서의 논점은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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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제전巷·의 상尋·이 이르도복 국내상촹이 111촤健을 떼 이를 대처하는 방안이 미-런되

어야 한다는 T]이다.

여긴에 따라서 급진적인 쳬제전촨이 비-람져할 수도 있고 점진적인 체제조1촨이 바71·

직할 수도 있다. 독일의 깅우에서 보듯이 骨진적인 제제전촨을 하지 않으먼 안·되는 상

촹에 직면한다먼 어·쩔 수 없이 d진리인 체제전촨을 할 수리-에 엾을 깃이다. 이tIll 이

를 수1-曾 수 있있던 서독의 준비와 농릭이 았있기에 가능兎다는 점을 싱·기해야 한다.

반민 중국에서 보듯이 데규모의 사최주의체제가 3
&<업분야의 체제 헉을 거치 일부 상

공엽에 이르는 분야까지 개헉의 hb위가 히새되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겅 시장으로의

체제진환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9)다, CI고1나 중국의 입장에서 본

다먼 급진적인 빅1]rn헝테의 체제/'1휘·은 중국이 어러 나라로의 분할로 이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림·직히·지 않을 깃이다,

-l+한의 겅우는 어미할 것인가. 우리의 통일은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

다. (l) 북한 사최주의 경제의 체제진환, (2) 남북한간 호1-의하에 동질적 제도를 l]]-린한

통일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징은 독일의 겅우와 같이 동시적 사긴으로 발/g한 수도 있

으미, 또t 1値도의 과정으로 7:1개될 수 - 있다. 즉,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도레와 힘·깨

자1/f적으로 중국과 긷·은 깅 개빙-적인 체제의 걔헉정책을 추진하고 님·북한 교 류가 확

대된 디-A- 통일이 이르어진다면 후자에 헤당틸 것이다.

1997년 10월 10일. 킴정일의 비서지 승 로 인한 공A>VI 출7-}은 밀은 %)·1,화외. 기-V

성을 네포하고 있다. 3닌동안 추모의 기간을 보내이 은둔의 시기를 보낸 김정일로서는

이제 -1측한네의 1력31-조 싱에서 1인지·로서의 대네외에 공X한 마딩·에서 통치권지.旦시

변화를 시도할 깃이라는 에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31정일은

공허적인 킨럭숨게 이후 데 骨-7·(체 대한 관게 복귀 - 키엄合 시사하고 있다. 겅 개빙-

정첵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언과 J]정임 스스로 중국석 개혁에 한 필요성음 인지榮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정일이 봉수권자로서 l;Il촤를 시도하게 되면 지급까지의 폐쇄직인 북한 경제체제가

긷5(- 조]진주의식이는 빅1%이든 간에 l
%
il최-가 있을 것이다. 주]정일이 게속해시 북한사최

서의 정치적 피·워偏- A 지히·게 핀디·변 중a[정](애서 추진했던 )'s-식대로의 7]진적인

겅제 개 
'

· 1이 이이질 기·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x-업분이·의 김제체제진.촨이 가장 1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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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의 나진-선봉지구 투자자유지역 이외에 주요 항

구지역을 투자자유지역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으로 인해 김정일이 원하는 점진주의식 경제개혁이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이 추진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단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체제와 북한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정책 이후 지금까지 그의 개혁정책 추종자들이 중국내

의 정치적 파워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체제는 김일

성 사망후 김졍일 체제룰 이루어내기 위한 노 력밖에 없었기에 경제개혁은 새로운 모 험

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게 될 점진주의적인 경제개혁은 오히려 김정일 정권

에 부담이 되어 김정일의 정치적 파워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었다는 겻이

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방화에 따른 정치적 파워의 갈등이 한동안 심화되었던 경험이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점진주의적 개혁은 김정일의 정치적 역량이 미치는 동안 지속적

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그렇지 옷할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으로의 홉수통합이 급진적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겸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은 점진적이든

빅뱅이든간에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통수권자로서 김정일의 경

제변혁시도는 결국 점진적이든 빅뱅이든 간에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경제개혁이 바람직할 젓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 북한의 점진적 경제개혁을 도울 것인지 또는 빠른

시간내로의 빅뱅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2 사유화 방식과 유형

사유화 방식을 결정한다는 項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과 사유재산의 재분배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를 전환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보다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유화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협력체제강화를 통한 회사

의 효율성 증대, 국가와 회사와의 연결의 끈을 잘라 정치적 색채를 없애는 것, 향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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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개헉-A 추{1힐' 소各-혜1·骨 삐·른 시간내에 친·아네는 項, 징부의 수익성을 높이는

깃, C'1리고 사-7화의 V:']g.>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보징-하는 것 등이다 (World Bauk

1彈6, 51). 0.러니- 이 많은 복표-趾 단 한기-지의 사AA 방안으로 모平 해결할 수는 飢

고 A%성과 공정성이 싱·충피L 
' 

1실 속에서 권정힐· 수리'에 敍다.

사유촤1< 모1< 니.라 서 다양힌- lg-)41에 의해 시3-L릴 있다, 떼로는 여려가지 다른

빙·범이 요L시에 사- - 피기도 
'l·니·, 

<1 이A-는 시-T-화에 71·어할 사림·들의 관초]을 볼러일

으키는 동시에 시-V-촤y] 추의 기워의 계혁올 위해서V 그릴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주

의 <·:·가에서 사· - 되있딘 사후-최· l%-인·이 디·양兎딘 것은 한 니-라의 기업들이 다양한 헝

대를 취-하/al 있있·기 떼문인 것이 가% %3- 이A-일 것이디-. 농장, -은행, 식딩, 철도, 이-피-

트 주1비, 군수W장, 포1강산71, 싱'짐, 보헙최사 등과 간이 디-양한 크기외- 다양한 국가소

유 힝데의 기71 ]
- 

뜩. 한가지 사Ti-촤 )-v-언-으로 치리히.는 5 ;·가는 립을 것이다.

이러한 이-(에서 니·잉7한 시-A-최· IV'안이 A복%)1디-는 것은 당연한 일이머 그 빙·법으로

]/ 우1소7-자에게로의 소유i·l 호1·)[.l IM시, All-리자외· /업우1吾에게로의 소유71 잉 L빙-식,

국내 기입인晋에게 직·켜 매긱'하1,:- l·s'식, 진럭·지 헤외7자가들에게 매각하는 1%·식, 주A

시장윽 성L한 일빈·대중에게2(의 메긱' tV'려, 51리고 바우처 
'형테의 

대중 사유촤)g식 능이

소개되고 y)디-. 공식적인 사1-촤 방 A 중에서 떼로는 한 게의 f영기임을 사유화하는

네 여러기·지 범'식이 y시에 리벙-시는 깃이 대](분이디·. 이러힌· 공식적인 시.우-A 빙·식이

외에V 비공식적인 (- trn/]적인인 ·경-(기· 대J<L-Ii(-iJ) lg·11]에 의해 시-1회.기- 시V되기V 힌·

다. 이깃은 아직 국가·소주-의 기71인데)L 불구하고 불71적인 헝 且 미리 일무 개인의

이의$ IT적으로 시-A)-촤되+-< 깃·s- 만한디-.

-낸기·리아의 겅-(-趾 실피j,!.면 농장괴- 주테의 시-.H-최-는 오1소유자 게 소t-권毛원 1·q·식

윤 A爐다. 
'l·%'rI 

- (소-)f모의 
-:·
l 영기입/ 지억의 l정기뫈 김-독 하 게인놀에개 매리-

되있 - 1기 W)J/-의 3 :'영기업-E 중앙 정부의 김A· 하에 개인돌에게 메거·되있다. 메z]·의

}q·시에 있어서 한 기7]의 자산 -
:

c· 25%는 7)릭·적 누지.자에졔 45%는 대중시-유촤)x·식을

그리고 니.미지 30%-:.·< 3 [끼- 소h-5< 님'게 하있다.

이러힌· 사-0-회- 1-M-식은 -11가리아寄만 이.니라 니.른 모든 나리-애서도 다잉·하고 복잡하

게 추진되었는대 견국 fl-게 A)-<0 두 가지 범'식으로 압축해 낳 수 있을 깃이다. 칫 ]{q

1-M-시A 서</-7럽파 남미의 
-

'

(y-기71- 사%-촤하·;.-<네 사용되었딘 
"

조1동>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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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방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구 공산권국

가들에게는 전통적 방식처럼 주식시장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직접 매각하

는 형태를 취한다. 두 번째 방식은 바우처 또는 대중사유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별

히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을 사유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동유럽과 러시아

독립연합국가들에게서 많혁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사유叫 방식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 대중 사유화 (Mass Privatizahon) 방식

2.3.1 대중 사유화 이론

대중 사유화방식은 국가소유기업의 자산을 대중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

중 사유화 방식은 무상 또는 명목적인 가격이 부여된 바우처 (voucher)를 분배하는 초

기형태를 취한다. 이 바우처는 후에 새롭게 사유화되는 회사의 경매를 통해 직접적이

든 간접적이든 교환이 된다. 따라서 바우처 또는 쿠폰 (coupon)에 의한 일종의 양도증서

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들이 무상 또는 상징적 가격으로 배정 받기 때문에 종종 무상양

도 방식이라고도 표현된다. 그러나 항상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중 사유화

방식이라 부른 .

대중 사유화방식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택해진다, 정치적으로 대

중사유화 방식은 대중들이 대규모의 경제체제전환에 관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적으로, 부의 광범위한 분배를 통한 평등성의 실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

는다. 경제적으로 대중사유화 방식은 신속한 사유화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서 기업의 효

율성을 중대시키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용이하다 (Lieherman et a l. 1995, 3).

매각 사유화 방식이 소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널리 사용된 반면에 대중사유촤 방식은

중규모 내지는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적용된다. 특히 10여개 이상의 구사회주의 국

가에서 대중 사유화 방식을 택했을 정도로 많이 쓰여졌다. 이들 나라들은 러시아, 리투

아니아, 루마니아, 카작스탄, 몽고,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둥이다, 그 중에서 가장 성

공적으로 대중 사유화 방식을 사용한 국가는 체코 공화국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사회주

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중 사유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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뭅론 데중 사7-회. 방식에+7' 이러가지 문제점이 도 사리고 있다. 무싱· 매긱-으로 인헤

정부의 7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이를 성공시키·는데는 절차상의 어려- - 때문에 복잠

한 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실'은 내중이 소유하는 기업이 되는 관게로

시-83- l 이후에 기엄이 강-럭히-고 효율직으로 깅엉뙤는네 어&-1움이 있은 것으로 에싱·

된니-. 이러한 어러움은 개인의 미-우치暑 통骨하어 1철도의 투자기금의 실VI됨으<L서 전

AC 겅엉인에 의헤 기업이 운잉딜 수 있으니- 투지·기 최사가 과연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이루어넬지는 계속 의분졉F-로 남게 된다. 이러한 e제점과 
'헴-께 

데중사유촤 19'식은

세로운 자본의 - R-임 또는 겅영전문기.의 소개 능은 불가능하다.

위애서 언6)i·한 문제접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신 대중시·A-촤 t:M'식의 설)11외- 7]'弔에

데헤 살피보지.. 이기서 - (리L 제코 공회.국과 슬로비·키아 공촤국의 깅헙을 중심으로 삳

피보고자 한다. - (리가 체코와 슬로비이아의 경힝F t의한 디.읍, 이 내중사유촤 방식

깅'험이 러시이-와- 昏란도외- 긷·은 나라외· 이띨게 다른지에 대해서 %1검을 해볼 깃이다.

지- 니-리.들의 대骨시-7촤 1·g·시이 비<힌- 형네를 뵤이고 있지만 7/행의 속/L, 투자기급

최사의 역할, 관리지-종%윈 잉·도의 1/1위, 외<·(투자가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디-른 걸파

를 보이 고 있다.

2.3.2 대중 사유차의 사레

체코슬로바키아에 의해서 초기 시·+-회-기· 도입되고 체코공최·국에 의해서 사유촤 A'업

이 기·속%핀 중 시.쉬-최. ;·M'식F 기·장' 잘 알리저 있다. 체코會로비·키이·의 시·유촤 빙-식

은 국영기7]의 크기에 따리·서 두 가지 병'시으로 나)i-어진다. 소규모 사-H-촤는 1990넌

12원에 시직-되7)는데 싱갸1, 처님-, CI-리 1
, 소기업 3괴· v-은 22,000개의 업소기· 지1-M' 헹

정기VI·에 의해서 겅tIll시었다. 대-o-모 사7-화는 [彈1년 6평에 시작되었는데 ) ( 가지 단

로 진행리었니-. C f- 첫 빈쩨 0계는 1卽2년 12무1에 완싱되었고, < / 빈쩨 단게는 체코

공촤<·r에 의해서 1995<·l 3귄o]; 왼·성되있다.

바-Y-처 헝서의 대중 시-T-최. IMA요. 대5rv 사 - 화 $Y그램에 사A-V']있다, 2 ,
744개

의 국잉기71체가 제 1단게 시-8-최-에 포' 1·되었고 l,4 0개의 국영기엽체가 니·. 처를 통해

서 시·Ti-최.되있니-. 2 1. 딩'시의 3 f영기71체 지-신은 rI)최· 107익-趾에 딜兎디-, 성인 ]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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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를 묶은 한 권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했다. 바우처 한 권에는 1,000점의

바우처가 있었으며 이 책을 사는데는 1,000코르나 (미화 35불)였다. 이 바우처들은 시민

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할 때 사용되었다. 또는,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사유화 투자기금

(Investment Privatization Funds: IFFs )에 사용할 수 도 있었다. 이 기금은 다시 국영기업체

경매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72%의 시민들이 IFFs를 이용한 바우처를 사용하였다.

Anderson (1994)은 체제전환적인 경제에서 IPFs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는 IPFs 가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기능은 Portfofio

분산 효과이다, 바우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회사 정도밖에 平

자를 못한다, 그러나, IPFs를 통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위험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Portfoli 선택기능이다�. 시민들은 IFFs가 시민들보다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를 위해서 투자하기에 유망한 기엽을 선택한다고 믿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IFFs는 마치 선진 주식시장에서 Mutual

Fund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기능은 전환체제의 경제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향상시키는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IPFs는 한 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함으로써 관리자들을 충분히 통제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IPFs 가 한 회사의 20%까지의 주식

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IPFs는 회사 경영권

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관리자들은 필요한 구조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

400개 이상의 IFFs 가 첫 번째 단계의 사유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었다. 여기

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IFFs도 있었는데 국내 IFFs 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수많은 IPFs 중에서 상위 10개 IPFs 가 전체 바우처 포인트의 40%이상을 점유하

였다. 이것은 개인들이 IPFs에 위탁한 바우처 중 6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상위

IFFs들은 대부분 은행이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초기에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낳게 하였

고 이익 짐단간의 갇등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회사경영권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대0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

다, 이젓은 다른 체제전환국가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였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영기업 
'

체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한 것은 잘 알려져 있었고 따라서 심각한 구조 조정의 팰

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는 어떠한 사유화 방식이 이 문제를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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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적접하고 어떠한 종%-의 기업소7- 1-VA이 구조 조정작업을 진행省· 수 있는지

잘 일-지 못하였다, 시·실, 최상의 겅엉권을 위한 체 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위헤서 5L

조조정에 대한 C의는 뒤로 추게 피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V 마친·가지었디·. 이{-에서도 주요 논점은 부의 공정성. 신속성

O-리고 실힌가능성이있다. 정부는 부의 공정하고 펑동한 분배를 제공하는 깃에 봔십이

있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정부는 사유화를 신4(히 처리하는데 관심이 있였다. 진

반적으로 데다수 국민들이 if진직인 게혁에 준비되었을 때 간력하게 추진을 하고 향후,

개힉을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조 성하는 이 중요한 관심사었다. 질론적으로 시장 혹은

매걱- 사유촤 빙'식은 領1-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確다. 에니]하면, 국

엉기 ]체의 판매는 최사에 따라서 지체될 수가 있1( 구입하는 데 따른 자본의 부족 떼

y이있다. 이러한 이두- 떼문에 IPFs의 -o-제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개신

되었다, 7(러니·, 한 가지 우러필 만한 깃은 IPFs의 중요성 떼문에 정부는 타의든 자의

든 회사 겅엉군1 모131 (Model 아' Co Torate Governance )을 탁한 깃이다. A뻬erson (1994,

18)은 체2공화국과 슬로바키이·공화a[은 계획적으로 구싱-한 것이 아니라 . 윈인히 독일

관1의 회사겅영권 체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한디·.

이 모 델은 소3- 1 분산 모8}l (Model o f dispersed owuets hip)과 대조가 포}디·. 소유권

분산 모1 1온 미국의 대규모 최사에서 다부는 경엉1-S'식이다. 이 체제에서는 한 게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잉7은 제한하므로 (대게 최데 주식소유자가 5%이상을 소유할 수 似음)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1에 但디-. 미국 정부는 GlttSS-Steaga11 법 0933)에 의하어 독일

이니· 일본과는 닐'리 i구융 최사가 소유권에 7요-한 익힐·을 못하도록 骨지하고 있다. 따

리·서 소유주로부q의 4적인 압릭이 아니라 시장겅 , 주식가격, 기업 )수의 위협, J ;L

체비 - 동과 같은 간접직인 t

<h으로 깅명자들이 경잉성과를 개선히-도叫 Al-도하는 것

이다.

물론, <유구1의 집중헌상 이외에도 대중사유촤의 결과로 자본시장의 개발에 관린된

이A가 %장·한다. Lisbennan et a l (1995)이 논의榮둣이 대중시·A-촤 프로 1 렙과 지-본시장

의 개발에는 상호연관이 있다51 한다. 대중사유촤는 주식 공급을 단기간 네에 제공하

띠 6 ]뽀1들에게 비·우처를 배11-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를 창舍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의 수요는 새旦 주서소-7지.외- 주식중게3]자를 위한 자본시장이 탄)g하게



163

된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 제1단계 사유화로 인해 1
, 000개의 기업들이

제2 주식시장에 진입하였는데 이들의 자산가치는 미화 70 억불이었다. 이로 인해 프라

하의 주식시장이 50넌만에 다시 개장하게 되었다, 프라하 주식시장은 또다시 외국자본

의 유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은 필요자본

을 제공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중사유화. 기업경영권, 산업구조조정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새로

사유화된 기업의 소유권이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 하는 것이다. 즉, 관리자와 근로자

들이 자신둘이 근무하던 국영기업체에 소유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사유

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에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대중사유화 프로

그램온 젼체적으로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우호적이지 曾景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

아공화국에서는 사유화 계획이 각 기업 별로 준비하여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화 계획에 대한 경쟁은 외부인도 참여할 수가 있었다, 정부는 대중사유화 프로그

램에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지 앓도록 조치하였고 기업 내의 관리자나 종엄원들에게

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僧았다. 그 결과, 체코공화국의 제 1단계 사유화 프로그램

에 참여한 988개 업체 중에서 3개의 엽체만이 기업 내 종업원들 소유주식이 50%이상을

차지하였고 오직 7개 회사만이 기업 내 종업원 소유주식이 30%이상인 것으로 밝혀졌

다. 체코공화국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신속성,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미화 5백억불 상당의 국가 자산 중에서 1백억불 상당의 자산을

바우처 형식의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성공을 이룬 근간

이 되었다.

2.4 매각 사유화 (Market Privatization) 방식

2.4.1 매각 사유화 이론

매각 사유화 방식은 국영기업의 자산을 사적 법인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과 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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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8-촤 l%-리이라고도 한다. 매긱' 사유촤 )장식은 소그모 기업에 적용을 한 사례가

밀'았다. 그러나, 헝기-리외- - 동독의 징우에는 대-v·모 기엄에도 매각 사유촤 벵·식을

적용하있다.

헝가리의 징- 는 국영기업체들을 국가재산칭 (Stitte property a gency or s tate holdilt g

cotn pany: SPA /SHC)소유의 7식회사료 전환히·도록 히-였다, 국기-제신·청은 주식의 공JI,

겅매, 3L메자와의 히접 
'唱상 

L.l-리고 괸·리지· 메각 骨과 짐·은 벵·법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국영최사들을 겸11値하여 사유화를 준비하였다. 자체 사유화 방버도 제시되있는데 이는

킨설팅 <J(기·에 의해 회사를 매리'히·도록 준비히·는 깃에서부터 시작헤시 최종리인 매

骨合 짓L 것까지를 포힝·하었다.

통일독일에서는 정부 내에 매2-l'을 위한 특1환기관인 신틱·관리칭 (Treuhandt11]Stalt)을 신

션하여 국·영기업읕 매지·하있다. 매지· 사유촤 방식에는 크 게 세 가지 빙·식을 취한다,

칫쩨, 3H기권·이 단일 매지·내싱·지와 
'힙兮各 

통하이 메각-히t 빙·식이 <-1 칫 1인쩨로 이

깅- 는 해딩 기업의 자산을 평가히-는 네 있이서 시징-의 토데가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

고 있-으니· 다른 한%:1으로는 사유화의 신속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을 깃·고 있다.

骨찌).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참여를 유도히.여 지·하는 )分식을 둘 수 9)다, 이 경우

는 骨 주식이나 주씨과 교 환이 가농한 잉·도증서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깃이다. 이 빙-

리은 특히 2기 게에서는 기7]정보기· 취약히·어 기업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7}

고, 매각에 싱·당 기긴·이 소요된다는 If제를 킬·고 있다.

T찌], 앞의 J-
i
L 기·지 단조]을 피하기 위 가능한 한 다수의 원매자를 히-보한 후 껴싱-

을 통하여 기71을 인수하도록 하는 기업공메 lg·식이다, 이e-1한 빙-%을 통하이 주식시장

을 통한 매커'시 예싱·되는 사유촤의 지언을 l-2기하A 가능한 한 다수의 원매자를 칙-뵤

하이 지·신-기·치의 공징성을 획JIL하고자 하는 것이니-.

매긱-과 3>L상상이의 징·단점을 71·하어 A힌·우-헝을 택하는 사우.최. 4심안도 A-용하게 사

용된다. 여기에는 디·음과 v·은 가지 빙·식이 있을 수 있디-. 칫째, 국가 괸-리하에 있

거니- m/1긴-기업의 성격各 결·고m 있는 다수의 사-8-촤 님·딩·기구를 통하이 국영기업을 1네지·

하고 그 매출이음 배당의 형식으로 사최매 횐.우1시키는 방식이다. 이 l·q·인-은 사유촤 내

싱'기7]애 대한 경엉효율섬의 보장과 사회지 i%성의 제고라는 측민에시 상당한 장조}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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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최복, 고 용기회의 창출, 실엄의 방지), (3) 징제적 콴용을 위한 부동산의 원촬한 공

급, (4) 농림자원의 사우-촤 및 재핀 동이다. 이상과 갇은 작엄은 1990닌 10윌 종국적인

통독이 실헌되면서 본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健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짐·이, 세 가지의 사유화 A-헝 중에서 독일은 신틱·관리칭을 통한

메거의 A-힝을 취했다. 이러한 매긱·방식은 다시 디-읍과 같은 세 가지로 이루어 졌다.

첫째. 신탁관리청이 단일 매각 상자와 험상을 통하이 메각히·는 방식이다. 이 겅우는

해당 기7]의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린·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최-의 신속셩을 보장해 주는 장짐을 갖고 있다,

骨 , 7식시장에서 다수의 참어를 유도하이 매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물론 주

식이나 주식과 교 쵠피 가능한 양도증서의 발헹을 전제로 하는 젓이다, 이 방·식은 특히

초기 0게에서는 기W정보기· 취약히·여 기71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매긱에

상딩- 기간이 소요핀다는 문제를 깆'고 있다,

미.지믹'으로는 앞의 두 가지 단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수의 원매자를 파보한

후 헙싱·을 통하이 기업읍 인수하도록 하는 기7]공매 빙·시이다. 이러한 빙-식을 통하어

주식시장을 통한 매리기 예상-되는 사유화의 지연을 Lg기하고, 가능한 한 다수의 윈베자

를 식·보하여 자선가치의 W정성을 치·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닥관리칭은 관리대상 기7]읍 디·음과 같은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어 괸.리하였다.

(l) 지x으로 최셍이 기-능할 짓으로 판딘·되는 기업으로 진체 대상기업의 40퍼센

트 에 헤당되었다. (2) 피.트니와 공동으로 자본, 깅엉, 시징·개척의 지원에 의해 회$할

수 9)을 짓으로 핀·단되는 기오]으로 전체 대상의 30퍼센트에 해당된다, (3) 최)g이 불가

능힐· 깃으로 판단되e 기업으로 진체 대상 기업의 iO 퍼선1트에 해딩-된다.

신디·진리弔에 의히-여 시-B-화된 기엄 iC 19921J 6 윌말 헌제 8175 게에 단히.미, /1 중

40 피%11트 기·람은 부분 사-7회.된 겅우이다, 이러한 사유화의 건과 신탁관리청은 1친 4비

4 %i익 마르크에 달하는 투자-趾 약속 번·았으이, 그 중 31꾀의 마르크는 에너지 부문에 데

한 투자이다. 이들 기업이 익·속한 고- - 7-모는 1백 2 십만 밍으로 니-티.니- 있다. 또한 사

우·회-에 의한 기7]의 메출의은 
'3
백7익 미.브크에 달한디·, 1勢2닌 6월 헌제 사유화되지 일‥

아 신타관리칭의 /1리하에 있는 기업을 고-15PPF僅로 보1ia 다음파 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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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h 고용규모별 신탁관리청 관리기업 (1992, 6 현재)

l 용규旦(% l 수 ]
l 1500이상 l 77 l
l 1000-J500 l 51 l
l …-·- l ·56 l
1 ·5·-·00 l 3·9 l
l 101-250 l 717 l
l ,1-10, l 86, /
l 2,-50 i ,,,, l
l ·-‥ l … l
l 총계 l 4340 l

자료 : Siebert, 1992-88

상업별로 볼 때, 매각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기업들은 과거부터 (구)동독 내에

안정적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기업들이다. 예를 들면 건설, 도 · 소매업, 은행, 요 식

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의

존하던 기업들과 선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사유화 부진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구)서독이 이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산업들, 예를 들면 조

선, 철강, 석탄 및 농업 부문 역시 사유화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9)던 기업들 중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정산 처

리되玆다. 1992년 9월까지 신탁관리弔은 1589개 기업을-고용규모 2 십5만명-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전자, 섬유, 기계 및 수용기기 산업이 해당된다. 신탁관리청이 문제 해결

에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 규모 1000병 이상의 대기업을 관리하는 작

업이다. 이들 기업의 도산은 살업 문제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탁관리청

은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O(->의 가격, 즉 보조금을 지불하여 매각하기도 하였다.

관리대상 기업 중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관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조

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투입된 정책수단은 주로 
' 

수동적 조정'에 해당되는 젓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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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예룰 들111 조 3]난 ,
고- - 3i-모 축소 및 시징-성이 없다고 관딘-되는 재풉의 셍산 중

단 兮이 어기에 해닯된다. 이에 빈·하이 시징'성. 특히 선전g· 시징'에서 시징·성을 파보할

A 있·는 신제풉의 AW산이나 세로운 셍신·19'식. 새로운 유통1마겟틱농력의 개날 등과 긴·

p, I A페너 , 적 개'힉을 내먹-으旦 히초< 능동적 조징은 이루어지지 鶴'고 있다, 신틱·관리

칭y로서는 J >t엇보다도 이에 핀요한 자본조덥페 한게가 있기 때분이다, 길2( 사유화되

지 S'P 기업 중 신5Y· 자본브·3을 필요로 하는 능동키 조징작업은 정부의 산입7조 조

징정책과 인계되이 추진될 수리페 릴읍 것이다.

1992년 하1;0·기에 骨어서먼서]]L디 신틱-관리청은 이른비- [ 표준촤된 사으·화 ]q·서.l 을

발표하있디-. 이 lg-*9에 따르1견, 고- - v-모 501검 미만의 2 ,
000 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자에게 최소한의 E자 및 고$- 보징'을 」CL-3'L히/·f 3-(·모에 있어서 최소 요구조긴 이상을

제시히-는 TI매자 게는 가산71合 E-여하있으며, 이티· 조진이 동일하다먼 %독 출신의

인수자를 신호하S-1듭. 하었디-.

-53의 신박관리칭은 늦이도 1994닌 말까지는 제반 사-7촤작%을 l ]]-무리할 정이

었다. 메지'되지 M 싱'딩'수의 기업의 대해서는 Al우]에 따르는 사최적 측면을 S러하여

기업 과산보다는 깅엉%l·리촤 Iv-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하이 세공게 개빌된

모1 望이 이른비. l' 경영합·자최사1 이다. 이에 따見먼, 소요되는 자본의 데부분을 경잉자

들이 W동骨자히그/, 나미지는 신틱곳1-리칭이 骨자하여 10여계의 합리촤 내상 기업의 겅

잉을 뚝1·딩·하도록 되이 있다.

2.5 사유화의 평가

국띵기업의 시T-최- 넹'쳐, 즉 매기- (Inarket pr ivatiz[l(ion), 데중 (mass privatization) 및 이

V 가지의 촌기-1·M'식 (coInbil]inv mass ttl1( l IlIar ket pr ivatization)은 각'기 장단접을 깆·고 있

기 때3·rn 에

� 

어F 폭·정 벵'식이 이]J의 겅-(보디- 절데적인 - (위를 깆'고 있디·고 보기는 어

7]디·. 이러한 사무·화 T-'형이 갖고 있는 장단조]은 객판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Fll

d-딘-의 기준이 설정피어이· 힌-디-. 독일의 겅제학지. Lei po ld (IS2) -는 세 기-지 기준-을 설

정하고 있다.

첫쌔-t< 友율성의 기준이다. 이는 이ttl 시·t-촤의 %-%-서이 자윈베분의 효율성을 제고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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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합목적적인가 하는 판단기준을 말한다. 시장경제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자

극 및 통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기업단위에서 이윤과 손실에 대한 의사결

정권과 책임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수용성의 기준으로써 어떠한 방식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추정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에 서의 가계축적은 국영기업자산 장부가치

의 5-1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국영기업의 매각은 구매력이

있는 극소수에 의한 소유의 집중을 유발시켜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신속성의 기준이다. 여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하여도 사유화 작업

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산업의 구조 조정 역시 지연될 위험이 크다. 또한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보

조금 지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가격자율화에 따르는 인플레의 위험에 기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각과 대중사유화 방식을 살펴 볼 때, 대중 사유화 방식은 사회적 수용성 및 사유

화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장짐을 지니고 있다, 사유화에 모든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소유의 집중에 대한 불안을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유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주식의 사회적 분산에 따

라 경영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어려우며, 그 다른 하나는 사유화의 초기단계에서 주식

시세가 불안정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국은 위험의 수용성향이 강한 일

부 계충엑 소유가 집중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수에 의한 생산적 자산의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초기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유고'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감이, 종업원들에 의하여 소유권

및 경영권이 과다하게 행사되는 경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생산적 재투자보다는 단기척

이윤의 배당이 중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종업원에 의한 주식 소유에 일정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매각방식은 자毛배분의 효율성과 작업의 신속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

며. 헝가리 및 폴란드도 이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에 합당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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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매각이 되지 않'아 가 의 정졍이 어려우머 내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특히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s·가 내에 사유촤에 대한 전권적인 점 기관을 설치省·으로서 이 기관의 과도

한 영향럭에 따라 사유촤를 1후한 국가 이익집단의 昏필요한 촬동이 범람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즉, 사유화를 위해 기업의 선1健권과 사유화 빙·법에 대한 심사 등이 공정하

게 처리되지 않는다1견 일부 동구권에서 경험히·었旻이 불법적인 매29· 사유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잎-서 보 았듯이 -吟일식의 국영기업 대한 사A-최. 방식이 작입의 신속성과 경영의 효

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사최적 수용성에 있어서 싱-딩·한 문제를 안고 있읍을 지적한 비-

있다. 즉, 딘·기간에 사유화가 진햄되먼서 데랑· 실업이 발셍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럭

이 취약7한 동독 지익의 주VI에 히·어는 신·7단에 데한 소7-로부터의 소외헌상이 나

c]·난 것이다,

st한, 김화한 통게에 의한 旦착이 어렵기는 하지만, 서독 기업에 의한 3 : 영기업의

매입과 관런하여 상덩' 징도의 불공정사레가 지적되고 있다. 즉, 시장에서의 -%과 1적

위치를 A·지하기 위한 목 으로 y인 산업의 t·r잉기업을 인수하어 셍]산규모믈 守1저하

게 축1히·거니-, 서0에서 -%산되는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수딘·으로 동독의 기업

- 전략시키는 사레가 나타나고 있다, 촤학이니., 칠강 및 기게촤 같은 진략산엄애서 니-

티·니·-S 이러한 경젱} 한-g위로 채제전촨과정에서의 시장교란이 증폭되3E 있다 (Sin11,

1991 니4),

이에 봇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신틱·관리칭의 에산에 데큐·모 적자가 발 하어, 졀국은

먀가재정에 입-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9 말까지 예상되는 신탁관리칭의 지

骨은 1천6백익 마르그로 매11-수의의 3배를 초과췰- 깃으로 진밍·퍼고 있다. 신틱-관리칭

자체의 계산 따르면 실제 매긱'수익은 초기에 예상함딘 6친억 마르크에 비하여 헌저

하게 김'소된 깃으로 나타나 있다 (8inn, 19S2: 1 13,126). 어기에는 어러가지 원인들이 복

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칫쩨 우1인은 메각데상이 되는 국엉기업이 뎨량으로 공급되

어 그 시장가치가 별가피하게 하락할 수t/·f-에 웠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매압과

谷련하여 53L모의 자본에 대한 수요가 발 하고 이논 금리상숭 요인으로 작용하여 질

국은 매모]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게 된 것이디.. 둘쎄는 신탁관리칭이 대링· 실업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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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매수자에 의한 고 용창출 효과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는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인수자에게 매각하는 사례

가 적지 않았다.

이 문제 이외에도 재산의 반환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폭주하여 예상과는 달리 그 처

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1992년 초 헌재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반환 신청건수는

190 여만 건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to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많

은 경우에는 소유주와 관할 행정기구간의 반환을 둘러싼 갇등이 법정으로 미화하여 문

제해결이 더욱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신탁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28퍼센트, 임야는 전체 66퍼센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기업의 투자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은 이미 1991년 3월 
' 

기업사유화의 저해요인

제거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 (일면 재산권)을 공표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제 33 조 a

항) 투자의 촉진 및 고 용기회의 창출을 우선시 하여 필요한 경우 원소유권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통하여 원활한

투자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법적

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할 때 그 판결의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탁관리청과

원소유주간에 
' 보상'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당사자-원소유주. 투자기업, 신탁관리

청-들이 협상을 통한 자율적 합의를 통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관계에 합의하는 방

식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높게 책정하여 원소유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

보다는 보상을 선호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요되는 자금조닿

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

3. 1 북한기업의 특성

북한의 기업은 사회주의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확림된 경제체계와 관리 방식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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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 i 을 빌이는 것으로 하어 자본주의 기업듄과 다른 븍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기엽

의 이 특성은 대인·의 사업체계라는 기업소 자체의 깅영쵤y 윈척에 이러한 제약으로부

더 니.타니-는 특셩이1긴서 동시에 중암집귄적 게피깅·제체게에 의존히·는 국가 경제 정첵

의 제약으로3흐터 오는 특성이다.

북한의 깅제정책이 깅제체게 내의 괸·리기3L骨 통하이 북한기업의 모든 겅영촬동을

5-(제하는 거시적 조종작용이라변 기입자체의 경엉과정은 이러한 거시적 조종작·용을 /생

산자의 31-체지 헹y지렁으로 번촨시키는 미시지 조骨작용이다. 국가의 거시적 징 조

종직·A과 기오]의 깅잉省·동과의 불가분리적 결리' 이깃이 북한기업들의 보편적이머 骨힙·

3 특싱이라 하戚디·.

3.1.1 중잉-의 지도와 통제

중잉-의 전적인 지/;-L통제 밑에 기능 하는 성은 J 내용싱· 平 가지 즉 정치적 지도,

정페리 지도를 피십F-로 하는 딩'의 지도통제외· <·r가 弔정기구의 정책적 및 헹징기술적

지도, 통제로 구분된다. 이 y 지/L-는 내· - 성· 닿가분리직으로 언걸되면서도 힘테상 정

치적 지도의 면과 毛정기술적 지도의 면으로 분리되이 니.타난디-. 덩-의 징치적 및 정책

적 지도와 통제의 기능은 첫쩨로, 징제활동의 %-표설정. 기업들의 관리빙·힝·제시 동으로

니.디-난다. 북한경제의 전만적 촬동 -bp표일정은 딩-合 통하여 결정되먼 이 김징은 d[1든

셍산%1체 즉 기업들에 당의 지링으로서 제시된디-. 3망계픽, ]행계 (연간계 )듭과 모

든 지표)/J 계획들은 닝-의 쭈J역과 숭인을 언어야만 2/f- 구]헹이 가능하며 검억되고 승인

후1 모든 게지인·吾< 딩-에서 A(]산객체-趾에 주는 졍치적 과제로 된디..

게피작성에서 통제숫지-의 비준, <·:·가계기에 대한 딩· 중앙위원최 정치국 및 비서국의

승인 <·l기· Y6+1기괸·에서 송인되기 초1 이),L어지는 짇치.이머 딩의 %인절치.는 y <·f

기·주71기A<l·의 승인으로 커결되고 있디·. 비고( 이깃은 겅제쵤·동에서 당의 질내>이미 유

일적인 지)I- 봉제의 7'1헝지 표호IA-로 된디-.

당'의 징지적 및 정첵적 지도외. 통제의 기능은 骨쩨, 경제활동검파에 대한 책임을 딩·

·적-32]L 지게 하는 데서 나티·난니·. 북한의 모든 기업소의 체3]일군들은 1라로당원晋이며,

국기·에서 반 생산과제는 1J'원으로서는 당적 분-<s-으로 된디-. o.버므로 셍신-자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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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총화는 궁극적으로 당위毛회 앞에서 지게 되며 그에 대한 책

임도 행정처벌보다는 당적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년간 계획이 하달되면 공장 당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토의하여 당결정서로 채택하

고 기업일군들에게는 해당한 당적 분공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하여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들 기타 관리일군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부문별 업무 활동내용이 겯국은 당의 분공으로 채택되고 그 결과를 당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다. 생산과제미달에 대한 당의 구체적 처벌 형태는 책벌이다. 책벌의 형태는

주의책벌, 경고책벌, 엄중경고책벌, 출당으로 되어 있는데 경고, 엄중경고 등의 책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 책벌을 면제받기 전에는 일체의 인사등용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며 특히 출당은 곧 자기직무해임과 직결된다. 그러나, 엄

중경고와 직책해임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책벌의 경우는 반드시 당중앙위

원회 조직지도부의 승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의 정치적 및 정책적 지도와 통제의 기능은 셋째, 당내에 설치된 정연한 경제지도

기구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지도통제 받는데서 나타난다. 당중앙위

월회에는 중공업부, 경공업부, 기계사업부, 종업부, 계획재정부 등과 같이 경제부문별

지도기구가 있으며 정무원 해당 부에는 당위원회, 연합기업소, 직장 등에도 당위원회.

작업반들에는 당세포위원회가 조직되어있어 당 중앙의 결정, 지시가 적시적으로, 획일

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으머 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정무원부, 위원회와 도당, 도

행정경제지도위원회에, 군에는 도당일군들이 항시 주둔하면서 당 경제정책집행과정을

감독, 통제하고 있다, 모든 기업소의 경제활동내용들은 공장당위원회를 통하여 당중앙

위원회 해당부서에 매일매일 보고되고 조종을 받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김정

일의 직접비준 밑에 생산 및 확대재생산활동을 벌이도록 되어 었다.

종합적으로 맣하여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위원회 의사와 결정 지

시에 근거하여 전행되고 또 그 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국가행정기

구의 정책적, 행정기술적 지도와 통제의 기능은 項째로, 기업소가 당의 결정, 지시의 집

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 대책에 대한 지시를 받는 데서 나타난다. 국가행정기구는 당의

경제발전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서 생산해야 할 양적 과제와 기업들 사이의 생산적 맞물림을 타산하고 기업들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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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제시하며 그 싣제적 칩헹파정을 감독하고 기숩적 지도를 하머 자재7-급을 비롯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어{1을 보장해준다. 이러한 구체직 과정이 바로 게획촤 과징이다.

국4가毛정기구의 정책직 행적기술적 지도와 통제의 기능은 둘쩨로, 기업소 경영촬동

의 펑기.를 위한 긱·종 기준들을 만듣고 51에 따라 평가를 하이 기업소의 모든 경영쵤·동

의 -]7범과 
챕w칙들을 실정하여 그-를 통해 사최주의직 관리방식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s로자들의 노동징량기준, 생촬비기준, 상v·기준, 기업소 이윤의 구(모외. 이용힝대, 섣비

이용기준, 자재소비기준, 기업소 관리기구의 힝테외· v-넘 등 수많은 횔·동준칙들은 기입

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정부가 규정하)i 적용하게 한다.

국가의 정책적, 
-@정기合적 

지도통제의 기능은 로 기업소 생산경엉촬동 있어

서 필수적인 자재수공급파 노 동 배지판매촬동을 정부당0f이 직접 틀어쥐고 시헹하는

데서 니.티.난다. 기%소에 데한 자재공급은 정무원 자 공a·위원최와 리· 부. 위원회의

자재싱·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이 노 동럭 베치는 정무윈 노 동헹정부와 각 지방헹정위윈

최 노 동과가 하고 있으며 판매펼·동은 중앙징부키속의 판배상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소가 자기의 경영횔·동에서 셍산위주의 경엉활동에 치우처 있

고 그 외적인 것들은 중앙정부의 지도 통제 믿에 이루어지)1 있음을 보여준다.

3.1.2 겅영활동의 제한적 독자싱

북한에서 모든 셍산수딘은 사회촤 되이 있으므로 기업들의 겅영활동에서도 자본주의

기업늘의 완전한 독자성과는 省'리 제한직 독자성을 가진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들의

완전한 독자성의 가능성은 소유의 개인화에 기$하고 있다. )2-대직 독자성으로 표헌되

는 기업·둘의 한적 독자셩은 국가로부티 일정한 노 , 설비, 자재, 자금 둥을 반아 독

자적A-로 괸·리히.고 셍산활동을 하며 잉은 수입y-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或·추1펀서

깅엉찰y을 하는 것은 내용으로 한디·. 사최주의 국엉기업소들은 다갑이 국가소유의 기

입이기는 하지만 경제를 운잉하는데서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처럼 징영싱· 독자성을

가진다.

- 한 기업소들의 깅엉상 셩'대적 독자성은 매개 국엉기업들이 다간이 <·r영부문에 속

해있지만 국가로부티 반은 모든 물길적 수단들을 관리하고 이용하어 경영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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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서 발휘하게 되는 일정한 독자성이다. 북한기업들의 이러한 경영상 상대적 독자

성은 국영기업소들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을 엄격한 등가보상의 원

칙에서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게 한다.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독자성 이것이 바로 자

본주의 기업들과 다른 주요한 특징이다.

313 기업관리체계 및 관리방식의 휙일성

이 기업소 관리체계는 공장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집단의 관리체계로 된 자본주의 경

영체계와는 달리 정치적 조직체인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 대안

의 사업체계에 의존한다는 기업관리체계와 방법이 북한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구별

되는 특성을 낳는 기본요인이다. 그것은 첫째 공장관리운영에서 경영집단의 운영체계

가 아닌 당위원회를 통한 전 생산자 지도체계라는 점이다. 이것은 공장관리운영이 최

고 지도기관인 당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직접 표현된다, 당위원회 위원들은 공장

각 부서의 책임자, 즉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등 당부비서들과 함께 직장장

직장부문 당비서, 작업반장, 일부 노 동자들을 비롯한 생산현장 근로자돌로 구성된다.

그리고, 계획작성을 비롯한 중요한 관리사항들이 이들을 통하여 당위원회에서 광껌

한 토론을 거쳐 당위원회 결정서로 채택되어 집행된다. 이러한 체계는 지난날 지배인

유일관리제 하에서 조성됐던 경영책임자의 주관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행태의 오류를 근

절시키는데서 일정한 효력을 발휘했다고는 하나 또 다른 문제 즉, 경영자의 창조성과

독자성, 경영의 시성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기사장을 중심으로 공장참모부가 생산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이다. 지난시기 생산지도와 기술지도가 2분된 체계로부터 생산

과 기술을 결합시키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서 기술사업을 생산에 선

행시키고 생산의 정상성을 보장하는데서 기술역량의 기능을 확대, 전문화시킨 것이다.

계획부, 생산부, 기술부, 공무동력부 등 생산과 관런된 부서들의 기능과 진문성을 확대

시키는 동시에 그 들 사이의 협동적 연계의 기능을 참모부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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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제공-] 
- 

에서 중잉' 접중적이빈서 전문적인 체게를 세운 깃이다. 자본주의 사

최에서 시장을 통하여 AI산제%을 획·보히·고 공Yf히·는 체 화는 달리 중잉'지.재공3체

에 천저히 의거하1진서 계 적으로 수급을 반고 헌장에서는 )g산 지렁서에 q:<거하어 힌

징·조딛에 진헹되는 특징이다. 행산 히-모부가 기71 내에서 싱'내적으로 독자적인 셍산관

리를 하는 체게라띤 기오] 네 지·재공it부는 기업 내에서만 입무횔·동을 하지 僧31 중잉-

의 昏일직인 지도통제 밑에 기능하먼서도 셍산' 1장3 자제싣 骨 조절시켜주는 이중적

인 억71- 즉 의존셩파 j지·성이 짐힙-s 헝태의 체게라는네 O- 특징이 있다, 국가의 전문

적인 지도, 통제 및 공-J 하에서의 의존적인 자재이·보, 기러 내 셍산헌장에 대한 상대

적 독자성을 가진 창고관리 및 공급, 6 :가의 게획 믿에 AW산뭅의 핀·메 및 관리 등은 내

-

- 으로 하는 이러한 체게는 시장깅제체계 네에서 기능하는 기업들에서의 섕]신·제공骨체

계피. 구1敍되는 깃듭이다.

W찌], 기7]소가 생산자돈의 $촬을 전적으로 케입지야 할 의%L가 있디.는 것이다, 이

의무는 후1%-공if체계리-는 독 한 기31를 통하여 실죈된다. 섕]신·자들에 내한 ]'
i
L식불 공

급, 주111공급 및 수-리, 일- - 품 및 노 동보호물자 공h]f, 유치원, 탁이.소, 수리소, 세틱·소,

목욕딩· 등의 편의시설 운엉 돔을 주 내- - 으로 하는 후1굉공찹사7]은 후1'2·부지배인의 지

도 밑에 경리괴-, 제정7기과, 식량 및 식당관리파, 노 동보호물자 공·;[1소, rI의시섣 운영

등을 주 내%으로 하는 후방공37사71은 후삥-부지베인의 지도 밑에 경리가, 제정부기과,

식량 및 식당괸·리과, 노 동보호묻자 공급소, 3>']의시설 사업소, 주비 및 긴꿀관리파 등의

기구를 통하어 신헌핀다.

이러한 AL)-M-공7.f제게외- l-1]- - 듭은 시장경제체게에서 기능하는 자본주의 기업들애서

진S&1되C 복지활-i吟 7벌되며 그 복적과 1>]위에서 디-른 싱걱合 기.진9. 힌바디로 노

릭지출과 함께 O- J·-L상괴- 소비산1필·이 기 ] 내에서 1 1히 이루이지V폭 하는 닝·향에서

진행히-려는 것이 그 주된 - 적이며 기 ]소 순이 의 이용복적이 비-로 어기에 복종된다

는 것이다.

이 특성은 중잉·J]71적 겅제지도체계의 븍성으로부터 니.오는 특성이기도 하며 기7]들

의 완7')한 독자성이 결여핀 것으로부터 니.오는 븍성이기도 히.디., 셍산비 계산, 우1가게

산, 도매가걱 계산, 문지-소비기준, )%촬비 기4, 섣비이용 기준, y 동시간 이용기준, V

동보호- [-지· 소비기준, 기71소 관리5Y·)/l, E-등 수많은 경잉기준들은 21깃이 기입소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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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과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사회적 범위에서 관찰하고 규정하여 내

려보낸 것들이다. 기업소는 다만 이러한 경영계산기준들에 기준 하여 자기의 생산활동

겯과를 계산하며 시장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계산기준에

의한 수동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3.2 기업의 현황

3.2.1 철강공업기업소 현황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일 힘을 집중시킨 기간동업 중의 하나가 바로 금속공

업이다. 북한은 해방전 일제가 세운 철강공장들을 복구확장하는 한편 해로운 철강공장

들을 신설하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북한의 철강공업은 복구기 (I954-61) 에 활기를 띠

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7개년 계획기간 중(1961,70)에는 중공업을 우선적으

로 발전시킨 데 대한 경제노선의 일환으로 투자확대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기간에 황해제철소, 확장공사, 4,13 제철소를 신설하여 연간

200만 톤의 철강생산능력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6개년 계획기간(1971-76)에는 철강공업의 현대화

를 추진하고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고급강의 공급능력을 확대시켰다. 이 기간에

김책제철소의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단일 공장으로 100만 톤 규모의 제강공장과 열간압

연공정을 동시에 갖춘 종합제철소를 창설하는 한편, 무산광산의 철광석 능력을 550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무산과 김책 간의 철도건기화공사를 진행하여 생산의 효율화도 추

진하였다.

제 2차 7개년계획기간(1979-84)에는 철강생산력을 확장하기 이하여 김책제철연합기

업소에 최초로 4 만 톤 급 냉간압연공장을 건설하였다. 철광석의 원만한 공급을 위하여

철도의 복선화와 무산광산과 검덕인료처리공장을 연결하는 대형수송관을 건설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강선제강소 생산능력확장공사, 성진제강소 능력확장공사, 청진제철소

확장공사 등과 30만 톤 능력의 대동강제철소, 9월제철소둥을 새로 건셜하여 철강생산능

력을 한층 더 높였다.

한편 제 i차 7 개년 계획기간(1987-93)에는 강철생산능력을 1000만 톤으로 늘이는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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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내세우고 진케제칠연합기업소의 필깅·/g산능력을 150만 톤에서 2벡40만 톤으

로 고 시臧고(원래 300톤 게허) 힐·헤제칠소, 깅·신제깅'인합기업소 등의 능럭叫장공사,

5,18일 대향단조-Y장 긴설, 헤산감칠W장, 8호 제>J-소 건섣 兮을 추진하이 셍산능략을

높였다.

또한 이 기간에 스 웨덴으로부터 폐기된 200만 -톤 농력의 깅-침공장(r월

� 

9일 깅·철동

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있으미 왼·공단게에 이르고 91다. 이 공징·은 당초 대힝산소전로

외· 연속주조공정各 3L비한 경·省공장을 긴싣호1· 계리이었으나 자·급511- 기술부족 로 건설

게 을 X!1경하여 目認년 1월 이후 스 웨8%으로부터 중소힝 제강싣비를 일릴·수압하이 긴

설하고있다,

(l) - Ai신·능력제칠과 제깅-]으 iF이 주류를 이79 북한의 철강·공입은 1970년 종반기부터

입-연강제의 섕]산능럭도 접차 증가하고 있다. 제철부문의 )g산능럭은 fr7 넌의

� 

206만

톤으로부터 1975년에는 304만 톤으로 높게 증가兎으띠 89년애는 517민· 톤, 92넌에는

580만 톤 수준이다. 제강부 에서는 19SO넌 398만 谷으로부터 1992닌애-0 740만 톤으

로 비교적 %게 중가하였다- 압·연 J·제는 1970Vl 104만 톤. 1975년에는 280만 톤,

1980닌에는 310만 톤, 1991넌에는 410닌· 톤에 이르렀다. 특수강제는 성진 강소. 강신제

강소, 8%제징'소, 평%강省-牙장, 부릴'캅금공징- 등지에서 AI신·되고 있으머 전기- - 접봉,

힙'금꽁-/강, 탄소공구강, 할旦강, 고속도강, 구조힙-骨강. 위이어 로프, 아연도강판., 스프

링강, 바어링강 등/뇨 )g산되고 있디·, 앞으로 깁첵 친언%·기업소를 500만 톤 능력으로

획·장하는 공사와 촹 칠의 400민- -浴 확장공사. 강신제깅·소의 200만 톤 능릭확징·공사

동이 예견되고 있어서 그깃의 실호1은 북한의 칠감사업읍 깅-화히.는 骨요게기로 필 전

망이다,

3.2.2 비철급속공업기업소 헌황

북한은 중촤학공두]의 주A한 소제산71으로서의 중요싱곽 외촤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

성으로부티 비힐크속공업밀국)에 적지 嗚'은 힘을 썰이왔디-. 북한은 6.25 骨린으로 파

괴된 冬남제d소, 문렸 1소, 납At제$1소, 해주제런소를 5개닌 게의(357-1960기간

01] 기존실비를 복[,L하고 7 개J계서(l%l-l970)에 설니커-장올 추진하여 60닌대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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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비철금속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6개년 계획기간에는 안주제련소건섣을 추진하였으며 1961년에 북창알루미늄공장을

추전하였으나 1983년 말에 완공하였다. 또한, 70년대 이후, 단친제련소, 평양유색금속

공장, 운훙동제련소, 성남727제련소, 탄毛마그네샤공장, 10월3일弔년제련소, 9.27 제련소,

청화제련소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비철금속공장들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비철금속제품은 주로 연, 아연, 동이며 이들 제품의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금,

은, 기타 희귀금속들이다. 1983년에 북창알루미늄공장과 평양애국늄창공장이 건설됨으

로써 그때까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던 니켈, 몰리브덴, 알루미

늄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6년에 착공하여 1993년 경에 완공한 사리원 카리비료공

장에서는 연간 42만 톤 능력의 알루미나 생산공장이 설립되였다.

1980년대 이후로 비철금속광물탐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새로운 광산개발에 힘을 넣고

있으며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이미 있는 광산들의 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하여 일

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정평광상, 낙인광산, 성서청년광산, 신파청년탄광, 혜

사청년광산, 향풍광산, 재봉광산, 평북천마광산, 11월광산, 3월5일청년광산, 갑산광산,

운홍광산과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60 여 개의 신갱 건설 등이 포管된다. 북한의 최대

비철금속광산은 검덕광업연管기업소로서 매장량이 약 2억 톤이며 연간 1천5만 톤의 광

석처리능력과個만 톤의 철광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혹연광산개발도 다그치고 있다. 1990년에 황해남도 홍상지구에서

대규모흑연광산이 개발되어 국내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도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

게 되었다(연간 생산량 2만 톤], 헌재 북한은 자강도의 동방광산(연 2만 톤)을 비롯하

여 업억, 취흥, 개천광산 등 10 여 개의 혹연광산에서 연간 약 6만 톤의 흑연정광을 생

산하고 있다.

제 3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비철금속생산을 1985년의 43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증

가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가 1988년 당초의 150만 톤으로부터 20만 톤 상향 조정

하여 170만 톤의 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검덕지구, 단천지구, 양강도 지구,

황해남북도, 강원도지구에 새로운 광산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미 있는 광산들에서 새 갱

건설, 생산확대에 힘쓰고 있다.

북한의 비철급속생산능력은 1984년에는 150만 톤이었으며 1993년에는 170만 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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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玆으니- 단성하지 못兎다. 1980닌데 1괸- 언 섕]산은 8반7500톤 J셍산되었으며 이.언)g

산은 5만5친 톤, 동은 익1 9반 톤 -셍신·히·玆다. 일·루미y- T산시실은 似었으니. 1983년

구 소련의 지우1으로 북창일'-7미f-y장이 ·d설됨으로써 ]蜀0넌대 중반부터 연간 약 2만

톤이 셍산되어 내수용으로 충당'되고 있으111 3치- 7개년게 기간 중에 사리毛 카리비료

오1' l-기입소가 11선친으로써 1男5닌 이후부터 40만 톤의 曾루미A생산이 가능할 짓으로

애건 1다.

북한의 비칠if속공업은 윈료, 자제<L부터 섕]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T 국내자원과

기술, 인력으로서 운엉%]는 자 1도가 기·징' 높合 공업부문이다. CI러니·. 자체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이 건섣하였고 9기숩의 연구 1질 도입이 미약했딘 것으로 하여 셍산

시설이 닉-후하고 - 8-해성이 깅'하머 특히 섣비보수 및 4신이 이루이지지 않아 설비노화

가 십한 상테이디-. fE한 비급속 광석의 품위가 매-( 떨어져 정괭·실수율이 닛·고 단위당

원가가 y 은 결주]이 3)디·, 한핀(국네수)비금속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높읍에도 주요

한 외촤픽득으旦 활용되는 깃으로 히.여 국네수요는 여진히 불충분한 상테에 있다.

3.2.3 기계공엄기업소 힌황

북한의 기계공업은 AL업의 헥십이라는 3L玄아래 깅공업과 국방력 깅·화를 위한 괸수

적 부분이라는 정책 히페서 최.원션적으로 빌·전되어온 부분이다, 특히 중공업의 헥심인

기게제직'공업은 니·리·의 경제저 수준은 니·타네는 칙도로 인식하고 주]종적인 투자를 히.

여온 견피. 공업총셍산액에서 기게공71이 치·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중 가장 높다. 6.25

이후, 소련과 체코, 폴란드 등 구 사최주의 국가의 경제, 기술원조를 기반으로 가장 旨

은 J츤문의 투자唱·동이 추진되어 目70넌데 초부터 기게공업의 셍산비중은 공업총셍1산骨

의 약 30%에 이 개 3d으5L써 북한공업의 중추적 익할음 수헹하게 되있디·.

1960넌 애는 기게공입의 대힝촤暑 추진히·먼서 기계의 자-cr 율은 90%이상 도딤·하게

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최대 공하기계骨심지인 최%-f고L직· 기계공장과 구성%-쟉기계공

장을 중심으로 범용>직'기게기· 셍산되있으미 운산기게공장에서는 건실굉·산기게, 운반

히·의기게 등이 공징·1但로 진y최.되이 섕1신되있디..

l[]67닌에 1 만내의 공작기게를 )g신·한 북한의 기게공업은 1970넌내에 셍산의 자昏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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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에 중점을 두면서 종래 까지 추진된 기계공업의 대형화. 종합화 외에도 전자공업

과 자동화 기구 및 기계공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여 기계공업에 응용함으로써 이 부분

의 정밀화와 자동화의 질적인 성장에도 노 력하였다. 이리하여 6개년계획기간(1971-1976

넌>에 5000미터 보링반, 범용공작기계, 3000 마력 불도저, IOm3 애형굴착기, 종하굴착기

등을 생산하였으며 자동공작기계 등도 생산해냈다.

제 2차 7개년 계획(1977-1983) 시기에는 현대화, 과학화, 자동화를 목표로 새로운 주

조법의 도입, 형단조화와 프레스화를 추진하면서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 대형기'

계의 생산증대를 주요 과제로 섣정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목표로는 기계가공품 생산

을 500만 톤에 이르게 하고 5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며 특히 대형공작기계, 특수공작

기계, 유압모사선반 등 자동 및 반자동공작기계, 단능공작기계의 생산증대에 주력하였

다. 한편 이를 위해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애안중기계공장,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을 신

설 및 능력화장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비노화와 생산침체로 실적을 목표치 5만

대에 훨씬 못 미치는 3만대 정도에 머물렀다.

제 3차 7개년 계획기간 기계공업의 주요목표는 정밀화, 대형화, 고속화에 두고 전기,

전자공업의 발전에 병 하여 NC 공작기계, 형단조화, 프레스화, 주물과 용접작업의 기

계화, 로봇화를 추진하고 해로운 경질 및 초경질 원료를 이용한 공구생산체계로 전환하

려고 하였다.

북한의 기게공업에서 공작기계공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선반, 밀

링기, 드 릴링기, 보링기, 연삭기 등 범용공작기계와 굴삭기. 불도저 등의 건설, 광산기

31, 운반기계가 주요 생산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80년대에는 6000톤 프레스, 1만 톤 프

레스, 20미터 대형선반, 산소분리기 등 대형기계를 생산하는 한편 공작기계의 다종화를

추진하여 부분적인 수출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兎다, 최근에는 수치제어선반, 가공중심

반 등 일련의 NC공작기계도 생산하고 있으나 중요전자부품 공급미달로 다량생산은 이

루지 못하고 있다. 4 월 3일 공장에서는 비교적 성능이 높은 구성 104호 생산보다 자동

화 수준이 높은 수치제어방전가공반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련의 주요 공장 등에

서는 유연 생산체계를 통한 대량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3차 7개년계획기간 2만 5천대의 범용공작기계, 6000대의 NC 공작기계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선반의 정밀화, 고 속도화, 자동화를 위해 노 력하였다. 북한의 주요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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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산공장은 최친공직-기계공장, 구%공작기계공장이 최데그모이며 이외에도 만경대공작

기계를 비뭇한 수십 개의 중소 -Y작기계공장 이 있다. 회친공작기계외. 구섬공작기게

공장들의 연간 A&1산량은 긱·긱- 1만대 수준이다. 민·경대 공작기계공장은 헌재 /%신·농럭

50이)대이며 3닌에 NC레이저 공직·기게 1000대 /생신q]f를 싣정히·效오니· 100여대에도

미치지 旻하였다.

농업기게공입은 북한의 기게공입에서 중요한 자리릅 차지하고 있다. x-업의 기게朴

를 A-촌체제의 중요한 과%으로 제기한 이례 농업기계공림은 1958년 28 마릭 트렉터

ii 

친리1·1.52호를 1산한 이래 so년1대애는 75마력 " 

푼 흐"를 70닌대에는 15마력 소림트렉

터를 )y11산하옜고 1980년대에는 40미-력과 리걸식 트렉터 " 

충싱호"를 셍산하였다. / %1]산

능력규모는 함1제 4만 5친대 수준이이 1卽정보당 10데씩 보유管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트랙터공징-은 -iiI성트렉티공징·, 925농기게-&(장, 충성호 트레터공장, 반겅대 불도

저 공장 등이 있으미 거- 도 및 군에 x-기 공장 및 수리공장들이 있다. 이 중 금성트

랙터공장이 최대 Y(34인 바 셍산 1정이 흐름 식으로 됴]어 있고 자동화 수준이 싱·닯히

놉으미 연긴· 3만 (15마력 환산) A%신·능럭을 보유하고 있다. 0러나, 이 공장에서의 싣

지 셍]산실테는 Al부자제W5[f의 미딜로 1991%<1에 500여대1-Iq-에 셍산헤 내지 못慷다, 이

1
)

l-l·애 충성호트랙터공징-은 V-릭 2000데, . 25트랙티 공장은 능력 1000여대이다.

북한의 사입기계는 주로 <)설기게외- 굉·산, 탄굉·기게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긴설기

게꽁장들로는 만깅대 불도저공장, 7}7긴설기게공장 등이 있으며 건싣용 기게들과 유

71시설, 省리베이[-1 兮을 제직-히·고 있다. 탄핑·, 젼·산기게%L장들로는 약 40 어 게가 있는

데 이 중 8윌 26일1 공장, c /·싱광산 기게7징·, 신의주굉·산기게공징·, 탄친굉·신·기게공징-,

펑잉·탄꽝기게공장, 5윌 10일 공장, 낙원기계인합기업소, 순친탄괭·기계공징· 동 대규모

시 힐-S- 깆'추)l- 있으미 시추기, 曾삭-기, 진V기, 임' 기. 적 기, 굉·신A- 초1치-, 기중기, 콘

베이이 착압기 등 주요실비들을 A%산하고 있다. 북한은 70닌대 이7부터 300 마력 불

LL저, 4M3 ·計식-기, 종힙·晋진기를 Al산하였으미 80노1대 초부터 2000마력 전%기, 채탄

기, 콘베이이, -8t-M프, 유7]·%-1身동 종하체탄 실비들을 A%산하었다.

북한의 정밀기게공업은 60년데 초 게측기, 재%기, 페骨시게 등을 )g산하기 시작하

이 계측기부분의 선-d-공장긴설과. 기존의 정밀기게공장들을 획-장하어 )4신·농릭을 하대

하였으며 1979닌 스 위스로J1터 모란>시게$징·, 80넌대에는 일본으로부티 전자시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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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보산공장) 둥을 끌어들여 생산하고 있다. 이 부분의 대표적 공장들로는 회천정밀

기계공장, 정평정밀기계공장, 평양정밀기계공장, 만표정밀기계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공장들에서는 유압식 주행장치, 고압치차펌퍼, 조연기 미싱, 저울, 베어링과 고속

베어링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시계생산협동조합, 모란봉시계공장, 칠보산

시계공장 등에서는 시계, 평야기계공장, 원사저울공장, 평야도량형기공장, 10월 5일정공

장, 평야의료기구종장, 향산의료기구공장, 평천자동차종합공장, 弔청전기공장 등에서는

계측기, 의료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전기기기 공장 수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주축으로 하여 30 여개소에 달

하고 있는데 7만kw-20만kw의 변압기, 5만lcw 수력발전기, 2극 1만kw 고압전동기, 250마

력 직류발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2만5000kw 수력발전기와 터빈, 5만kw

화력발전기, 1만kw 모터. 210톤 보일러등 대규모 전기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평양전구공장, 남포전구공장 등 40 여개의 중소전기공장들에서 전구, 송풍기,

전기다리미, 전동기, 배전합, 정류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3월 26일 공장을 비롯한 10

여 개의 공장들에서 송전 및 통신용 케이블 코일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대동강축전지

공장은 자동차용 축전지 12만개. 에나멜선 소형전기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에나멜

선 80%, 소형전기모터 60%, 축전기 70%를 구 소련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전자공업부문이나 이 부분은 선진국에 비

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1970년부터 서방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시작하여 헌재 냉장고

12만 6030대, 세탁기 11만대, TV 10만 생산능력을 조성하였으나 그 생산싣적은 매우 저

조한 상태이다,

한편 조선 콤퓨터센터, 조선프로그램센터,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6월1일전기공장들

을 설립하여 컴퓨터, 집적회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정보기기와 전자계측기기를 생산

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전자소자들을 수입하여

군수공업을 비롯한 전자장비들과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자동차공업은 1959년 체코의 원조 건섣된 승리자동차공장에서 
"

승리-5i"형

트럭을 최초로 생산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2.5톤 및 7톤 급 소형트럭, 10톤, 25

톤 및 100톤 급 대형트럭, 마이크로 버스, 자가용, 승용차, 22인승, 70인승 버스, 무궤도

전차, 지하철 전동차, 군용짚차 등이 생산되고 잇다. 그러나 원자재의 부족과 기술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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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4신·링:이 극히 소5P;·r히이며 진키 수준도 매우 g다.

힌·V:l 김종테전기기관차공장체서는 국내에 필요한 진기기관차를 자체 )g신.보장하고

있으며(80넌대끼·지 4축진기기[l[l·차 237대, 디젤기관차 16대) 
' 89넌에는 8축기관차 ) %A산

에 성공하고 25- 3f 광·신-벙- 
·1기기:RI-차 

기차, 지히·초1용 진동차, 2500마릭 디毛기관各

생신·히·고 91다, 6.4 차링:공징체서는 40톤][-f 화차, LA동차, 유조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7요기게공징'

l 기게兮류 1 공징밍 I d·재지1 주 )11신 i 비 4 l
l"' l·11</ 3·]1 1남 Y i;l-33,'VIi]‥) 

" ' 

l 
' '

'

1' 
" 

國 回 

0
l l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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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북한의 주요산업 분석, 산업연구원 (1992)

3.2.4 화학공업기업소 현황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 화학공업계열로 발전해왔으며 여기에

일련의 석유 몇 카바이드 화학공업을 배합하여 왔다. 60년대에 석탄화학공업이 주축을

이루던 북한의 화학공업은 70년대 들어서면서 프랑스, 구소련으로부터 석유화학공장

시설을 들여오면서 화학공엽의 다양성을 일정하게 높였다. 3차 7개년 계획기간에 주먼

들의 의식주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화학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순천비날

론연합기업소,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등 새로운 화학공장 긴설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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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화학비료공장 (단워: 만 톤)

l 공 장 ‥S l < ·l] 1총JW산%·l 주2 /W4誤 l

l[·.,·,·'·-,·[,·)/l'로·;.고[J ]城귀[/k3

7요 촤힉-섬-8-w-상 (단위: 만톤)

순 :1비9론 인 
' 

l-기업소는 석최식과 AL연VI·으로서 1 11난론 섭유를 싱1산히-는 화학공장

요로서 기존의 2.S비널·룐 인'힙-기tI]소의 Al나1·능러을 2배로 식·장하여 10만톤의 비난론섬

유를 셍1산하는 기7]소이다. 이 기업소는 0만 톤의 진소비료, 25만 톤의 염촤비 ,
75

<·.l. 톤의 메티3>-, 탄신.소디- 401vI· 톤 가셩소다 25만 톤, 난백질 디이 30만 톤의 셍산능럭

을 깆.추고 있다. 1 2리나, 종/J의 진기일1El에 의한 키.바이2 /W 곧정을 신·소일7]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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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바이드 생산공정으로 바꾸어 건설하였으나, 현재, 기술적 문제로 카바이트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어 비날론공장 전체의 운영이 마비 상태에 있다.

사리원 카리비료연합기업소는 북한의 무진장한 카리장석을 원료로 51만 톤의 카리비

료, 24만 톤의 알루미나, f천만 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화로 온도의 정

밀조종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로 생산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리원카리비료

연합기업소가 생산정상화가 되면 소련과 중국에서 수입하던 40만 톤 이상의 카리비

료를 자체 생산 보장하게 될 것이다.

3.2.5 경공업기엽소 현황

북한의 경공업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다른 부문에 비

해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성장수준향상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은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경공업 부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

조를 채택하고 주민소비용품의 생산공급을 지방행정기관에 넘겼다. 한편 2차 7개년계

획기간에 경공업제품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노 력하였고 80년대 중반부터 경공업혁명

을 일으킨 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기존의 경공업 공장들의 행산 토대를 강화하는 한

편 새로운 경공업공장들을 신설하였으며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전개하여 공업원료

의 부산물로 경공업제품을 늘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89년의 "

경공업의 해", 
" 

경공업발젼 3개년계획", 
"전국경공업대회", " 

정춘실운

동"등을 벌려 경공업생산 증대를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부분에서 외국기

업과의 합영. 합작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경공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높으며 비교적 발전된 분야인 바, 섬유는 화학섬유인 비날론과 스프사가 주

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비날론섬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함경낱도 함홍시에 2.8

비날론연합기업소를 완공하여 최초로 비날론 섬유를 대량생산하게 되었으며 이후 설비

투자와 시설개체 둥 확장공사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1983년에는 비낳론 생산확대의 일

환으로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설림을 추진하여 IP8P년 1단계 공사를 완공하여 연간 5

만톤의 비날론을 생산하고있으며 199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2단계 공사가 진척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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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낟론 이외의 촤학섬유로는 긷대외. 목제를 윈7旦 스프사를 만드는 신의주 촤학십

-H-공장이 있고, ·칭 1촤학섬-9- 오1'힙'기업소도 이 지역에 뜸부한 목재를 원료로 한 인건직

및 스프사를 셍신-히.고 있다. 한편 6개년게者] 이후에는 비낟·론, 스프사 얻의 섞유 이

외에도 A유를 71료로 하는 화학섬유를 )W산하기 위하이 펑안남V 안주지구에 칭년화

학 연협-기업소骨 건섭하여 인산 1만톤의 촤학AA- 생산능럭을 깃추게 되었다. 북한은

헌제 비날론과 스프사 이외에 인견사, 모비론, 이-널론, 아크릴 등을 포骨하어 인간 16만

5,000톤의 최.힉-십-i 셍1산능력을 짓'추고 있디-.

견방·직, 흐닝·직 셍산은 평양종힙-)-M-직, 강게빙-직, 시리원1%-직, 성1%-직, 구성방직 공

장 서 이후이지고 T%머 J;·CI-M-직은 함송J레1-S-지, 신의주 모빙·직W장에서 셍산되]1 있

다. 최근애는 인·y 아크릴 공장 d실과 구성삥-직>징·의 에어스피닝공장 건실 등이 추

진되었고, 펑잉·직물공장에서는 스 피닝, 위)<A, 엄색, 제품처리기의 징-비를 도입힘·으로써

원료에서 직물/g<E叫지의 일괼·공정체제를 깆 게 되어 1990닌 힌제 1 익 미터의 각·종

직묻을 2생산할 수 있게 되있다.

이외에도 싣크가 1통직으로 T
Ar산되고

� 

있는네 박친군이 실크AW산의중십지로서 매넌

350만 미터의 실크를 AI산하고 있는 비- 핑양, 엉1/l, 박친에시 T생신·되는 링크는 소린, 중

j, 일본, 이틸·리아, 나이지리아. 인도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직몰의 이러한 A산확대

뿐만 아니라 직물의 풉 合 보다 디·잉:촤하기 위하어 순친비날른언호1-기엄소에서는 10만

톤의 비닐론 셍산목표치 중에서 5만 톤읍 비닐론 언견으로 생산하이 뜨개옷, 양1괸', 솜

옷겉감', 비옷, 우신-천, %s-수포.등 다양한 품셍]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칭넌촤학 인합기입소에서는 니·일론과 데트론음 )i산하어 니낟론파 혼1-M-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잉C복친 AI산을 추진하고 있다,

Y·IL 9직물 생신·은 장계, 切-충, 셩 %J긱-計공징' 1< 기나 V:)키骨 <h-장에서 이무어지

고 있는네 1980넌데 후빈-에 이르려서어· 고속 핀직장비동이 도입v)어 어뇨 징도의 셍산

능럭% 깃-추 되있니-, -뮤힌의 대)L적인 핀직물 23%S2는 깅서 핀직省공징·이 있으며

여기서는 스 웨터, 내의류, 미풀3-1, 운%복 등이 생]산되고 있다, 동 W장에서는 130여종

의 주포L 제 Y괴. 5 ,
0GO(류의 제%·섕1신이 이Y이지고. 있디-.

북한은 섬-1분이· 자체의 1L자]iL족과 기술수준의 낙후를 타개하기 위하어 B싸닌 월

'힙·엉1%은 
정, 공표하이 제%j·시이나1J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임은 추진하고 있으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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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 상공인들과의 합영,

함작을 통한 생산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합작공장은 1987년 일본의 모란봉 주식

회사와 북한의 은하무역 총 회사 간에 이루어전 모 란봉 합영회사로서 동 공장은 현재

까지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합영회사 중 최대규모의 회사로서 기성복, 와이셔츠, 점

퍼 등을 생산하는 낙원성화피복합영회사와 진달래합영회사 등 의류부분의 합영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86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2000년까지 경공업 생산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의료

부문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의류생산 설비 멀 기술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제공받

아 여기서 생산되는 의류제품을 소련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의류생산 및 기술부문의 협력

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로 매년 수출물량이 계약보다 미달하고 았다.

북한의 합영기업 현황 (199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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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긴재공업기업소 힌황

건제공업은 북한에서 가징· 자립적인 공업으로 되어 있는 바 그것은 d제공노]의 4셍산

기술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f/1 원료를 전적으로 J (내에 의존하고있는 으로 해서 )i

산이 비교적 정상촤되어 있는 부문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기긴- 기간산업의 셍)신·기술

적 토 를 강촤하t:- 사업으로서 건실부문에 필요한 긴제풉의 셍산기지로서의 긴제공엄

육성에 적지 嗚'은 힘을 육성하었기 떼문이다.

긴제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깃은 시t/!1且 공업이디., 힌재셍산능력상 가장

큰 시멘트 공장으로서는 순 1시1 트 장이며 연간 300만 톤 셍산능럭을 보유하고 있

다(실지고 230만 톤-260만 톤), 이 공장설비는 영국에서 일식으로 수입히.었는데 기본

d%샨설니는 영국 산이고 조종- 컴%F터체게는 프랑스 산이머 조종용 하1웨이는 텐마

이·3- 신·이디-. 최근 A·일에서 수리한 싱·원 시1虛且 공장은 언간 200만 톤 능릭을 보-7하

고 있는 가장 힌제직인 시gl]見 공징-이디-. 힌제 이 공장은 노 동딩 재정 징리부가 직1]

4생신·관리 처분히·]1 %A머 )1산된 시멘트는 S·동딩·이 직집 지정한 대성·건설에 쓰 이고

있디-. 현재 북한의 무역T줄에서 시11]]트 /출이 치.지하는 비중은 뎨단히 크다. 이외에

큰 7(·모의 시T겐트 )g산공장든로서는 승호리. 미.동. 인내리 시1虛트 공장 등인데 이기서

l.176만 톤 의 시11%트骨 셍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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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화물공업의 경우도 세계 최대 매장량의 마그네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어 내화

물공업도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마그네사이트 광석의 최대 채굴지는 백骨산이며 최대

마그네사이트 공장은 오지리에서 수입하여 가동 중인 단천 마그네샤크링카 공장이다.

주요 시멘트 공장

[ l 산 품 l 산능 1 l

1例·]飢靑 1巡拏·]飢(淸$ 1300徑 1宿-側 l
6桐寒郭 k商. 飢(偶4) 1200徑 1 l
12.,·]無郭 k商.·]飢 1160徑 [稱癸 l
i軒·]但脅 1屈奴·]飢(·1修) II 徑 1對軒 l
;做 .]恭癸 1惡飢·]飢頓-A]俱1‥徑 1 l
l 1寧弔. l l l
1桐申]飢.히惡彭.]飢側幸 180徑 l 每 朝 l
1刊·]每脅 1惡彭·]飢 l·徑 1秩刊 l
L·]飢脅 1惡拏·1飢 l…徑 1料刊 l

4. 북한기업의 사유화 정책 대안

4. 1 통일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북한경제의 개혁 여부와 통일 방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4개의 가상을 섣

정할 수 있다. 것은 (I) 북한내부의 경제개혁과 단계적 통일, (D) 현사회체제 유지와

3313 통6, (rn) 4제개헉과 홉수통일, 리2 (tV) 현사최체제 유지와 흡수통일 둥인

데 각각의 경우를 살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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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개혁 이부외- 昏일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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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쩨의 경-위는 l 항으로써 %1북한이 협상을 통한 파정을 배'아 롱일읍 추구하고 북

한 내부에, 에를 吾민, 중<·r식의 점진적 겅제게헉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H-)소런이니.

동구 사최주의국기.들의 겅우외- 같이 2걱한 정치, 깅제적 걔헉의 가능성은 북한의 겅우

일단 배 되어 있다<11 1(아도 y벵·힘· 것이다. 급진적 게헉이 A-빌하는 정치적 위험을

김·딩·할 수 없읍 것이기 때 이디-. 점진적인 깅제개헉에 았어서도, 애를 들먼 중국의 포1

안문 5테 및 허 긷·동과 V-은 정치적 부직-용이 에싱·힐 수는 있디-, 그러나 약간 무리

가 있는 가정이기는 히-지만, %l-한의 지도부가 Il-리적 의사건정을 한다먼, 북한은 개힉

음 하는 경-위 에싱-외는 그러한 부작용과 개헉을 하지 않는 경우 담먼하게 될 지속적

격·제추]체외- 주민의 불만, 체제의 불안정성 V과 긴·은 상힝·을 비교 김토하지 않을 수 임

을 짓이다.

정상직인 상테에서 남북한간에 겅 통힙·이 이루이진다먼, 이는 대체로 상품거래-지·

본거레-·뇨동시장-·통촤통합의 과정을 려'아가게 省 젓이다, 이러한 파정에서 가장 이

상적인 질우는 북한이 싱·풉 및 요소시징·에서 시장겅젱체제를 도 입하고 J생산수딘·의 소

- 괸%를 점진적으로 사유화시키는 경-읜가 되겠으나, 이는 빌다른 현십성을 깆'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자율적으로 사최주의 깅 체제를 見기함을 2하기 떼문이다.

V늘1군 중국의 허 겅험에 비추어 볼 떼, 북한의 경제개힉이 지속%으로 이부어진다

변, 뷰한의 겅 체제는 대체로 다읍과 긴-은 제도적 번화를 뵤이고 있이야만 한다,

- 히 소비제를 중심으로 히-는 시장에서의 깅젱체제 V입

- 한적인 범위의 자본시징·, 외환시장, 1‥%시장의 자 - % 보징·

- 정겅분리를 통한 겅엉의 자-8-성 보장

- 소-v-J;L 서비스, 소비재산업, 유통i:]의 사h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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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장기 임대에 의한 자영농의 육성

- 능동적인 경제의 대외개방화(무역, 직접투자 등)

북한이 이러한 도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단계법 접근을 통하여 경제통합이 이루

어지는 경우, 그에 따르는 
' 조정비용'이나 사회적 길둥은 독일에 비하여 헌저하게 감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알려진 여러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사회

주의체제하에 살던 주민들은 한편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갈구하면서, 동시에 자본주

의적 시장경제에 상당한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실험 및 경우와 같은 가시적 개혁의 성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t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입맛'을 북돋울 것이며, 경제통합 이후에 제도조정에 대한 저항을 극소화

시키는 데에 기여할 젓이다. 특히, 북한이 점진적 경제개혁을 통하여 농업, 서비스, 중

소 기업 부문의 사유화를 확대시킨다면 경제통합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유

화 작업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이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경제통합 또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단계별 경제통합 예를 들면

관세통힙이나 통화동맹 또는 경제공동체 등-물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다 하여도 그러

한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극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엾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분권적 의

사결정이나 시장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국

가와의 국제분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계별 통합전

략이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최소한의 
' 

제도개혁 없는 경

제개방'을 시도하려는 것은 그러한 경제논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혁의 정치적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남북

한 경제통합이나 통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며. 통일

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에는,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정비용

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세벌째는 북한이 점진적 체제개혁을 추구하고, 한국 측에서 독일식의 흡수통합을 시

도 하는 경우이다. 사실은 대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과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이나 흡수통합 전락은 모 두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종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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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깅제체 로 간주하고 9)다는 의미에서 공통성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았디.. 다만 접근

빙-식에 있이서 · 1자가 
' 

싱·딩'한 정도의 장기관) 시게'骨 진제로 통일파정에서 에상되는

J /작용의 극소화를 기닝·하]I 있디·민, 후자는 이느 징도의 부작 - 을 조}-수하14]서도 통띨

에 이르는 과정과 단계를 축소시키러는 7)락으로 피-의-될 수 있을 깃이다. 북한이 점진

직인 겅제개'희을 추진한다는 분밍한 징표들-예普 -計1견, 위에서 지적한 중국의 사레와

같은-이 가시촤 된디-면 급속한 횹수통힙-보다는 단게적 깅제통합 방식이 분멍히 합리

J 것이디-.

-11한이 힌제의 사최주의 경제체제-趾 고수하고 한핵피 谷수통합을 시V하는 경우가

마지막 예일 있다. 지난 수%71간의 경호']이 보이주는 비-외- 깁-이, 북한이 헌재와 갑은

깅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깅제의 징체성을 탈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깃으로 보인다. YJ

일싱과 긴'은 
' 

카리스1]]-'를 길여하고 R)는 기존체 에 대한 하부로부터의 저항이 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상촹의 진전이 통일로 인긷苟 떼 이는 전헝적인 독일식 휴수통 ]-의 %

兮을 J](일 것이다.

이싱-에서 개괸·힌· 1흑 기·지의 $21·8-식 중에서 이-미JL 기·징· 이상적인 겅우·는. (l)V

서 지적한 바와 감이, 북한이 주]진적 질제개헉을 도입하고 CI에 상응하는 0계1健 경제

통 1이 이E-어지는 겅- 일 깃이디-. 또한 (D)항괴- (rn 향의

� 

징.윈기- 실호1불기-능히.거q

통합과징의 조 정비용 부답 분제 떼%(에 (rn 항이

� 

비 j·리적이라면, (IV)헹·의 겅우에 대비

힌- 힌·A( 측의 骨비기- 필](切· 깃이디..

4.2 북한기업 사유화에 따른 정치적 문제점

북한기업 사업체게라는 기71소 자체의 경임활동 원칙에 중앙1]권직 게피겅제제게

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정체의 제약을 반고 있어서 국가의 거시적 겅 조종작- 괴. 기업

의 경엉쵤%과의 -趾기-분의 관게에 있디.. 다시 말-해 기업소의 모든 경엉쵤·동은 철지히

딩-중잉·위원최 의시·P 짙정 지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m T /1 잎에 첵임지게 되어 있는

체게리-는 것이다.

국기-행정기구는 딩-의 깅제)$국)목표외- ]-M·힝·이 tI정되면 그에 침저히 의기하어 지.기부

문의 공장, 기노1소들에서 생산해야 한 잉·리 과제외. 기7]들 사이의 AI산링·合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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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기술적 지도를 하며 자재공급

을 비롯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여건을 독려하는 체제이다. 기업소는 당의 결정, 지시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 대책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업체제에서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들 기타 관

리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부문별 업무활동은 당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임

무완성에 중심을 둔 생산활동이지 창의적 활동 내지는 할당된 업무이외의 작업은 기대

하기 힘들다. 또한 기업의 활동은 경제부문별 지도 기구가 있어서 각각의 계충에 맞는

조직에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모든 기업소의 경제활동내용들은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에 매일매일 보고되고 조종을 받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애서 사유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책임지고 작업을 수행하던 기업소가 타인의 소유로 전환되든지

또는 자신이 직접 기업소의 소유주로서 생산활동을 결정하게 된다면 강력한 거부감과

혼동이 동시에 다가올 젓이다. 그러나 헝가리나 체코의 경우처럼 부분적이긴 하지만

미리 자본주의 형태의 생산 경험을 거친다면 이러한 거부감과 혼동은 경감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에서 아무런 변화없이 흡수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거부감과

혼동은 상당히 큰 폭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즉, 보다 부

드러운 사유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

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당비서직 숭계 이후 개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 력과 인내력을 갖춘 협상을 마련

해야 한다. 현재의 철저하고도 폐쇄적인 상태에서는 북한기업의 사유화는 경제적인 것

은 차지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기업을 사유화하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

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험난하고 또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 정치

적으로 특히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변혁과정에서 소외된다고 느낀다면

통합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통합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통합적 과정에서 파괴적 . 해체적 경향이 주도적으로 비쳐진다면 상호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보다는 갈등과 체념이 더 강해져 남과 북이 지금보다 더욱 반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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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기7]의 사유촤과정에서 기존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지배인, 당비서, 기

시장, 부지배인 동 괸리지骨에 대한 >71한 빼리외. 곤로지.돌의 실업애 대한 보장이 적

극적으로 마Al되어이· 한다. 히 동독인들은 봉일 스1에 자신晋의 사회$] 지우1에 엄청

난 111회.를· 가저있·니-3:t 경'힙兎다는 것을 싱·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통힙·괴.정에서 필

언지인 것이지만 매A 다잉7한 1-q식으로 이특과 손실, 사최적 상숭과 히.락이 이 어저서

정치>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 짇 수아에 但-E을 의미하고 있다.

4,3 북한기업 사유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정치적인 측민을 j 1해 북한 기업의 괸·리지·외- HV자들에게 구시대의 신분을 유지시

지 주고 사최적 안징을 추3L히·기 위해 북한기업의 사우-화 과정에서 국엉기7]의 관리자

외· 1‥-%자들을 지속적y로 체용하는 9은 겅제적인 측번에서 볼 1111 상담한 분 주]을

이·기힐 이디-. 히.지1%Il· 정치죄 빌]i셩피. 겅제적 %1심성이 고[히 미런되기·는 어리- 깃

이기 떼문에 국엉기업의 제산을 사-R-촤시키는 네 있이서 적용될 수 있는 및 기.지의 기

준들 兮 효- 셩, 신속성 및 시최적 수A-성이리.는 세 개의 기준이 적절히 시-F될 수 있

음 것이다,

%일의 겅우 신비·관리칭에 의한 시-T-촤호- 작업의 신속성과 겅영의 효율성에는 순기

V-적인 1/J-번에 0최성에 있이서는 상딩-한 문제를 깆'고 있는 것으로 보인디-. 최근의 A

료에 의하면, 1993닌 5 월 밀' 인제 시.유회. 대상 기업중 12
,
360게 기업이 사우-촤%]었으며,

2
,
702개 기업은 정신·처리되고, l,871개 기입이 아직도 신탁관리弔의 관리하에 있는 깃으

旦 니.타니. 있다. 이 중 사우-촤가 이록L어진 기업에 의하어 띵시적으로 보징·핀 고 용기최

의 창舍 . 1 백4십6만179, CI-리고 투지-17·모는< l ·친7벡 심억 미-르2이미, 신디-d리칭의 매

긱-수익욘 41꾀3%1억 미-르 /-애 昔히-)i 있디·,

이i-‥-]한 매지· l-M-식의 시-+-최.는 힝·후 대량 실7]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

IS0년초 시. - 회. ·작·업이 시직·필 딩-시 신틱-{l-리칭의 관힐· 히-에 있딘 3표든 기7]의 骨5

지.% 4백1산 기.링·으로 추졍되있디-. O.러나 <l-V 메수기업에 의히.어 且징·된 )l- 용 및 이·피

도 신박%l:l-리·칭의 판리하애 있는 기 1종사지.-의: 3십1민-명-를 제외한 니-미지의 내부분은

실업으로 진랴하있다. -:·
[잉기업의 시-A-최.에 띠-旦는 대량설1업을 ]·g·지하기 위히·이 매수



197

기업에 의한 고용보장의 정도에 따라 유리한 매각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물구하고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 사유화 방식은 재정부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독일의 경우 신탁관리청은 상당

규모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2 천7백5십힌1 마르크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그 상당 부분은 과거 국영기업이 안고 있던 부채의 상환 및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원금 그리고 공해 제거 사업과 판련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

리가 독일의 사유화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4.4 북한기업 사유화의 결론

앞서 언급한 정치적 · 경제적 문제점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영기업 및 국유

재산으로 사유화하는데 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소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문제

점들이 충분히 논의된다면 독일통합이나 동구 유럽 및 러시아지역이 쳐었던 체제전환

의 비용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기업 크기와 생산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유화 방식이 소개되어야 한다, 특

히 대부분의 북한기업들이 노 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각 방식

을 사용할 경우 집단 실업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중사유화 방식을 택할

경우 반대로 전문적인 경영인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기업을 사유화하는 경우에도 매각사유화 방식과 대중사유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

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았을 것이다. 즉, 한 기업의

일부는 대중사유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정치적 · 사회

적 안정을 도2하고 D 기업의 나머지 일부분은 매각사유화를 통해서 관심있는 외부인

들이 직접 해당기업에 들의 경영능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방식이 택하지 않又 매각 사유화만 추진된다면 북한의 군수산업이던가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건재엄 둥이 사유화되기가 힘들 것이다. 한편 평양근兄의 기엄

들은 매각 사유화에 상당히 매력을 주는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

산성 보다는 입지적 유리함 주는 기 의 가치가 높기 때문 다. 반대로 지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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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후핀 위치에 있는 기업돌은 긱-l-s-식에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입들·에게는 데중 사-S촤 대한 비名을 높어시 기존의 북한주민들에 의해서 소유되

고 일부는 외부겅잉인들이 침-어히.어 셍산성을 제고하는 r-g·안이 바림·A할 것이다.

한%) 기7]의 사유화 싱공 여부은 g-이 사우-화 빙-식에 의句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오

히리 사유촤 외적인 요소, 기술 인 측먼과 산업 구조 조정적인 측먼에 의해서 경제

통호1·의 성-광여1L가 날려 있다. - 신 남북한의 산업3L조를 동짇촤시키는 데 장기적인

치·원에서 결정해이· 한다. 북한 국엉기업의 사유촤 따르는 조정비정-을 줄이기 위해서

는 남%f한간에 상당한 기긴- 동인· 이윈15 신·오iLl'l-조를 7-지헤야 한다는 것이다, 소- 모

의 추기- 자5된平입과 겅잉 기111의 이전을 통하어 중5(을 AL함한 동남아의 후발개도국

대하이 비Is't<위가 司-보唱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엽은 북한에 계속해서 육성시키

s 이를 한<·f지급1에서도 육성혀·는 우블 131하지 발아이· 한다,

띠고1-서 북한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깃이 있다민 이骨 한5f지역으로 유지 신입을 A

성하지 말고 북한지억내의 전릭1산%으로 곡]중육성헤야 한다. 이린 경우에 다음과 v·은

두 가지의 If·제기· 있을 깃y로 아싱-핀다. 그 하니-는, 데부분의 사최주의 J - 들이 C'l-러

한 늣이, 북한의 겅A-에도 그러한 중소기7]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통상리인 시징·경제

국가의 깅- 보다 
'현저하게 

닐'을 것이라는 점이다. T많은 중소기7]뵤다는 오1정수의 대

기우]을 대싱젼-로 하는 겅우 사회주의 겅 의 게 , 통제 감독이 용이省' 哥만 아니라,

과거의 개발전릭·이 깅공7]뵤디·는 주로 자본재산7]을 중심으로 이루이져 왔기 때문

이다,

5무1의 졍-( 시-H-촤 과정에서 魂'은 기업을 파산시키고, 시·7-회-된 기업-趾이 극단적인

김-링· 경잉을 힙졀J(씨 실업을 포힘-한 여러가지 문제듭이 1필생하게 된 )은, 가능한 한

0기VI-에 시독과 -V실적인 d대리 신-입3(조 (동( 1 수준의 지.본4약<L외. 지·Y-게수)-趾 힘

성시키)% 히.는 파욕의 소신젼로 이해된다.

띠-라서 남북한과 깅영봉합· 이후 딕한지%의 노-E-A약적 중소기업을 내상으로 일정

5T모의 지-- 과 깅x]1통한을 지원하이 대링·신%을 빙·지하1C 북한 겅제를 촬성촤시키는

네에는 상당한 한게가 있울 깃으로 보인다. S/ 디.른 문제는 겅제외직 성걱의 것이다.

즉, 겅제통71- 이2돔 -h[·한 지려의 경제를 대싱Fl< 점진적 3녀스 조정 조1략- 투71히-는 겅

- F, VI-북헌. 지역긴·에 이원구조기. 징·기회-될 )이미, 이 겅7- +[헌· 지억 주;vI의 상A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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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대규모 노 동력이 남한 지역으로 유입됨으로

써 그러한 이원성이 더욱 증폭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체코나 러시아와 같이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바우처 내지는 투자증서를 배분

하는 경우 소유의 사유화 및 사회성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수

용성이 제고될 수 있겠으나 경영의 효율성을 기라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식의 매각방식은 그와는 반대의 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독일식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단의 하나는 해당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이다. 말하자면 
'

종업원 지주

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무산계급의 영속적 무산계급화를 방지하고 생산성행상을 위

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구 제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

셋째, 농업부문에 있어서 농지의 사유화 및 농업의 시장경제화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북한이 이미 자체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중

국이 그러하듯이, 실제적인 개체소유와 큰 차이가 없는 농지의 장기 임대제도를 도입,

시행한 상황이라면,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곧바로 사유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농지의 사유화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 농업개혁

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바로 그와 같은 사유화에 대한 저변으

로부터의 저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단계적으로 농지의 사유화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업부문의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

로 소규모의 ' 

협력조합'체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인

민공사와 같은 방식은 규모의 비효율성과 책임의 익명성에 기인하여 어러가지의 문제

를 안고 있었으며, 영세성을 떤 개체의 소농체제 역시 비효율적이기 대문이다.

북한 지역에 았는 농지 및 전반적언 토지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일부학자

들은 통일된 이후액도 공적 소유를 고 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바 있다. 이는 무엇

보다도 소수에 의한 부동산의 과점 및 투기와 같은 사회 부작용을 원毛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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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한다는 논거를 저변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힌 7장은 무엇보다)L 다음과 같

은 V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디.. 그w 하니·는 통일힌dr의 T 지억에 두 가지의 싱-이한

소 - 제LL가 병존힘- - 로 쎄 맏A셍하는 부)제도상의 문제이며, 그 다谷 하나는 사유 에 기

초한 시장d제의 원리에 어굿난다는 점이다. 부작용을 빌미로 윈칙各 희/A管 떼 제의

기본 성걱은 번촤되기 u]-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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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l

대한민국은 분단국으로서의 위상을 탈피하고 한반도의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

고 있다. 남북한의 통합은 통합의 과정에 였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는 영역주권이 변경됨으로써 국제법상 국가승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역주권이 변경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효과는 그 영역에 있어서 주권이 변경되기

이전에 행사되었던 선행국의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가 주권변경 후에 그 영역을 양수한

승계국에게 어떻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른바 국가숭계의 효과를 창출하게 된

다. 이러한 국가승계의 문제는 선행국과 승계국 그리고 제3국간에 형성되는 볍률관계의

형평성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역주권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승계의 내용으로는 조약을 비롯하여 국가

재산, 국가공문서, 국가채무, 사권(사법상의 권리 · 의무), 불법행위책임(국가책임), 국적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통합시 발생하는 국가숭계문제

가운데 국가채무의 승계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특히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95년 현재 북한의 총외채는 1백 18억 3천만달러 규모에 달하여 GN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통합시 북한 외채의 인

수(승계)문제는 대한면국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콴행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외채의 처리방안을 모색하

는 凍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승계문제에 관한 국제법규범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

국가재산, 국가공문

서 및 국가채무에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 f States in Respect o f State Property, 서chives an d Debts )이 있다. 본 협약은 아직 정식

으로 발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법위원회의 오랜 법전화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채택

된 것이기에 동 협약규정은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향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국가승계는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법률문제 중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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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리는 많은 학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학실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최지피있

딘 2팔적 )게론괴. 부분죄 승게易을 비롯하여 - 7기적 내체이론, 도닉적 힌신이론, 단

질이론. 신덱적 숭게이론 능이 제시피%iw, 이에 이이 비교적 최근에 제시핀 s-l/l이익

숭 이론에 이르기까지 국가승게분제의 7/·리적인 헤질을 도모하러는 魂·은 노%이 하

이졌다. 그v·!데 이러한 학실의 진 는 시내에 따리- 진개y]는 국가이익의 보다 유리한

측1긴을 빈-영하고자 하는 측) 이 다소 깅'하게 Ir출되어 兎·고, 띠-라서 국가의 대외정책에

띠.리- s [기.승게이론은 유동A으로 번친피이 왔다고 省· 수 있다. 그인데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게를 중시하고 正한 기존 이론이 촛점을 밋'추어 왔던 국기-인z]의 동일성 및 게

속성이라는 굽레를 빗어니· 이전되는 엉역얘 있는 
-L
(-vJ의 이익에 춧점음 두고 있는 국

빈이익승게이론은 비교적 오을닐시 시대상촹에서 IlL쇤적으로 적- 될 수 앴1<- 骨리적인

승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시로 빈하는 국가정첵에 국기-승게의 길정-島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의 본질적 기초로서 딩'해 이·감1잉억에 있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어

그 영억에 관련핀 승게( 吾 헤짐히·는 것이 보다 합리지이고 안정적입 수 있기 떼문

이다. 힌대국제법에서 중」요한 우]지으로 등장한 제일민의 자기결징권은 기존의 국가중

심·적 사고에서 <Cf빈중십$] 사고로의 전호{-을 의미하는 중요한 틴'서를 제공하51 있다. 따

라서 <AL민이익승게이론에서 제시되이 있는 어러가지 기준을 기초로 하여 국기-승게 제

-計 해걸하는 것이 힙·리즈]이라고 할 것이다.

1983년 비q]1나習익페서 제시되고 있는 각 쿠-정온 비교적 합리적인 해겯을 도모하고

있다고 힐' 수 있다. 국가들간의 국제관계법에 있어서 가징· 함리적인 해걷은 당사국들긴

의 자 - 로운 차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두밀'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신헹국파 승개국

간의 승 문제, 7는 선햄국이 소밀된 상쵱·에 있어서는 승계국들간의 숭게문제, 0리고

숭게띵역과 %Il·런되어 있는 제3국이 있읍 깅·Y-에는 선헹국과 승계국 및 제3국간의 승게

꾀· 관련펀 제 문제들은 해결함애 있어서는 관린 딩·사국들간의 호]-의에 의하여 형펑의

윈 과 관련 5개잉익의 t·f민이익을 <11리하어 해절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약에서

도 딩·사국晋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겅. 에는 힘펑의 원칙에 따라 해걷되어야 힘-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디-,

핵-제법상 고리)틸 수 있는 쳬무에는 공공쳬무, 3-기-체무, 지방채무, 지1's·촤된 체무, 공

기71의 체무, 유헤체무 등이 있,디-. 이 가운테, 남북한의 통합과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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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는 이른바 유해채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과 국가관행상 국민의 이

익에 반하는 전쟁채무, 정권채무, 정복채무 및 국제법원칙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조치를

위하여 계약된 채무 등 이른바 유해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채무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국공채의 구체적

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바로는 1960년대말까지는 중국

·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무상지원 또는 원조형식으로서

외채가 전무하玆으나, 1970년대초부터는 중국 · 구소련과 무역 적자분을 외채로 산정하

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외채로 누 되기 시작하었다. 또한 1970년대초 서

방권 국가들로부터 6개년 경제계획기간중 연불로 도입한 중화학공업 설비대금을 계약

기간내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외채가 발생하였고, 제1 · 2차 오일쇼크로 이자의 일부만

을 지불함으로써 외채가 계속 누적되었으며, 1985년도부터는 이자도 지불하지 못해 서

방 채권은행단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정치 · 경제적 실상을 볼 때, 그리고 최근의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북한 대외채무의 상당부분은 전쟁채무이거나 정권유

지를 위한 정권채무 및 정권자 개인의 치부를 위한 채무로서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이른바 유해채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채무에 있어 이러한 유해채

무가 숭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렵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채가

실지로 어떻게 쓰였고 또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남북한 통합은 국가결합을 통한 단일국가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행

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 즉 통합된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국공채의 숭

계문제는 구체적으로 국가승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이 형성된 통일국

가와 채권자인 제3국 및 국제금융기관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외채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외채가

쓰인 용도가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북한 국공채의 승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유해채무일 경우에는

그 숭계를 부인하는 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채무의 쓰임이 국

민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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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운 분단국으로서의 위상을 탈피하고 한반도의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

고 있다. 남북한의 통합은 통합의 과정 및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1) 궁

극적으로는 영역주권이 변경됨으로써 국제법상 국가승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국가승계문제는 향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영역주권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승계의 내용으로는 조약을 비롯하여 국가

재산, 국가공문서, 국가채무, 사권(사법상의 권리 · 의무), 불법행위책임(국가책임), 국적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통합시 발생하는 국가승계문제

가운데 국가채무의 승계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특히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1995년 헌재 북한의 총외채는 1백 18억 3毛만달러 규모에 달하여 GN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다는 점2)을 감안할 때, 남북한 통합시 북한 외채의

인수(승계)문제는 대한민국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과 관행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외채의 처리방안을 모 색하

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승계문제에 관한 국제법규범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

국가재산, 국가공문

서 및 국가채무에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fe1rna Convention on Succession

o f States in Res pect o f State Property, Archives an d Debts )3)이 있다. 본 협약은 아직 정식

으로 발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법위원회의 오랜 법전화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채택

된 것이기에 동 협약규정은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향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1983년 비엔나협약상 규정과 이 협약초안을 마련한

h 사단법인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법학박사.
1) 예컨대, 통합의 중간단계로서 거론되고 있는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독

림된 주권을 여전히 향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영역주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승계문

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조 선일보, 1996년 12월 2일자, 2면. 북한 경제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경제

전반에 관한 기본자료조차 구하기 어려우며, 국내의 유관기관의 자료도 추정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 경제 일반에 대하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毛, G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26-27면 참조.

3) 이하에서는 1983년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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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위원최의 보고서릅 기초로 하어 북한 국공체 처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외· 더불어 국가체무의 승게외· 관런하어 < t제사최에서 엉어주권이 1쳔경된 경우에

헹 진 국가 및 
-C[
(제기구들의 관3%과 국제판레동을 검토하고 이 관한 힉·자들의 이론

을 살피본으로써 국가채무의 승게문제와 관련한 다%한 빕리를 실·펴보고, 북한 국공체

의 치리F-제에 지초]이 털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t·'f가승게의 개넘과 국가승계%리의 일반직 싱·횡·을 실·피보고, 제3장에서

는 국가(게문 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을 실·퍼봄으로써 비-람적한 이론을 모섹헤 보고

지. 한디.. 제4장에서는 1983넌 비엔나헙약싱' 국가체무의 숭계에 관힌 규정을 검토하고

괸·런된 학·가관헹을 살펴별으$L써 남북한 -秒71-시 적용릴 71리를 진토해 보고자 한다. 끝

으旦 제5장에서는 <'·[d듣의 관행과 학자들의 이론, 그리고 1983넌 비엔나힙약상의 7-징

을 종합하어 북한 국공제의 처리빙-인페 곤1·한 일반원칙을 도출함으로써 견론을 或고지·

한다,

2. 국가승계의 개념 및 국가승계법

2. 1 . 국가승게의 개념

국가승게라는 개넘은 영역주권이 1 1경되는 경우로부터 발셍하는 법적 효과와 관런되

어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 았어서 <·r가승계란 타국의 7Y·1하에 있던 영억에 대하여 일

국의 주권이 익-장된 걷피.로서 C/- 영억에 관한 타국의 권리 . 의무에 대한 일국의 숭계

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애 띠.라서 1978넌의 t 조약에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니.

꾸/리['[01- 1983넌의 ' -:·
f기-·제신·, -공%!-시 

멓 재)/ CIl-린 
'l- 

o·기.승게애 ill.'한 1113n니-省익·s은

-AL통 
제2조 1힝· e!)에시 5 (가숭계를 

" 

임익지. 2%+l·<·1.된 국제린·게에 있이서 한 <,:-가의 1

-K 다谷 국기·기· 대 1]하는 ·깃"으로 정의하고 있다.4) 따리-서. 치기-숭게(succession o f

Status)란 c깁징한 지익을 봉치하는. 3 /가가 1
%
)1겅되어 C t 영역에 대한 주구1이 1깅毛 경우

에 L/-매끼기 CI 잉익의 국·제A%·계 핀-히.여 책Y]을 지고 있딘 c /-骨치국-(선SbP)의 굄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 
"

StICCNiS ion o f StrIcs" meaus 016 re placc111CIll o f ouc Slil(O hy i]nnther in tIte rcs ponsibility for thc

iutemt1tioual re latiomi 아' (Orr1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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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신통치국(승계국)에 어떻게 승계되는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5]

국가숭계의 개념은 일찌기 영토는 국가의 재산이라는 견해로부터 기인하며, 로마법

에 있어서 사법상의 상속개념을 국제관계에 유추한 初이다.6)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선행국이 반드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상속과는 그 성질이 다르

다.7) 따라서 오늘날 국가승계는 국제관계에 책임을 갖는 국가의 교 체로 파악되고 있으

며, 영역주권의 변경에 관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

한편, 국가승계는 정부승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가승계는 일정 영역에 대한 영역

주권의 실체가 완전히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정부승계는 일국내에서 정부

조직이나 헌법구조에 변동이 있어 단순히 통치권력의 실졀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인

정될 뿐이다. 따라서 정부숭계의 경우에 그 영역은 여전히 종전의 국가에 의하여 지배

되어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며, 국가 자체는 제3국간에 종래와 같은 국제법

상의 권리 ·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다w9) 그러므로 정부승계의 경우에는 구정부가 그 국

가를 대표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정부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이 경

우에 승계의 요건이나 기준을 논할 펼요는 없는 것이다.

국가승계문제는 管병, 분열, 管양, 분리독립, 병합, 국가결합 및 기타 식민지의 독립

등 매우 다양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승계란 개념은 영역주권이 변경

되는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일종의 집합적 명사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

5) 김찬규·이영준, 국제법개설 (서을: 법문사, 1994), 94면,

6) 김찬규, 
" 

이른바 국가상속에 콴한 고 찰," 사법행정 통권 제195호 (1977. 3), 36-37면.

7) 사범상의 상속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에 법적 계속성과 일체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윈칙으로 하는데 대하여, 국가승계에서는 보통 승계국과 선행국 사이의 연속성

은 단절되어 숭계국은 독립주권국으로서 새로운 지역에 영역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t])문이다, 이한 .

기, 국제법강의 (석울: 박영사, 1990), 239면.

8) 감찬규·이영준, 국제법개설, 94면.

9) 그러나 구소련정부는 당초에 혁명.내전 등 종전의 헌법체제를 부인하는 수단에 의하여 정부가 교체

되어 그 국가의 정치체제에 근본적연 변혁이 있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구정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정러시아의 대외채무의 승계를 거부하였다(이한기, 국제법강의, 240면). 그

러나 신정부는 구정부가 국내에서 유일한 실효적 정치권력의 행사자였던 경우에는 그 구정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구정부가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성립되였다는 項을 이유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다(김찬규, 
" 

이른바 국가상속에 관한 고찰5" 34면). 이에 관한 유명한 국제판례로는 
' 

티노코 청구

중재사건'이 있다. The linoco Claims Arbitration Case 0923), United Nations Reports o 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I
,

369 at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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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계에 있이 l%적 한정의 기초,논 국세1/]의 루'-체i'L서의 지위이다. 즉. 
t

<](끼-인As(State

persona lity)은 국기·)계라는 진체 분제애 한 인쇠을 제공하는 깃이다. 따라서, 국가숭

게문제는 하니·의 <·l·제t(i주체가 디·谷 1'·f제1/]y체의 71리·의무와 관게를 l%을 경우에만

발$한디-. 승계1< 5어도 돌 이상의 
-:·

l 01주체 사이에서만 반생할 수 있다.10)

2.2 국가승계법의 헝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

<·f기·승 에 관한 ) ]리론 ,
1·<기1시·회의 정지·적 싱'쵱·과 밀접한 관 1을 맺어 왔기 떼문

에 일번-적인 보1리믈 도 출하는네 있이서%. 싱·Id·한 어리운이 니제되이 있있다. 컨데 18

세기J 리 19세기에 K%치 전.개핀 
-:·
l 시최의 兮벰2된 정치3·1 상칙·괴- 결호1-叫여 <1기.숭계

에 관한 이2은 승게吾 J,L 1직F-로 섬-졍하는 R]장과 일];l,l·직F로 부정하는 입장이 r

하이 진게되있다.Il) -원{:l 칫V)·씨) 싱-힘·은 - h-K']에 있이서 나폴레온 전4. 그리스 독립, 이

틸.'리이- 임, 비스미-j-:</l- 전%, 오-dE-만 J r의 dd- 1 兮 <·r경조징현싱·이 빈빌·하게 되자,

영띄주7며:)毛에 의 J· 사최적 · 강제적 엉항을 t ]·소최.힐· 필요성이 깔섕하었고 이에 따라

질서있1:::- f

I
r-1리 · 의무의 이진이 요칭피었디.. 이외- 삔페로 T-8% 털강의 아시아 . 아프리

카 지익에 데한 식111)지·젱탄현싱·/3w로 내1(.피는 y/번 상핌·에서는 식민지의 신정(失政)

S 로 인한 책임( 떠맡지 않기 위하어 J')헹51 권리 . 의무의 이전에 반대하는 깅힝이

[ /2릿하입디·. 이0-]한 싱'반 l 정지려 요칭에 따라 데. 1
;q계 학자들은 보편적 V게이론을

Y징'하<i/- 잉국 
'이·사·들은 

7게],L정이론-t 쭈�징·하게 되있다.)2) 이외- 긴-이 -['·r기.승게이론

各 걱'1-·:'의 빕리 히'신에 A2-기 l- 의-럽A') 관행을 l;1J·잉하어 진개된 것이라기 JIt다는 지·국

의 정치직 싱·딘·에 의헤 1개v]있기 때분에, 인반리인 1
;q리가 힝성되기는 어리운 상촹이

있다.

21 세기에 들이되.서는 2 차에 Jj친 세계내진의 건괴-로시 이·제시-회에는 새로·t 잉V분

%이 J (출'히-었고, 아·d·버 A-인괴. 힌·t·]· 2 1. 리3t 111)므남 눙.의 분단국분제를 초레-

10) Wilfrkd Picdlc1', 삭패0 Succcssiou," )0 Cucyclopedlzl o f Public lu(CI'U/Illuual UIW (1967), p,447.

니 ) ]]J), ()'Gsuue11, 
"

1j)depeuc lellce Ull( l 11r()bIcyrns 41[ sl>tI.e Successiou," in 
'

lhe A/810 M%ions· y]

Ir;leu'l(J>.once/ f.(Ill) Clfl( / l)/))M/UOCy, C( literl l)y Willial11 V.()'llriel] (Stevous (( Soos
,

1005),

pp 그-8.

12) 신기'수, 
'

3·약이 %1 1 <·[기·승)l] - fr771,:l. Vieuull <:1익;의 ]
l
t l직 {j토 - ,

"

국제7학희논令 제27i:l 1호

(l)82.9). )6(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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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60년대에 절정에 달한 탈식민지화기간 동

안에는 100여개의 국가가 신생독립국으로 새로이 출현하거나 식민지 이전의 그 들 주권

을 회복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이 전개되었다. 탈식민지화기간 동안에 국가승계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건수는 새로운 국가관행에 의하여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예컨대

다소의 법적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협정(devolutioli a greements )과 일방적 선언

(utIiIaceral declarations) 그리고 특히 프랑스 식민지제국의 경우 관련 국가들간에 맺어진

기타의 승계협정을 통하여 본질적인 문제돌이 해결되었다.13) 그렇지만, 승계에 관한 많

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였는데, 특히 공산권과 서방권의 이념적 대립인

동서문제와 선진국과 신생독립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대립인 남북문제

는 국가숭계에 관한 원칙을 형성함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20세기에 대량으로 출현한 이른바 재건(re-establishment)된 국가들은 국가

승계문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법적 의미에서 볼

때 오랜 세윌에 걸쳐 멸망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부활되어 나타난 것이었다.14)

당시까지 주로 기존국가들간에 실행되었던 관습국제법의 원칙들은 이러한 부활된 국가

들에게 적용되기에는 법이론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켰다.IS)

이와 같이 국가승계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원칙의 형성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 경제적 · 이념적 요인 외에도, 국가승계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국가승계는 영역주권의 변경형태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국내법적인 사항에서부터 국제법 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원칙으로 규율될 수가 없는 젓이다. 따라서. 국가승계에

관한 관습법규칙의 점진적인 발전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결국 국

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법전화 작업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국가승

13)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see D,P. O'CotInell
,

"

Independence an d Succession to Treaties," 38 British

Yearbook o f International Law (1962), pp.84-180[ Okon Udokang,
"

Succession to Treaties
y

"

8 Canadian

Yearbook o f Internatiotial Law (1970), pp. 123-157[ Rosalic Schaffer, 
"

Succ%sion to Treaties: South African

Fractice in the Light o f Current Develo pments in International Lavrn/," 30 International art d Com parative Law

한arterIy (1981), PP.593-627,

14) 이러한 국가들로는 예컨대,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시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들 수

있다.

i5 ) Wilfried Fied1er, o p. c it.
,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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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헙익0이 단일촤되지 못하)L 1978넌 비엔나협약은 국가들간의 조이1관계만을

다루고 있으머. 1開3넌 비/니·호]sq:은 주로 경제직 분 에 중1]을 7어 <·r기-제산 . 국가

체무 · 공문서 능을 다부교 있는 >이다.]6)

正 
'l· 

국기·승게%A기· 발셍1히·L 시·수1적 상힁-은 매우 디·임7管 뿐만 아니라, 영역 권의

)pl깅을 가지오는 싱·핑·이 항싱· 국제717-y]에 
'省-당하게 

이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띠-리.서

5'f l/]고f)/1에 일치하여 발생한 영역주권의 ]y겅友과 뿐만 아니리- 국 보]3-IPl에 위반되

이 부1·A3한 영익주71의 1;(1깅友과도 국기·숭게단]에서 일반적으로 코·율해이· 힐- 필요성이

있는 깃이디.. L-'/-렇지낀·, a r기·숭게에 곤1·힌· 7개의 비3%니촉]익에서-는 2로지 '

3-제빕에

일치叫여 발셍히·F" <·r%승계에 한정하이 적벙-됨合 1칭시叫고 있으머.17) 이는 김6f 히기-

송계를 1짠생시키는 엉억주구미'1깅의 다양한 상촹 적응할 수 엾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이피- 이-合러 > f기-소111의 경-Y 에 승게%정-의 수7]넌에 결쳐 힐이닐' 수/L 있기 tIl}E에

C)- 어러움을 더히-J)- 있으머, 띠·라서 정획·한 국가% 시기(date o f the success ion o f

Statcs)를 결징히-기%2 메-원 어림디·. 이러한 시실에 입긱'叫어 두게의 비엔니.헙약은 승계

의 구성요3(coustitucut facts)괴· 숭계로J>L티 %q·AW하는 빕적 효과를 구별함으로씨 분제의

일부를 3복하고자 하였다, 띠-라서 ) / 비911니-협약은 오직 국가숭게의 효과애만 적성-된

디·v -Y/-징히·31 있디-.IS)

16) 또한, 이러한 베깅하에서 애초에 5(1전히.직'71에시 논의되었던 국가첵입 및 사권의 승게분 는 걷국
IA ]희.데싱-에서 외피있다. 이에 핀·한 상세한 녜용E 신성수, 

" 

엉억7권의 111킥에 따0 국가습게에
:
i%·한 언/ -

-:·
1기-의 겅제직 i·1리 · 의무의 ty 를

� 

중심으로 - ,

" 

빅·사학위%cIt (김희데학2 네학원,
19P), 103-1 101신, 212-22111), 233-236111 71·&.

17) 1978념1의 ' 조띄]에 긴-련한 국기·슴계에 &fl-한 
'71이' 

6조 외 1983년의 ' 국가제산, 공분서 및 체무에 관

V·]한 국가승게에 [y]/ 한 악' 3%는 공히 
" 

V 힌의;·은 국제111과, ·%히 국제인합힌징·에 3La

의 %J칙에 인치하이 131'생한 핵'기-승게의 %.과에만 적-9-핀다"O'he prosent Couvcntion itpp1ios on ly to he

c O'ecls 0 1' 11 success iou 이' Slil(CS uccuu· ilrn ill cuu l'01·rnity w it11 iutermtliulUIl law ttu d
,

ill particular, thc

pr iucip]es u f ilweulMiuuul lilW crn bocIic+l ill tIm C])i삐CI· o f the Uuitcd NiltiotMi)Z v-징히.Z 있다,

18) 인의 주에서 ))-았듯이 1272%0 비엔니·'헙익' 제6조외- 1963%·l 비엔나힌악 제3조의 공昏·]-/‥정을 보민 "

동
'힙약( 

…

-]
[가승게의 효과에만 직-2-%1디"(TIlC prtrieut ColIVCll(iuu il pplks on ly Io Ille c t'fcclS o f a

SUCCCNS iou o r S[il(C-h. . . )21/. 규-징하2J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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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승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1 국가승계이론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주권의 변경으로 인한

국가승계문제는 국제적 혼란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

의 정치적 상황과 영역주권변경의 복잡성 및 국가관행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관되고

보편적인 해결책을 얻기는 매우 곤란하였다. 따라서 설령 몇멸 전통적인 원칙들이 관습

과 관행을 통해 발견될 수 있을지라도, 이들 원칙들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기에는 의심

스 러울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승계에 관한 이러한 혼돈과 비판이 곧 숭계문제가 영웡히 논쟁과 토론의

범주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평한 숭계원칙이 실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열쇠는 승계국의 필요와 이념을 존중하는 동시에 승계기간동안에 권리

와 의무의 효율적이고 규율있는 이전을 고 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

생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요구하거나 숭인하는 데 있어

서는 오로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

는 것이다. 이것이 승계내용에 있어서의 형평한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았다. 한편, 탈식민지화가 거의 완성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기존 국가들간에 발생하는

승계유형에 대한 고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숭계국과 선행국 및 제3국간의 이해

관계의 형평성을.도모함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벌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형성된 승계이론을 검토함과 아울

러 보다 바람직한 이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2 국가승계이론의 전개

3.2.1 포 괄적 승계이론

국가승계에 관한 가장 오래된 학설로는 포괄적 승계이론(the theor y o f un iversal

S12CCess ion )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그 연원을 적어도 로마법시대에 두고 있으며, 17세

기에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등장하였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9) 포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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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헥심은 국가는 그 자신에 대한 인걱으로서 헝-상 21 숭게<·f에게 모든 권리와 의

무를 이진한다5C 주장한다는 7J에 있디·.20) 이러한 포省·적 송게는 다옴과 갑은 누가지

>-1제에 기초하고 있다. 칫찌], <·r가와 국가주7·IF 신 f도는 자인으로부티 그 %1한을 부이

반았기 떼문에, 따리·서 징부의 어떠한 I
i0경도 <·;-가의 조1능한 원천에 잉힝·을 미칠 수 없

다는 깃이다.21) 둘 , 국가는 설렁 시민을 c /·성하는 개인이 IW1겅된다고 하더리-도, 시민

이라는 
' 

단일한 11질적 성격'을 항상 $힘'하/·1 았기 때문에, 35 그 .지-체는 소멸되지

임·는디-.22> 이러한 전제의 결괴-로서 포팔적 승게이본은 시실상 포펠·적 게속성의 이론으

로 되있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71리받만 아니라 a [기.재무暑 비롯骨 Jdr든

� 

의무가 지.동적

으로 승계<·:·에게 이진하게 된다,

그러니- 세계공동제가 보다 복7]-히·5t 디·잉c 져]에 따라, 1·f제적인 %적·정치적 이론에

있어서 A[괼·적 승게이룐은 Y:f거임고. 비호1싣지인 것으로 비춰지게 되있다,23) a ]·가권력.

즉 771이 신에 의해 주이졌다는 ) 님을 반이‥趾여 수 없게 되있고, 따라서 At괄적 숭

게이본의 하니-의 
· 

! 가 비k리적인 9으로 되이띠떴다.24) 또한, 포괄적 숭게이론은 엉

역주c/)이 번경된 71과로서의 <·게국괴- 단순한 정권교체에 볼과한 국가 사이에 필요한

3L벌을 분밍하게 하지 않있·디-.25)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ty) D.P, O'Cotmoll, s(tItc Succcssiou ill Muuici pztl Law m rn lutcu]U(ioual ulw, VoLl (2% 비., Catnhri(lgc:

Ouiversil y Frcss, 167), l).2S.

20) H. WilkillSUl], Thc Americtm D업1'iuc o f Statc Succ[SSiou (1AllItiu]01'W 193힉 p. 13,

2) ) l),P, O'Couuoll, u p. c ;l.
, pp.Q-10.

22) H. Grotius, Do lure Hclli IIC Pilcis Libri 
'

l'fCS 310-311 (B,KDlscy Irt111S. 1925). 이외. 7-사한 게7}F 아리
스13레스에 의헤시 -L 시·벙-되었다, A 그에 의히·먼, 

" 

깅-은 - 김. 다양한 但(줄기)에도 불구하고 동인하

다, 1 J친-가지로 
-:·
[가는 2.t 니-양한 시V].에도 탈3(하고 동일한 깃이다"olle r ivcr is the S[Irne CVCll w ith

( lillcrcut WIl lem , so is il 臧패c (ho SIrn]e 0VOll w ith dil'forcut c i(izcus), Aristotle, PolihRi 99 (E, Hm·ket trill3i
,

1272). 띠-라서 아리/·.·2벤레스는 국가의 븐점움 길징하논[·Il 있이서 임두애 두이야 
'히-는 

기준은 그 국

가가 깃-C 정치질서이미, 종7-외 기준심·{·:· 깃·은 J
i
l

. 적힐하다V 기술하고 힙디., Arirnotle, TIl0 Polihcs,

hk,Ill, c h.3, pm-ils.5-% 이.리/<토131레2>, 니.%인· 
-]IA희 

익, 정 학·시'희-, 117-니8먼 TI·&,

23) 3한반적 승계이론에 있어서 본진적인 문제는 이 이론이 니무 추삼직이어서 힌실과 우.리되있다는 짐

이디·. M.H. Hocf11ch, 
" 

TIll'ough il ChISS DIll·kly: {MI]CC(iolIR u pou OIC histor y o f tho lu(Cnlil[io11ill Law o f

Public Deb) iu Commoiou Vi께1 SIZllc Succcssiol1," It-)82 Ouivcrsily o f l]linois Law Revie%V (1982), p, 44,

24) D.P, O'CouncIl, o p. c d., p.24.

25) K. MiU'ok, Moutity illI d Coutiuuit y o f S[fl(% iu Public lumn)a(ional Law, 2M Cf 1,, (Goucv;l, l%히, p. 10.

디.시 l'히·II], f%}·적 승계이론은 1%t$/ 寺족이 왹학]·各 ( 
-:·l·가와., 침략딩·히.거니 징If 한 

-

의 기본직 차이를 J
i
L 시하였터·. All'fCtl R, Cowger, Ir, 

"

{Cigl%s irnd Obli g(Ilious o f' Succaisol· Slatcs: Au

Altcrnativo 
'

r11[X)l·y,
"

17 Gtsc Wct1el'11 Rcservc loumal o f III[01'U[l(iousl Umw (1애5), p, 2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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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분적 승계이론

포괄적 승계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분적 승계이론(the theory

o f partia2 success ion )이 등장하였다, 부분적 숭계이론과 포괄적 승계이론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가의 인격이 자동적으로 국가로부터 국가에로 이전된다는 것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분적 승계이론은 국가의 인격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만 숭계국은 선행국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6] 즉, 국가인격의 계속성이 단절되면, 새로운 국가는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구속

받지 않고 새로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승계른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분석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첫

째 문제는. 국가의 인격이 승계국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국가

의 인격에 대한 논거를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로부터 단지 이전의 주

권자(통치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는 국가의 인격에 연관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승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두번째 문제로서. 어떠한 경

우의 의무가 단지 주권자(통치자)에 대한 개인적인 것으로 고려되는가를 결정하는 젓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통적인 학자들은 국가인격의 기초로서 사회 또는 국민

을 사용하여 그 국민의 계속성에서 찾았다,27) 국가인격의 기초로서 국민(populace)이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학자들은 예컨대 민주국으로부터 군주국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통치구조 또는 이념의 변경은 국가의 권리 ·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리 · 의무의 지위가 이전되기 위하여는 국민 자체가 그

형성 또는 크 기에 있어서 변경되어야 한다. 즉, 부분적 숭계이론은 국가의 진정한 본절

이 
' 

정치조직이라는 의제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체에 있다는 관념에 기초

하고 있다.28)

이렇게 이 이론의 촛점이 국가의 인격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해 권리·의무의

지위는 주권자(통치자)에 대한 개인적 권긱 . 의무와 국가인격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권

26) D,F. O'Connel1, o p, c it,
, p.5.

27) Ibid., p. Il.

28 ) D.P, O'Connel1, o p. c it.
, p, 11; M. H. Hoef1ich

,
o p, c it.

,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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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의J]'- 시.이의 구]핀7서 검정된다.2rn 따리·서 만일 어t틴 7약이 주권지1통치지.)에 데

한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5·
tH의 인지과 의무 사이에 아무 l 관게正 실정되지 않

았다먼, <- t러한 조약은 주y{자(통치자) 개인에 대한 젓으로 국가인걱에 대한 승게에 見

힘-되지 鶴'는디.. 뎌 나아가, <·f가의 )/j률히.에서 행해지는 통치자의 불법적인 어떠한 주

71행1위에 대해서도 a /이·애게 의무를 부여하거니- 첵임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 이러한

T71헹위의 骨빔성은 본짇직으로 
-L·
;이-인3과논 독립되어 있기 메 이다.30)

3.2.3 유기적 대체이론

국민의 개속성(popular cou t i11Uity)이란 괸·넘을 내포m하31 있는 부분적 승게이론은 막스

7버에 의句 7장된 유기적 대체이론(the theory o f or pn ic su bstitution )으로 발전되었

디.j]> 이 이론에 띠-르1괸, 덕이-의 동일성은 국가의 -7기적 헥심인 g-민에 의해 실질적으

로 겸정된다. 띠·라서 국기-의 소민旦 인하여 유기적 핵심인 <·r민은 신 r가 의해 홉수

되1퍼, j-기·의 권리 · 의무는 유기적 헥심이 寺수되논 깃과 마찬가지로 홉수된다. 그러므

로 국가의 귀리 · 의무는 정치적 계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러 국빈적 게속성에 의

헤서 승게와 더할이 완전히 이젼된다.32)

이러한 게속싱의 이론은 븍히 중세의 a [기·발전과 국민주권의 발AW애 관심을 기.진

3사가인 기르케(O[to VOll Giorke)로부티 영향을 받은 많은 독일 빕학자들에 의해 19세

기에 유宅되있다. 기르케는 국가는 )Q띵체(-7기체)와 유시·히기만, 국가가 국민괴. 영토로

구성된 
" 

사최기 A-기 
"

(sociol or gan ism)라는 조)에서 Al1정체와는 곤본적으2 디.르다는

이론을 정립하았다.33) 이러한 
' 

사최적 7-기체'에 R)어서의 정부교체는 필언적으로 그

T-기체의 조1정힌 91 찢 동일성에 있어서의 변朴暑 야기히-지는 鶴'는디.고 )i(21-디..34)

m

S) D,P. O'Col]Uell, o p. c it,, p. I l.

30) K. Mtlrck, o p. c i(.
, l).11.

31) MIlx l-lubcl'
,

Die S(irntell SUCCdTViuzl (Leipzis, 18알{), SS.18-25; D.P. O'Corns매1, o p. c E., p. 12.

32 ) D,P, 0'Couucdl, o p. c it.
, p. 12.

33) 기-i<케는 기본적-22'L 
-:·
:·가를 유기체로 보고 

-:-·
붐(p. 이 - B.기체블 /성하는 세$에 ·난과하다고 이

하는 이른[비. 국기·-H-기체>'1에 8]각·하고 있는 , 이 학신은 지.언피-학의 엉향을 반온 지. 1과학적 <a·가

이라 할 %A 있다. 허 잉, 헌법이론파 %al/] (싱j (시合; 바잉사, 1蜀0), 145빈,

34 ) M.H, Hoc{]ich
,

o p, 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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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도 덕적 헌신이론

한편 엘리네크(G, Jellinek )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잘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권리 · 의무를 홉수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로서 이른바 헌신의무(a dut y o f

se lf-abne8ation)를 가정하였다.35) 이 이론에 의하면 도덕적 의무의 자기강제에 의하여 권

리 · 의무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능한 권력의 원천 또는 지배자 내지 국가의 혼란으로부

터 귀결되는 동일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도 포괄적 승계를 통한 세계질서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계속 유지된다.36)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하여는 국가를 결정함에 있어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국

가로서 승인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덕적 의무가 너무나 감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모) 따라서, 이 이론은 결국 비강제 인 도덕적 의무를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

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덕적 의무는 오직 국가가 경

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무를 인수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의무를 인수

할 능력에 대한 결정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의무의 이행을 바라는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38)

3.2.5 단절이론

앞에서 논한 이론의 결함들은 모두 권리와 의무의 숭계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론상의

문제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카이스39)의 단절이론(the theory

o f discontinuity>에서는 의무의 승계를 배제하였다, 즉, 카이스의 이론하에서, 의무는 헌

신이론(self-abnegacion theory 에서와

� 

같이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만은 이전된다.40) 따라서

35) D.P. o'Cotm」ed, o p. c it,, p. 14.

36) Alfred R. Cow ger, Ir.
,

o p. c it.
, p. 290.

37) Preparatory Study Concerning a Drafr Declaration on the Ri ghts an d Duties o f States, U.N. Doc. A/CN.4[2

0948), pp. 53, 55.

38) 오코넬온 이러한 결과가 
' ; 

회의적인 성격"(scep6cal rlature)의 이론으로 이끌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D.P. O'Connel1, o p. c it.

, p. 17.

33) Arther B, Keith
,

The Theory o f State Succes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Ettglish an d Colonial Law

(London, 1907).

40 ) Comment
,

"

Optional Successiorl to Treaties by Newly Independent States," 53 American loumal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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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이론과 x-1신이본의 잉· 이-e히-에서 l-td]L 권리기· 이 1되지민·, 디·민· 키·이스의 딘·절이

에 있이서 /리는 본뚜1직으로 선헹<·l·으로-y-터 · 계5:·에로 인정잉:도(constructive

ass iglrn-lbU[에

� 

의헤 이전%1디-는 점에 치-이가 있다.41) Ct곡] , 일반적인 7]우1리에 있이서

잉·딩-사지-긴-의 계약이 제3지.를 구속힘' 수 릴는 깃(l]acta (ertiis nec nocetl[ trec 1)t·C}Cunt)과

미구1.가·지로, 선헹1·-f과 제3피 사이에 I%이진 A약싱·의 의무가 새로운 당사자인 승게국을

C
I
l. 속할 수는 업니.,42) 21 걸괴. 7게국은 J;L통 실· 적인 이익의 긴지에서 숭게0:·이 인수

하기로 7J정한 의무骨만을 1수하는 짓이 요//-된다,

이림게 t·f기-승계에 있이서 i-l리와 의Y를 분리하는 71장은 다소 지지를 언어 온 반

t/:1에,데 ]g-은 힉·지-들은 단절이론이 의무의 인수에 있이서 승게국의 인빙'적인 관단에 1릴

기는 깃은 세게·릴서-計 위협하->'<- 깃이라고 비%1J·하었다,44) 7한 단질이론은 제'3국과 선

f·(- 사이애 t%어조1 71정의 체권자돌을 희셍하노t, 숨게국에게 지나치게 밀·'은 이익을 부

이히-는 깃이리·는 비Y'l·V 제기시있디·.45) 긱- 렇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54 키-이스의

VI·주)이CC l%0닌대까지 //- /%rE-A W-지하였다.4f·)

3.2.6 신버적 승계이론

l%0넌내에 들이외·서는 의무의 단 ] 만이 아니라 동시에 권리의 단절읍 수반한다고

f징·하는 초)댁적 승게이론(the thcory o f o ptioutll success ion )이 제기되었다.47) 7택적 승

IMCrnalioeml ulw (12(]Q), pp.782·-784.

41) Alfr비 If. Cow gcr, - Ir ,
f)p. CI

'

t.
, p.질0.

42) 카이스는 신국기·에 내헤 조악은 이디/가지니· 
' 

비·인간의 한)위시·함'0'cs iutor a lios a대11)o{) 불과하1)l, 조

약이 · 게%'·l 것치i<'] 31이는 때라 骨지리-V 그. 렷f 
' 

임·-%[의 3표는 니V(식지 )y신이R'mucIrinc o f [11Cii

01· 1미'oullill relIe%VII0에 의해서1/1 )It%!d 수 있-L- 결이라Al %뎌·. Sce /<l·(her 3. Keith, o p. c i(., pp. 12-26;

/i.F. Lcstcr, 
"

S(alc StICCCSS;otl [O 
'

l'l'L·il(ics iu lhc Commomvei11th
,

"

12 ill(Crntl(iouill an( l Com pal·Mivc Law

Uitl·ted y (l%3), pp.2謂-503; l-l. Wilki11SOIl, o p. c il., p. 14.

4'3) Sec Kuuslsilrnll]ItIU guu zu Wcimi11' V, 12]icol'ull, 5'36 IV, St11)]), 82S
,

656 (E,D,N.Y. 1彌1), XIff'(l, 678 P,2d

l 150 (2&l Cir. l(]8)),

44) l).P. O'Coull(dI, o p. dt., p. 17.

45 ) 1hid.

46) Corn1tIC111, 
" 

Optiouill Succ느isio11 to
'

l'l'Ci11its by NcM y 111dcpuutlcut Srntcs," p,762.

67) Ibid,, pp. 783-184. 오/· %I-P.- 가이스의 던·전이-F:.페. <브1>리 2게이%<S- 언대순키인 진게에 의하지 
t$

-

'ASl 'l· 
이룐적 게%L에 SIL 3'-게의 ->!·피-로 꾜·석하고 있다, D,P, O'ColrncU

,
o p, u it,,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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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론은 국가의 권리 · 의무가 국내정부의 법질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

떤 국가가 새로운 정부에 의해 대체된 법질서를 승계하게 되면 그 국가는 소멸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마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적 계약이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한 당사자가 소멸된 그 법질서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역시 종료된다.48) 따라

서 현존하는 영토를 포함한 구국가(선행국)의 어떠한 재산도, 단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처음으로 청구를 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숭계국에 의해 취득된다. 또한 승계

국은 도 덕적언 관심이나 또는 예컨대 선행국이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중요한

역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같은 실제적인 이익에 의거하여 오직 선택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49)

그러나 선택적 승계이론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은 국가

승계가 발생하는 영역주권의 변경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계약이나 조약들이 만료되거나

또는 아무런 보상餓이 갑자기 중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행을 위한 도 덕적 동기도 강

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이 이론은 국가승계

문제를 가져 오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 그 영토에 대한 소유권 쟁탈이 계속해서 일어

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50] 즉 새로운 국가(숭계국)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선행국에 의해 소유된 외국소재 재산은 승계국 정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외국에 의해 약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장비, 대사관 재산 그리고 외국은행 거래계

좌 등은 승계국의 소유에서 이탈하게 묄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단지 그 들의 국가가 변

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곤궁함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51)

3,3 국먼이익승계이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승계에 관한 학설은 승계에 관한 법원칙이 확립되어

48) 이 이론은 A quo do v. Ci ty o f Manila
,

the Philii pines 사건에서 필리핀의 최고법원에 의해 적용되었다.

Re printed itl United NatioliS, Materfals 011 Succession o f States in Respect to Matters Other Than Treaties

375
,

377
,

U.N. Doc. ST/LEGISER.B/27 (1978),

49 ) D.P. 05Conttell, o p. c it,, pp. 15-16, 이러한 원칙은 국가숭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구

체화되었다. Comment
,

"

Optiond Succession to Treaties by Newly Ir1dependent States
5

"

p.7S4, n·4.

50) D.P. O'CutlneU, o p. c it.
, p. 15,

50 Alfred R. Cowger, Ir,
,

o p. c it.
, pp,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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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는 볼 수 없읍 정도로 메. 다양하게 주)개리었다. 그러니., 국가숭계문제는 어전

히 존제하고 있고 아마도 엉원히 존제 l' 것이기 때72에, 숭게문제에 판한 대인·이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니-. 이러한 내인·이론으로서 5 (민이익숭게이론을 살피보기

로 한다.

3.3.1. 국민이익숭계이론의 의의

국1<1이익7게이론0he success ion theol·y o f popkI]ace benddction)에서 9게분시의 초점

E 승게)f에 이조1딘 영억에 있는 YVJ에 있으머, fl%· 승계되는 권리외- 의무에 Z-힌 결

·정 이떠한 군)리외· 의무가 국민의 이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a의 이부에 달리 있다, i

]대, 이71된 영익에 있는 주1;11에 이익이 되·는 여하힌· 권리외· 주민을 위헤 毛득한 이익

의 짐파 S/는 그 이익의 원인이 되는 이하한 의무L %계국애 의헤 숭 핀다.52)

a (-민이의이론을 -7 석' ]- 있이서 3TIA되어야 할 사항은 칫쩨 승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1림;9合 )l-리한다는 71과, 둘 2계여부의 핀·단은 국민에게 이의이 되는가의

이부에 의한다는 짐이다, 우선 승계분석의 기$로서 영토보다 오히려 a r민을 사. - 하는

칫쩨 이유는 
-C·
f가가 존제하는 이유가 무잇인지를 고리할 Ull 타당·한 H거를 칠·을 수 있

디-. 일반이으로 <·l'가는 한정핀 엉역내애서 일정한 범짇서(정부)하에 있는 국민의 집힙·

체로서 타국과 관계를 1잊을 수 있는 능럭-8- 지닌 주체로 표 1되고 있다.53) 그러나 1%질

서(정부)는 오로지 <·f면을 대신하여 필·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타국

과 A!l·계骨 맷기 위해서 존제'한다.54) 더우기 영역은 71질서가 괸·할권을 가지는 지역에

지니-지 임'는a,55> t&i진서는 
-];
f X 1을 위히-여 직·- - 히·고, 영억-은 딘지 51 보]질서기- 기능히.

는 지역애 불과하J-'--!-로, 5 1'기-에 대한 동일성0(1entity)의 논리적인 奐점으로서는 결국 국

민이 님-게 퇸디-.

또힌· 국민은 이떠한 국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정권교체의 전반을 통하이 그 헌싱·

(status quo )을 항상 -8-지하기 때문에. 핵민은 국기-의 권리 · 의드L에 대한 지주로 고려되

52) 1hid., p.301.

53) Couveuliul-I ou thc l{igh(S ilU d Dulica o f' S(atcs
,

Doc. 26, IW3, ill'[. l, 49 SMIL 3097
,

T.s. No.8임.

56 ) Sec
,

e. e., Cook V. 1'ilit, 265 U.s. 47
,

56 (1324).

55 ) K. Mal'ok, o p. c i(.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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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타국에 대한 관계

에서 존재해야 하는 계속성을 위해서는, 안정된 지주인 국민이 국가의 국제적 권리 · 의

무에 대한 궁극적 원천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 · 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승계되는 국민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56)

다음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왜 오쟉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권리와 의무만이 승

계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한 근거는 국가의 존재를 보존하고 지속시키고 발전시

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주권실체로서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자기보존권(the r ight o f se lf-preservat ion )의 자연적인 겯과에서 찾을 수 있다.57)

만일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무를 승계하도록 강요되거나, 이전에 국毛에게

도움을 주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된다면, 국민은 국가를 원조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권이 국민을 위해 유익하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

하기 위하여는, 오직 국민에게 유익한 권리와 의무만이 새로운 주권에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다.58) 
'

3.3.2 국민이익승계이론의 요소

국민이익이론에서도 국가의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 승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거나 승

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국민이익이론의

한계와 명확성을 나타내는 본질적 요소인 정의의 개념과 국가의 공공성(publfc

c haracter )의 개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項째로, 정의의 개념은, 법은 오로지 사회의

이익을 위할 때에만 정당하다는 戌이다.59) 정의는 국민이익이론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권리와 의무 양자가 이 이론하에서 숭계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의를

의무의 승계에 적용하게 되면, 선행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의무들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권국(승계국)에 이전되어야 한다.60) 따라서 이 이론은 국민에

56) 이 점에서 유기적 핵심이론에 대한 비판사항으로 되고 있는 법졀서의 소멸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

을 국민이익이론은 극복하고 있다-

57) 1. Moore, Internatfotlt21 Lzw fi gest (l90이, Vol. 1
, 23

, pp. 60-61.

58) 」신fred R. Cowger, Ir,, o p. c it., p.302.

59) H. Grotius, De JItrc Se/Ii ac Pods Libri fres (F, Kclse y trans, 1925), p. 37.

60] lbrfd,,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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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익이 되는 모든 의무暑 이헹하도록 숭게국을 3<속힘-으로써 혁·가의 일]-X·적인 선테

성을 배제하고 3)L 깃이다. 이와 1]f )-가지로 슴계국은 오로지 그 국111에게 이의이 되

는 제산만을 보존할 것이 허/핀다.61)

-趾쎄로, 국가의 -%공성의 개hq은 J {기-가 그 자신을 조리하고 헹위하기 위하어 선이하

는 도닉적 기초-趾 의미한다.62) 에킨대, 오스트리아는 제3제<11'rhird Rcich. 히틀러 치하

의 12i3노1-1945닌)의 구성3'fp-로 있던 기긴에 
"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미친 어하한 1션회-

들에 결코 구속만을 수 但다"고 신언하였디-, 냐하민 제3 국의 헹위는 IL스트리아 국

민올 위한 것이 이·니있고, 국가로서의 공공섬이 티·락되었으며, 따라서 오스트리아 <·{민

에게 이익이 피이 승게되어야 하는 이떠한 의무도 남지 않았기 떼문이다.63) 따라서 국

가의 
'

공/성'은 이미 승계문 에 있어 길졍적인 요소로서 밍백하게 인이되었다.64) 그

러므로, /[(기·제정의 파탄을 피하기 위하이, 친인지-원의 고 짇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7'l 국가(선헹<림의 Id밍-을 야기健을지도 모르는 의무를 이헹함으로써 5 1가의 이녑이 비-

뀌는 깃을 피하기 위하어,65) 오지 국가의 공Ci-성이 T-지되고 국삔에게 이익을 주는 권

리와 의무만이 국제111히·에서 숭게되이야 한다.66)

3.3.3 d r민이익승게이론의 실효싱

<·; 민이의이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국가관행의 일레는 11헹국의 y고1-채무(국가체

m m m m

61) A]ffCd R, Cow gcr, Ir,
,

o p. c it.
, l],303,

82) 이 - 2-이는 DowlICS V. 13i(]wcll 시·긴에 관한 l>1의/1에서 최.이트(Whil이%1사에 의배 사용되있다. Sce

Dowues v
, Bidwo11, ISZ U.S, 246

,
268 (It]01).

63) Moscow Dcdaraliou, [J]lihl Kiu g(lom-Ullilcd Stmus-Soviet Ouiou, Dec. 1, 1943, Aune)( 6
,

3 Bevt1118 S27,

1943 For. Rcl (l) 742. 승<미骨게V, 국가의 공공성이란 게넙온 제2차 세게대전 이후에 이이한 조직체

가 
-L
l' 1법- 위한 승게주체로 필 E·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이시도 하니·의 기준으로 작-9-한 旻 하다. 애

건내, 소련은 폴란드 l;0족주의자.(레지스담스)가 사신온 폴라·c 5]·익에 네한 빈·억자였기 때분에 폴

-

1쿠의 %게괴'-O-旦 데]l:격1 %r 似니·고 2(장하있는대, 이기에서 국가의 이익(urnional interests)에는 은연중

에 소린이 무잇음 훨 란드의 공공성으로 보고 있는가를 반잉히·%'d 었는 깃이다. Koroviu
,

"

The Secuud

WorM War Illrn lu(CI'Illlliouzll Uw
,

"

40 Americtm louuml 야' ]11touliil]outll UIW (1946), pp,744-745.

64) All'l'ctl R, Cow gcr, If,, o p, u i(,, p, 304,

65) 컨내, 중국의 <·i'%%11꽈 ·지-윈에 데한 서3L 일강의 칙'추]로 인하이 피페돤 성-폈은 <11족주의지.에 의하

이 %국왕조가 전복되t ·/f본적3] 베깅이 피있더.. AkIc Mcmuirc o f thc Ministr y o f Foreigu Affilil·s,

1'cpl'hI(Cd ill 22 {UlCl'm]lioual Lcgal Mme]'itIls (1號3), l).Sl.

66) Alf'l'cd it, Cow gcr, Ir,, o p. c it.,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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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조약에서 이탈리아 영토에 대한

승계국은 
" 

이러한 의무들이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기여되지 않고, 공

공목적에 기여하거나 당해 영역에 이익이 되는 시민행정역무에 기여하는 한55 그러한

공공채무만을 인수한다고 규정하玆다.67) 이러한 규정은 국민이익이론에 완전히 부합되

는 결정이었다. 즉, 공공작용과 시민행정에 기여한 채무는 명백히 국민에게 이악이 되

는 것으로서 승계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이탈리아의 전쟁수행상 소비된 자금은 아무런

이익이 엾고 오히려 이탈리아 국민에 해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승계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였다. 따라서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초래된 채무만을 부담하게 요 구하는 국가관

행은 국민이익이론에 부합하는 젓이다.68)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또다른 관행은 세계적인 재정기구에서의 국가의 지위

에 관한 숭계의 효과이다. 예컨대, 선행국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 y Fund )

또는 세계은행(World Bank )에 관련된 채무를 숭계국이 인수할 경우에 그 채무의 액수

는 엄청날 수도 있다. 국제부혼개발은행(Interna6cnal Bank for Iteco11Struction an d

Develo pment: IBRD, 세계은형)의 회원국들은, 국제법의 문제로서, 국제부홍개발은행에

대한 종속지역의 책암은 그 지역에서 독립을 달성한 국가의 책임으로서 계속된다고 주

장하였다.69) 만일 이러한 채무가 공공복지계획의 자금 또는 독립국창설의 촉진을 위한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독립국이 승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가 단지 식민지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토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계획에 충당되거나, 단지 이전 통치자 개인의 재정적 증진을 위한 것으로 명

백히 의도되고 또 한 이 사실이 국제재정기구에 의해 묵인되玆다면,70) 이는 국민에게 이

67) Treat y o f Peace Between the Allied an d Associated Powers an d Italy, Atmex )UV
, para,6,

Beb. 10, 1947
,

61 Stat. 1757
,

T.l.A.s. No,1649, 49 U.NrnT.s, 3.

68) Alfred R. Cow ger, Jr.
, o p. c it.

, pp,311-312,

69) Observations trti11Srnitted by letter from the General Council o f the fBI김], March 25
, 1974

,
re printed in

United Nations, Materia[s on Successioll o f States
,

U.N. Doc, ST/LEG/SER.B/14 (1967), pp.530-531. 이 서

한에는 국제부홍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lutemational Developmetlt Association) 그리고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lICe Corporation)의 입장이 요약되어 있다.

70 ) 만일 국제재정기구가 원래는 공공목적을 위한 것으로 차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단지

-

x]배자의 이의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기구는 그 금

이 액잔 통치자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정기구가 부

주의한 감독을 통하여 제공된 준이익적 의무(quasi-beneficial o bli gation )에 대하어 승계국에게 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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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떼문에 -%립국에 그러한 채무가 이전되어서는 안된다.71)

국맨이익이론하에서 반엉뒬 수 있1‥< 국기-괸·행은 단지 위의 에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11헹국 의해 보유된 모든 제산의 송게3으로의 이조1,72) 국민의 이

익을 위헌 조약의 인수,73) O.리고 국먼에 이익이 되는 길과를 기.지 )는 것으로서 국

민에 대한 국기·의 신재하는 게약적 및 보1적 의무의 책임인수74) 兮이 포-힘-되고 있다. 이

러한 관헹들은 핵-기-승게로부터 믿/셍하는 여러 문제들 속 서 국민이익이론의 실효성을

중1칭해 주는 것이다.75)

권리 · 의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이론은 매우 디·양하고 일치하지 않으미, 또한 개1필적

으로 긷함을 기-지고 있다, 일부 이론은 개1敍국가에 의한 김정에 의존하고 있기 떼문에,

W적으로는 힙·법지이지만 졍·제지으로니· 정치적으로 부답이 되는 의무를 2게국이 부언

하기 위한 근거로 횔·. - 되어 後디·. 한펀, 디·른 t農1農 이론들은 신헹국에 의해 힘쓰1적으로

체곌 l 것과 일1:M'적으로 칙'취딩'하거나 J'박 55는 깅·제 기인한 걸힘·있는 것들과의 구

업이 飢이, 모든 71리외- 의무의 승계를 김·요하고 있다. 국민이의숭계이론은 오로지 국

Id.!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와 의무만-위 숭게국에 이진되게 힘·으로써 이g-1한 분제를 헤걸

하고 있디-. 즉, 일단'구)리외- 의무가 국121에게 이익이 있는 깃으로 計혀지띤, 정치적 논

A--/하는 項-E 히옹) 1 수 6을 %이디-. 따라서, 껴.에 관한 기레당사자의 인식에 관게飯이, 그 결과

< l·[찬가지이다. All'r비 R. Cowger, Ir., u p. c it., ]).312, f,u.152.

71) Ibid., p.312,

72 ) E,g,, Trellty o f FetICC i)clweeu lhe AllIcd 1111[l Associat이 p[IrIies aI M Germ1111y, JulIO 28, 1019
, m%, 56

,

T.S. 8V4, 2 BevatVi 43(昏 조약에서 독%은 프랑스에 힐'양우1 영역내에 있는 모든 동산기. 부동산을 프

랑스에 이전하있디J. 물론, 만인 이시한 재산이 <린1]에게 헤가 시는 것으로 밤리진니.Idl, 숨계국은 그

제신-에 데히·이 디 이상'의 진리昏 주징'히.지는 曾各 깃이디..

73) 딜란T외· 인도 시아 사이에 1949%d i l귈 2원에 체정%] 
' 

김-징조치에 꾄·한 
'71정초인·'에서,

닝'사국吾/ 인도네시아 국%11의 이익과 겡제 l-진에 부'11되지 암'는 Al 든 계익·은 인도네시이.의

독럽과 디·壯이 소%-2한다는데 힘'의하效디·. Drill'[ A greeIncnt 017 Transitioual NctlStlres, Nov, 2
,

囚4 
,

NoIher1auda-ludoIICShl, OIl%fl Ntth'on·h· Trca대 ·h'crt'c·N·
,

V 이,69, p. 266, art, XX11. 디 니·이·기·, 骨

사-:·r들은 모튼 조익Co]l 내하어 헙·정초인·에 부합기도목. 조징되기니· 4-료된다는데에 힘-의하였다.
Ikd., ill·t, XXV. ttl-리-서, -:·

1배11의 이익이나 경제빈·진애 부합되지 %는 조약은 4·료되있으끼, 그

조1과{2 국V]이익이론에 S찌되는 깃이디·.

74) E,g,, the 21greeme1% iuvo]viug (he Cectwsiou u f Vcue[ia irn d Mf1nrna hy Austria 10 Ic Kin g(lom o f 1[illy,

1866, l'c priutctl ill Uuitcd NtI(ious, MIl[Chals 011 Succcssioll o f slates, U,N, Doc, ST/LEG/SER,B/14 (1967),

p,10. 동 1정에시 베니<AVe11C[iau) 당<·l'에 의헤 %수되있던 토 지의 소-7지.에>l] 3. -妙수로 인한 손呵

상을 칭7-할 1리가 인징되있디-.

75) Alfred R, Cow gel·,Ir,, o p, c i(,, PF,'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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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경제적 부담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권리 . 의무는 승계국에 이전되는 것이다.

국민이익승계이론은 일반 으로 유리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익이 있는 
' 

기존'국가들의 세계와, 그 이익이 신속한 정치적 . 경제적 독립의 창설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를 보존하는데 있는 신생국들의 세계 사이에 있는

간격을 가교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론은 평등성과 공정성이라는 이론적 속

성과 안정성이라는 실질적 속성 양자를 구비하고 있다, 동시에. 이 이론은 중재, 조정

및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하에서 상당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이익숭

계이론은 승계문제를 형평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보다 바람직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

국가재산, 공문서 및 채무에 관련한 국가숭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전 6부로 구성

되어 있다. 제1부는 협약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다룬 일반규정으로 협약의 범위(제1

조), 용어의 정의(제2조), 물적 적용범위(제3조), 시간적 적용범위(제4조), 기타문제에 관

한 보존조항(제5조) 및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보존조항(제6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2부는 국가재산에 관하여, 제3부는 국가공문서에 관하여, 제4부는 국가채

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부는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제6부는 서명(제47조), 비준(제48조), 가압(제49조), 효력발생(제50조) 및 협약의 정본

(제51조) 등의 최종조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재산을 다루고 있는 제2부와 국가공문서를 다루고 있는 제3부 및 국가채무를 다

루고 있는 제4부는 각각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각부는 일반규정(제7조-13조,

19조-26조, 32조-36조) 및 승계의 특별유형(제14조-18조, 27조-31조, 37조 t조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조항 역시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6)

본 논문에서는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제4부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 찰하되, 국제법위

m

76) See Vienna Convention 011 Succession o f Slates in Respect o f Stale Property, Archives an d Debts
,

te사 itt

22 Internarfonal Legal Materfals (l983), pp.3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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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BI)1서 내 - 을 기초로 하이 살피보고자 한다.

4.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성질

4.1.1 채무의 개님 및 종류

<;fl귀W상·, 일빈쩍으로 제무란 
" 

제무자라는 특징 보]주체가 채귄자라는 특정 법주체의

일정한 이의을 위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븍정한 2부를 이헹헤야 할 보]지 의무"를

의미한디-.77) 따리-서, 체무는 특정 체무자의 
'1위외- 

운r6에 밀접谷 관切-烏- I%고 있기 떼

분에, 
" 

데인적 의무(personal o bli gatiou)의 l 1위에 한정되는" 넘이다.78) 다시 말하1친, 채

무는 특정 채권자와 특정 체무자 사이 서 힝성되는 상대적 의무로서, 체무의 이행<

일차적으로 체무자의 지 농릭에 의죤하게 되T*l, 띠-4라서 채무자의 제산은 급)/이헹의

대상이 된다. CI리고 체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유효한 양도의 효과를 나티.네는 채권양도

(체무인수)는, 체무자가 딩-사지·로 되이야 하는 겅개(novation)와는 구별된다, 정개는 :핀·

린 딩'사자들 진원의 i 의를 요하이, 신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구체무는 소밀하 毛

다.79)

sh·체J>L의 숭게에 관한 핵심은 체귄자로서의 제3g-파 제1 체무자로서의 선헹g-, 그(

리고 그 체무를 인수하는데 %L의하는 승게국(%계국晋) 사이의 심·각관게가 어떠한 상힁-

에서 신정되고 해소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체무란 포필·적인 노)이고 다앙:한 신식으로 발/%叫기 때문 ,
그 성질兮의 특징에 띠-

라 니-양한 범주로 니·누어 l:3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싱· 분류되고 있는 체무의

종류로는 예컨대, -R공체무(public debts), 사적 채]>L(private (Ie1Ms). 일반채무(generifl

debts), 지%·채무(local debts), 지1'v·촤된 체7(localized cleb니, 공기업의 채무(debts o (

pttblic euter pdses), 제졍적 채무(fimxuciul ( lebts), 행정적 체무(&(imiuistrative [icbts), 정치

채]>L(poli(ical debIs), 싱·업적 채무(commercittl ( lebts), 게약히 체7(contrsctual debts ), 불법

행위체무(clelictual deb(S), 딩보채무(secut-ed (ichts), 비9보채무(LIllSCCUred debts ). 보증체무

m 5 I r 5 I a k 1 m

77) IIc 이(lOUi, Nillth Rcport ou Succ[NSioll o f Shdcs itl Ifcz pect o f MIl{icIS O(hcr Thlrn Treaties

(Doc.A/CN.4/301 2rn d Add.l o f 13 all d 20 A Fdl 1977), p;u'21.2.

7비 1hid., l)211'XI.3.

70) 괵-a직, 체71총론 (서- · : 0 1-엉사. ]彌2), 470-il74<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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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ranteed debts ), 비보증채무(un夢1aranteed debts), 유해채무(odious debts), 국가채무(State

debts) 등을 들 수 있다.80)

여기에서는 국가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채무, 지방채무, 지방화된 채무,

공기업의 채무 그리고 유해채무의 개념을 삳펴보기로 한다.

0) 공공채무와 국가채무

공공채무(Public Debts )란 
"사적 

단체나 혹은 사인에 대응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을 구

속하는 채무"를 의미한다.81)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용어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에는

영역적 성격에 기초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공공시설과 같은

기타의 공적 싣체도 포함된다.82) 한편, 어떤 학자는 공공채무를 국가의 행정적 재산에

관한 특수한 법적 상황으로 파악하여, 당해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

행정적 재산에 대한 법적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83)

국제법협회(Internatiollal Law Association )는 
' 

신국가의 승계5(the Succession o f Nev/

States)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공채무를 국가채무(naionaI deb띠, 지방채무(local debts ) 및

지방화된 채무(localized debts)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84) 동 보고서에 의

하면, 국가채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재산에 관계가 없이 중앙정부의 일반 세입회계

상에 나타나는 채무"로 정의되고 었다.S5) 국제법협회에서 내린 이러한 정의는 국가채무

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먼에, 이른바 지방화된 국가채무(localized State

debt)를 포할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S6)

80) See Bed]aoui, Ninth Report on Succe s ion o f States in Respect o f Matters Other ThaI2 Treaties

(Doc,A/CN,4/301 an d Add.I o f 13 Zllld 20 April 1977], para,6.

81) rbid.
, para.33.

S2) Ibid.

83) G,Teze
,

Cours de Science des Finances e t de Le%slatioll Financiere Francaise
,

6th e d. (Paris: Giard
, IS22 ),

p, 125. As quoted, ibid,, para.59
,

f·n.25.

84) Internationai Law Association
,

Report o f the Fifry-Fourth Conference held a t the Hague, 23rd-29th August,

2970 (London: 1971), p. 108.

S5) fbid.

86) 특별보고자에 의하면, 지방화된 채무는 
"중앙정부기관에 

의하여 계약되고 국가의 일반 국고에서 부

담하지만,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특정 지역의 배타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채무의

한 헝태"이다. See Bedjaoui, o p. c it.
, par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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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위원최의 특빌보고자는 
" <·[기·채무린' 오로지 중앙정부의 국고에만 치임이 부과

되는 체무이다"리·L 정의를 네리고 있다.87) 국가체무를 정의힘'에 있이 사용되는 주요

기준은 고1것이 사용되는 바에 A(더힌· 내용이 아니라, II]A으로 구속되는 당사자외- 체무에

관하이 제정적으로 첵임을 부담히·는 당사자간의 상호관게이다.811) 이러한 근거에 기초

하어, 특실보고자는 국가채무란 게L심A 
"

(시 d가의 중잉'정부에 의해 체길되11- 따라시

5 :-가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체무 및 01) 국가의 중임·국고에서 부7]-되이지는 채무"

의 시-실에 의헤 정의할 깃을 제안하고 있다.卽)

(기 지 7-체무

지1%-체무(Local Debts)는 다읍에 논하는 지)g-화된 채무외-는 구별된다.90) 지방체무는

4' 

어느 정도의 제정적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헹정당국이 /그 자신의 권한히·에 그

지신의 엉역 내에서 시-- - 히·기 위叫어 체걸管 체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91) 이러한 지1迎-

체)(는 그 지역딩·국의 배타직인 칙H]하에 놓이게 되기 때(에, 국가체무(State debt)로

간주될 수는 但다. 띠·라서 국기-)게에 있어서 신헹국은 
' 

시-물은 첵임과 호]-께 이전된

디-'(res transit CUIn st10 onere)는 원칙의 AX에 의히·어 그3-1힌· 지빙-체무의 운멍에 대히·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02) 이는 결국 승게국의 책임으로 되는 깃이다.

<3) 지방촤된 체무

지벵-최-된 체무(LocMized Debts )란 
" 

밍叫히 한졍된 엉역의 일부 내에서 3 f기-에 의해

특변하게 사-S-되는 
-V
r기·채무"骨 깔'한다.23) 이러한 체무로 되기 위헤서는, (]) 체무의 용

m m

87) IbM,

88 ) hk'fl,
, pal'a,63.

g ) ]bi디.

90) 지1-M·희.된 <·l·기.체부외. 지방체무 사이의 -/빈애 11·하이는, c}.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2il 있다. 즉 00

체무자가 지방딩'<·'l·인가 휴은 식n/)지 1가, 1/1는 이들 · 위한 중암정부인가, 01) 분리되는 잉역의 일부

가 정리 지·치(/)- · 가지고 있논기·, 그리51 있다삔 어느 졍도의 자치71-된- 가지고 있1<가, (c) 체무가

충딩·되는 I :.적·은 무있7.1가, 분리된 영역의 인부네에서의 사용을 위한 깃91가, 00 엉익의 Vi부내에 있

는 득정 hI)1가 있는가의 이부, Ibid,, ]]Il[a,16.

이 ) lhM., pitr;I.t,

2) 16'd., partt, 14,

03) ibid,, par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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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사용목적의 기준, (2) 실제적 사용의 기준, (3) 당해영역의 이익 또는 수익의 기준

등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피 여기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적절한 기타 요

건으로는, 채무자의 실체, 당해 영역의 재정적 자치능력, 그리고 채무에 관하여 설정될

수 있는 보증 또는 담보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95)

지방채무와 지방화된 채무를 명백하게 구분하려는 원칙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국제범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유사한 공동체의 조직사회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발생한 지방채무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증에 의해 후원된다

면,…국가의 특별한 지역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지방화된

채무는 국가에 의해 보증된 지역사회나 자치단체의 채무와 매우 유사하다. ‥ - 결론적으

로, 채무가 중앙정부에 의해 보증되었을 경우, 지방채무와 지방화된 채무 사이의 구별

은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96)

지방화된 채무는 특히 한 국가영역의 일부가 타국에 양도되는 경우와 국가의 분열의

경우에 매우 미묘한 문제를 야기한다.57) 일반적으로, 지방화된 국가채무는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첫째는, 예컨대 국가의 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댐

설과 같이, 그 채무에 의한 사업이 오로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집행되지만, 그 혜택

은 국가의 전 지역에 미치는 지방화된 국가채무와 둘째는, 지방철도의 건설사업과 같

이, 채무를 사용한 사업이 록정지역에 국한되어 집행되고 그 혜택도 또한 당해 지역에

서만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지방화된 국가채무라는 두 가지 범주이다.98) 이 가운데 후자

의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는 의심할 것 없이 승계국에 이전된다.

(4) 공기업의 채무

공공시설 또는 공기업의 채무(Debts o f Pubiic Enter prises)는 공적 성질을 가진다. 대부

94) 이러한 세가지 기준에 의할 때, 지방화된 국가채무는 국가가 채무에 상응하는 지출을 당해 영역을

위하여 실시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영역 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지출을 통하여

당해 영역의 실필적 이익 네지 수익이 있어야 한다. fbid,, para. 22.

95 ) 1hid.
, paras,28

,
19 an d 23.

96) N jenga, 1416th Meeting (12 Ma y 2977), para고0.

97 ) 0shakov, 1417th Meeting (12 Ma y 1977 ), para. 16.

98] Bedjaoui, 1421st Meeting (17 Ma y 1377),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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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국가의 국내111에 의하민, 이듣 싣체는 <·r가기관이 되거나, 사실상 정부조직의 구성

9-위가 v]고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RWM 법인커을 가지Z 있지만, 반면에 일부는

여타의 정무기괸·파 A-사한 빙-범으로 활동을 한다. 괴.거에는 왼·전한 사지 잉익으로 되었

y·j 경 생場·괴· 상엄촬骨의 분이페 정부의 참이가 증가하1판서, 최근 는 데부분의 d r가

에서 수닐·'은 공기71이 창 되고 있다.gg)

공기업이V>· 
"

그 자신의 고유한 빕인걱과 VI·리 및 깅엉의 자로]省을 가지고, 특정 역무

吾 제공하거나 특징 기능을 수행히·기 위해 실7]핀 기관"으로 섣멍되고 있다.100) 공기업

의 국제적 인 성 내지 시임성은 그들이 수헹하는 공적 기능에 따라시 결정된다. 그리

고 7잇이 공적 기A-인가의 여부C 딩-해 국가의 3 (내법에 의헤 겯정된다. 그 
']네, 

국가

활동으로 인정되는 분야에 괸·한 개넘이 지· t·r가에 따라 디-잉·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의

여부 대한 판단올 어로]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00

1'·('가승게와 묀로1하이 공기71의 채무가 1·r기·재무에 해딩'되는가 하는 7제가 빌·생한

디-. 이에 데하여 <·f· 보]위원회 빌보고자는 51의 J1고 서에서, 비록 %L기업의 채무가

7적 싱걱을 지니고 있다 하디라도, 
" 그러한 공적 성격이 3- 채무를 국가채무로 하는데

충분한 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길론읍 내리고 있다.102) 이에 따라 국가체무의 네용에서

공기입의 채무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한적인 회(기-채무의 개넘( 국제전1위원최 네에

99 ) 박2흐, 행정법깅·의 (하) (서을·[ <·[민서<pl·, 1開2), 275-276111,

100) Ago, iu YILC lill, Vu[.n, p]11'l l , p.254 (Doc.A/CNA/246 an d Add,1-3), PIrnl,163, 데한민국의 행정
1
1[]학에서는 일반리Y-로 공기입을 

" -L
t·가 또는 지빙·자치딘·%i>가 리심으로 사최적 항-3낸f리를 위하이 겸

엉히-{::- 기입"FV- 정의히-고 있디-. 한$0 c
$L기%F 독7]성의 -7부에 따라 헹정칭헝사엽과 정부투지.기tI-

사업으로 선1되미, 겸엉주체에 ([)-라 (9 국가가 지·신의 징제척부7]·에 의하이 스/로 {tI.리 . 겅영하는

국엉시-입, 帥 20. 겅비는 지18'지·치0체가 부남하고 권·리 깅엉은 국가가 행하는 국잉곱비시.업, 卷 지%s·

지·치VI·체가 지.기의 길제적 벅-답'01] 의하이 스스로 1%·리겸띵하는 W엉사입, (4) 힐조물1$인 닐 특수]1인

시으i y으로 분-S-되)< 있다, 박-A혼, 1정11]깅·의 (하), 개3, 2S5-285, 282-230민.

101) 이와 :el곡1하이 히 ·z]적헤야 할 깃은 최·H에 사최주의이님의 되조깅'힝·으旦 인히·이 ·므히 <

f$-산71

이'기-趾에 있이서는 A-전끼·지 - 8-지되었닌 
-:il-잉기7체를 시.영촤려.p 징'힝·이 늘고 있어 공기업에 꾄-한

히'네11]제기· 메우 A-%적인 싱'힐·에 있디·A 것이디·. 이러힌- 경힝·에 킨-힌· 대][직 시.레로{7 미· f, 리시

아의 군수산 ] 민수전{l·에 관한 131· (졍첵연2/ W-06 ), 대외경제징피연구원, 1993; a ]·본규, 체코술로
)11.키이. -:·l·-R-기71의 시.영희. 

'1힙·, 
신·V c/·원, IA2; K]시중, 중-]( a [영기% 게힉의 전게외. 전1 (징책

931 t]3-03), 내외긱제정책인3CYl, [E3; Id)족통 1인</Y], P·>인통일후 동-h(기의에서의 사무-최.정책인5t,
IX'3 등 잡조,

102) 13[제autii, N>Il/Il ICel)f)f'I 011 ·S'Ecce·s'·%'Mu flf ·S'1fEtw 
'

It ICe·N·/lect of AfatltIW OllIey- 
'

f/la71 
'

f>'eat]'Oh·

(Ooc.A/CN.4/'301 mI d A%.l o f [3 ill1%l 20 April ry77), part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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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03)

(5) 유해채무

유해채무(Odious Debts )란 승계된 지역에 있는 주민의 이익에 반하여 체결된 채무를

말한다. 윤리적·도덕적·정치적 이유에서, 그러한 유해채무는 그 주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숭계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유해채무'란 용어는 포管적인 개념으로, 여기에는 전쟁채무와 정복채무(subjugahon

debts) 등과 같은 특수한 채무가 포함된다. 전쟁채무란 
" 

타국에 대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체결된 채무"暑 말한다,104) 정복채무란 
" 

인민을 복종시키고 그 지

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체결된 채무"를 말한다.105)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조약 뿐만 아니라 18세기와 19세기의

조약들은 선행국의 전쟁채무가 승계국에 이전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

스트 리아황제 사이에 1797년 10월 17일에 체결된 캄포포르미오 조약(the Trea ty o f

Cam po Formio ),106) 프랑스와 프러시아(Pru[SSia) 사이에 1807년 7월 9 일에 체결된 털시트

조약(the Treaty o f Ti1sit)107) 그리고 덴마크를 일방으로 하고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타방으로 하여 1864년 10월 30일에 체결된 비엔나 조약(thr Treaty o f Vier111a>108) 등이

103) 한 위원에 따르면, 
" 

일부의 헌법제도하에서 공기업이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분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한 부분일 뿐이고 재정적 자치가 제한되어 보통 그 활동을 감독

하는 중앙정부에 간접적으로 책일이 부여되고 있다." Njenga, 1416th Meeting 01 May 1977), para·41.

국가채무의 개념에 콴한 제한적 접근방식에 반대하는 또다른 입장에 대하억는 see A go, 142ist

Meeting (17 NIay )977), para.19.

104) Bedjaoui, Ninth Report on Successiotl o f States in Respect o f Matters Other Thall Treaties

(Doc.A/CN.41301 an d Add.1 o f 23 an d 20 A ptil 1977), para.118.

105) Ibid.

t06 ) See Hans 1. Ckhtt, 
'

가e Res pol)Sibility o f the Successor State for War Debts
,

"

44 American lournal o f

Internatiotlal Law (1950), p.480.

107) 
" 

웨스트팔리아[West미1alia) 뿐만 아니라 색소니(Saxoliy)와 단찌히(Danzig)에 적용되는 제24조는, 특정

지역의 통치자로서 그 권한내의 주권으로 체결'한 채무는 승계국에 인수되지만, 반면에 프랑스와 프러

시아간의 전쟁기간에 체결된 채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bid.

108) 동 조약 제17조에는 다읖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공국(Duchies[ SIeswig-Holsteil1)의 신정부는 할양

된 영역에 관한 덴마크황제의 통치에 의해 체결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전쟁 및 동맹수행과 관련

하여 덴마크 정부에 의해 체결된 약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의무는 전술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fbid.
, PP·48r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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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대표직인 시.메이다,

새1차 세계내전 후에 체질핀 평최.조악들은 전 기간동안에 체결된 모든 체무를 $함

하기 위하이 조1 체무의 개녑은 보다 회·대하있고, 그 원칙의 직各은 전쳉의 희셍 f 哥

만 아니라 중립3/에 대해서도 와대되었디-,10% 제2차 세계대진 후의 조약]들은, 예컨대

947닌 2월 10일에 체절핀 독일 · 이틸'리아 · 일본 동 주축3-파의 피·리펑촤조약(the

Pe&ICe 
'

l'reztties o f Pads)에서 보는 비·외. 같은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디·, 이틸'리아)약

(t]IC 2taliall Treaty )의 부속서 X 제5항(트리에스네 자유지억[Free Territory o f Trieste]에

괸.한 깅제적 )실 재정적 7<·정들)과 부속서 X IV 제6항(이 
'1에 

이탈리아에 曾양된 A민지

에 관한 깅제지 빛 정적 5Y·정들)은 다읍과 같이 3/징되어 있다. 즉 
" 

숭게국(자유지억)

징부는 이탈리아 공공체무의 지불이 1된제된디·. C/I.러니- 할잉·된 지역(자유지억) 내에 게

속 거주히-거나, P2--:- 범인으로서 fl-들의 사회적 관 나. 사업의 주된 사무소가 존속하는

소-1자에 대한 이달리아 국기.의 의무는, 써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군사적 목서에 기

인한 것이 아니라 2-해 엉역은 위한 시민-ar정　ㄱ적

� 

역무이· 공공사업에 기인하이 1940넌 6

릴 10일 이전에 1身'행%l 본 체무의 4{-애 상 - 하는 의무에 관한 한, 존속한다."110)

정복체무린- 
';

그 엉억을 지배하고 있거니· 혹은 지배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 영역의 겅

제적 식빈지화를 킥·최.하기 위한 잉익 내에서, 뱐린·운동이니. 해빙-진쟁을 억31할 목적으

로 국가에 의헤 체짇된 체무"를 말한다.Il)} 
" 

어t딘 인빈에 대하여도 수세기동인· 감네할

수 
· 

에 飢었 ) 사을과 같은 체무를 지불하도록 깅·요省- 수는 웠다"C 이른비. 정권채무

(regime debIS)에 Z-한 Chiched11 의 주식113)은 정복체무의 경- 보디- 니 PJ-최.된 의미로 똑

긷·이 지벙-苟 수 있을 젓이다. 이려한 채무의 지骨거절에 관한 억시·적 신레로는, 예컨대

18彌닌의 쿠바의 채무,IU) l 12닌 포%Il(Posen)에 거주히·는 독일 이주 . 1의 섣비체무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Og) t I대, 3인료부너 /1 잉역이 분리된 -
'인에 

會레스1q히(Schlcswig)를 v게한 덴미·3-는, 1914VI부q

l[)16넌까지의 전젱기간 동인· 중y]은 - H-지하였읍에도 불-]c히.고, 독인제-:·[의 71젱체무가 먼제피있디·.

BorIjilOUi, Niuth Rcport 011 Succcssiou o r s[t빼 iu Respcct o f Mt1[(CDi OIl]Cr TIll111 Troa;ics (Doc.A/CN.4/301

1111(l AtkI.l o f 13 it1비 20 Apdl 1377), pal'tI,146,

1 10) As quotrd by Haus ]. OIhu, o p. dI.
, pp.425-686.

1 1 1) BedjiIOUi, Nil1[h Ito [)01·( 011 Successiou o f SItl(CS iu Rcspoct o f MIl[(CDi Other Th[rn Trot11hi

(l][3C,A/CN.4/3[)l iU%d Add.l o f 13 Ull d 20 A pril ry77), pata. l57,

1 12) I,'스'm·ope /VolTVdle (Paris: 5 Noveruhcl' 1921), p, 143 
,

ilS cluoted, I/)Z'fl,

1 13) 스페인과의 헙상 정에A·>, 삐-:·:· 네L{l:,난 스 坤인에 의해 게익·된 구비.의 차관(iotms)이 < 페인의 
-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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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debt>,114) 그리고 1949년 인도네시아의 채무문제115) 등을 들 수 있다.

전쟁채무 및 정복채무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국제법원칙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조치

를 위하여 개약된 채무도 또한 유해채무로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조약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에 위반하여 선행국에 의해 계약된 채무의 경우에 승계국은 그러한 채무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16) 선행국이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무를 위반

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에 관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만일 선행국이 인

권을 침해하거나 집단살해를 하거나 또는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차관(채무)을 계약하였다면, 비록 승계국이 당해 불법행위의 희

생자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채무가 후에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지원되지

않았을지라도, 승계국은 그러한 채무를 유해채무로 간주할 수 있다.117) 요컨대. 주요한

이익이나 생존권 또는 승계국의 독립에 반하여 계약된 채무, 또는 국제법의 확립된 규

범에 위반하여 계약된 채무는 유해채무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러한 채무의 이행은 일한

적으로 부인된다.

412 비엔나협약상의 국가채무개념

비엔나협약 제33조는 
"

국가채무란 타국, 국제기구 또는 여타의 국제법주체에 대하여

국제법에 일치하어 발생하는 선행국의 재정적 의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8)

외탐험에 소비되고 스페인 법에 대항하는 쿠바 인민의 반란을 억압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유해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쿠바 채무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또한 " 

채권자의 수

입은 자유를 위한 인민의 투쟁을 억압하도록 계속적인 노 력을 할 것에 대한 서약이었으며, 그리고 그

렇게 담보가 불확실한 데켸서 그 들의 투자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는 주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Hans T. Cahn
,

op. c it.
, p.482.

1)4) 독일이 폴란드 영역에 거주하는 독일 이주민으로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차관을 계약하였기 때

문에, 1919년 5월 28일의 베르사이유조약(the Treaty o f Versailles)에서는 주권을 회복한 폴란드에 대하

여 독일이 폴란드의 경제적 종속을 위하여 계약한 채무의 인수의무를 해제하였다. Bed]aoui, op. c it.,

para.288.

115)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헤이그o})서 개최된 원탁회담(Round Table Conference)에서, 인도

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민족해밖운동에 대한 네덜란드의 군사쟉전 - 특히 게럴라 작전의 자금조달 -

에 기인한 채무를 인수하기를 거절하였다. Bedjaoui, o p. c it.
, paras.169-170.

116) fbid.
, para. 133.

117 ) Ibid., pam. 134.

118) Article 33 [State del피 : For the purposes o f the a rt icles in the present Part
,

"

State debt" means a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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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채무에 관한 제'33조의 녑징의는 다음과 긴-이 세가지 먼에서 고 찰해 昏 수 있다,

첫쩨로, 제'33조의 정의는 - ·<가채무의 게71을 W걱하게 제정지 의무(financial

o bli gzttion)에 
w한정叫고 

았디.. A, 븍정 덩·시.지.暑 위하여 제정적 성질읍 妥지 않.·는 어떤

위를 히·7}나 또는 하지 않도록 하는 비제정적 의무의 경우는 AL함되지 않고 91다,

미1%게의 보통빕하에서는 " 

잉장·제도(t110 s ystem o f wr its)가 재정적 체무 뿐만이 아니라

키업싱 또는 인 익무릅 위 
'l- 

채무애 대하여도 L( 이행을 위한 소코·절치.의 게시를 가

농하게 힌-디·"119)J 것合 주%[힐· 省2기. 있다. 띠.리.서 일부 제畓畓管권에 있어서, ·체

무'(clebt)라는 정-어는 
' 

의무'(obligation)리.는 - - 어외- 동의어로 사용되)1 있다. L[럼에1

닐31-하고, 
'힙약은 

의무 일반을 니.르지 館·고, 단지 의무의 한 힝데에 불파한 제정적 의

부에 힌·정叫 4 있디.,120)

둘 로, 의vt <·f제71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졉이다. 이는 국제% 주

체들긴-의 조약 은 괸· 에서 발셍히.%2 <·l-제직인 제정의무(iutem&tioual 0nancial

o bli gation)여야 한다는 깃을 의미한다, 띠.라서 자9인(llatu,al person )이나 법인(legal

persou ), 그리고 특히 /.[( 내국인에 데히.어 체짐된 의무는 
;

국가채무1린. 정-어의 의미에

Y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특18보고자는 CI의 13치. 보고시에서 
‥ 

비3;.제$]인 /채무

의 이전은 승계국의 <·r내적 관할 1에서 충돌이 W 1 수 있다. 사인인 채 1자 혹은, 다른

IA'로 하먼, 5 [제%j의 주체가 아닌 체권지.에 대한 국가의 제정적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

네1%]에 의헤서 5Y-펄 되이야 하미, 국 빕 71진촤의 7제가 될 수는 飢다‥31 인it하]1 있

다,121)

한V!l, ·l-제%에 따리·서 1身셍하는 ' 

의무1(obligation)란 용어는 1,f가외. d제기/에 유 A

한 채61'l(credit)의 원인에만 한징함 뿐만 아니라, ) (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특히 개발

도·싱'<'·:'에 데하어, - 8·해힌· 것이디-는 주상이 있었다.122) 힌. 뎨1[자는 디-F-괴- 릴-o] a-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J 

團

a 

團

團 團 團 團

l'illOIICial o bli gatioll o f 11 prcdecessor SIMc ar isiug iu COll formity w illl 1uteruzl[ioutll htw Iowards at1이hcr Sta(C,

1111 imorualioutll or gaui/.aliou or an y o 11121· su hjccl o f iurnU]atiuutll law.

1 19) Sucharitkul, 1421st Mcctiug (14 MIry IS77), PIl[ZL25,

120) De(l]aotii, 14ldth Mcc(ing (13 May 1977), para. 3IA. 
" 111제징적 의]((uou.fittaIICitll o blig(l(inll)o)) y. {. 분4]

는 -:·
[제1%0위원최가 조w약에 관한 

-:,
[기.승게 제에 내하어 김토하는 동안에 충분히 呵진되었다.‥ Ibid.

pariL'%.

121) licd]uoui, 
'

IM IPS6111 Report OR A'11CC·eA·A·l'WlW' t%'MI(·s· [Il Redw·pet·t o/ Matli,rA, 01/IC·f 
·

f/圖 
·

l>,6,aEo.

(Doc.A/CN.4/345/A%.l o f 29 Mtl y 192[), 1XIfg.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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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국제법은 항상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관계를 다루어 景다, 비록 그 들의 국민

이 국제적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 부여되는 구제수단을 완료해야 할지라도, 접수국(receivillg State)은 그러한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인의 국적국은 접수국이 자국 국민을 국제

법에 따라 취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대신에 조치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되었다.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

제법 발전의 현 단계에서, 승계국이 국제법주체 이외의 주체에 대한 채무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123)

또다른 위원은, 협약상의 제한적인 원칙은 
"

은행이나 그와 유사한 기관에게 그 들이

승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대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

사하고, 따라서 이는 사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의 확대를 포함하여 남북대화

(North-Sout dialo gue)124)의 목적에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125)

셋째로, 제33조의 정의에 따르면, 채권자는 
" 

다른 국가, 국제기구 혹은 여타의 다른

국제법주체"일 수가 있다. 이 규정의 일반적인 의도는 채무를 국제법주체들간에 해결하

려는 것이다.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는 점은 명백하다.

20세기 초의 사반세기 동안에 제기구의 법인격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쟁이 전개되

었다.126)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6

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

상'(Reparation for ur ies Suffered ill the Service o f t he United Nations )사건127)에 대한 권

고적 의견에서 국제연합의 법인격을 인정한 이래로, 국제기구의 국제법주체성은 일반

122) fbid., para.129.

123) Ibid., para.127.

124) 원래의 명칭은 1975년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

국제경제협력에 콴한 회의"(Conference on

Internahonnl Economic Co-operation)이다,

125) Schwebel, 1서7th Meeting (27 fune 1977), para.16.

126) Sec generally, CW, Jenks, 
"

The Legal Personality o f Intenlational Organizations
,

"

22 Brftish Yeurbook o f

Itttemational Law 0945), p.267.

127) l.CJ. Reports 1949, p. 174. 국제연합의 국제법인격을 확인한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It국제기구는 

국가라고 하는 것곽 똑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법인격 및

권리 · 의무가 국가의 그것과 같다는 것은 확실히 아q다. 하물며,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든지간에

이른바 
'

초국가'(super4tate)라고 하는 젓과 같은 項은 아니다, …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국

제법의 주체이고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능력이 있으며, 국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Ibid.,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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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되 t 있디·. <·f기-체무의 승게분제외- 괸국1히.여 볼 , 히 5 (제통최-기급

(IMR과 s p제부等개번· /헹(IBRD: Workl Btrnk) 및 1·r 개발힙회(Inten)atio11111 Develo pment

Associatiou )와. 국제甘1-공사(Interuittional 17inmlCe Cor porat iou ) 骨과 긴·은 <·IA기구의 지

위L, 그든이 데개는 대부널의 <·:가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거대한 甘융대부기관이라는

짐에서 디-A 중요하다,

'
- ·r제모1의 여타의 7체'(any ot her SIl l%ct o f imemrxtional law)라는 표힌은 a p제7f주체

에 관하여 일반적-f%-로 수락핀 징의외- 괸곡)하이 논젱이 야기되있다. 즉 
;

<·f 71의 여타

의 주체'에f VI족해방운동(uzltional lib ra t iou movetneuts )이나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 porat iol[IS) 및 디 나아기· 게인까지도 旦함되는가 하는 문 가 세기되있디..12B) 그러니-,

이 재·는 국제빔의 초1반적 반전에 딜린 깃이기 때분에, 적어도 가까운 징·레에는 힙-의

를 이루기가 메우 어리·E r제이다.

4.2 국가채무의 이전

4.2.1 국가채무의 이전시기

<·1이-체무의 이진시기가 a f기·)게시기%1 필연직-인t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깅우에 있어서 승게에 기이어 일어난다. 획-실한 2.거를 위해서 헹해지는 선'db[의 서1징

에 대한 )인피· 그 들의 뱁적 판게에시 겅개(nova[ion)를 설징하러는 숭게국과 채구)자

의한 )111서(endorse1nell[) 동과 같은 문제 있이서, 그 절차적 요41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디·소의 기간울 Rr한다�. 이러한 과도적인 기간동안에 선헹국은 그m 자신의 채무에 내하어

채//1자에게 계속 첵임율 지게 %1,다. L1렇지반, y계<·f은 도1러한 채]>L에 판련한 수수료

(sw·viciug c har ges )-謁- 신弔국에 지뷴헤이· 한 것이디..12())

비3])니·헙이2 제35조에 의叫먼, 
"

VI· l <·:d듈에 의해 8리 %l-의도]거니- 7는 적절힌 5-f

리 조>-]에 의해 %J리 길정되지 일'는 한, 신毛국의 국d체무의 이진시기는 핵·기-숭게시

기이디·."130) 학가체무의 이진시기가 국기·승계시기라고 규징한 깃은 보兮적 원칙이다.

128) Bud j210Ui, l't>fIC(·wIr Rc·f)Orf f)Il ·S'ITCC8·%h·l'(JO O( ·hYtdc·%w· t
'

E Re·s·I)et‥y /If Martel3· OMey· TMu 
'

I%·eadeA·

(])oc.A/CN.4/365>Add.l u l' 3 Ma y 1開1), pm'a. 157.

IA ) ·h'ce &/pf)rI /J/t]tC 1111(·ruotMwd I-rnp Gl/twa'·V$·4'f]H mI t/Ie ffo4 1J/ lbw· 776rIy-
'

lErd 5'(·%·&·'f)M 4 Ma y-24 j」dy

/9RI, Al'licle 33, Commelllur y [)irni.[i (YILC t蜀1 VM. 11, Part Il,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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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시기는 
"

국가승계에 관련한 영역의 국제콴계상의 책임에 있어서 승계국이 선

행국을 대신하게 되는 시기"이다.131]

이 원칙의 보충적 성격은 제35조의 서두에 있는 
" 

관련 국가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거

나 또는 적절한 국제적 조 직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규정에 의해

알 수 있다. 동 단서는 그 규칙에 신축성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 이는 재산의 이전시기가 국가들간의 협정 또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정해짇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숭계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승계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싣제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의 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선행국과 승계국 그리고 채권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승계시

기와는 다른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합의)은 선행국과 숭계국 사이의 양자협정일 수도 있

고, 승계국과 채권국 사이의 양자협정일 수도 있다. 
" 

적절한 국제적 조직에 의해 결정

된'y이라는 문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연합의 주요기

관이나 또는 공정하게 구성된 국제중재재판소 등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의미한다.

새로운 채무자로서의 승계국이 선행국을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조직적인
.

a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도적인 기간과 관계없이, 제35조의 주요한 목적

은 그 준수를 위한 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

승계국에 이전되는

국가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와 그 채무는 국가숭계시기로부터 승계국의 책임으로

된다."132)

130) Article 35 [Date o f the passitlg o f Slate debts] : Unless o therwise a greed by States concerne d or decided

by an approp6ate international body, the daM o f the passing o f State debts o f fhe predecessor State in that

o f the success ion o f States.

131) Article 2
, para. l (d> :

"

4ate o f thc success ion o f states" means the t1ate u pon w hich (hc successor State

rc placed the predecessor State in the res pots 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 latiotlS o f the teffitory to w hich

the success ion o f States re lates.

132) See 14eport tAc ItItcr720tit)Itol Law Co771772issi()yt 072 tIzc 1For% Its 77drty-77dy-d Sess/OIl 41 l[foy-24 Jul y

1931, Article 33
,

Commenta ry,



242

4.2.2 국가채무의 이젼효과

국가재산과 공(서의 이전효과를 다루고 있는 비엔나 1약 제9조 및 21조의 내벙-과

거의 유사하 , 제34조는 
"

국기-채무의 이전은, 본 징·에 있는 조힝·의 적벙-을 1산는, 승게

국에 이7'1되는 J (기-채무에 관련한 신행국 의무의 소림과 숭게국 의무의 빌·셍을 수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이 규정은 첫쩨 당혜 체무에 관한 11'唱국 의무의 소띨과, 둘

그d-1한 채7에 대한 승 국 의무의 ]身)W이리-는 국가숭게의 이중적인 법적 효과를 吟인

히·51 y)다.

그런데, 제산의 승계분제와 체무의 승게문제를 자동적으로 같게 다루는 깃에 대하이

는, 국제법위원최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제빔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제신-의 겅.완

에 았이서는 A방무적 관게(hilt1tend re lxlliollShip 가

� 

헝성됨에 반하이, 채무의 겅우에 있어

서는 심-긱'괸-게(triatlgMal- re latioushi p)가 헝성노1디-는 7을 강조하었디·.134) 체권자가 동의

하지 但'는 한, 채무자의 -%일섬(ide]lIti[y)에 어띠한 1쳔경도 있을 수 없다는 깃은 일반직

F 로 인정되고 3)는 1&]윈 이다. 따라서, 체 1지-인 제3<%-의 동의가 있을 경우애만 선헹

핵-의 체1(가 승계<·l으로 이7'1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체권 l과 송계국 모 두의 이

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한 1으로는 대위닌)제(subrogation)상횐·애서 1된셍될 수 있는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正한71으로는 국가 산과 공문서의 이진에 한 -j-정과 
관런한 g-헝을 유지하

기 위하여, 국제%위윈최의 주석에서는 상기의 
"

V-칙은 오릭 본 장에 있는 조 항의 규정

에 따라 실제로 승게<·r에 이조1되는 
'

·f가·체무에 대하여서만 직- - 毛다"는 것음 깅-조하고
m m m

m

133) The passing u f S(MIe Abls enta ils tho OX [il%C(iou o f he o bligsiious o f i]15 pl에ecoiSUf SIMe xmd ille

ar isiug o f' lhe 0 니iga(ions o f tho succossur S(rne ill res pcct 어' 1110 StrNe dcbts w hich paii Io thc SUCC%sor

SUtle, su bjeci to thc prov i회(-rng o f tIle ;Ifl iclc-K in [he pre-8CIl( Part.

134) t게킨데, Ci1NiautXla, 1422nd Meetiug (18 May ]t]77), pa111.10; 1hiatn
, ibid,, PIlrtl.16; Sette Cz111111rzl

, ibid,,

p)tI'as.21-22; GIllc Y,GIllc
,

ibid,, pilftL27 ; PullICis, ibid,
, para,3C; )ago[il, 1423띠 Mcchu g (12 May 1277),

para.21; 8shovic, ibid,, PIll·a,24; 
'

rilhibi, 1424111 Mectit唱 (20 May 1977), pars,25, 체권자의 동의의 중요성

을 깅'조'하민서, 븍)펄보고자는 또한 다음 권-이 지적히.고w 있다. 
" 

만인에 A 국이 8<·l· 지-<1의 수탁자인

,
B-:·' A국에게 - l. 지.금올 깅제빈·진- %진하51-자 하는 c-:·'[에 y도'領· 깃을 요칭하었디활1, Al,[F

C.t A칭에 1코 반내하지 健' · 깃이다, /-l.러니. 만인 A<·[이 H국의 체권지.이V 국가승계의 길괴.로서

그 무가 A 국괴 외11.괸- 를 t%고 있지 M'온 핵·기.니. 극L-C 적-:·'l·에 이전된다1친, A 국-E 이에 내한 동의
·룰 부이헤이· 한다는 것이 매우 j·리적 l 깃이디·. 이깃이 바로 모는 국내%/1체게에서 제%L의 이전- . 오

직 채군)자의 띵백한 동의혀·에서만 가%하게 하는 이f-이디.." Becljl[OUi, 1425111 Mcutiug (23 Ma y m77 ),

]]Zll'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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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한 규정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에 설명하는 제36조이다.
4

4.2.3 채권자에 대한 국가승계효과

국가숭계는 선행국과 승계국 사이에 법적 관계를 창설하지만, 제3자인 채권국에 대해

서는 채권국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969년의 1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1rna Convention on the Law o f Treaties) 제35조와 36조 에서는 조약 당사

국들의 의도가 있고 제3국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제3국에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35) 제3국의 동의는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정되지만, 의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136)

숭계와 관련된 영역내에 있는 제3국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역의 변경에 의한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침해로부터 제3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약은 국가숭계가 제3국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137) 유사한 방식으로, 제

3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약 제24조는 국가숭계는 제3국에 의해 소유된 공문서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였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38) 이을 원칙과 일치하게, 제

135) 
'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 약] : 조 약의 당사국이 조

약규정을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 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제36조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 T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하는 국

가의 그 룹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을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이에 동
. 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조 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懲 상기 1항에 의거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그 권리행사

의 조긴에 따라야 한다. 김정건 의 공편, 국제조약집, 378면.

136) 
' 

젝스 지구와 상부사보이의 자유지대 사건'(Free Zorles o f Upper Savoy an d the District o f Oex Casc)

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

어떠한 경우에도, 베르사이유조약(the Treaty

o f Versallles) 제435조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스위스를, 스 위스가 그것을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P.C.U. Serfes A/B, No·46(1932), p. 241.

137) 협약 제12조에 따르면, 
"

국가숭계는 국가승계시기에 행국의 영역내에 있고, 그 시기에 선행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3국에 의해 소유된 재산과 권리 및 이익에는 그 자체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A Succession o f States s hall not as suc h a ffect property, dghts an d interests w hich, a t the date o f the

success ion o f States, are s ituated itl the ten itory o f the predecessor State all d w hich, a t that date, are

owne d by a third State accor dia g to (he internal law o f the predecessor State).

138) 협약 제24조[ 
"

국가숭계는 국가승계시기에 선행국의 영역내계 있고, 그 시기에 선행국의 국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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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조는 
"

5 (-기.승게는 C:/- 자제로 체구1자의 71리 및 의무에 잉향을 미치지 않는다"(a

success iou o f States does no t f[S suc h (Iffcct the r ights au d o bli gations o f cre ditors)고 규정
r

하<긴 있니-.

이것이 의미하는 깃은, 제31·i의 체무·칭구([lebt-cit1ims)는 잉역변겅의 겯파로서 51 존재

나 책임이 소t실되어서는 안%1다는 깃이다. 다시 민'하변, 채무 판한 국가승게는 체무

애 Z-한 선헹<·;괴- 승 <·f 시-이의 관 普 신졍할 수 있지만, 71러나 그 지체로 체권지·인

제i국과 승i·; 사이에. 승게-51피 선헹국의 체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과 긴-은, 어떠한

쟉접적인 71적 V·계는 섣정될 수 飢다. 마찬가지로, 제권자는 숭게국에 대하여 싱'촨청

구권은 가지지 않'는디·. 따리.서, 신헹5:·은 그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게속 보1-하게 되고

J 채무에 대한 책임을 게속 지게 된다.

제36조의 5]」L정은 CI 대- - 이 볼띵확하니·A.2 짐파 체권자애 대한 보호가 건어되어 있다

는 비판을 반고 있다. 칫쩨, 
' 

체7-1자'(creditors)라는 - S-어가 시-적 체권자, 즉 국제은행차

괸·단(bank cousort ia)이니- 개인에 의한 데부(lom)와 권'이 사적 성걱을 지닌 국가가 아닌

주체를 At힘·하는가의 여부가 띵이-하지 않다. 이러한 분 는 사실상 현존하는 체무의

부분이 /7러한 사적 딩-사자들애 의한 대부로 구성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U9)

둡 , 동 조항은, 이띠한 경개(novahon)V 없이 신헹국의 의무는 소럼하고 승게국의 의

무가 발)W한다Z 37·정한 제34조와 상반되는 깃으로 나타난다, 셋 , 동 조항은 체권자

에 유해한 것이다- 신헹국이 소먼된 상황에서는, 
" 

만일 숭계의 짐과로서 자동적오로

승게51 <L는 숭게국들에 대하어 51-1리를 언지 못한다먼, 체권자는 심z]-한 피 를 반을

깃이다."110)

t t T t 

m

따라 제3국에 의헤 소 유2 A 시에는 O. 자체旦 잉항을 미치지 館·'는다"(A StICCWisiuu o f S(21[CS s h;Ill

1101 as suc h tIffco m·chives w hich, 11( lhe dtl(O o f Il;c succcss iuu o f Stil(CS, are ductcd in thc mr dtory o f

Ille pre( lecaiNOr S(illc all( l w hich, 얠 thil( mi(C, m-o owu 비 by a 111il임 SItI(C ilccur Wug to hu iutcrmll Ittw o f

the ]]l'cdcce韶0r StxlI리.

139) Sc11Webol, 14231·d Mceliu g (](J Ma y l(]77), partl,10, IE%'l· -:·
l·제11위원회의 위윈인 Ak1rich는 만일 2]- 조

'$

J·이 <·t·기.니. a [제기2/· 替민- 이.니리. 사인에 지분省· 채.!l'C-計 $한히.지 S·'는디프L 그. 사연의 이억·은 최소

촤.될 깃이고, 징·래에 데%'l· 진1Af 진징 빈·곤먼이 있A j
%

IF이리·는 111W·을 하고 었디-. Aldrkh, 1675111

Mcctill g (19 luue l%l), ]]ill'IL%.

140) Get1juuui, 
'

I)u'rIc·c·mIt Re71(II'r /Ju 5'N(<ce·%'·%'l'on (J/ ·%'late·%' iu f뇨s'pecl Afatler·%' O/flfT 
'

l'Aau frcat('e·(y'

(D[)C.A/CN.4/343/A(kl,l u f 20 Mtl y 1애1), pal'Il, 168. (Y(LC 1081 Vo], Il, Pm'[ l , 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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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결합시의 국가채무의 승계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승계가 적용되는 영역주권의 변경유형으로서의 특별한 범

주를 (1) 국가영역의 일부이전, (2> 신생독립국, (3) 국가결합, (4) 국가영역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의 분리, 그리고 (5> 국가의 해체 등 다섯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

다, 이 범주에서 남북한의 통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국가걸합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결합의 경우만을 들어 관런규정과 실제의 국가관행을 살펴보

기로 한다.

' 

국가결합'(uniting o f s tates )이란 
"승계시기에 

국제적 주체로 분리되어 있었던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 결합하는 것"(uniting in one State o f two or

more States
,

w hich had se parate internahonal international persolIa lities a t the date o f the

success ion )을 뜻한다.141) 이 범주에는, 비록 피합병국의 국제적 주체성이 그들이 결합된

뒤에도 계속될지라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142)

' 

결합'이란 용어에서 야기뒬 수도 있는 혼란143)을 설명하면서, 프란시스 발랏경(Sir

Francis Vallat )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입안된 조항의 논리는 새로운 국가가 형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요구한다. 만일 국가결합을 통해 구성단위체들(constituent Ull its)이

단지 그 들 권한의 일부만을 보유하는 정도라면, 그 결과는 본질적으로 연방적 구조

(federal s tmctrtre 를

� 

가진 국가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일 구성단위체들이 국가로서

의 주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연합(union) 또는 일반적인 말로

는 동맹(confederation[>이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즉 연합이나 동맹의 경우는 숭계국에

141) See l/ear5ot){ tIoe fstsrttationa/ Law Conlrni%Idott, Vol.U (Part One), 1974 (Doc.시9610/Rev,1), para. l

o f th」c Commenta ry to Articles 30-32.

142) fbid.

143) 
' 

결합'(unions)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에컨대, 미국은 많은 면에서 단일국가로서 기능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주의 결합(union o f Stat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당국과 각 주당국으로 통치

의 권한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l, 어떠한 특정 범주에 용이하게 배속될 수가 없다. 예컨대. 헌재에도

각 주는 국제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협정은 연방의회에 의해 숭

인을 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게다가, 결합체(unio따와 그 구성단위체간에 통치권의 분할에

관한 규칙은 관련 주제의 범주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Keamey, 1398th Meeting (25 )une 1976),

para.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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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헌제의 정의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144)

4.3.1 국가핀· 의 4토

힙약의 -고-정을 검旦하기 전에, 국기-결힙'의 겅+A -ap기-채무의 치리에 관한 g-가관헹

을 %1단하게 살피보고자 한다. <·[가관宅을 쭈]7함애 있어서는 제2차 세게데전 이전의

<·;'기-핀헹파 제2차 세계내전 이후의 국가관헹으로 나누어서 살피볼 수 있다.

(1) 제2차 세게대전 이전의 국가관헹

핵·가필힙·에 관한 최$의 시피중의 하나인 미국의 겅우에 
'i 

헌법을 체비하기 전에 妾

어진 계약파 체절된 보든 체무는 아메리키· *9민지동%IA(the Confederatiou )하에서와 마찬

가지로 힌))]하의 
'힙·중국(Uui[C(l 

States)에 대하이도 유효한 깃으로 되었다.'s[45) 이에 따

리· 닐'리 -d·정되어 있지 循는 한, 일반적으%L 체무는 미31에 인수되荒디-,

스 위스연1%·(Swiss Col)federation)의 경우에 9)이서는, 1848년 힌%이니. 1874닌 힌법의

어느 것에V 체무의 y계믈· 다루는 어떠한 i/-졍도 포힘-되이 있지 않았디-. 그렇지만, 스

위스 연빙-체제가 각' 주(cantons)에 싱'딩-한 제정적 자치를 히용하였기 때문에, 각 주는

그 자신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님있다,]46) 한%3, 1860년대에 이루이진 이管리아의

통일의 겅우에는, 체무가 協'은 분리된 1·r가에 의해 인수되었다.147) 7한 1807닌의 오스

旦리아-헝가리 연힙·욍·<·r(Austro-Hungarian Uniou )에 있어서는, 긱- 구성국가의 주권이 게

속 A-지되있기 문에, 신 하고 있는 W공체무가 왕국을 구4성하는 7 당사자(오스트리

이-외- 헝기-리)갼% 표1정에 의해 권정되었디·.14E)

1895닌에 세개의 
-:·
1이·가 짐최-삔 중잉·아메리카공최.1·냄Ceutral American Re public )의 경

우에 있어서는, Cf- 7)骨(Union)의 가 구성국이 재정지 자치를 보유하였고, 따리-서 그늘

m m m

144) IbM,, p/Ira.27,

IiI5 ) Co71·%'WhW'I]A /Ac· 0uited ·S'/atc·%' (1727), AI'(icIe VI, Cltmso 1, As c ilcd in Bcd];luui, Nit1tIl Rcport 011

Succcwioll o f Stmos iu 11cspcct o f M;ItIcrti 01her Thtm Treatics (Doc,A/CN,4/301 ;III d Add.l o f 13 tIll( l 20

Apr il 1977), pztra.401.

14이 Ibid,
, p[11'as,403괴07,

147) IbM., p;u'ils.417-dI2.

146) Ibid., paras. 4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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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국은 오로지 그들의 대외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만 단일한 정치적 주체로 조 직되기

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 연합국은 엘살바도르(Bi Salvad %와 혼두라스(Honduras)

리고 니카라과(Nicaragla) 둥의 선행국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149) 1921년에 형성

된 중앙아메리카연방(the Federation o f Central Americ k)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150)

국가결합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국제적인 정에 의

해 해결된 경우의 한 예로는 1814년 7 월 21 일에 제정된 법률에 의한 벨기에-네덜란드

연합(the Union o f Bel tum an d the Netherland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동 법률 제61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

이익 뿐만 아니라 책임도 공유되기 때문에, 연합

할 당시에 네덜란드지방을 한 당사자로 하고 벨기에지방을 타당사자로 하여 계약된 채

무는 네덜란드의 일반 국고에 의해 부담될 것이다.피51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관행

1957년에 형성된 말라야 연방(the Federation o f Mala ya)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

167조 가 
"

국가의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는 통일일(Meredeka Da y) 이전에 있었던 어떠

한 사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 및 의무는, 통일일로부터 그 국가(구성국)에 이전된

다"(all r ights
,

liabilities att d o bUgations re latin g to an y ma tter w hich was immediately before

Meredeka Da y the res pons ibilit y o f the Federation Government o f a State ,
s hall on that day

devolve u pon that State)고 규정하고 있다.152) 유사한 규정은 1963년의 말레이지아 법률

(Malaysia Act)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각 구성국은 오직 특정 범위의 자산과 책임에만

관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일로부터 그들 각자의 권한범위에 속하게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계약된 채무는 각 구성국의 책임으로 되었다,153)

149) fbid.
, paras.437-438.

150) Ibid,, para8.441-442.

152 ) 
"

Since the ]311rdens as we ll us the belIefits arc to be common , dcbts contractc d u p to the t ime o f the

Irn ion by the Dutch provinces 011[ the one hand an d by (he BeMan provinces on the other, shall be born

by the General Treasury o f the Netherlands." As c ited ilT the ILC Report, Article 37
,

Commentary,

152) fbid., para.8.

153) f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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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아랍-공촤국(the U11itcd Arab Ite public)이 창설된 겅우에 있어서는, 1958넌 3월 5일

의 임시%:-Il/.l(Provisi()llal CotINtitutiou) 제A조에 의헤 오리 국최(National Assetnbl y)만이

치.괸-을 계익·한 권 
'}-을 

가졌다. 너 니·아가, 입시%'Ill] ·31170조가 이집트(Egypt)외· 시리아

(Syria)의 ) (- 지익을 위한 단 하니.의 에산合 if정히/·-C 있기 cr)1문에, "

통일아71-공촤국은

두 지억의 제무롤 이행헌- 수 있+-< 권한을 가진 A- 1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오코

(O'Colrnell 의

� 

건헤가 니.ta-히·게 여기진디-,154)

탕기.니 . ('l'augmlyika)외- 잔1지비.르(그1lnzibar)가 걷힙-한 탄자니아(Tanzania)의 깅우에 았

어서는, l%4년 4 월 26일의 A(]骨에 국가채무의 승게에 대하이 멍백한 인5조을 하지 않고

있다. < (러니., /( 임시 :며10nterilll COIls titutioll)에 의혜서, 대외관계외. 빙·위외- 갑은 특정

IC- 애 데한 책임이 통인1회-J(피] 귀부(되지민-, 기티·의 중요힌· J 제에 힌· 첵El은 그-렇

지 曾다는 접5 지시省- 수 있니.. 예킨대, 젠지비-旦에 있어서C, v범1정리· At기·재신· 및

시-R-재산의 1-8국]에 판한 l]l-제들-S 탄지·니이-통일공회.국(the ollited Re public o f

Tmtzanito의 부통린이기도 한 %1>지비-j<의 대봉렁의 통치히.에 오직 $지비-且 정부만의

펴임 旦 남게 되었니·.156)

최근의 사레로서 111)트남(Victutuu)의 봉일의 겅우에 있어서는, 통일베트남이 남베트남의

嗚·은 1리여. 채무, - 히 아시아테평잉·경 사최이시·회(Econolnic irnd Social Cotn1nissioll for

Asia Arnd Pacific: ESCAP)에 권·한 Y·)리외- 체무를 V계하였고, 님-배트납이 아시이-게발은

행(Asiau Dcve10]rnlCnt BlInk)괴· 체견한 체)p;-t 숭 하있디·.156)

이상에서 간딘-히 실·뼈본 사레를 볼 때, 이·가짐$'이 VI·일<·f가의 창설로 귀걸될 때에.

그 3L성<·<들은 1·IA빕 및 국내빕직 건지에서 /j- 존 가 소1된퇸다고 볼 A-c 9)다. 모든

c/-1한이, J 리적으<'L는 모든 -3'J-싱국들에 이전되이야 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송게국에

이전피있다, 디.른 한번, <·<기-인포1-<coufcdcrziou o f s(il[CS)의 경-F에 있이시는, 리- 2 · 성국

에게 CI. 지.치가 ),L-h-VI 졍V로 . V-71·의 정도가 익:하고. yf한 힌71적 7-대도 애매하기 매

團

154) D.P, o'Cotmo11, ks'MIc S'MC·I:erns·/w·l'tll[ l
'

Il MNUi'0'pcd IA%t‥ trn d lmt%·Irnd()/lG/ l-atr, Vu],l, p.388, 9-시 통일아w-
·W%-:·'l·의 외)/-장/이 국세인힙· 사1,L7징·에게 보8!l 서한에시 

"

봉인아 f·공촤국·은 조 의페시 유래하+2

의)/ y([·%·>·이 아니리, )
,

'
. 3L성-:·l·베 의 게이'된 ],!.는 의]l'L에도 -

:

l
(속%71디.'드( 

기舍'한 깃을 주복힙

디·. El-l<l·itm, 1501st MucIillg ([5 luuc l[)78), pill·i며,

,

15S) Njcugu, 15001h Mcutiu g (14 Juuc ](]78), pm'il.44.

156j Suc11aritkul, 14221M Mcclitlg (18 Mily l&]77), Pill'i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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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각 구성국들이 결합 이전에 체결한 채무는 각 구성국의 책임으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157)

4.3.2 비엔나협약 제39조

비엔나협약 제39조는 국가재산의 승계에 관한 제16조와 국가공문서의 승계에 관한

제29조를 본받고 있다. 즉 제39조는 
"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숭계

국을 형성할 경우에,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에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58)

국가겯합은 승계국인 신국가가 구성단위체들의 진정하고 독립적인 의사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채무의 승계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협약 제39조도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승계가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승계국이 선행국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언하다, 
' 

사물

은 그 책임과 함께 이전된다'(res trans it CI1111 suo onere)는 기본적 규칙은 법리론에 있어

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5. 결 론

1. 영역주권이 변경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효과는 그 영역에 있어서 주권이 변경되

기 이전에 행사되었던 선행국의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가 주권변경 후에 그 영역을 양

수한 승계국에게 어떻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른바 국가승계의 효과를 창출하

게 된다, 이러한 국가승계의 문제는 선행국과 승계국 그리고 제3국간에 형성되는 법률

관게의 형평성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승계는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법률문제 중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이론

157) Bedjaoui, 15001h Meeting (14 June 1978), paras,24-25.

158) Article 32 : Whell two or more States un ite an 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

the State debt o 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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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헤절하리는 g은 학설이 기되있다. 이러한 학설에는 진통적으로 많이 최자되

었던 At管적 숭개론괴- 부분적 승계론을 비롯하어 - 7기적 데체이론, 도티적 힌신이론,

단질이론, 신택직 숭계이론 동이 제시되었고, 이에 이어 비151적 최 에 제시된 국민이

익숭게이론에 이르기까지 국기·)게문제의 힙·리죄인 해겯을 도모하리는 많은 1,j이 헹

하여질디-. 그런데 이러한 학싣의 전개는 시대에 띠·라 조1개되는 괴·가이의의 );t다 유리한

l;!-1을 반영히.고자 하는 측번이 다소 깅-하게 표출되이 웠·고, 따라서 국가의 대외정책에

따라 * l·기·2게이易온 A-동적으로 변친되이 있·다고 省' 수 있다. - ] 
'1데 

권리외· 의J(의

상호관계를 중시하Ci( fL한 기존 이론이 촛점·S· 맞추어 왔딘 5'fA인격의 동일성 및 계

5-성이리-는 2레를 l<어니- 이진되는 잉억에 있는 3 ('빈의 이익에 촛1]을 두고 있는 [

VI이익승게이론F 비2d(지 V놀닐의 시 싱·핑·에서 J;L%)1적으로 직- 될 H 9)t 힘-리%인

승게이론이리- 省· 수 있다. 이L 수시로 1
;f-)하는 국가정치에 국기-승게의 긴정을 맡기는

깃),L다는 국가의 본짇적 기초로서 당해 이조1엉억에 있는 국1긴의 이익을 기준7-로 하여

0 엉엮에 %I-l·W)VI 승게문 -趾 히1짐하는 것이 보다 
'4]'리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기 떼EL

이니-. 
'헌대국제1&에서 

중-9-한 윈칙으로 -言4한 인1dI의 자기결정권은 기존의 5 (가중

심적 시·2il에서 J (민중심적 시J1로의 전毛·을 의미히초C 중UG{ 딘·서를 공히·고 있디-. 띠·

리.서 <린Fl이익승게이론에서 제시되어 있는 어러가지 기준을 기$로 하이 국기·숭게문제

를 해걺하는 깃이 헙-리 적이라고 본다.

3. 1號3닌 비st니·협악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 7/-정 비교적 71·리적인 헤짇을 도/C히·

고 있다고 骨 수 있디·, t·r가吾간의 t·r 관계법에 있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겯은 당사국

들간의 지-A-로운 합의에 의한 9이라는 것은 V맏한 나위도 없다, 따라서 선행국과 송

게국간의 V게C제, 1는 A'1宅국이 소멀넌 상핑에 있어서는 숭게국듣간의 t게{(제, 그

리고 승게영역파 권곡1되어 있는 제3국이 있-8- 겅- 에L 선 R (과 %계국 및 제3국간의

승게외- <{-련된 분제돌을 해긴함에 있이서는 괸·런 당'사<·:·들간의 
'힙·의에 

의하이 헝펑

의 윈리과 관련 승 영억의 -:-힌$이리을 고려하여 해<1되어야 호f 깃이다, 떼분 힙의]에

서도 딩·시-1·'(들간의 71-의가 이부이지지 일·'을 경우에L- 헝평의 tI칙에 따라 혜결되어야

한을 5-/·정히-고 있는 깃이다.

/W 랸네, 이기에서 중시되어이· 힐· 겻0 <·l기-승게1CA기· 정Y) 딩-시.지·들긴의 거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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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승계에 판한 학설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승계문제에 있

어서 핵심적 기초는 승계된 영역에 있는 국민의 이익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승계영역의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 당사자들의 거래에 의해 해결된다

면, 이는 또다른 국가승계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당한 .

거래에 의한 해결은 곧 관련 영역 주민들에 의한 또다른 영역주권변경의 근거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4, 북한의 대외채무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국공채의 구체

적인 내용을 알 수는 飯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바로는 1960년대말까지는 중

국 ·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무상지원 또는 원조형식으로서

외채가 전무하였으나, 1970년대초부터는 중국 · 구소련과 무역 적자분을 외채로 산정하

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외채로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0년대초 서

방권 국가들로부터 6개년 경제계획기간중 연불로 도입한 중화학공업 설비대금을 계약

기간내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외채가 발생하였고, 제1 · 2차 오일쇼크로 이자의 일부만

을 지불함으로써 외채가 계속 누적되었으며, 1985년도부터는 이자도 지불하지 못해 서

방 채권은행단은 북한을 파산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정치 · 경제적 실상을 볼 때, 그리고 최근의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북한 대외채무의 상당부분은 전쟁채무이거나 정권유

지를 위한 정권채무 및 정권자 개인의 치부를 위한 채무로서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이른바 유해채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채무에 있어 이러한 유해채무

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채가 실지로

어떻게 쓰였고 또한 어떻게 쓰 여지고 있는가 하는 사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rn 남북한 통합은 국가결합을 통한 단일국가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 즉 통합된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국공채

의 승계문제는 구체적으로 국가승계라는 범적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이 형성된 통

일국가완 채권자인 제3국 및 국제骨융기관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

야 할 젓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외채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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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쓰인 - - 도가 과인 <g-민의 이익에 부호/·하는 짓인가 하는 어)솝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공체의 승게에 있이서는 <·f서1의 이익이라는 V·7에서 유해체무일 징-F

에는 그 2게를 부인하는 직극히인 자세를 취苟야 힌' 깃이다. 그러나, 대외체무의 쓰 임

이 국민의 이익과 커-치될 경-(에는 적국적으로 체무를 인수하어야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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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개요

I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이르러 가시적흐로 나타나는 대규모 집단탈북사태, 이근영씨 피살사건, 동해

안 잠수정 침투사건을 비롯하여 현재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황장엽비서 망명사건

등은 우리의 북한 위기관리체계의 본질적 문제를 검토하게 한다.

예컨대 북한의 군사동향 정보로 부터 식량난에 의한 무정부 사태 등 최근 언론등에

의해 노 출되기 시작한 내부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운영할 펄요가 시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관리체계는 우리나라의 
'

국가정보체계(NIS)'를 고려할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형 
" 

전자상황실(Cyber War Room: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같은 첨단의 발전

된 방식이 아니고는 관료주의, 비밀주의, 칸막이화, 임시-일시 정책대응 관행 동의 폐해

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일관화할 대안이 없다고 사료되기에 제안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과제 및 내용에서와 같이 
"

통일원 통합정보관리시스

템(Integrated information Mana gemell t Sys tem: fIMS ) 구축/t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삼

으로 서술하고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정세를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전략적 구상은 지금까지의 관례

적이며 고식적인 경험적 연구로써 검증 불가능한 이론적-탁상공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용(전)적인 연구수요 및 필요에 부응하여 북한연구의 새로운 연구개발(a

new researc ll an d develo pment: R & D )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1 . 2 기대효과

1.2.1 기술적 측면

- Intranet(Group Ware ) Networkin g을 기본 컨셉트로 Client-Server형 첨단(advanced) 보

안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즉, 전자정보 상호대사(cross-checking)형 보안시스템 채용이

요구된다.

T 논문은 정보화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공공 응용 서비스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 모형임으로 각주

(footnote)가 생략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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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이등 관련정보가 3-IL증하3)- 있는 lutcnIet에서 51일이 접속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L(로- 
- W이 정1,t嶺- 인- d 있고, <<1]된 정보의 게직인 관리가 가%하다.

- 헌.제 c) 연31., 내누되고 있는 CIS(Geograp11ical Inf"orInahon System)기술을 문서 네

이터외. 311게시키 시긱·적으로 정)/暑 비[·'IL 분석 가능하미 데이터의 관리가 - S-이하디·.

1.2.2 통일행징직 측r(J

- 통일 11런 정첵을 위한 위기권·리의 일 1촤 제게블 깆'추<그 나아가 긱·骨 기관의 초1산

밍· 구%/은잉의 정보촤 시)/]시-3:j-A 이%L는 계기가딜 것이데, 오늘난 니·타난 징보촤의

물 1 속애서 
"

7)·지·싱·毛·실"o]l 핀· 
')· 

7'1반적 조]토는 행정체개와 1 관리 체계의 혁신을

추-/힌·디·는 J]에서 3-기힉- 깃이다, 디할이 정부기AJ 정보%·의 인결로 헌재 일익-하기 2:f

지일는 정보제게의 통w힙·적인 %3-리/제공은 통일행정의 혁신(innovation)을 기할 )이다.

- 통일촤 과정의 깅힙·적, 규범적, 7) · 적 의미를 제겸토하고 니.아가 통일 대비의 기반

各 조성하러는 정첵의 이론최·에 기여管 깃이다, 닙·북한피. 같이 이님 및 체제대립국의

깅우 骨잉이란 제제간 불핑능의 331·리骨 의미하는 동시에 체제차벌성의 1건으로)F터

빌·셍하는 긴장의 관리를 의미한디·. 7리의 통일 분 는 최근 진-헹된 5 [ 정치징 적 번

h}의 문제인 W시에 - 리의 됴/--E-한(-A.자적) 문제엉의인 것이다. 1989-1991 닌에 길친 동

A K>f 시·최주의 
-L·
:기<의 봉괴피-정, 특히 <%1의 통일과d을 중심힌 연-고暑 Y힘·히.어 힌

번-도 고유의 A/제싱-宅-을 A]토하는 게기가 릴 깃이다.

- 정J;녀1-련 징첵 및 괸·리기능F 세게회., 개방촤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3 (기-졍젱)릭의 이심이다. 이외- tI모1 1여 정보촤의 도{J속에 접차 그 복잡성을 너해

가는 오늘 l'의 ·징JI가 다루는 정책과 길정을 제3(히J{ 시시긱·긱-으로 증<되어가는 북

한위기의 위힙에 대비하이 진지·상增·소/을 2-
l 

· 운엉'切·으且써 실7)에 대비하는 여러 기.

지를 김V험· %)요기· 있다. fL L. l- 긴'은 재검Y의 견과로 식벌된 관심사를 다부기 위헤,

지질한 수속조-치를 · V촤(체게최·)히·여이· 하미 11 연구는 이를 위힌 중J오한 AE -1지

唱·정- 1 AL 있-A 깃이다-.



265

- 통일정책의 위상과 역할 재검토의 제기이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남북관계(통일

문제)의 처리 및 담당기관 역할배분은 명분적-제도적 위상과 실질적-관례적 역할간의

gap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뱁적(국가보안법)-국가기구적(안기부 등) 특성으

로 말미암아 남북관계(통일관련) 사안은 종종 국가기구간의 알력을 노 출하였고 초법(제

도)적 방식으로 귀착되어 여론의 비판과 냉소주의를 유발하玆었다. 본 연구와 같은 구

체적이고 실전적인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해 통일문제의 관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먼간

연구를 활성화하여 통일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 3 활용방안

- 첨단형(초고속정보통신형) 
" 

통합정보관리시스템(11MS)"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변

화하는 북한 및 관련국가(기관)들의 동향 뿐아니라 의제. 쟁점(역). 정책, 국가(기관>별

실시간(Realtime) 관리/지원체제의 구축 · 운영으로 북한위기관리의 혁신을 기함.

- fntemetcWeb Page) 웹페이지상에서 자동으로 자료 수집하는 기술들은 현재 계속 발

전되고 있는 fntemet환경에 적용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

통일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ntegrated Information Mana gement System: 11MS)"를 구축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 정보의 훙수를 이루고 있는 lutemet에서 정보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얻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ti

Spec ial Web Robot (전용 웹 로봇)"기술을 활용 가능하다.

- 현재 크 게 연구 활용되고 있는 CIS (Geographical Informati浦 System)관련 기술을 이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Web을 통한

GIS(Geographica Information Sys tem ) 분석 시스템등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 각종 공간정보로 표현되는 지형정보와 비지형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획득, 저장,

추출, 관리, 분석하여 국토개발계획,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무역 및 교 통정보, 기타 각

종 종합 정보관리등에 적용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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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2. t 추진목표

2.1.1 괴-제의 단기 (1차) %표 : -],l-한 위기1{·리各 
" 

진자상횡·실"을 통하여 북한

·길 통인)9.린 
'切·정보를 

실시긴-요로 . y:1섹한니-.

- >건-대이니.외- J/.자데이티.의 )j섹기능

. SlId. 죄J(:or긴-네이티.)리- 링/.l-된 분자 네이터를 김섹 힐' 수 있어야 한다,

. 해q. Id지.데이타외- 괸.y)핀 /지w도(공간 네이터)-計 겁섹하여 출럭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긴페이디.싱-의 분Al 춘2·/ 기능

. 광<· 피해/지역, 인3·- -lOt 징3,<등2 지도(꽈한 전역)에 분포정보 骨릭이 가능 야

한다.

- 통게데이티.의 /I E]1프 各리 기)OL

. 북한의 인 J김-표, 쌀 신-럼· V-E 그.래프로 출럭이 가능 헤이· 한다,

- Intcr,,.t(W,b Page )에서 자61-지.료 a·71: . !·f한 판v·l 홈페이지의 UllL을 등 시커두 J

지정된 시간에 지.동으로 3;1딩· 혼페이지에 ):]속, 세로운 자且吾 수집 하는 기술.

. . 수1)/d HTML, itna ge, 등의 자且를. 시스51]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네이f-1 스 키마에

맞V록 분-8- 저장하여 10-석의 기초자료로 苟·- .
3 1 수 있게하는 기술.

- 기-공30 네이티吾 )J-V'l 지익 지도 네이니-외- V)게한디·.

- 공간(지리)내이다에 분$힝리이니- 도표 형식으-w로 니-타내는 기술.

- 공간네이디.외- 분지-데이티.간의 상호 AP 복%l·적인 주)섹合 하는 수행하는 기술

2.1.2 21-제의 장기 (죄종> 목표 :
5 

통힙·정)tL%9-리시스8i]'에 의한 국가정보네토

워크 시/.s]] l< NRP(에·기-자원%fl.리) 시스넴을 C
I

'

L 

축/R영 
'l-다.

- W,,, Itoom Systel11: 고-5
1

· 정]]IA.신-0- 이- - 한 신시간(realtime) 
" 

昏$'정)It관리시스

냄‥ 3f..</윤영피. I MM히.이 
·i 

상.힐-실(War Rc)OIn )0合 ·51-영히.여 시너지A괴.旻 칭-출힌-디-. -

v].%J,L%IA](Na[i,}U,tI [rn.IIi 8.,l.. S ys[CUl: NIS)의 히-위제게(stIhsystetn)의 71환으6w'L 통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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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의 정보화과정(수집/분석/가공/1분류)을 전담할 기구를 둔다. 이 경우 Cft정보화

� 

책임자)가 기구를 통할하게 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 Bina ry A pproac h 전략: 종합상황실(War Room )과 병행하여 위기관리의 시너지효과

창출

- Best Practice 전략: 세계 및 국내 최우량 프로세스 정밀분석과 활용을 통하여 (기관)

내부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정에 맞는 최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Packa ge 전략: 정보호의 선두에 서서 타 정부기관 혹은 범정부기관에 활용될 수 있

는 발전/개발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 Intranct (Group Ware ) Network: 국가기관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a dval」ICed Emer geTICy Mana gement System(EMS): 침단형 위기관리 및 보안시스템

- Client-Server Securi ty System: 정책통합관리시스템

- System Inte gration(Sl), ERP
,

CIS 응용

- 화상회의 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정보네트워크

- 공간데이터와 문자데이터간의 링커기술 및 연계 검색기술

2.2 추진전략 및 예산확보 방안

2.2.1 연구(사업)의 단계별 추진

본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은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1차적으로 북한

위기관리용 전자상황실의 기술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Demo용 시스템 개

발과 이를 토대로한 실용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으로 사료됨. 특히, 이러한 추진 방법은 1차단계의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등이 발견되

면 전체적 프로세서의 재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 예산확보 방안

통일원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추진예산은 통일원의 예산전용이나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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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파의 에산호1의 보다는 1 치·적-O-로 정보昏<IA3한국전산70의 
'

공공응딜-서비스 1身사

업'에 지j(1신청하<-< 방인-이 적실·성이 3)디-고 사1산(]. 
" 

진자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국첵

:y모프3, 므인 징)a')-통선J]L의 지71개1실·시·31은 애신·규모(1997년 278억), %,괼성(HW/%W),

집행시기(](-&8<CI 3우/ 에정) - L- 대인·직 AGt젝)'>-입을 11-안한 깃R].(骨조! 97닌도 원걱시

I
l

)]사71 y · :y고j- 용서비스개%dI-시-3:l 과제-RJC(한·:·( 
-1산원징·/정보톰신부징·핀·-1997.2.21>

및 汚97년도 교,5[(<정보통신 - - - 기술개반시-s 인·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언구%J·리단

- l(-)97.4,))

2.2.3 기 合정뵤수집

- 원시지-AY수7]이니· 계1銳'기·굽에 관 1된 정보暑 수집하기 위하이 네부적A로 딤을 구

성'히·여 치1)1힌- 71조체제 이·래 졍3.,t.를 d 집힌·니·.

- itllerue 파

� 

도시1'!l-, 서직 지.<L나 통일원, 대학연11L소되- 통신各 통해 
"

쭝.일원 통'헙·정
]

-

l
, L관리시스냄(liMS)"-S- c/-<하<-· 데 省·c(한 관 

'l 
기2과 1기이터를 수집한디-.

- 외-:·:에 -
'

]L축된 사례骨 조사하어 5]요한 괸곡]. 기술을 A득하며 시스뎀읒 구 해

니.갈 빙-힝·-E 설정힌-디·.

-

' 

데힉-산(y]기合지%딘-(UNITl'(P)'을 중심으로 괸·련 5'l(수돌의 자분을 반아 
" 

통일Ed 통

'취·징보과리시스5!1(liMS)"를 
/

]
J- <하는 데 펀요한 지리$ 외·)I(한다.

2.2.4 타기관파의 힙조 빙-안

- 3 (밍'IL, 외1;'--I[L 등 싱보최- <:1믿'거관과의 정J,!-최- A]략제%관게를 모색한다. 특히, 국

빙J -V-의 G[S(수,지지)L) 능-8- 공동-P-로 사-2-할 수 있도3 기관간의 징보공hA제를 구

<힌·니.,

- CIS(Geographical [(1for1nil(;C)U Syrneu]), ERP 및 프<L그럿] 게빌' 전문 엄체들을 통坤

(3IS R%진파 겁섹 기<, 궁긴- 네이리외- 분지- 데이터외·의 연게 기술을 협조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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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술 개발 전개 방법

- Internet (Web Page)에서 자동 자료 수집 기술(Special Web Robot : 전용 웹 로봇)

· 북한정보에 관련된 홈페이지의 URL을 등록만 시키면 그 URL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틀 관리자가 직접 가져 올 필요없이 자동으로 접속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HTTP(Ilyper Text Tranfer Protocol )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와 Spec ial Web Robot

(전용 웹 로봇)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수질된 자료의 가공 기술

. 수집된 HTML문서, [rnage 데이터 등의 자료를 
4;

통일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IDvtS)S5 
'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스 키마에 따라 분류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집된 HTML 문서 내용과 Ima ge 데이터 등의 자且를 다른 모듈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해야 한다.

· 수집된 HTML문서, fma ge 데이터 등의 자료를 데이터 스 키마에 따라 분류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 가공된 데이터의 공간(지리) 데이터 연계 기술

. 사용자가 가공된 데이터를 한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서 정보

를 얻을 수 있게 가공된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의 연계 기술을 구헌한다.

. 가공된 데이터를 공간 테이터와 연계시켜 지도 상에 분포형식이나 도표형식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한다.

. 가공된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GIS(Geo릴aphical Information

.

System)안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공간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의 검색 기술

. 사용자가 
(%

통일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01MS)'5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공간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간의 상호 혹은 복합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

이스 검색 엔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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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추진체게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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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목표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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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개발추진 일정게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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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축 계획

3.1 시스템 구성 개요

3.1.1 System Fe크ture

團 J w 醫 

團 團 錮 

團 團 團 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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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2 기술$과 목록

3.1.2.1 개발 시제품

전자상핀-실各 위한 운잉시스넴을 게밸'한다.

3.1.2.2 주요 작성 문서

· 기세.%]]계서

· 상·세선)]1서

· 최-VI신계시

· )L]도1렘 J·:1기1)%-1

· 네스드m 게이서

· :·Il.지>기11/l- 중긴꼬고)(·1

· 과지)기1111· 최종)IL고서

3.I.2.3 지적 소- 1긴

· r]1헌·vII·l R우1우])

3.I.2.4 표준촤 규걱 안

· 헤q·사형· 있음

3.2 S/W 기능 요건

3.Al 초고속 징보통신밍·에서의 싣힌 가능싱

3.2.1.1 초고속 정보통신19과 $호M어야 하는 핀연성

- 인1-rn파-1.L%合 동헤 H'l'ML)/·서외. 낄니미디이 네이더(Imagu 데이리. SOLIlld 네이터, 동

최.싱' 대이티등)등-'라 긴-은 징).G(- 수시로 -f- ]해야 하는 이돌 정31는 데용량이띠 정

p,L를 24
fl-리하기 위헤 실시긴·식으로 제-'y되이야 하모로 A<11속 징뵤통신ty과의

� 

연1W-이

h)1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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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간의 정보 공유와 회의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영상 회의

등과 같은 기능을 구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이 펄요하다.

3.2.1.2 실현 가능성

- 이미 핵심적인 기술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가 된 상태에 있고 이 과제는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정보의 수집 가공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연구개발 주관 기관이

당해과제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似다.

3.2.1.3 연구과제의 참신성

- 범정부적 현안으로 대두된 정책관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 초고속정보

통신을 이용한 첨단형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라는 짐에서 의의가 지대할

것이다.

- 당해과제는 헌재와 미래의 국가부문(통일원) 정보화 문제를 적시하고 정보화에 의

한 정책수 (북한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당해과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가 내실화(충실화)

되어 일선에서 호응도를 높이면 전국적인 정보화 파급효과가 지대할 凍이다.

3.2.2 개발 환경 및 TOOL ·,

3.2.2.1 네트워크 환경

- lOMb ps LAN (TCP/IF), Switchin g Hub 및 일반 Hub 사용, UTP Cabliu g

- 128Kb ps 인터넷 접속 (Router 및 CSU사용하여 LAN 접속)

3.2.2.2 하드웨어 환경

- Server : Com paq Proliant 5000 Dual CPU
,

lOGB Bard Dis지 Tape Backu p Drive
,

CD-ROM

Drive

- Client : Pentium PC 120/V띤Z, 16MB Main Memory, 20B Hard Disk, CD-ROM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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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싱·입닉징·치 : Scmmer
, Di g ijal GtInera

3.2,2.3 운엉체세

- Servel' 이s : Wiurk)WS N'l' Servcl' 4,0

- Clio11[ O
J
/S : Wiudows95

3.2,2,4 DSM臼

- MS soL Server

3.2,21 All 서비

- lutrmlC( lulounzi[io11 Servel'(11S)

3,2.2.6 일1 )'<라우저

- Ill[CrItcl Bxp)orcr 및 NetSca pe Navi gator

3,2.2.7 CIS 15uglne 및 Tool

- formicltt

3.2,2.8 - $용프로그51] 개발 )L구

- BorIzud Del phi 2.O Chet벼Server Suite

3.3 H/W 및 통신닝 k구성 A<l

- 먼디미니이(이미기rI]이터, 분시-내이니, 사운드 -W) 1,잉체게가 요구 딘다.

- 초3녀(졍31t봉&1, - - - - 기4-(최.싱'회의 시스넴 등)이 1)//· VI디·.

- 첨단형 CAD, GIS, GSP가 . / 영%'(수 있;- - - V괴. 네)·<워크가 요구된디·..

- 긴·v[-히 elL세 ' 7 l 51(제 및 - (·기-기- 기.c-311이· 
'l·디.,

- 1·IlJ,t리, 디 · l- ]·% l/O 시111시스1>1의 구기-가 - - 이헤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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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 테이터 %환성이 뛰어나야 한다.

- 최대 효율을 위한 Network망 구성이 펼요로 한다,

- 미래 지향적 Netv/Ork망 구성으로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

- 관리자 및 사용자가 사용이 편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 산업계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 보안성 및 안정성이 요구 된다.

3.4 시연 및 교육지원

3.4.1 시연 방법

3.4.1.1 시연방법 및 내용

· 시연 방법

卷 공동이용센터의 Server system 과 Client system에 당해과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한다.

E 시연자가 Client s ystem 에서 Selver system 에 접속한다.

卷 원하는 정보를 Server s ystem 에 요구한다.

卷 Client s ystem 에서 요구하는 징확한 정보를 Server s ystem 에서 제대로 제공하는

지 확인한다.

卷 응용 s ystem 의 기능을 평가한다.

3.4.1.2 시연 시기

· 1차 시연(Demo) : 1998넌 7윌

· 2차 시연(실용 시스템) : 1998년 11월-12월

3.413 시연 시나리오(가상 시나리오명 ; 신의주지역 民軍충돌과 脫2b>

- 북한 전역 지도를 보면서 북한의 경제 또는 재해 현황을 지도에 표시한다.

- 북한 전역 지도에서 신의즈지역을 확대하여 좀더 자세한 지도를 본다.

- 신의주의 지리적 특징, 지억 인구, 지역의 관공서 및 주요 군사시설, 지역주요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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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본다.

. . 신의--y외- A)·계된 기나 AIl·렌지·旦도 1]씨 
')-다,

- 북한 일지룰 인지.순으로 /1색한디·.

-

a 

l--h{-55, 3寺" 피- 긴-은 단이로 11게 A:]섹온 힌·디·.

- 북한의 씰· 생산 ·을 CI-래프로 니·다hy다.

- 인티t% 자료VI·에서 자동으로 모이·진 인터넷상의 북한 관런 자료를 일자)敍이니· 주

제번로 지-료를 김W]]한다.

- 안기부, <,(-)/P/., y,t인·사, 정),L사 i]J,L자료 ·김색힌·다.

- CIA, DIA, NSC, NRA . g- 미1·l-징J,L기관의 정j,)-를 v.1색한q·.

- 중-:,:정부와의 J-북 1길 <·l·깅사네:C{곡( 1조정보릅 J]색한디..

- 일뵨, 러시아, UU 등 인접-:·>·<Ii.!jo %71곡) 정)IL를 71섹한디·.

3.4,1.4 펭 가'항·르

- 북한의 지도(공<l-네이티·)기- A력피는기·

- 공긴·데이타(지%. )의 씩·대fCi기- 되는기.

- 공 1새이니·(지1;-1)의 스크 룰이 시는가

공간데이티.의 )/':]집(Al'입. 시-제. 수징)이 피는가

- 문자데이리의 V:l-$(J]·입, 식-:세, 수정)이 피는가

- 2긴-데o]니.치- C-지패이타의 3.1견이 되는가

- 공간데이니.피. j,:·지·네이티·의 인게검섹이 되는가

- 지정Id 인 ·A -言폐이지w로부;d 자A-L吾 자동으로 수짐 
'VI· 

수 있는기·

- 인디1< L8-페이지로9,!-더 ·지.동으로 수조]한 H'l'ML 자료기· 
" 

봉인원 통함'정보$l-리시스틸]

(11MS)"·패 리함한 
'헝석으로 

가봉 저장되->·<가

- 색- 
'l. 

지<L성-에 y>·피해지3 V-괴. 간·은 -IC-Y정3,l표 니-티. 수 있는기·

- -b는j. :마.q y기1:< <'l. 레5·'e;t C
,도i'·Iq%즈 /

3.4.2 운영교육

동인%-l 
4( 

ML-7'l·징),).Al[.리시스b/): 전,지-싱·횡·로{(CWl심"의 c

/-A/-61,잉의 -h-:J[:-< 굉·l;0위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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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장의 실시간(realtime) 정보통합관리체제이므로 이의 관건이 되는 헌장관계자가 
; 

새

로운(초고속정보통신형)' 정보관리체제에 통합되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헌장관리자의 관리시스템 통합(81)을 위하여 접근하기 쉽고 다루기 용이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장책임자가 소프트웨역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현장관리자 교 육지원 프로그램 <>

W Network 기본 교 육 : 4 일

A Network OS (Windows-NT)교육 : 5일

+

검색프로그램 및 A pp lication 사용법 교 육 : 4일

3.4.3 
"

종합상황실(War Room)" 운영의 필요성

' 

전자상황실(CWR)'과 함께 
"

종합상황실(일명 War Room )'>을 운영하면 시스템의 시너

지효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관리체계는 현재까지의 통열원의 정보관리체계

를 고 러할 때 
' 

전자상황실(CWR)'로 압축되는 실시간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같은 첨단

의 발전된 방식이 아니고는 청와대. 국방부, 안기부, 외무부 등 경합관계에 있는 기관들

간의 경쟁에서 대항자원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자원이 었는

기관은 기관간의 정보공유체제(Information Pool System)에서 제외되고 경합관계에서 낙

오되어 법3위상(부총리기관)에도 불구하고 정책존립기반은 본원적으로 위협받게 될

젓이기 때문이다.

" 

전자상황실(CWR)"을 포함한 "

종합상황실(War 1Mom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담당자(요원)들은 기본적으로 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처야하머, 책임자급은 위기관리시스템(BMS)까지 수행할

수 있도 전문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담당자 교육지원 프로그렘<)

4' Network 기본 교 육 : 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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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Network OS (Wiudows-N'i')01't-l';- : 5인

A' 인트라넷(Network) j]뼈

- 인3-<라넷1 기1·(- : 2 1

- %]1브라우지 사-S-l;Il : 2 J

X' 킴섹프료/).램 :·l(육

·- 헌장, Id-당지.빌 깁어2[LCL그렘: 3 l

- Gi2, CPS, CAD 검섹/L로2'/-렙: 4 일

A' 가]발 Tool 11(A

. . PowcrBuikier : 액J

- Visual ca fe : 5오1

'A'
RDBMS :IV,-h- : 4 일

'A'

A pp licatiou 시-[!-hq ]l't-d : 4 2J

) 피임지. 교-5-지j(l 프로그램<

il-딩기· 5'](-H-외

'A'

EMS to't-5(·: 10일

](' 

진 /.기11)l-'l'OOL 5/-f ; : 10인

3.4.4 l·2- 구싱도(통힙-정且11-리시소 11 구싱 예상도)

4. 소요이1산 및 시쇼템 운엉/발전 계획

4. 1 비목빌 소요에산 1징세(寺 개발비: 851 
,
693 친원)

4.].l 인All--Il : 76,672 며.{

4.l.1.1 내부31긴1·Il : 76,672 초[ J

(가) -IA%]·Q:ILl/-기핀·(시.) 
: 76

,
672

,
O[)0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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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급 : 2 인 
'x

l,896,000 원 A 12 월 
{ 10 % - 4,5505000 원

- 선임급 : 5 인 i' 5
,
238yOGO 원 W 12 월 k 30 % - 22

5
2845000 원

- 원 급 : 8 인 
'x

876,OGO 원 W 12 월 & 40 % - 33
,
638,000 원

- 기능급 : 5 인 675,000 원 o
l
r 12 월 x 40 % - 16

,
2005000 원

(나) 공동연구기관(자) : 해당없음

411.2 외부인건비 : 해당 사항 없음

4.1.2 개발보전비

· 781,693,000 원 A 8.95 % - 70,000,000 원

4.1.3 여비 : 51,530 천원

413.1 국내여비 : 25.800 천원

* 서울-부산0박2일): 1998.3-1999.2

- 책임급 : 2 인 4 00,000 원 A 6 회 - <800,000 원

- 신임급 : 5 인 4 300,000 원 
A 6 회 - 9,000,000 원

- 원 급 : 8 인 + 250,000 원 x 6 회 - 12,000,000 원

된

413.2 국외여비(지역파 기간별로 기재함) : 35,730 천원

<> LA (미국), 10일간

· 항공료 : 4인 % 965 딜라 * 850 원 * 2 편도 - 6,7625000 원

· 체제비 : 4인 A 352 달라 A 850 원 
{ 10 일 - 11,9685000 원

<> Tok yo (일본), 10일간

· 항공료 : 4 인 W- 350 달라 % 850 원 A 2 편도 - 2
,
380,000 원

. 체제비 : 4인 * 430 달라 i 850 원 % 10 일 - 나
,
620,000 원

4.1.4 해외훈련 및 전문가 초청. 자문비 : 13.44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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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헤외-;안<'J비 : 해[q-a%읍

니.) l]j]-가 초칭, 지.]i]-),.L : 137440 천우],

· 
-:·
<·내 전.문기·

- 자]/-료 : 8 인 
'A'

35,000 원 / 시긴· t V 46 시긴- - 13,il405000 원

4.l.5 인구기자제 구입 t[Q 임차료: 해딩RI,음

/l.1.6 시익1 및 제i 비 : /17,500 · {윈

[ {>]' 
. .

)j) 
. . l 47,500 :l%J(한금 · V:l%·), 힌骨 :

. . . . . . . . . . ElA. . . . . . l

4.2.7 1-인물1 : 3,160 친원

· 인31- ),t고 서의 인·헤비 : 2
,
800 무1 [ 민, 

'%'

i,000 민수 - 2
,
800,000 원

· 자료복사비 :
'30

V·l / (l>l A' l
,
000 메 

vb 12 일 - 360
,
000 윈

4.1.8 진산처 리비 : 14.6,000 진원

4.1.9 기 술징보 환동비 : h,600 전욱·l

· 회의1)l 20
,
000 . ![l. X' 15 1 9 

'A'

20 최 - b
,
O()O,ooo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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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개최비 600,000 원 A 4 회 - 2
,
400,000 원

· 세미나 참가비 200,000 원 + 4 명 + 12 회 - 9,600.000 원

· 문헌정보수집비 20,000 원 A 80 권 - 1
,
6005000 원

4.1.10 용역비 : 325,560 천원

· 수치지도 작성: 65,000 친원

· 멀티미디어데이터 가공 및 디자인(기술연구소): 49>460 毛원

· CIS 구축 기반기술확보(부경대 컴퓨터/전자공학과): 24
5
000

, 000 원

· OIS 엔진개발 및 시스템 구축: 125,600,000 원

· CAD 시스템개발 및 구축: 76}500}000 원

4.1.U 제잡비 ) 4,400 천원

· 공공 요금 : too,000 
'h

12 월 - 152005000 원

· 사무용품비 : 5
,
000원 + 20 명 A 12 월 - 15200,000 원

· 인터넷 서비스 장치비, 가입비 및 사용료 : 2,000,000 원

4.1.12 위탁연구과제비 (특수시스템 설계): 83,582 천원

· 위촉수당 : 해당없음

· 위탁연구비 : 8355815000 원

4.2 시스템 운영/발전 계획

4.2.1 시스템 운영 및 확대방안

- 통일원의 상황실 및 전자상황실 제안은 통일행정의 기술적 혁신과 행정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로 직결되므로 통일원(특히 정보분석실)과 협의하여 정책개선안을 마련하

도록 노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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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昏일원의 
"

통협-정3.,<귀·리시/<tj]01MS: 진지·상쵱·실)"의 안정셩고]. 旦인·성合 위히.이 71

1J-힝 1.L위코. 솔.c/션과 전지.정3,l-31인·시스51]이 7잉되도록 기合 및 징보지원한다

- 통인원의 
" 

통 1정보{)·리시스%11"P 
'·1재 오1구骨에 있는 

"

혁·케사%통힙-yI·리용 전자

싱-힝·신[건.설5;<통J/-)" 및 
" <·:·기-안진d·리정)i-t시/-.311(내-l/-부)" W과 연게하이 다잉·한 촨경

에서 내스트한디·,

- 시스5]] 운잉안은 V- 지원 프로/l-램과 직苟되므로 
'1제 

兮일원의 도]·당자들을 체게

적으로 3'1<A·히-Ci-c, 3-히 고-/l징보의· 찌 A·프로그랩/L t )]-련히·이 용역과 기술의존에서 성

네·직 자- · 체제표(· ·
W

I
l· <하도록 )‥력%l·다.

- 비V]AC·서징9,r 디·7겨 한 입·호외· 기%)] y 보안시스텝 대한 인구를 빙헹하이

이 시<5'l>-) 힝촉1 J-,L총리-;]f 국가기권·의 초.Cd-속昏신망의 전범이되도 설계한다.

- 이 시2과'l]에서 수진한 자w료 
' 

>- 이-2-하여 초]'/-속통신Is·에 의한 국기-기꾄·긴· 5자최의

1·V·-8- 희냅L힌·니-- 
' 

%, t·1지·최의 기A:>-은 펀·게기%[l·대책최의의 兮시최. 및 실시긴 회의시

스넴을 뀨.g]할 수 있1;-1-되- 중·%]-3- 둔니·,

- 정-억설계의 깅-Y 발셍]p 수 있는 먼긴·침·여지·의 보인·문제를 해겯하기 위하여 인·기

부의 JA인-교A.j뜨로[낵!/을 횡·-S-한c)-.

- 통 1원의 
"

통힙·정보관리시스5!]"/ 기숩적 분제외에도 
'

국기-정보체게(NIS)'의 관점

에서 71적. IL히 ·>,:-제점도 겁7잇· 에정 ].

4.2.2 기會개t%· 성공시 다음단계 조 치사항

- 톤있오1의 실·제 네이니를 Ill-Lq'으로 인V]/) 일지·순으로 일목요언하게 분류되며, 정

치정보, 군시-징보, 깅제정])-, 사회성J,L, dC-최-정보, Il]X징뵤, 지리정보, 횐·깅정보, 북한주

요일지, 님'북%]릭, 외정보, 8· -]징J,l-, XI역(issL]e m·ei{), 기디-정뵤, 종합정보등으로 구분

피이 체계리인 판리가 기·농하도-3- L il-<핀다.

- ‥;-내 싱·쵱·昏만 아.니리- 
-:·
:-세리인 졍세니. 징·책-등 1·<·외의 전번·적인 싱쵱-合 파악 기·능

하도 기%L이 회·.징·노>다. 해치7]J,r(정),L)의 - Y- 대인졍J,L( Human Intelli gence: HUMINT)

J/F 아니리. 기(정3.,t, 즉 공중정천-정J,).0]A'1-위성, Land Sat, 1J-2
, SR-71 능)인 이미지정보

꾀- VA)정J,t(COMIN'l'), 초{자싱J.,L(GUN'o, 전자 ]'호정)iL(tilSINT), 레이저정보(LA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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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정보(F(ADINT),적외선정보[獸1NT) 등을 분류하여 콴리하도록 설계한다.

- 통일원의 정보와 청와대, 안기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재경원, 국무총리실 등 여

러 관련 기관의 정보공유 및 통합 정보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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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외약문1

87년 6월 민주화 열기의 결과로 조성된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은 통일 문제를 온 국민

의 전면적인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처럼 민간 통일 운동의 성과는 국민의 정서에 남

아 있는 넝전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족 단결과 통일에의 의지를 고 양하였다

는 점에서 실로 획기 인 것이었다.

민간 통일 운동은 사상적인 무장을 통한 변혁적 통일 운동과 이의 세분화를 통한 새

로운 민족주의적 성격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지넌 통합적 통일 운동 그리고 기존 반공

주의적 입장이 확대되어 표출되는 보수적 통일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혁적 통일

운동의 영향과 그 반향이 민간 통일 운동의 흐름을 주도하여, 그 자체의 당위론적 운동

양식의 입장에서 통일 노 선욜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적 통일 운동의 양상은 
%

96년

연대 사태'와 
'

97년 한총련 출범에 따른 폭력 사태'에서 표출된 바 있다. 범민련과 한총

련 같은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들은 정부의 통일 노 선을 반통일적, 흡수 통일의 연장으

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지칭하면

서, 변혁적 입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 통일 운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한 정

부 정책과 수렴할 펼요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통일 논의의 내부적 수렴을 통하여 통일 정책에 반영하려는 통일 운동의 논

의에 대한 대자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통일 운동 세력은 한국의 통

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근거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은

그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갈퉁(Johan Ga1tutlg)의 견해를 통해 통일 문제 접근에 있어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인식의 세대가 분단 상황을 통일의 단계로 급

진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새로운 세대의 관점이 통일 정책에 영향력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만이 한국의 통일 과정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없는 분단

상황을 변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운동 세력의 비판적 대안에 대한 한국 사회나 당국자의 수용

여부가 남북 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통일 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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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긴설직인 입장음 갖는다면, 북한과 한국의 관계는 서로의 보는 관짐과 몰이해

暑 극복하는 계기가 될 깃이다. 이러한 먼촤의 이수)은 국네의 통일 t의 데한 일정한

합의를 도출省· 그 있느냐에 
- 

러 있다.

1990닌대 초에 공산주의 이대올로기는 지·-8- t/1주주의키 이데올로기에 비헤 자A력이

似읍을 빌7하었다- CI럼에도 정부의 좌경 사상 회-산에 뎨해 지나친 겅게는 아직도 한

<·f 상희-의 C - 조吾 한국적 특수성에 ·1매어 보려는 수동적인 를1기- 겅엉이라고 힐· Y 있

다. 따라서 한국 정-%t는 북한에 대한 이네온로기적 공세를 통헤 한51 시-최의 인허적 운

동 세럭의 거에 몰두하기 보다는 사회 l'/1주촤의 개혁에 주력하번서 통일 환겅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부는 진정힌- 남북한 兮포가 긴-이 살 수 았는 사상지 통헙·

방)p]合 모섹하는 노 릭이 필-S-하댜.

정부가 통일을 이7리1견 남북한의 여러 게兮에서 논의되는 사상적인 논의에 데헤 포

용럭을 잃지 않는 계커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통일 운동 세력

은 한반도의 핑촤 7제에 동骨管 수 있는 기최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돌을 AL骨한 통일 촨겅을 조성하는 징부 및 민간 단체는 이러한 싣친

을 통해 스스로의 민주촤 과얍읍 수61하여야 한다.

그y f 한국 사최는 죄- · 우 이데올로기의 양적, 물리 제생산을 확데해 왔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 긴진한 대안적 A( 색이 비-로 
' 

시민'의 억량과 A결된다. 즉, 시1 1은 좌 · Y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의 d힝·을 c (복하고 정권의 
t 

은밀한 권위주의(Creeping

Authoritrari8in)'을 억제省-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괴·졍은 수일'은 시헹 
- 

오를 平러워하지 않는 실험 졍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밀<< 남복한 정]/- 및 민간-趾의 주]촉이 통일 문제의 중요한 실미-리를 도출할 것이다, 따

라서 정부 주도히-의 통일 환겅-S- 조 성하는 길은 분단 싱·촹과 통'힙·에 대한 극단 인

논리의 지양을 의미한다.

기존의 기능주의적 방1%론이니- 신기능주의 )-9%J른으로 통일에 접근하리는 테도는 비.

로]·직하지 않다. 즉 이 빙'빕은 한국적인 특수한 싱-핑·인 분단을 극복하기에는 한게를 가

지고 있다- 따리·서 분닌 상尋·을 극복히·는 빙샙은 한국 싱·횡에 한 특수적 싱·핑· 인식을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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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이러한 방법론 중의 하나가 민족 포용적 수용 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통일 운동 세력은 통일 정책과 통일 논의 등 통일 환경의 개선을 위

해서 앙자의 개방적인 논의 구조와 수렴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통일의 i貴事는 통일 과

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歷史의 작업에서 비롯됨을 의미하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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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연구 목적

87년 5월 이후 민주화 진행 과정을 통해 민간 통일 운동은 국민적인 논의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은 88년을 통일 원년으로 기록할 만큼 통일 문제를 온

국민의 전면적인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처럼 민간 통일 운동은 국민의 정서에 남아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먼족 단결과 통일에의 의지를 고 양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민간 통일 운동의 형태는 사상적인 무장을 통한 변혁적 통일 운동과 이의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주의적 성격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지닌 통합적 통일 운동 그리고 기

존 반공주의적 입장이 확대되어 표출되는 보수적 통일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특히 번혁적 통일 운동은 그 영향 면에서 먼간 통일 운동의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혁적 통일 운동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북한 붕괴론이나 북한 사회

주의의 한계에 대한 헌실적인 문제의 논의를 방기한 채, 그 자체의 당위론적 운동 땅식

의 입장의 통일 노 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혁적 통일 운동의 양상은 
'

96년 연

대 사태'와 
'

97년 한총련 출범에 따른 폭력 사태'에서 표출된 바 있다,

또한 범먼련과 한총런 같은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들은 정부의 통일 노선을 반통일

적, 홉수 통일의 연장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바로 그 들

자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급전적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통일 문제가 북한의 상황 급변에 따라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

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통일 운동의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한 정부 정책과

수렴할 꾈요성이 요구된다. 정부의 통일 정책 역시 통일 운동의 논의에 대해 對自的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나 통일 운동 세력은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

대 변화가 요구되며, 통합적 인식에 기초한 정부의 통일 정책만이 그 실효성을 가질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혁적 통일 운동의 논리가 왜 대안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

하고, 정부가 통일 논의에 대한 왜 포용적 수용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등의 통일 조

성의 역할을 논하고자 한다.



296

1 . 2 연구 1(1위

1
11간 y오1 동< 

· v;‥진적 VI이 세벽괴- -IC긴,A'l· 통 1 세력 1리고 수구적 보수 세력으

로 분리하어 파악·힘· 수 있디., 이 세 기-지 ]q·힝23-로 지힝·히·는 빈간 통일 운동은 
'

통일을

어떻게 할 깃인가'에 관한 그-·計의 시긱--S- 지-기· VI·잉한 9이라고 할 수 있디·. 민간 통

일 7동도 직 . 긴·주1적으로 정)-,l-의 퐁일 정211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1개하기 때문에,

정J;L는 면4]/ 통인 A-동-위 믹·연한 V)-징부적 IL <1으旦 보아서는 안된다.

만익· 정J/의 통7-/ 정케과 삔간 1로익 -7동의 P시의 지항7]이 잘 융힙-된다면, 남북한

P 잉· 체제 사이에 놓이 있는 상%L 볼선의 문제름 극복하고 상당한 평촤직인 기초를

t/l·-趾 수도 있을 깃이디·. 띠·리·서 민<l- 骨일 운동에 대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의 수용 여

부는 
<V요한 의미嶺· 기-진디·.

본레 VI<l· 통일 운동 V;]희끼 昏인 운동을 동해 巷·성최-시었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

3 인 -7동 조리의 쵤·동이 3탄직인 l;l]1을 보인다. 변희적 통일 운동의 조·직은 1988년 8

Al 
' 

한1)BL 펑촤와 통일음 위한 세계 대최 및 I
i!1민족대최 추진 본부'라는 조직을 중심

-

e 로 헤미-디· 
'

l
id민족 대회'불 게최하는 소위 바]민런' 측과 이 주장에 비핀·적인 입장을

조{지하머 힌실적 -%1간 쵤·동을 지'힝[하리는 
' l IA 최의' 그리]I 양자의 기 료에 있으먼서

' 1
10민린'의 주징·괴. 7제 시싱의 입징·各 견지叫리는 

' 

힌寺린'-AM 이루어저 있디·.

통%l-직 통 l 운X- T - 시민 단체인 
' ·겅제정의실>언힙·', ' C쥐사단' 동의 단체가 있다. 이

7동 단체는 . IL-1주의적 R]징·에서의 북-한 ·1]H-8- 시도하고 있는 관게로 정부의 통일

정책 ·1정에 있이서 대-J - H-최AP과 내제로 일치하는 l +한관을 가지고 9)다.

또한 );L수적 통일 운동은 
' 

자%- 총인r]I', 
' 

민족 통일 중임· 협의최'와 
t

통일 경모회' 骨

과 {l'- 통 ]우1 록 단체 등이 -5재한디·. 이1두의 苟·동은 정)(의 통일 졍지에서의 깅-겅

론과 51 맥을 인치히-고 있니·.

정부도 북한 인식에 있이서 데북- 강·깅룐(바림-론)과 대북 온초1론(헷1%룐)으로 나티.나

며. 통 1 징책의 1행에 있어서 지·피·의 R}장을 수- - 하는 민간 동일 운동에 대한 괸파

인 수- - 지-세외. +/시에 일부 탄제에 대한 과J.L한 거1,). 빈- - 을 보이고 있다,

<1러니-, VI)l- 昏 1 -7동의 이러 힝테나 정부기· 통31 정씨 길정에 있이서의 첩예한 대

71 잉[상- C J,t이는 것은 북한 t;]섭1지·기· 내남 )‥선을 깅·회.하는 )骨暑 범管 수 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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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부는 국내의 통일 논의에 대한 포용성을 발휘하고, 민간 통일 운동 단체들의 각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통일 정책에 관한 합일점을 모색할 펼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첫째, 민간 통일 운동 단체의 이념적 지향의 배경을 파악

하고자 한다. 만간 통일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의 기반을 인식하는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의 논

리가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민간 통일 운동 단체

의 구체적인 활동 동향에 대한 이해하고자 한다. 민간 통일 운동의 변혁적 · 통합적 · 보

수적 입장이 가지는 성격을 이해함으로서 각각의 통일 운동이 지양되어야 할 근거를

찾고자 한다. 셋째, 민간 통일 운동에 있어서 통일 정책 반영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

자 한다. 민간 통일 운동의 내용이 통일 정책과 결합될 수 있는가7 현실적인 대안인가

에 대한 내용을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 속에서 궁극 으로 본 언구 방법은 통일 정책과 민간 통일 운동의 내용

적 수용을 이룰 수 있는 국민적인 통일 논의의 수럼을 모색하고자 한다.

1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민간 통일 운동의 논의 동향에 대한 통일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분석과 사회 운동적 고 찰을 통한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련의 문헌 연구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문제 의식으로부터

의 출발에서 논의의 전체성(Wholeness)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 방법은 사회 전반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입장인 각 조적의 수

준에서 관심을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 과학의 전체적인 이해를 올바르고

적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는 
[ 

민간 통일 운동'의 일반적인 남 · 북한관의 논리

가 어떠한 구체적 공간성 속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간 통일 운동 세

럭이 반공 . 안정 등의 보수적 성향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차이暑 인

정하지 못한 대립과 갈등에서 확대되어 온 것을 이데울로기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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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1-t 시-최 - S)A(Social Movc111CUo의 이론적 집F-3- 통해 VJ긴- 통일 y이 한국 시-

회에서 
·지.지히.논 

비중과 그 여피.<i- 임-아 At고 지. 한다. 이러한 겅향성은 기존의 언L]L인

조희언, 
t독·[]기 

한이- 사최 운%:- 조 려에 %]l- 
' 

l- 인c/-1960년대 이스- 비힙·보]적 7)위 조지合

중심으로-"(인세대 시.회아펴. l(-)q2V] 8 ·l 비·사 힉-위 <·<분), 성8관대 사최과학 인구소

V·l, r 한빈·도 W일 -51-동의 과제와 그 Iq·힝·J, (인간시·링·, 1991) 21리고 이신행, r 한국의 사

최 (A-과 싱치 VI동.,, (VI음사, l 97 )· 서 뇨.동 논리와 p/-E- 조직은 객1·촤하리는 노 럭

에서 잇-J d· 있니.. 2 i. 리니-, 기존 연31-는 VIR·최- 시기 이전부터 있어 兎·딘 민간 통일 7

동의 l·%이. - 7 일 - AL 전위에 내한 이헤를 히.j, 중요힌· 의의룰 ) (었다. IE 이러힌· 언

c
/-들< 힌.국의 j/인의 헌1.심싱에 한 기본작인 기-정을 -1혁의 싱·쵱·으且 인식하는 Aw

힌· 이h·Id 색채질 <‥정히·-"d- 있니·.

따라시 본 인</.->·:-. 이네올로기 분석, 사최 운-%론이 인식으且 1핀간 통일 운동과 통일

정책외 세%Il.>]인 검V외. 비/+l·키 지-세첩· 7해 통 1로 기소. 세로 모색을 개진하고

한디-.

2. 한국의 민간 통일 운동 배경에 관한 분석틀

. 1 한국 사회의 이테合로기와 그 성격

이네-8-로기-:. 시.최직 및 정치직 호1-경에 데힌 제<15'·1의 昏힙·된 7]힙·(an intergrated se t

이' bclicfs)라<t( 졍의되5t 있다.l) 이네-K로기e 한 시대, 한 사최의 정신과 헹위 일체 즉

체제의 조 리, 계)간의 제%:-표 게신, /f- 사최의 J·r표 ·지힝·에 내해 알 수 있는 사고 체게

리.V VI- ·f 있다.

힌/',:· 시-회에 존재하는 이러 이내2.로기의 성>1은 1
1
11·> · 인·정 논리. Il)주 논리. 민족

주의 1·f리, 빈혀 <![-리로 AL各되51, 있니.. - U <· . 리 骨에서 지배 이네 촐L기논 만공 · 안졍

]]:-리로, 이에 대-해 [시힝·하는 7삼의 Ll]'힝·적 이네合로기는 민중 논리나 IF1헉 ] 리가 데

표적이디·.

여기서 지매 이 -A로기외. 저%·l- 이네%-로기의 C&간·리 위싱-을 실-피보지-, 저'힝· 이데올

1) 이-S-)/l., 
f
싱치],I/석-이메.0-로기피 l l

.

-

. , %됨·사, fr7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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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의 하나인 민중 논리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반공 · 안정 논리에 저해되는 공간적

위상에 존재한다. 또한 사회 민주주의적 논리나 변혁 논리를 주장하는 온건 진보파와

급진 좌경 세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탄압과 불온시를 통해 보수 · 강경 이데올로기인

반공 · 안정 논리가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성과물로서 계속적으로 국면들에게 확

산 · 지지되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이 
' 

사회에 있어서의 정당한 의미의 권위적 분배5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가 구성원들의 가져야 할 
'

공동체 의식'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의 통합적

기능을 고양할 수 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지배 이데을로기의 통합적 기능이 상

실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반공 · 안정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표면적으로는 그 견고성

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편협한 구조로 인하여 지배 및 저항 이데올로기간의

정치적 갈등2)이 지난 50 여 년 간 존재하여 왔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좌 · 우파의 성향은 개량주의자가 혁명주의자를 압도하

고
, 점진주의자가 극단적 보수주의자보다 우세함을 볼 수 있다.3) 이러한 경우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수렴(Convergence)의 조짐에 의한 것이다. 그러

나 우리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의 경색된 분위기가 민주화의 획기적인 성과로 변화되

었음에도, 아직까지 극단적 보수 이데올로기의 경향성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개방적인 남북한 관계 모색이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도 통일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좌 · 우 대립의 산물인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좌파는 거의 존

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촤와 민주화 과정은 잠재된 의식적으로 나타나게

2) 남북한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엾이 북한 내에서는 건설적인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앓을 실시하

였다.( Hans Maretzki
, 정경섭 역, 「병영 국가 북한」 (동아일보사, 1991), pp. 117-148. 과 안명省, 

"완전

통제 구역의 실상" (월간 조선 95월 3월호)에서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는 체제

수호냐 변혁이냐 하는 각각 양립된 이데올로기의 논리에서 정치적 논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정치

적 논쟁은 학문적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정치적 논쟁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의 적대자의 사회적 . 정신적 존재까지도 부정하려 하는 특색을 가진다, 이는 결국 우익이

나 좌익에게 과격성과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Karl Mannheim, Ideolo gy atl d Uto p ia

(London: Rout1erdge & Kegan Paul LTD.
,

1972)-, pp. 34-35·)

3) Maurice Duver ger, 배영동 역, 「정치란 무엇인가 」 (나날,1982)5p..161 이런 경우는 정당 정치가 실효를

거두는 나라에서 나타난다. 국민 선거로 정권의 변화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좌든 우든 양극단적인 정

당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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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깃이다. 또한 우피-는 6 · 25 조1 의 과정을 거처 국기·의 안보9 존의 괴.정에서 -

경촤 힌싱-을 보이는 지배 이대올로기로 부긱-되었다. 따라서. 좌나 우나 일반적인 수唱

과징보디·는 극단적인 피·햄 3T-조로 서로 경쟁하뇬 기초로 생성되었딘 것이다.

m m m m m

a

l,.·.,G,,,,, ,,. ,,..., t
l ·,·, ., ·,. . 割 ., ]
l'野고V/隱교2,p,.., 

'

구고/團' l
l X------------<----------)y---------------> l

l.-----------------------------·i..-------------------
1쁘. .

. . .J
(IL 2-l: 한국 사회 이내올로기의 총체적 구조)4)

(표 2-l )의 이데올로기 성향들의 분포에서 볼 tr}], 그 동안 정부의 통일 정첵을 포함한

정책 기준이 . p피·직인 성'힘:에서 이루어졌읍을 알 수 있다. 이는 吾 정부의 이님직 At용

릭이 열마나 한게성合 가지는가暑 파익-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편입한 지1게 이데올로

기에서 벗이나는 길은 여러 의견을 중론 수로1 · 통합 노 력에 띠-라 달라질 것이다.

한히의 깅-F 중룐' , 중론 
"

의 분일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중적

인 모 습을 3-대로 보이는 이다. 이러한 1론의 $얼.읜 수림할 수 있는 내책슬 강구할

펄요가 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 의 헤권 빙·인·온 한국의 이테올로기 간의 수렴 가능성

에 딛'리 있다. 정부가 중론 통보1-을 이骨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에 의해 죄-A- 필 것이며,

정부의 통일 정지은 보다 포- - 릭있는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힌·31- 시최에서 이데 로기 긴의 수%의 에1 m/1중 논리의 번회. 체.정에서 V이. 필 수

있다. 민중 논리는 죄-로 징V꾄 소위 좌·징 시·싱-에서 중도적인 71징-으로5) 되어 가고 있

4) 이 AL는 정坤7, 
' 

한국 사회의 이 各旦기 번동" 7-1진<d· . 조회연 편, r 한국 시.회론」 (한울, 1罷4), ]),

71. 이 Aft 이네各%t기직인 y·'l%]성을 긱괸-회.히.는 내벙-AM 재3L성히.었디.. 헌·2 시.회의 지베 이데·왈

iC기 조성의 길징리인 잉항을 7 사%J·은 인제의 지배와 빔', 해방 정국에서의 미국의 게입과 7:14,

l%0%J네 -Li격한 
R%l 지-본주의의 VI남, 펭·주 민7촤. 운W y으로 各 수 있다,

5) 중산층의 R]장기- 민중의 게님-S· 상이한 게%]t-보 骨1身하玆니-. 이에 힌-싱'진·은 중산풍과 삔중·읜 싱·호

립적인 개%dP-로 )·(지 않고 있V.미, $제로 40제 학력 이상의 7향 졍도가 민중이라고 인식하고 있
고

, 중힉']'It 저학러 7.지지-의 2/3끈 1
[
il중인지 이부를 1지 못한다고 징·히·였다.r한싱·진, 

'" 

민중'파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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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 전태일의 죽음6)으로 한국 사회에 가시화된 민중 논리가 80년대 후반 이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먼중

논리는 그 이념 지향성이 전 계충에 반향을 불어 일으켰다. 또한 80년대 이후 중산층

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바뀜에 따라 민중 논리는 민주 논리와 중첩된 면을 T이V

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하려는 민주 사회의 지향점인 민주 논리가 이데올로기의 유토피

아적 특성인 
t 

자신의 목표가 절대적으로 
'

공공의 이익을 추구·7)라는 민중 논리와 교 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 · ··……

(표 2-2: 교육 및 소득 수준별 민중 귀속 비율)8)

이처럼 민중 논리와 면주 논리가 상호 간의 광범위한 호의적인 반응이 의미하는 것

은 무엇일까

우선 양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수렴된다는 입장은 1960년대 이후, 
' 

이데올로기의 종

언' 이후 보수적 학자인 하이예크(Friedrich A. Ha yek), 폴라니(Michael Polallyi), 클라크

(Colin Clark )와 진보적 학자인 가이츠켈(Hugh Gaitske11), 크로스만(Richard Crossrna11), 필

립(Andre Phili p ) 등의 회합에서 예견된 것이다.9)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편향성을 나타나

산층' 귀속 의석에 관한 연구" 「사회 운동과 사회 계급」 (전예원, 1990), pp, 267-298.) 여기서 중산층

례서도 민중이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제는 정치적이며 클등적인 개념에서의

민중이 사회 중도적인 입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도표(D-2) 에서 볼 수 있다.

6) 이정복, 
" 

한국 정치의 정치 경제걱 분석", 김운태 외, 「한국 정치론」 (박영사, 1994), p.809. 1970대 초

는 60년대부터 실시된 고도 서장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단적인 예는 기초 생활조차 어려
웠던 노 동자의 작업장이였다. 이러한 사정의 면초늘의 반감이 전태일 문신(1970. 1 1월)으로 표출되었

다. 이 분신 사건은 70년대 초 이전의 학생 운동의 콴념성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이 후 민중

논리는 학생 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다.

7) Frederfck Mulldell Watkins, 이홍구 역, f 이데올로기의 시대」 (종로 서적, 1290) 참조.

8) 서울대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방송 정책 조사 연구 보고서」 0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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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V!도. 있7 니-, 정치적 공감대-趾 
'링성하·는 

기능)< 가진다.

/·t기-에 존제히.는 이e-] 이내23;L기b/ 시·최겨 긴장과 긷능이 Q키·로合 때 극딘·적으

로 도러난디-. 한%]] 사최즈1 긴.·장·파 d'-盲이 VI-최·피1'< 깅<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둔화되

이. 시.회 계층피. 조직긴-의 I X1리인 주최·기- 2;·]-색된디·. 이지8J 힌3 시·최의 이데올로기

직 %,l-등에 대한 2.l-복 능릭/ 포-(i-이있고 개)s-리인 이대 l-로기피 조성에 날리 있다. 따

리.서 hd·북 뵨<l- 상힁-에서 여버 이 - AL기 7]단骨 간의 3 일 It의는 수성-을 진제로한

데안을 제시힐· 필요가 있니-. 띠·리-서 힌/:·:· 사회는 보디· lg-전적이며 개방적인 의미의 이

Id]-2-로기의 통71·이 이-S 지, t%:C-f딘·적 ] 이해외· 시/·/-를 극- F히·5( j;L핀$]인 입징·의 이

데올로기의 안춥이 $-구핀다.

2.2 사회 운동의 새로운 인식

개인이니. 사회 졉%·l-은 그 사최적 혼1-경에서 디·%한 요3L暑 가진다, 이 요 i-가 사회적

1동을 제도적 骨로 속에시 해<>되거니· 해긴히‥지 못하게 된디-. 이에 사립·들이니. 사최

집단의 司<1되지 y 힌· 요[-Il·는· 기존의 3/·범 체게외.의 내립과 긴·등10)을 가져 S 는 경우

f-1 있다. 비-리-서 사최 Ill-진과 c]1'성-K 위해 핵-가는 y.]래 최종지 項정各 대립하는 단

긴-의 조징 속에시 칫-는 깃을 7'1제로 하/·/- 있니-. 2.A- 러니- 실질적으로 g-가 조키은 이러한

조정 가정 속에서 징책 길징자의 핀피·히인 결징파 그에 따른 이익 켜딘·의 쇤포, 이에

대%·하는 다s $V)'-趾긴·의 대s-'-1파 긴등으로 인한 0- 진 이후가 애측틸· 수 없는 행동

d;:, 수31이 7)이닝' a 있다

이 싱·심-에서 개인이는 사회 짐딘·이는 사최에 대헌- 비%l':l·적 문 의식을 표출하게 시

미, CI 표출온 자인 알v리y-E;L 사최에 대 
'l· 

잡%9· 7동으로 깅·화省 수 9)디-, 개게인들

이 가·기는 무의리키 . l 반김'Al- J종의 
'Q%-의 

-

I i-범리인 /l-헝으로 농싱'Il)하게 된다.

조]단 3J]동을 통한 개인이니- 1]난돌의 번·l<{l'各 시절한 헹X- 3t-II]윽 인식하고 
' 

정신 일

q) /-23., ·;1고,:·]·/비判 ,
%

, l /.-7기., (8]/]사4., ,,,,), ,,. ,,.

10) 고 영복 피, l'시·최 - · 동$!-., (사최 -:,!-최 l-Il·소 출판-%-,l-, 1백3), p. Il,

1 1) Ibid., p]), [S-48, 사이키인 싱-획에서91 죄-접괴 위%'1으로 인한 사회 대한 AVI- 3동 유'헝은 7인적

으5'S, 사최 1 11판괴 71하게 회·:]-:- 전임 , r) ;l>(coll(a/Du mc 시01), 사:이 문세의 삐A+l·키민 시각이 계속 s--직되

는 %r·;·l(collVCl·%ucc ), w
'

l- 리<I]. - , !-본리인 *IX-Y.로 il:,舍%IA-:· ·i/-Il] 
이]<(emogcuco 1101'm (hoory)으로 니·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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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법칙'(Law o f men tal un ity)의 경향]2)을 보인다, 즉, 이 법칙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

인적인 성격이 상황의 논리에 6111-져 들어가는 경우로 예를 들면 잘 웃고 쾌활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그 분위기로 몰입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에

게 영향력을 주는 이슈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일체감, 공동체 의식을 고양해 나가는

정치적인 의미를 고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사회 운동은 정치권과

괴리된 문제에 인한 박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희구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사회 운동은 한마더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위기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의 누적되는 兮황에서 사회 운동은 전체 사회에 깊은 영

향을 미치고 상당한 지속력을 가진다. 사회 운동은 불만을 가지는 세력의 형성과 그 세

력의 동원력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 운동은 사회 질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기존의 질서와 필연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 운동의 목

적은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노 선을 취하는 경우와 간접적이며 추상적인 노 선 둥으

로 광범위한 일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 운동이 추구하는 바와 그 흐름에 대해 정의하기

는 어렵다.

데이비스(Jerome Davis )는 
'

사회 운동은 사회 생활의 불만족스런 조건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반응이다, 그는 정신적,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부적응이 존재하고 있으며.

운동은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서 발전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블루

머(닌erbert Blumer )는 
4 

사회 운동은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집합적인 기획

(collective Et1terprise)5으로 보고 있으며, 헤벌레(Rudolf Herberle )는 
' 

사회 운동은 사회질

서, 특히 소유권과 노 동 관계의 기본적인 제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목

표를 둔 것5으로 파악하였다,13) 그리고 뚜唱느(A. Touraine)는 사회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14)

12) H. Turner
,

"Collective 
Behaviof'

,
R. E, L, Fari베ed.), Sandbook o f Mordm Sociolo gy (Chicagoc Rand

McNall y, 1964), pp. 382괴25.

13) R, Roberts K R. KIoss, 
"

The Concept o f Social Moven]ent", Social Movement (ST, Louis[ The C v,

Mosb y Com pany 1979), p. 12,

14) Alan Scott, Ideology an d The new Social Movement (London VIIWin H yman, 1986), p. 62.



304

사회런·, 7체들이 )들이 위치하고 있는 억사적 싱-힘·(historical COlltext )을 지배히.고자

두.젱하는 과정에서 
' 

지·A히으로 만듭어진 W'(so]f-produced)i:1을 깅-조하고 싶어전다. CI

러나 사회의 지.생적으로 Ill·돌이진 셩긱은 그. 자제가 하나의 억시·히 사실이다. …… 이

러한 사회리-1/ 드리.마의 骨징· 인-/l- ) 긱-자는 개인 
'1위지-가 

아니라 7:]YI·적 헹위자이다,

/l.러므5L 사회 Af -
'

I 이론키 중심성이 리·IlL된디·. 이러한 전제에 맞게 사최 7동은

i 

하나의 c /-체시인 공동체의 내o]]서 의사성에 대한 사최적 통제를 얻고자 자기 게급의

리에 대항해서 무젱하는 IIi,/· 행]위자의 조직%l 1]힙-$] 헹동'으로 정의%1다.

위의 네- 애시 )<fM1]노는 히-니-의 c/-체적 l 공동체에 데해 7복하고 RI음을 일' 수 있

니.. /.t {-< 사최 운동에 대한 굉·1111위히Jl 5Y·정하기 
w힉5 

정의 속에서 
"시-최 

운%-은 역사

싱을 가지고 있디."Ct( ·T징·한디·, -:<- 시V} 사최에)la·IL 사최 7동은 침·이 민주주의적인 성

격이 강최.되1·.t, 
·)제주의 <·r기-3 Ill}4FJL힌 시.최 운AL은 비힙'법적인 1例혁관]인 혁명 운

%-의 3]·싱-도 보일 수 있다,

1960<1미 이후 사최 (h-E 내인· 제시리·는 셰로- - 사최 운동(New Social Movement >

으로 진계 빌‥전핀디-. 이러한 밍상9 한<·(- 사회의 주1직인 V}촤 즉 정지적인 어론의 헝성

파 국가 정첵 비V'l·의 27론회·의 난계+i- - 해 기존의 <·-·-동 J 로과 사최 운동과 대별되는

세로운 사최 농의 조7]이 보인니-,)5)

21러나, 한국 사최애서는 새로-7- 사회 운동의 성걱과 함께 기존의 사회 운동의 푼토

기. 적-(l-되는 잉·싱·을 )IL인디-. 이-l< 단개]끄旦 사회 운동에서 세로운 사최 7동으로의 )관

전이 한3( 사최는 시-최 운동파 세료$- 사최 7똥이 중弔되어 니-티-니-는 경우이다. 이처

71 한<·]· 사최의 )C-졔는 사최 - 7-M-적 시·지-과 새<<R 시-회 - %7T-동> 시긱·이 이중적으로 적

덜.피는 
'

1 11AT제의 존제의 2마재 싱-희"이 IS어지고 있니-,

서3+-의 시.촤 -VALP 
-

J- IE/'생이 시민 시-최吾 / l
/- 성히·리42 1‥L러의 일횐으르( 니·叫닌 깃

이니.. / ( 니- 
'l.-:·r의 

사최 23%'-은 2 l- 성긱이 정치직인 위기 . 이데올로기의 간y 상쵱-을

V헤 -l'd.-;초V] 깃이미, 시먼 시.회기. 
-:·
l가로J/-f·1 일정 정도 공긴을 A-지하있VI 서구의 사

최 (A-과는 다른 싱- 에서 출헌한 깃이디·,

15) 이시 ,

%h)Oh-·l 
%'l·:·[- 사최외. 시최 ·7.>V-리 t%젝-" 한5]· 사회'희·최 · 한국 징지학회 펜, r 한햄'의 국

외. 시1/]사최.l (%'l- . · ,
]()Z), pp. 4d)-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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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동은 
'

구조를 바꿀 수 밖에 엾는 체제 적응의 한계를 깨트는 것'16)라는 측면

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도 
'사회 

운동 조직'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사회 운동의 부분 운동인 통일 운동은 바로 집권 세력의 독점물인 통일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변혁 운동 조직의 모습을 하고 있다. 통일 운동 조직은 그 분출이 음모적

인 면이 있다, 60, 70년대 냉전에 따른 남북한 간의 격심한 긴장 상태에서 비합법 전위

당의 결성 운동인 통일 혁명당, 인민 혁명당,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준비 위원회(남민

전)등의 활동은 상당히 표면화된 음모적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다.17)

199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화, 한국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사회 운동으로서의

통일 운동은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그 동안 30 여 년 간 권위주의 정치의 과정이 문민

정부로 들어 서면서 실제적으로 통일 운동은 집단적인 조직 운동의 성격을 벗어나는

기운을 보이고 있다, 즉 다원주의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부문적인 효과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참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18)

민간 통일 운동 조직은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 심각한 과격화를 볏어나려는 집단과

과격화로 강화되는 길단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시민 운동으로서의 통일 운동 세력이며,

후자는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범민련) · 주사파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운동 세력이다.

시민 통일 운동은 먼간적인 차원의 
'

북한 동포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

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러나, 변혁적 통일 운동은 독자적으로 북한과 친북 인사를 중심으로한 해외 등포

를 연게하여 1988년 이래로 체제 변헉적연 운동 양상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 운동과 노 동 운동이 권위주의와 경제 성장에 따른 폐해에 대한 저항 운

동적 성격이라면, 오늘낳의 통일 운동은 남북 분단의 민족 모 순을 극복하는 운동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학생 운동의 선도성과 노 동 운동의 노 사 민주화 차원의 개선은

민족 문제의 극복을 위한 운동력의 감화라는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사회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진보성과 미래 지향성을 설정하고 용인되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변혁적

. . 團 團 

a

w

16) A, Mclucci, Nomads o f the Presen(,( London: Hutchinson Rafus, 1989), p,29,

17) 이종오, 
w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 사회학회 · 한국 정치학회 편, o p. c it,
, pp.

43W34.

18) 이신행, r 한국의 사회 운동과 정치 변동.l (민음사, 1997),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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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A'%-동기. 보수적 . f 임 운농 그리[J 이의 1페인·인 시V) 통일 운동이 통함직 구도를

이骨 깃이디-, 5 시V{ 통인 운동의 횔·성촤는 한<2·r 시·회의 J;Ldd 인식의 패쇄셩을 개방

성으로. v-j'혁리 骨일 운y의 -r모성- 7j'여적 대안F-로 민·暑· 수 있는 상쵱-이 강촤될

매, 노j·북한 昏인 접<.f-이 가능힘· 깃이다.

. 3 한국의 죄- · Y 세럭과 s [가외-의 괸/성19)

J- Z'-안-의 님'-%한 AJ-게는 제로섬 게위(iro-Smn gmn 이 잉0싱·을 보어 왔다, 또한, 국네

의 이데 - 로기적인 <k도 바로 이러한 잉;상이 니·티·났다, 따라서 어느 tq])iL다도 3-내

통인 크·진 세력 세로( 통합의 수1친을 시도'힐- 핀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2{의 빈

희 논리 세러파 반공 · 안·정 < 리 세력의 %힌-에 달리 있다.

121'희 1·:·리는 그 세릭을 중십으로한 <TV!·직인 쵤-동-皇- 통'해 51 들의 논리내로 자주성을

기초로힌· 통 l 기-농성이 있다<B- 주상한다. 또한 I
i!l--V · 인·정 논리는 한국 주도 통일

)·q-인-에서의 흡%c y 
.녀<t合 지향하는 논리로, 한1·'{ 사최가 )/1회-하는 게헉 없이 북한을

A-벙-히·리는 의도骨 ·깆'는다, 따리·시 양자의 논리의 극단성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m런 징

-(가 
m

- 1이니·지 못힌-디·변, 한1il.l·]-L-;-/ 분단된 두 나라로 엉31·히 된 /신이 크-디-,

해방' 이후 힌·<·l-의 <l.l-x주의외· 1·P 
'l·의 <y신-주의의 <·<리는 적대적 괸.게로 젖어 있었디-.

1980노1대 본 촤핀 VI'희 /t 리-)·2< / f- 시초인) 북 
' 

>·의 위장꽈 우·사한 P리로 인식된다. 그

러니- V-{어 < 리기· 기존의 벤·공J%의의 입징'아서 뵤1(l 북한의 진략과 유사%을 보이는

-2 히·지민·, 입걱한 의미·페서 L'l. ->·.:-리]-r 북한의 71장과는 2 /-1敍되는 먼이 있다.

(11:-2-3 : VI혀 논리의 시데지 성키)

l(]) 죄.과의 It.리인 省..인 · l
%

l! 힉 ·:· 리;-·:. .
'

i. - ! ,
l. 각의 헝내{--f I/12· 논리피. V]'91되있다고 보아, 본고의 통

· l
;
Il

. 헉 -P:·리는 1/l. V >l[-리6 Al합-하01 i
. 고'하-V.사 히-미, - 7 파의 4-Y-에도 )ilJ·공 · 인·징 ·1<리는

리를 y }되.이 이 히-'Il.지· 현-다. 단, ;
t

tl
.

·v‥('-의의 <·t.려</ 키. , Y-피.의 y:.리 3(조 속에서 지.피

이헤 1 AT 있기 1111]Z-에 )
i
l

- A'히·지 7'있'디·. 신세 한·규의 %l
,

-:·
l- 성·칙·에,시V 최. · 우 게일 AF/ 민족주의

세41·3- 이용히·리-'t]- 캠-3- 뿐이지, !족·i의 세러은 징치릭A- 제(L %U'취하지 旻하는

l'적F-.<,L 보이 7c). (서중석, r 한·:· 
'1대 

V]
. A· -/[.동 연</ 2

. l (익사 비%6사, 10[)6)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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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에서 보면 변혁 논리가 북한의 논리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힉 아니다. 변

혁 논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과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북한 역시 변혁 논리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를 보내는 형편이다, 따

라서 변혁 논리 중 일부는 북한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펀은 온건적 통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공 · 안정 논리는 한국의 보수적 정치 상황에 의해 이단적인 사고로 변혁 논리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틀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으로 인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내의 여러 집단의 통일에 대한 포괄적

인 합의를 통해 북한 내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

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운동 세력은 일반적으로 관 주도의 반공 · 안정 논리에 의해 철저한

좌절과 소외를 느껴 온 것이다. 그 럼에도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대의적이며 민주적인

입장은 소외 계층을 포함한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 동

자 · 농민 ·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충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의 개선이나 개혁 방향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변혁 논리는 현실적인 모색보다는 형식주의적 명분에 그 강조점올 두는

성격이 강하다. 그 동안 한국의 전통적 정치 문화의 특징인 명분에 대한 집착을 하는

형식주의20)는 정치궜의 정책 수행에도 상당한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국

변혁 논리는 그 유토피아적21)인 입장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한국 사회의 상황을 잘못

20) 한배호 . 어수영, 
「한국 정치 문화」 (법문사, 1989), pp, 95-105. 한국의 정치 전통 속에는 

' 

실리와 명

분5은 계속 저울질되어 왔다. 특히 한국인의 생리에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분론은 결

국 군사 정권의 결정적인 정당성의 한게를 가름하게 하였고, 국가 위기시 · 대통령 선거시에는 지역적

차이를 보 이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t ) 만하임은 사회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 

유토피아'로, 그리고 사회 체제 보존을 추구

하는 이데올로기를 
' 

이데올로기' 그 자체로 명명한다. (Karl Mat111heim, o p. c it.
, p 173,) 여기서 이데올

로기의 미래적인 관점을 언급한 사람은 굴드너(Alvin W, Gouldner)이다. 즉, 유토피아적인 관점의 이

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데올로기를 
' 

사회 재건을 위한 합리적 겨획'으로 보았고,(Alvin

W, Gouldner, The Dialdctic o f Ideology an d Technology The 한i girlS
,

Grammer an d Future o f Ideology

(London: Macmillan, 1976) 또한 알튀세는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왜곡된 표상이 아q라 현살적인 관계

그 자체이며, 국가의 기능을 억압적 국가 기구(저부, 군대)와 이데올로기 국가 기구(교회, 학교, 정당)

로 기능을 한다고 보아,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애 대한 논리에 반대하였다. (Louis Althusser, For Marx
,

Ben Brewster (trancJ (H[amondsworth: Mi-dd1esex Pen&lin ,
1969), p.232.) 이상의 근거에서 이데올로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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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힐- 수도 있디.. 심지어 좌피시 시긱-을 가진 지식인들은 한국 정치권에 데한 관용과

이헤보니- 북한에 한 심정적 이헤의 쪽이 M]지 않나 하는 인싱·을 주는 경- 도 종종

9)다. 또한 1980년 팡주 민주촤 운동 이후 l ]헉 논리는 분단의 원인을 미 · 소의 대81에

서 보기 보디.는 일1%-키으旦 
' 

미국'의 일빙·커인 역할 서만 파익·하리고 한다. 번헉 논리

의 극단적인 이헤는 북한 당1Cf의 이념지 성향을 깅·화시컸고, 북한 통일 노 선의 힌실적

인 입지를 깅·회-히.는 문제도 빌%히·게 히-었디-. 북한의 한 에 데한 
' 

인1긴 빈주주의'적

접C-은 비현실적 헹베로 남북한의 긴'둥을 조장펩- 위%l성이 많다.

]y)[1헉 논리는 그 ->r-리가 대중적인 돈란이 핀 싱-촹애서 세로운 에러디·7J적인 >-1횐·을

시도힐· 시기가 온 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이서도 북한은 이-직도 딩· 주V의 통

(필 정첵 이외에논 조성된 수 없는 여긴이지만, 한 l-은 통일 관짐의 조 정과 어건의 조성

에 대한 It의가 게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테이다, 따라서 번티의 Ac리나 반공 · 안정의 논

리는 기존의 통일 논의외- 긴-이 남북한의 정부대 정부의 데립의 내용에서 파악하는 젓

이 아니리., 이제는 넙'북 통일 쵠·겅에 있어서 <'J내의 3[성원간의 b<-의 구조에 대해 11다

적극적인 판심을 가저이· 한다.

그 동안 국내의 I 
'1헉 

논리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자주성 걷여와 반민중성의 노 정을

극복히-러는 노 이 전개되었으미, 반공 · 안정 논리는 국민들 / (&1존의 문 , 북힌·과 데응

또는 북한에 대해 )리할 수 있는 t·M섭의 경주리-고 -趾 수 있디-, 따리-서. s [내의 좌 · 우

파의 긷·x은a- 규1;t]적인 이헤니- 딩·위적 싱·쵱- 인식에서 전허 다른 헌실적 기빈에서 야기

되는 문 라고 할 구 있다.

킬 만하입은 보수주의와 진)i(주의의 치-이를 디·읍과 짐'이 파악叫있다.

칫쌔, 보수 의자는 직1]적이U·] 구체직인 체 ] 2거로 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는 간

]시 · 추싱적인 제'9':]을 근거보 하고 있디-. 둘쩨, 보 수午의자는 
-1체리인 

3f-조에 J(다는

게빔 요인의 작딜-과 역할을 깅·조하2il-, 진JtL 의지·는 부분적인 가치보디·는 %J체 구조의

작용 잉·싱-을 중시 
'l·나. A%쌔, 보수주의자는 '1실-s- ' 반들어진 )' fE 필인적으로 어쩔

수 似는 존제로 )L는 깅항이 깅·히.머. 진보주의자는 
'헌1존의 

사뭅과 제도는 미.띵·히 어리

하이야 한니-는 딩-위로 파악한니·. 건<·l' 보5<주의자는 사최의 안정을 이 려는 지항을 가

체에{rn-:- 바로 미레 지힝져인 31장을 건지하고 있으미, 이리한 견지의 지나인 苟·신Fl. 인句 한<·l· 사최

에서는 반공 뇬리와 통인 논·리가 ·근 50이 년 간 데7]히.고 았다고 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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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대신 현실에 얽매이게 되는 누를 범할 수 있으며, 전보주의자는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회 불안 요소를 수반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22]

한국 사회의 정치 · 경제 인식에 있어서 두 논리는 역시 헌격한 차이를 보인다, 단적

으로 변혁 논리는 민중의 이해를 통한 통치와 평등 우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

나, 반공 · 안정 논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통치와 발전 중싶의 경제 성장을 선호한다.

변혁 논리는 근원적으로 민족주의의 발전에 의한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

일의 잔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조되었다. 이후 역대 정권의 반민주적이며, 독

재의 정치는 변혁 논리의 강화를 이루게 하였다. 변혁 논리는 1980년대 이후 철저한

현실 반영을 통해 이론적인 기초를 먼중 지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 논리는

정치의 반공 · 안정 논리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인식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정치 사회

창조와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 긴설을 주창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리는 체제의 문

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특히 반민주적인 독재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혁 논리는 소모 인 분파나 그 논리성의 첨예화로 인하여 논리 자체의 통

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변혁 논리는 한국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23)하였지만, 아직까지 
' 

레드 컴프렉스'로 젖어 있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 풍토

에서는 일반화되기에는 인식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공 · 안정 논리는 한국의 분단 상항을 민족 자체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분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족의 역량을 김화하기 위해 반공 · 안정 논리는 경제적인 근

대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내서, 산업화 · 민주화 ·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 논리는 반공주의를 통해 한국적인 상황엥서 북한

의 전쟁 도발이라는 경험을 통해 공산주의를 이념적이나 생활상에서 극복하기를 강조

하늘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 논리의 정당성은 한국의 상황 인식이나 한국의 경제적인

22) Karl Mannheim
,

"

Cot1Servative Thought
,

"

Paul Kecskemeti(ed.), Essays on the Sociology o f Knom1edge,

(London: 1Cout1edge & Kegan Paul, 1952)., pp. 102-110,

23) 조희연 · 김동춘, 
" 80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의 전개와 

' 

민족 · 민중 사회학'", 한국 사회학회 편, 「한

국 사회의 비판적 인긱」 (나남, 1990), p, 26, 필자들은 19SO년대 비판적인 혹은 진보적 사회 연구사는

1970년대 민중져향적 학문의 계숭 · 지양의 연장선 상에 서서, 그 스스로를 민족적 - 민중적 학문으로

정럽해 내머, 그 실천적 지향 및 방법론적 기초를 심화시켜 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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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초{에 있어서 헌실적이라는 ]J<1을 晋 수 있디.. 으1한 남북한 데치 상宅· 구조는 
t 

북한의

이중적인 한국 정첵에 따른 여피·'24)로 인해 국가 昏치 이데옵로기의 기능으로 반공 .

안정 논리가 반엉된 수 있도록 만들이 졌다. 그러나, 지나친 한국의 특수적 싱.힁.의 강

조를 통해 또는 반VI 직이고 %c/l 71장의 l%S·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반공 . 인.정

논리는 경 성장에 따른 배뵨이나 민 최.에 띠.른 핑骨 요구에 데해 지나치게 현실적

이버 지1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兮의 억시YI-, 정치 · 징제<l-- 통해 일) 본 ,
1990닌대에 외.서 냄1헉 논리리. 빈공

· 안정 -><리는 지'긱'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김·촤하며, 이님젝인 장촤론을 추구하는 양

상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힌- 잉·상은 f 사최 분열을 이·기힐· 수 있기 문에, 긱.각의

논리는 핀힙한 사고에서 1싯어니. 하니-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구/-뱁적인 원칙

5-지·A-, 평-牙, 정의에 괸·심을 두고 헌실을 5-1릴 수 R)는 논리로 함의되이야 할 깃이다.

한<f 사회를 지배한 이데절로기는 빈-공주의를 . 간으로한 안정 . 성장 이데올로기이

디-, 이 논리는 한국의 징 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毛하였다, 반먼, 성장 논리와 인.

정 추구는 분배에 있어서 한계성을 노 정히.51 이에 대해 저항 이데올로기는 사회 민주

촤의 희구외. 극단적으로는 공산 사최에서 성립할 수 있는 절대적인 펑등의 리且 분

骨되었다,

이러한 이네올로기의 분파·적이미 간등적인 입장을 고리할 
,

그 주된 원인을 납북

분남의 제 조긴과 상唱-에서 피.익-할 수 있다. 띠.라서, 한국 사회 전 계兮에 대한 이데올

로기적인 통합성을 - 8-지하기 위해시는 合비.른 힝식과 절차에 입지-한 1긴주7의의 실천

을 J'구하는 정치직 · 사최적 <11화가 우초1 이루어지야 한다. 이러한 1친촤를 통해 한국의

이데옵%기적 난맥에 따른 정치적 . 겅제적 . 사최적 간骨은 극복될 수 있는 짓이다.

24 ) 7단 d [가의 -3-'형 중에서도 북한온 에-吟'히·기 어리운 깅A-이니.. 북한은 68닌 칭외.대 기슴 사4, 83닌

이-웅산 데러 사%l V의 적데적인 
-4위 

진후에도 한<·t·의 지도지.를 만니-兎디.고 
'鐵다, 

w

'

Jrn 니니. 그 이유는

헙싱'을 위'헤서가 아L-1리· 남한- · l·인-정하게 만 - 기회룰 ·<l·들기 위헤서 었다,(조선 ,i보, 1097R·l l

16인 에<라 보 l(Ez,nl Voge l) 히.버L뎨 교%· 기고) 이리한 ->j.한의 이중직민 Q데는 
‥H[의 

반공 . 71.

정 A<리가 내昏<l 1· 거. 국최의윈 신거 t에 3;녀-. 세릭의 AL로 7(7]시키는 중 한 시기에 상수(A
111VIII'itthlc)의 8함- · 하었디.. 즉, 힌/·l· 사최는 사최 불딩동의 문제, 노 동 문제 등 산적한 살림

이 지161 전차 없이 논과히.는 - tr

% [g各 ]p}·l/1주적인 사안이 일이니.도, 북한의 모' 힌<의직 헹 旦 인하어
중요한 시기의 긴 . 는 보수로 귀{1되는 잉·상.외 보인니.. 이지립 복한은 헌-쪽될21는 핑최. 공세,
i는 d냐/ 님'파, 적최· 이·욕 VA 통헤 남솨.한 Ill·개에 있어시 -:·

l·네의 반공 , g>.보 <·<리가 북한에 내呵
깅기'A]읍 비리지 못하[il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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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운동의 성격의 이해

.

3.1 민간 통일 운동의 성격과 동향

통일 운동은 80년대 이후 사회 운동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 강화된 주제였다. 실질

적으로 남북한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적 차원으로 한계를 보이며 통일 문

제에 접근하여 受다. 이에 비해 민간 통일 운동은 그 방향성을 전략적인 의미로 민족

문제를 파악하는 이상의 분단 구조의 극복이라는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 운동에 대해 보수 세력들은 민의의 수렴을 빙자한 국가의 통일 전략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혁명적 논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통일의 지평을 여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통일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25)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분출 속얘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민간 통일 운

동 세력 역시 한국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속에서 보수 논리와 진보 논리로 대립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벗어난 민주주의 이행기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보 수적 논리가 지배된 사회에서 전보적 논리는 보수적 논리의 반발로 5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한국 사회 질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면서 새로운 활동 양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4 · 19 이후 1여 년 동안의 사정을

보면 통일 문제는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며, 
' 

완전한 민족 통일'의 기초

는 민주주의의 완성의 단계라고 강변하였다.

한편 보수적 성향은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단기적으로

는 통일 운동의 새로운 접근에 대해 이넘적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보수성과 결부된다,

민간 통일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성장과 반공 · 안보 논리의 강화 사이에서 그 맥을

같이 하며, 먼주화 운동의 셩과 위에서 자체 운동 단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혁신적인

논리와 수구적인 논리, 전향적인 모 색과 전략적인 모 색으로 서로 상반된 논의 구조를

團 團 團

w

團

25) 김창순, 
" 

막연한 논리로는 안된다." 강만길 외, r 통일 그 바램에서 헌실로, (비봉 출관사, 1995), p.

120. 김칭·순< 한국의 통일 방안이 200어 가지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3 12

기-진디-. 아직도 한-C·'[ 시-최에서 
' 

시민 시최'의 논의기 정립되지 않는 상대에서 
' 

시민 주

도의 통일 논의'로 김·촤되는 양상 억시 한국 사최의 이데올로기적 客재暑 극1징하게 반

추할 수 있는 요소도 되는 깃이다.

nyl간 통일 운동의 중요한 <<%T]은 다음괴. 긷·이 파악할 수 있다.

칫 , 기존의 괸1/1적인 성격의 단체들의 민간 주도 형식으로의 변촤를 이떻거1 볼 것

인가의 문 이디-. 이들 단체들은 7로 졍부의 tI-제에 의해 조 성되있지만 그 안에는 정

J
i
L의 논리를 조정 · 관어하는 중요한 VI의를 V]/il 있었디·는 깃을 무시할 수 없디-, 이처

럼 보수적 민간 단체의 통일 분 에 데한 성갹은 ·초1징부적이미, 조1통적으로 VI-민 협동

의 의리이 누잉되는 조직적 의미를 기·진디·. LIW)나 이들 단체는 순수한 민간 단체의 의

미룰 브L이할 수 있는 l
y[1촤의 조짐이 었디·. 71위주의 체제에선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의

논리대旦 &져여지는 정권의 중요한 의미싱을 부어]/l-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제

6 W촤국 이스L 이러한 딘·체돌은 
'

또 다른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는 성걱으로

l/:1모하i 있다,

따라서 보수&1 빈긴- 단체는 이{1의 관1;Il 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5 f민들

의 통일 의리적 성항응 수딜-하어 ·정부에 영힝·럭을 헹사하거나, 정부의 통일 정첵에 대

헤 함리직으로 반박하는 1핀간 딘·체로 )천촤하는 일1진을 J;t이고 있디·. 또한 이들 탄체는

통일 논의의 성향이 극-( 내지 · (익적인 입장에 서서 정부의 통일 정첵과 동일 논의에

있이서 그들의 잉힝·럭合 강촤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통일 1드의 구조의 111촤 배경

은 양적인 부의 )g칭- 및 확대, 넹]전 의식 구조의 毛창이 조1척으로 1;l]1촤되면서 이진의

<·j-딘·직 b<-리로만 한징되어 이 하는 사회 인식이 절대적인 사최 y-It의 통제도 없이

징·촤되는 통일 3의의 II화 셩힝·에 근거-힌-디..

->/째, VI'힉리 - 일 홉.-동과 통71·직 톰9 운동의 분촤 싱-合 이떻게 볼 깃인가의 문제

이다. 0- 동안 t Ii회. 세럭의 잉7적 111창으로 이루이진 민간 통입 운동 세럭은 질적인

)/[)최·-趾 이7어 비 
'l·커인 

오]징-에서 데안적인 입장으로의 분촤가 이루어 질다, 이러한 상

쵱·의 -;그거는 그 -k안 VJ주촤 기반으로 성숙되어 나가고 있으띠, 대인·적 J<t섹이 국가 정

책에 )pL잉되는 ogl싱-이 강화되있다는 것을 의미한디.. 미·라서 급진셩윽 띤 범,헉% 통일

5동 세릭과 일정한 거리를 A/ 
' 

시1/) <동'의 통인 1<의기- 조성된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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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1‥‥*…% [*···……lrw

조,고....., ……田피

(3-l: 민간 통일 운동의 성격)

변혁적 통일 논리는 진보성에서 출발한다, 해방 공간에서의 통일 운동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로 경도되거나, 민족주의 일각의 좌 · 우 통합을 통한 통일 운동이였다. 이 운

동은 남북 협상과 좌 · 우 통합 운동, 시위, 철시, 파업 등으로 그 세력의 존재를 강화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민간 통일 운동은 더욱 그 의미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국가 이데올로기 구조의 억압 속에서 상당 기간 비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정

치적 상황은 조봉암에 의해 평화 통일론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4 · 19 직후엔 남북 교

류 및 민족 자주적 평화 통일 운동으로, 1960년대 70년대는 통혁당과 남민전이라는 비

합법 전위 조직의 극단적인 비밀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논리는 50년대와 70년대의 먼

주화 운동의 기수인 학생 운동과 80년대 이후 노 동 운동과 학생 운동 세력의 확산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이 논리는 전반적인 사회적 한계에 대항할 수 있는 의식적인 행동을

사회주의 운동 이론에서 찾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낭만적인 운동에서 보다 전투적인 운동 논의를 선호26)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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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80년대 이후 반미 운동, 빈-삐 펑화 동, 남북 교류 운동으로, go닌대는 남북 촤

해 운동으로 민/l· V심의 통일 合동 성힝·으로 발전히펴 나갔다.27) 이러한 운동의 단1촤

는 저兮의 의미에서 투4의 의미로 1;Il2한 것이다.

이진의 진보리 통일 운동은 운동 세력에서도 
'

{:1민주 후통일'라는 최)1]를 위 통일

분제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직 공세에 대한 십긱-한 후무-증28)의 발셍읍 의도적으로

꺼兎디-.

이리한 진보적 통일 운동의 일면에서 통합적 민간 통일 운동이 출헌한 것이다. 이 출

' 

l< 극 l·적인 이데올로기의 데71 따른 피해자로서 님·게 된 공산주의적 진위에 의한

인헉당-, 통헉q·괴. 긴·은 비함111적인 dc동 조직의 초11-물인 경도된 통모1 운동에서 통일

b:-의의 횔-성%된 질리 1/1회.를 이루었다. 또한 국기-의 l·언힉적인 통일 운동에 대한 -(리

에서 l%어니· l;9간 0체는 주도직인 통일 P의의 깅'촤로 이루있다.

j {突째, 국가가 주도한 통일 전라은 그 동인-의 롱일 논의에 데한 성괴-물음 수억-히.기 보

다는 비판적인 윕장에만 서 있었딘 문제를 인·고 있디·. 통임 징차의 친명이니- 실친에 있

이서는 국내 정치의 수습용이나 데북 경커·심 고취의 내용으로 오各하는 일번을 보였다.

이에 대항하는 민Y화 과정에서 횔·의1하년1 인사외- O. 이후 배출된 핑촤 운동가晋은 그

들 骨심으5t 님-북헌· 상촹의 극복을 위한 노 력을 깅주하있q·. 이러한 노 력이 1핀간 통일

운동의 주요$ ur이�고 힐 Y 있디-.

따라서 오勿닐 통 ) 7제의 이해는 통일이 정부의 독점지 전y.물로 덧기 31다는 스

m m m m

m m

26) 이신행, o p, c il., p. 60. 80년대 C% - 8-신의 ·중말은 디.시 d!·부의 페권을 위힙하는 수위에 이른 경우旦

번진되있다. 이에 y동 세력은 1980년 5월 15인부티 사홀긴· 진국 30개 
'이· 

10만이IA이 시울억에서

시위의 절정을 이룰 떼었디-. 1260넌 5월 5 · 13 1117최. 운동 속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데학가와 -%l(계

기- 3 에 기지·. 문 l. 교수 昏의 지식인득·이 3-지.직인 그룸Q을 2·추1/]서 침·이'切·p로씨 그 긴. 산省·x

y 로 역切·을 수핸)하있딘 이른)Il· 
' 

제이·'라는 반정닦리인 인대를 국민 앞에 L러대는 2·게까지 이旦기1

되있다.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이·당 릭들이 기·딤'함-p교3 ]彌4닌 )신 이Y 전게필 제야와 이·권의

반정-t/- 연대의 /,!.힝2- 보 이 주있다.

27) )‥/중신, 
"

동인 운동의 회](외. 닐'전 l 힝:",힌·겨레 신7斗 핀, 「'한1/l·v 骨릴-];·기.의 체제 7셩」 (1995),

p. 463.

28) 통 l $/y.ty 7]-<IL, 조3A-안, 이빙주, 조용수, 苟·-8-7, 리염희, 김데중, 유성場., Al.익쵠. 능의 수필은 사

71'논이 통인 <>/동 9)이서 정j,-의 이데- J1기·직인. 공세-計 tg·하었고, 심지이는 이러힌 81로 인·d

죽-SA- 낭히-]/[- 깅-7-가 輔'았디-. O ·<]에도 통인 운동은 sov!데 이후 운 3{)의 AS.한 이슈로 부싱·

에서 통 1에 대한 
·:·
>· 1려 의미의 중요싱을 펴.익·힐· d· 있을 깃이다. (김섭·- ,

r 통6론 수난사」 (한기

레 <1문사, IW되 ]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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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관심을 통해 통일 문제 접근으로의 실천을 하게 하며, 일회적이라기 보다는 지

속적으로,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상시적인 남북한 화해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젓이다.
a

여기서 민간 통일 운동의 활동은 중요한 통일 노력의 일상화와 민간 통일 운동의 중

요한 역사적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90년대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경실련)은 이 창립 5년만에 회원이 1만 2천명에 달

하게 되며 27 개나 되는 지방 조직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설련 조직은 이전의

80년대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끌던 헤게모니 적인 사회 운동과는 성격과 형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이 운동은 기존의 역사적인 접근이나 헤게모니 쟁탈

의 입장에 선 통일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새로운 사회 운동론으로 나타

났다. 이 운동의 전형은 통일 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하는 시민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9)

경실련이 변화된 정치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운동의 노 선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민중운동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집결

시킬 수 있었다. … 재야단체가 견지해 온 극한 대립의 정치투쟁에 식상한 … 광범위한

온건개혁세력을 개혁의 물결에 동참시키는 시민 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30)
된

이러한 의미는 결국 기존의 민중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 추구한 이데올로기적인 역공

세를 극복하는 의미의 합리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정책

적 선택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정책 설정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당하거나 불편

하게 느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앴는 이슈, 여론주도층에게 명분과 논리적 득력

을 얻기 용이한 이슈, 언론의 지지를 획득함 수 있는 이슈로 금융 실명제나 토지 공개

념 도입과 같은 문제서부터 통일 운동에 대한 접근31)를 시도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민족 자주와 계급 해방과 같은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를 포기하고

29) 박형준, 
" 

새로운 사회운동과 경실런 운동" 「경제와 사회」 95년 가을호(통권 제27호), pp. 76-77.

30) 서경석, 
" 

경실련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편, 「경실련 창립 5 주년 기념

자료집-깊어진 시毛 의식, 넓어진 시민 운동, (1994) 참조,

31) 문화일보, 1993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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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깅 · 11't통 · 부동산 뿐A 능 T
Ag촬상의 3(체적인 사안을 제화하고 공직사최의 도 덕성

f 젱주]화한 것은 71·신하고 시의 피절한 것이있디-,3'2) 시민 운동으로서의 통일 운동은

그 동인·의 민족 문 헤길 방인페서 핀 주도와 제야 · 학)g 운동권의 극한 투쟁에서 합

리즈)인 대안을 제시힐- 수 있는 빙-안을 전개하있다.

한편 
'

통일 겅모회'나 
' 

자유 총연맹' j-리)i ' 121족 통일 중잉· 협의최' 등의 且 수적 단

체는 한국 사회의 분9· 구조 속에서 심리적인 분단의 피해를 8복하는 노력의 림횐.으

로 만들이 질다. 순수 1핀간 난체인 
' 

통일 진-Et최'L 이북 실향민의 주측으로 조성되어

인레 宅시·로 %날과 추석날 rM'힝· 겅모제름 임진지'에서 보내먼서 북한의 봉괴에 대한

질내적인 지지를 보 내는 조리임을 천썽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체제 겅젱을 통한 안보적

인 숭리물 깅-촤하는 데 통일의 의미骨 두고 있디-,33) 이 탄체가 주장하는 통일 논조는

' 

민족 통일 중잉- 효]의최' 도 71-대로 적- - 될 수 있다. 즉 자유 총연TIA은 다음과 긷·은 의

미로 북한의 개빙'을 촉구하고 있다.

… 억사의 팰연성에서 지骨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r가들 거의 모7가 마-且크스-레

닌 의에 입긱·한 기존의 노 신을 포기하고 게방파 힉을 통해 새로운 J /제 질서에 기

끼이 참이하여 자1·f의 이리음 추구해 가고 있습니디-, 그러나 오눌의 북한에서는 2천만

동포를 포로로 J]'고 소위 ' 

우리시 사최주의 수호' 라는 반시대적인 사고와 허['IL의 논리

에 Y]칙·하어 내부적인 대데적인 사싱· 통제외- 페쇄 징첵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한의 화

해외- 교)+를 외111하고, 기존의 11든 남북최7f을 일방적으로 정체 · 지인시키고 있어 우

리의 7 :1만 지레는 물론 펑촤를 애호하고 자우-骨 신봉히.는 세계인들이 한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34>

보 적인 민긴· 봉일 운동 단체의 대북한 및 한<·:· 상된·에 한 인 A은 안보 정세와

통일 논의의 쵤·싱촤에 장에가 되고 있다. 그리나 이들의 논리에 내한 징시는 한국 사회

32 ) 이종2, 
"시.최 

Y동의 징치 세리촤 -> 의" r 깅제외. 사최」 (]5년 가을호(통Y} 제27호), p. 132.

33) y인 깅/A최 쭈-최 제 12최 19'링· 신V제(IA6. 2. l% 취지%t에서 
ii

, . . ·11 힝)서.기. 의811직이5[ 김.싱.적인
깅 , L Q시·에 2]/.치지 嗚'고, 우리의 통입 인-s,L 리%·은 깅·최.s]Jl 통안 기반 조 성合 위한 l/]-:,1묘].적인 통

인 운동을 선도'해 니.간 겯의를 디.%.>히.는 게기가 되었t.면 하는 l)].람입니다.xm리.고 리·히고 있다,
:나) <Il%- 임 중잉 헙의최, r21세기를 험·한 한1;·l.족 공동체의 니.아길. <L (1卽1. . 13), 개최시. 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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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민 사회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리는 97년 상반

기 
' 

박정희 체제'에 대한 향수 의식과 무관하지 當다, 즉 전반적인 한국 국민들이 느 끼

는 경제적인 허탈감과 정치적인 혼란이 순수 민간 조직의 우경화를 강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우경화 성향은 극단적인 좌경화와 마찬가지2 한s- 사회의 S-k

일 논의 구조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한 이해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정부

의 역할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구조 내부 속에서는 
4 

시민 운동의 건전화5를 기획

하는 한편, 민간 통일 단체에서는 좌 · 우를 막론하고 통일 논의의 시각 조정을 시도하

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통일 운동 단체는 안보적인 측면의 국민들의

우려와 북한의 동포애로의 접 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骨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사단 민족 통일 운동 본부의 창립은 그 동안의 민간 통일 운동에

대한 보수적 사고의 한계와 진보적 통일 논의의 공허한 인상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전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1 

장춘 도

산 한국어 학교 설립'과 북한 동포 돕기 사업의 전개35)을 통해 통일 문제의 현실적인

실천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 였다. 이는 민간 통일 단체의 지향점을 하나의 실천적인

과제로 보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통일하려는

의지는 절대적으로 일방에 의한 통일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양쪽 정권은 서로를 긍졍하는 동시에 서로를 지양하는 것이어야 진정

한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일 지향적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통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

을 절대시 해서도 안되고, 한국은 납한 방식에 의한 통일만을 고집해서도 안된다.36) 이

러한 남북한 간의 F]해심을 확충할 수 있는 저변은 민간 통일 운동의 성과 여부에 달

려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정부간의 협상과 함께 정부 주도의 창구 단일화로

통일 논의를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는 입장에서 통일 논의는 북한이 호

의를 갖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와 함께 민간의 통일 운동은 북한이 한

35) 흥사단 민족 통일 운동 본부, r 홍사단 민족 통일 본부 창립 대회」 (1997. 3, 8) 참조.

36) 라정원, 
"

CBD이론에서 본 한국 시 l 운동의 실천 방안", 고데 평화 연구소 편, 「
평화 연구J (1995.

12) 제 4 호, p, 51.



3 18

1·;·에 대헤 /11징리인 인식을 <:(J·1-하는 일이 될 깃이디-. 
; 

한국 111간 단체의 옥수수 지원5

조치는 한<·l의 IZrn 긴�- -秒일 딘·체외- . 봐한의 이헤기 켜·인되는 중요) 계기기. 될 것이a. 이

는 궁3리F-로 남-t,[한의 정부와 ]/1긴·간의 남북한 촤해롤 이루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y> 깃이디·.

3. )]1혁적 일 운동의 셩격과 동힝·

l/1혁지 시·최 $/동이 2.[i x-인· 
'l-햄- 

사최에 있어서 시.최7의적인 성힝젼로 이끌고 k욘

중요한 원인은 VI ·주의지 Ic 릭을 미·이- -8, 장기직인 구1위주의 정권의 벙페에서 기인된

다고 A:-f 수 있다. 이i/'l 고1위<의에 도 )하는 세력-計은 민 촤 운동, 통일 $동으로 민

족려 사1-9合 기‥지고. 있니·고 스스로 t(0있고, 그리한 신님에 따리- 실친하었다.

그러한 애의 데표저인 인문이 -l/의6 목시-이디-, 그는 통인 데한 의지를 기-지고 있

었-힌미, 정],L V·의 통 ,l l·<-의 단인최.에 싱당힌 ]욘1身·움 )2 있고, 이러헌 반받·은 89닌

북한 방'문으로 그 절정을 보었디·. CI러니- /l-의 북 
')· 1-M·v은 한국 상황에서 오]칭난 파문

A 별러 일으킬다. 이는 CI- q-시 5 공 비리와. 7·1교조 ]CA로 싱·당한 어당의 위헙 상진-울

극복히·는 호재로 반통일적 분위기룰 고조하는 骨요한 계기릅 마런한 사3이리-M

9)디·.

만일 한국 정JL가 대승직 차)[J으로 분익흥1. 꼭사 I s-북 사건을 괸1.용적 J 태도를 지녔

니·면 님'뮤의 All·계는 임'라질을 깃이디.. 2 1- 러나, 그 떼 징치적인 상쵱·이나 남북한 관계의

위기 %마디- 니-티·나는 IL수 세러의 Rf동에 띠·리. 정부의 조치는 일빙·적으1 반W . 인·징

Ic리의 축.번만으旦 피-익-하t- ),녀-리 인식의 v·1린을 가졌다, 이후 89넌 s l 전내협의 평

축 l-이, 임수깅의 tg-북 사건은 바<L 이네 j[A기적 한게를 불리 일으컸으머 공안 정국

의 경색01라는 신 넹7'[직 힌싱·-h 기-중시길뎌-w 이처림 정부는 통일 문제를 인츠1하는 데

에서 j/;1힝0적 워징'학로 입괸-히.였디·.

이에 내힝·한 VI힉키인 통일 . 17/동도 익시 대중촤에 실폐하는 t·m목·적인 입징·을 가지고

있니-. V]'여리 昏인 - . - 3
&

'
- 이 실페'죈 -

t 1
. 인:17)은 디.음피- 긴-이 피-악히.민서, 실짇·커 롱닙 문제

에 대한 실 
· 

1꾀- /t 데안을 /,L 색헤 J,t지..

37) 서깅석, o ]), c il., pp, 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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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혁적 통일 운동은 일반 국민과 통일 운동 주도 세력 간의 엄청난 시각 차이

에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일 운동 세력은 통일 운동을 국면들에게 현실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

지 못하였다. 
.

셋째, 그 동안 면간 통일 운동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식

으로 통일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천적 반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와 같은 변혁적 통일 운동과 일반 국민의 괴리 현상은 국내의 상황에도

기인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북한의 이중적인 통일 정책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 

우리식 사회주의'의 원천인 주체 사상이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에 따라 그 강

조점이 다르다. 북한 내부에서는 수령관과 영도론을 강조하는 그들 특유의 통치 체제를

강조하지만, 국외에서는 인간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식으로 주체 사상을 선전하

는 면이 있다. 이는 북한의 통일 인식의 이중성에서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국외에서

의 강조점에 주시하고, 일반 국먼들은 북한 내부적 강조점에 비판을 가한다. 또한 북한

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민족 주체성을 앞세우면서도, 현실적인 남북

대화에서 그들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주도 면밀함을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인 모

습에 대해 일체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과 그 동안 반공 ·

안보 교육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는 일반 국민 간의 통일 방향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는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蜀년대 이래로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통일 운동이라는 시각을 벗어날 수 없는 데에서 기인된다, 아직도

남북한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분단 논리에 대항한 통일의 남북한 먼족의 공유는 한계를

보인다.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적 관심이 형서되려면 순수한 민간 교류가 남북한 사

이에 일어나야 한다는 凍이다. 이러한 조건엾이 통일 정국 또는 남북한 긴장 各화의 평

화의 지속을 주장하는 것은 변혁적 통일 통일 운동 세력의 상황 인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정치적인 이슈인 
' 

미군 철수 문제'나 
'

보안

법 省폐 운동'에 대한 논의 이전에 남북한 정부 간의 교 류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즉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느 끼는 북한은 미군 철수에 대해 완화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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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서]L 
-:·f가 ),t인-IiI;i lt 에 대句 죄25인 공세 보이는 깃은 그들의 이중적인 대

한1·t 정체의 진힝-) 보이 구기 때문이다. 띠·LI-].서 l -1히적 통일 운동은 핑화 교육적 차원

이상의 A-력직인 행동으로 정ta-최-34 수 없노:- 통일 진략을 수정할 펄요가 있디-. 띠·라서

VI헉려 hL인 - I - 동-C 한국 1디/l- 이 북한에 대'힌- 
' 

적내적인 감정의 순회.'를 위한 노 릭

似1 싱-bI)에서 l/)히키 통일 liM의 접A-.f各 현실직으로 고 리할 필요가 있다.

)셋 외- 긴·은 l;Il'미키 통일 -7동 세'릭의 미 지힝·직 비 
·t 

제시의 실페는 앞에서 제

시한 깃처럼 펑화키 -V일.을 33L히·L 兮일 운동 세력이 폭 을 통한 자기 합리촤骨 중

심으<L y인 AthL을 전개하리는 깅힝·이 있기 때문이디·. 이러한 힌상을 극복하지 않은

l
%
)-l'꺼적 통일 운동-F 2[i 기빈·-E 잃-S 수 시‥페 없블 것이디·. 이제 번헉리 통일 동各 그

동안 Id.미1주외. l;!1주의 긴·v-S- <[(·복하는 t/1주솨 운동의 성격을 1貞어니.야 한다. CI 동인·

의 IS구최- 운동은 E-리의 생존과 평최.暑 언기 위한 平 의 한 요소가 있었다먼, 통일

Ri-%A- /i 성긱이 디-E 민족 xv-의 성긱5· 는디-. 즉 통일 분제1 4친만의 한국 3

의 안보吾 지키이· 하·l'·f 
'·1성' 유지죄 성걱파 7{1만 한민족의 펑촤와 공W 닌잉을 추31·

헤야 히-는 현1싱- 니·파적 성걱의 이중적 5징을 가지].l,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pl

티지 R 1 운동 vs·t 세력은 지니-친 통 J 의지의 파신을 버리야 하며, 아울러 번헉적

이데合로기리인 
'l·계에 

내한 적허·한 인치을 통해 북한의 昏일 진선 전술과 같은 운동

IM'식$ 한<·l 사최에 적- - 하리{-< ·지·세에서 빗어 니·야 할 깃이다.

이상괴. 릴-은 AlAI리 반성을 昏해 VI헉려 통일 운동 세리의 시대적 오류에 대헤 비%l-

해 )IL지·.

C/l- 동인· V]혁·적 인 운꽁‥ 세려은 주체 사상, 래닌주의 등 
' 

넘-은 교과서'의 포로았다.

70닌네 A'-l;!F/.티 힉·Arn 운 id서 배출)d A%가들이 데량으로 노 동 헌장, 빈빈 헌징·으로

- 신힌. 깃-F 시.최 번'어-l AdL 머 키·초1헌- 7 여 성괴. -S리성의 IL헌이리-고 힐· 31 있디-. - 1

러나 87닌 이후 기-吾이 밀-하는 통인 Ic 선合 비·로 시먼 A동의 진전한 정지 세럭촤를

통헤 수림되이야 한다는 입징-A- 지비;d 깃이다, 51 %인· 과정을 통해 축적된 h[1헉적 통

일 운동은 A,<1힌- 1/1긴· 주도-l,L다·l-:- 1990닌 8윌 15 
.

1에 제 l 차 )
i
)]민족내회 이후 결성

XT-l 깅-겅한 110민런의 입징·이 - 7·도시이였다. 범tV) 1은 1WO 1 1 1월 20일 배를린에서 결성

d 단제여니·, 이-:..f 북한의 1국 생-인 3네 71칙인 자주 · 19회. · 민족 뎨단%1이나 투쟁 노

선을 - :.l. 대로 수펑-하이 이 이지 있디·. 그 산하에는 <0칭학<0이리-는 통일 조직도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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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들은 통일 운동을 한총련과 연계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에서 그

들의 주요 투쟁 목표는 아직도 주사파의 민족 해방론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 통일 노 선은 현실적인 면에서 수없이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에 대한 맹목적인 이슈화

와 북한의 통일 이데올로기를 여과 없이 관철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는 의도성을

가진다. 이는 전반적으로 반미 통일론과 통일-반통일 구도로 한국 통일 환경을 조성하

려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 일면을 보인다. 결국 변혁적인 통일 운동

세력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를 그들의 교조적인 입장에

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혁 세력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상황에서 일어난 반동의 시대에 비해 역사적인 전통

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변혁 논리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민중성을 잃고 말았다, 즉 민중 지향 논

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급진 이데올로기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념적인 강화를 구축하려는 면모를 보인다, 그들이

주창하는 피압박 민중인 
% 

농민, 노 동자, 도시 빈민'은 더 이상 변혁 지향적이기를 거부

한 상태이다. 곧 그들은 급진 세력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인 투쟁으로 전념하기

보다는 개량화된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폭

력에 강조점을 두었던 변혁 논리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적인 통일 운동 세력은 연례적인 범민족 대회를 통해 통일의

전환기를 이루려는 의식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즉, 그들은 반민주적인 색체가 농후한

80년대 초의 정권에 대한 인식 구조로 반통일적인 문민 정부의 한계를 폭로하고자 하

였다, 그들의 의식은 
c자기 

의식의 확고한 의지5로 상황적인 한계의 국면을 주체적인

역량으로 변혁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기 보다는 전위적인 혁명 운동의 의미로 
i 

쇠 파이프으로의 무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그 들의 논리 입지는 줄어 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은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민 운동의 성숙을 저해하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凍이다. 
'

일 예로 그 들의 반미 자주화의 논리는 미국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국민적공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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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힐· A<· 있있지만, /'I.들의 E·잼1 )·-L신{ ·;-f본지인 미<·fA의 谷게 개선 즉 
w한 

내 거

주히.는 미군의 한국 l-Ii에 의한 지성-이리-L 문제에 대해 리확한 논조를 가지지 못하는

겅향을 J,!.었다. 즉, 미군의 힌·-:'·l ·주%]y )5제는 단순한 미국의 한국 지베의 의미만 갖는

깃이 아니디·, 미-)d·의 한반도 르·둔 인·니·꼬]-게2-L 일정 정느L 진 을 한]제하는 -1인 역할

을 수행하고 El디·. 따라서 미<d- Kr-:/ 문제는 먼족 지·주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

Ali이지, 넝-장 헤긴71- 수 있는 l
%
yI헉적 논의만3 이속1 項이다.

또 
')- 

l
%
11머키인 봉일 뇨·의는 식-한의 ;-f-조롤 그대로 수용 관칟하려는 비민주적인 자세

를 d-l·;A-·%]야만 한디·. 띠-라서 이러한 J]/<리는 민 주의로의 1보를 희구하는 국민적 정

서를 
'

J,t수 성향의 입징"의 수2p·리 )9위/y-의 체새에 의해 기빈-을 상실할 수도 있다.

V·1헉적 - 일 It 의·는 so년대의 L$전 이데올旦기에 대한 추]-이 빈주주의로의 경·촤의 입지

-s- 약화시커, 게]g'촤를 지함히·는 시내에서 구1위주의로의 최귀를 조장시키게 省 것이다.

이제 
'l‥)·<· 

사최·:/ /I - 도 경제 싱·d· - 로 인한 성장과 부매의 힝핑성이라는 문 에 해

구체직이미 상기직 비전이 요/-1녀'·1니-. 띠-리-서 빈혁직 통일 운동 세력은 한5f 사최의 문

1]에 대힌· 비괸·적인 당위 i]힌-에VI· 1게省'리서는 인그0吟,

4. 통일 운동의 비판적 인식을 통한 통일정책 수용여부

4, [ 통일 운동의 정딩-성에 대한 논란

21 동인- W모f 운동에 데判 1한m브1은 >/l힉적인 <[ 동 세리에 의한 쵤·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리- 1·t71을은 펑최.지 7인 주징-히.먼서IL 공권릭에 데항하고, 민주주의

이1 과정에서 비먼주지이미 히1-[1지 이f·l]-[ 旦기의 1·:-리인 급진 통일 (동의 ] f-J 성에

반기률 If고 있다,

이러한 
-:·

( 먼적인 V.l-대에도 -!.Ltl+-하31- )
,
i]혁직 동일 운동 세 들은 이 그듈의 교조성을

t:d 통임 운F-E r I개하는 데에는 이-8-기· 9)디·.

칫쩨, 급·조1 일 · 7/동 세릭骨 , 한1·!' 사회 지예기· 징통성-A 가지지 E-하고 있다고 주

징-한다. l'힉리 y J 1 동 세·서<->-- 뵤Ac 세력의 권력 기]dI·이 반민족적이라는 압장이

다. 이는 한-H'A-fl· 기점으로한 t>lIg-제를 주장하는 세럭둘이 7장하는 입장이다,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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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민적인 열망을 가졌던 시대로 전환된 것과 같이,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그 들의 통일 운동이 일방적인 흡수 통일론보다는 남북한 체

제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바뀐다는 당위적 역사 인식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북한의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

족적인 입장에서의 통일을 꿈꾼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논

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변혁적 통일론은 외세 특히 미국의 관여 없이 민족

주체적으로 이루겠다는 입장을 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연방

제 통일 방안이나 국가 연합의 형태로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접근은 공산주의적 전략 전술의 측면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접근은 북한의 노 동당 규약어나 사회주의 힌법에서 
'

남한의 완전한 사회주의 건

설'이라는 조문의 파기에 의해서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

적인 북한의 조치 없이, 연방제나 국가 연합의 체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통일 정책은 북한을 실省적으로 병합

하려는 논의에서 적절한 수용을 시도할 논의 공간에 서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나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대화를 통해 기존의 자기 방법에 대한 대안적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붕괴 상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이후 북한을 어떻

게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내 대북 강겪 세력은 북한의 확실한 붕피를

예견하고 있으며, 온건한 
' 

햇빚론' 역시 북한의 점진적인 붕괴 즉 
'

연 착륙(Soft

Landin g)'을 지지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의 붕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 반공주의자들은 북한의 흡수 통일을 고 대하는 통

일론자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비해 변혁적인 통일 운동 세력은 이념적으로

북한을 민족 주체적인 국가로,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논리에 의한

통일이 궁극 으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셋째,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심정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한계를 주시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정당하다는 견지를 가지고 었다,

그러나 헌실적으로 분단의 피해자의 하나인 한국 국민이 가지는 의식의 한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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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길이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7]f 7어곡절 끝에 민족주의외. 반민족주의, 민주주

의외- IPl-빈주주의. 자주 지향성괴- 외세 지향싱의 논리의 간단성으로 한급1 분단 구조를

피-익-하는 이네올3'L기의 단(성을 극복히.는 짓이 종요한 y국1이리-고 할 수 있디.. 또한

- l·진 통일 운동 세띄은 21 骨의 의식적인 
'dr동�, 

l
;dIVI보]의 왕성한 해외 운동이 북한 스스

로 대남 진략을 깅-회.히·어 CI-들이 취하는 {·<-리로 시·최주의의 완전한 성취暑 管 수 있다

]l- 헨·다. 이러한 그들은 이러한 의식적 헹동을 통해 한빈·도 상촹 속에서 셩공曾 수 있

뎌·<il 셍긱·힌디-. L7러니- %·1싣 정치에서 -봐힌의 4드리는 상VY 의미暑 鶴고1 있디-,

이러한 인식의 9후]성과 딘·순성에 의해 ))1힉 세러의 { 리는 국민적인 관십이나 논리

쟉 입지를 조]점 상실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통띱 문제에 한 중요한 문제

의식이 시긴·이 길'%t록 줄어 돌 i 있叫, 이러'한 싱-쵱·에서 일내 인이의 초1쵠.인이는 통일

문제의 접근이 공리한 3&호에 그칠 위힙성마저 있다. 띠·리-서 세로운 의미로의 통일 운

- id 대한 정딩'성 ·> 의를 정부에서는 X요하게 7]V할 필요가 있다,

)>[1힉적 통일 %E 정부외. L'1들 간의 {T의를 1사는 다음과 긴-은 이데울로기적 한계

의 진형을 )iL인다,

칫쩨, l
i
t1혁직 통일 (동 세릭은 

' 

운동이 변'허적이여이·민· 한니-는 논리'吾 가진다. 이러

한 입·징·은 /'/- 동인·의 한국 시.최의 빈7프] 먼촤에 대한 중십적인 내용이였고, 히 이

데올로기 비W:l- MA-의 응으로 총체적인 사최주의 이론의 번헉 운동을 한국 사최 일

·리'에시는 '

3L조적 모순'의 극복의 순리지 모색으로 번-아吾어져 W다. 이에 따리. 이데올

로기적 시리·으로 한국 사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85년 전후로한 
w

<;f가 구성체 논쟁11을

일으컸고, 이러한 운동은 한국 사최의 징제적인 성장이 림4 보1촤를 빙헹하지 않으번

과져한 혀1징 r리가 - 충省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었다.

둘 ,
))1헉적 통인 운동 세벽은 

' -E.·%-이 7제직인 역사적 인식 견지하여야 힌.디.는 1<

리'暑 가진다. 이러한 입장은 신사최 %의 d개로 인하어 기존의 7동의 fr 장이

� 

변모

71-을 1/[1힉적 통일 운동- 세럭든- 거부하는 4에서 비旻된다. 주체직인 인식은 대중히인

71-이의 중요한 의시적 행위이다. Al가하는 깃이 역사적인 맥吟이라고 L 끼게 하는 한국

의 익시·적인 상A/ 싱'딩'히 닐이 에시될 수 있다. 동학 희1-M, 3 . l 운동, 해1-x· 정함·, 4 .

l() 희]A, 5 · 18 1 J주촤 운% -V/ 걸국 주제적인 익사 인식各 하는 데중들의 침·여 부족

- p-로 인서히.고 통일 분제 익시 데중적인 역사 인식 속에서 참이하기를 비.린.다. 이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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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범민족 대회'의 개최를 위한 시위나 연례적 개최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이념이 변혁적으로 치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분단의 문제, 미국의 문제, 부패의 문제, 천민 자본주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혁적인 통일 운동 세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일단의

노 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북한식의 사회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의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온 자체적인 경제적 실패라기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부적 지원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미 ·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미국에 제시하는 입장이 한국 정부의 경우보다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

의 정권이 진정한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낙관적 인식 경향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사회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배양될 때. 허구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냇째,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 

북한의 연방제가 그 당위성이나 현실성에서 과학적

이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인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총련이나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지지는 그 발상 자체가 북한의 전략적 의미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내

포한다m 그럼에도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그 논리의 선명성과 단순 명료성에서 매혹

을 느 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논리에 대한 절대적인 참이라는 심정 윤리에 기반을 둔

다. 이는 겯국 
' 

내가 옳으면 어떤 젓도 방해될 수 飯다"는 종교적 맹목적성과 상응하는

논리이다. 결국 민주화를 이끌던 재야의 논리가 이제는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

여야 한다는 젓을 파악할 필요가 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상과 갑t 논의 구조 속에서 변혁적 통일 논리가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좌경

적있 이념의 정도성이 건전한 통일 운동적 대안으로 이끌어질 때, 남북한 긴장 완화 속

에서 변혁적 통일 운동의 인식이 한국 통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작동을 할 것이다.

4.2 통일 운동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논의

틈일 운동의 헌실은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의 새로운 변화를 요 구한다. 따라서 변혁

적 통일 운동 세력은 세계적인 흐름, 올바른 역사 인식, 한국의 이념적인 난맥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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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1실 정치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i한 깃이다.

칫찌], 세게적인 흐름은 국가 영한1에 조정 뇽릭을 기·진 소5)L모의 사최 3이 게속 骨

성촤 되이 대안적 모섹을 추//-하고 있다, 따라서 7체3인 운동으로의 인이은 이로 언

하이 사최의 긴실한 시민 운骨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리3적인 71-여를 금지당하게 된

비- 있디-. 한핀 우피-에서는 집진적인 사최 개헉 조치· 경원시하는 권위주의적 내도로 최

귀하리는 움$]임이 게속 보였다. 이러한 근원에는 운동을 변헉 논리로 해겯하리는 좌파

의 F동 시긱-의 한계에서 기인된다고 骨 수 있다, 특히 노 동 운동권에서는 노 동자의 귄

익과 상응하는 운동리 지향을 모섹히·는 반1견, 학AW 운동은 그 주축인 학생들의 구1리 주

장보다는 번헉적 사회로의 이님적 운동을 지향하는 한게를 87년 전대커 결성 이후 93

년의 한총린 결성에서V 어실히 이닙적 섹체를 엿旦이고 있디·, D고-1나, 한국· 사회는 일

정정도 3'L조적 j ;L패의 문제, 미<·r의 종속 내지 차등 상대, J부의 격차로 인하어 
1

규진

적인 빈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수 있는 논리가 조성될 지라도, 87노1 6월 민주화 f

동음 진후하여 번헉적인 사최 111촤의 玄피·보다는 제도적인 게선과 국민적인 각성을 통

한 개힉을 신덱하있다. 따라서 빈헉 논리를 지힝·하는 통일 운동은 북한 정4의 인계에

띠--邑 수세적인 통원 운동의 지향으로 남%-의 진정한 관계 게신음 빙·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깃이다.

둘쩨, 운동론적 사고는 혁1M기의 중요한 전략띰 뿐, 역사적 인식이라고 단졍할 수 似

디-. 이 한국 사최 구조는 이진의 상촹 인식보다 더 복잡하고 그 내용에서 어러 가지

宅데기- 1敍-전되는 헌상·응 보인디-. 심지이는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7]단적으로 의식합 펄

요가 있는기- 에 
'해 

반 하는 시대가 핀 깃이다. 이제는 극단직으로 억사 의식을 군

이 가지야 히-느냐의 먼·문의 시데로 l/Ids-'L히고 있는 것이다. 즉,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깃

보디· 계b 인 인치하먼서 이느 정도의 힙-의를 이7는 내용으로의 1괸화에 운-W의 판71

이 달리-지고 있다. 즉, 일부 운동 세력에서 중앙 집중직이머 진체적인 사고는 그 %1시

고- 한 인식各 히-산하고 이데올로기져인 한게성을 더A- 구축하는 7제점을 안게 한다.

이는 걸핵· 사회의 엉힝·-S- 끼치지 못하는 소5/-모적인 전위 A단으로 통일 혁멍을 이루

%다는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허인 빔상9j이다. 따라시 주체적인 역사 인치은 큰( 개방적

인 인시· 인식에서 이1,L어지는 毛·毛히인 -P위기를 인식힐· 필요기. 있디..

Al쩨, 한국의 A)l%0-적인 이님은 딘·순하게 hi·정할 수 飢{7 %시.성과 공간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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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나 경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철될 수 있다고 보는 도 식적 이해는 더 이

상 한국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飯다. 결국 이 시대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이념화된

틀로 보 려 하지 않는 인식의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자본주의

의 병폐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한국적인 의미의 자본주의 양상으로 전

개 되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대만, 싱가폴, 홍콩에 비

해 절대적으로 자본을 확대할 수 없는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의 지향점은 대외 관계 개

선을 통한 지원금 확보였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자력갱생의 민족주의적 경제를 구축하

였다면 양적 · 질적 毛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재벌의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러한 대외 지향적 경제 구조가 자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을 가중시臧다고 보는 것은 논리상 비약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상황에서 통일 문

제에 대한 이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극복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 방안이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혁적인 통

일 논의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 환경에 부정적인 여파 내지는 아무런 성과없는 시

한적인 여파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대대적으로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조는 결국

그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당한 위험한 모험주의를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변혁적인 통일 운동 세력은 순수한 열정이 그 대안없이는 급진적

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 내에서는 더 이상 연방제냐 국가 연합이냐를 선택적

으로 요구하고, 이를 통일 운동의 발전 근거로 삼는 정치적 구호 차원의 기계적 통일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38) 따라서 반민주냐 민주냐로 단순 논리적인 민주화 운동의

논리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로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통

일 운동 세력이 결국 정치적 구호나 편향적 이념의 통일 방안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이데올로기적 향연의 자체적인 행사로 밖에 점철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운동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많은 논의 공간을 공유하고 새로

운 미래 지힝적인 구조로 지향할 때. 통일을 위한 
1 

한국 내부적 통합 구조'를 이루고,

나아가 북한과의 성과있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38) 김창수, r 평화 만들기, 통일 만들기, (대동, 1996), p. 253.



323

4,3 안보와 평화의 인식

인·oiL에 네한 5/·징 m - 일반적으로 현실적 과점과 대안적 권-접을 구분曾 수 있다.y)) 전

지·의 헌수/적 7:1-J-의 인'보론은· 3 1-·제 <l-게를 힘의 정치외- t·B- 중십지인 V{·%]에서 비-라

M는 핀·주]으로, 싱·대씽·의 조1라에 데해 
' 

일lg-적', 
' 

%쟁적', 
'

<·(-가적', 
'

군시·키' 성격을 의

미한디-. 띠-라서 안보 정책을 싱'내병'파 협의 없이 고안, Y]행]한다는 점에서 
' 

일1%-적'이

다. 이리 
'l- 

안보 징책은 지/·:의 V리외· 싱·대lu--W f/-히·기 때문애 
' 

경 적'이디-. T-리)C

자신의 <-·< VI-L·:·기·吾 J;L<2한디-·는 J·;섭[.-計 추211-하기 분에 
' 

3 f가적'이다. 고L리31 이러힌

정첵온 궁극적으V - ;i]-사적 위헙 y/고 무러에 의존하기 떼분에 
' 군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405

이에 비해 牛자의 안보의 데인·키 관7]-P, 일빈·적으로 인퓨는 
"

국가 주권에 대한 극탄

리인 해석애 2-거하는 세계에서는 더 이싱· 생]존힐· 수 飢으머, 전젱이 체제 V]촤의 수탄

F 로 
. ]징먼·-; <·l-기-간의 제제에서 더 이싱· Ar존맬�- 수 但니·"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렇기 베1/·에 
' 

인·보에 대한 <.·<의는 1·:·기·긴히 대71 이네올로기가 아닌 모든 인류의 공동

번영合 추-/·한디·, 이러한 논의는 헌실7의와 남리 안보를 징생의 시긱·에서 주]H하거보

다는 
"춰릭'의 

A'9-y]에서 비-리--l·r니-, [q-리·서 인-보의 개]p]合 
' -L·r가적'으로 보기 fl-다는 ' <·r

제적'이111, 
' 군시-키'이기 보다는 ' %6촤적'으로 주]H한다. 이러한 안보를 위한 일1's·적 조

치들은 흰·잉하지반 이러한 조 지가 상호7·의외. 힙력은 위한 씽-무적이고 다자주의직 구

조의 학8:lyJL 이이질 f-로 이 <l,다.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전지구적이고, 
i 보)쳔

직' 체제의 와7]-PA'L 이어·저야 힌-다57. 장하4.:- 깃이다.41)

이러한 주징·둘의 立 름은 t·[ 직인 LA진 체제기. 왼.촤되면서 인-보의 헌실직 c(rI-%]이 위

축되는 기-R%-데, 안-적 관7·]이 )
,
l-긱·되는 잉·상을 보인디.,

p$l-d.;·L의 싱-힘-( 아직도 헌실적 귀·구]에 의한 인-보론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한
m

a

32) 인반리Y.로 헌신직인 c/비11<y.꾀 대안지 안)I<e음 Al밍하고. 았다. 
' 

1신적인 안보를 강조2

fIzms J. Mor gcnthau외 Michsel Josc I Slui{h)2- 본 수 있다. 이o]) 비헤 네인·지 관접은 강조 히.는 학자들

/ IM)Crt W, Cox
,

Adams Robc1'IN
,

(]cuc Sharp, AI비01'M Rc&SCI'u[) & Altdrew Mack, Okmn D. Piligc 骨이

있디..

4U) Hmmil Ncwcolllbc 
"

Cullc디ivc Sccuri y, L'ommou Scuuri(y Irnd Alicnmhve Scuuri[y: A Conceptual

Culll pm'isou, 
"

fMcc IM·c미·dr 18(3)(1純6)(심제:/l, r 힌·빈·도의 MJ촤.룰 기하이[ 비헥최.의. 대인·직 70(

체제.t (힌곱, IO%), P. 67.이IA-j 재인.B-)

41 ) %녀<1JI, (J Il. (·i

'

t. l)p. 67-68,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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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 있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간헐적으로 일어 나

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의 현실적 관점으로 평화 구축으로의 변화 모 색이 어려운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반도의 정세를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 부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주는 안보적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그 동안 한국 내에서 안보의 개념은

과도하게 그 의미가 叫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기

제로 등장하여 국민적인 저항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나

타나면, 안보 우위의 논리는 국민적 저항감을 무마하고 
' 

안보'와 
'

반공' 논리를 강화하

여 나갔다. 따라서 안보의 혼란을 우려하는 세력들과 민주적 삶을 억압하는 세력간의

대립이 안보의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적 분위기

가 냉전적인 상황으로 반전되면서 현실적인 안보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불가능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안보 개념은 아직도 대북

대치 상태에서 대립적이며, 경쟁적이며, 일방적이라는 것을 입중한다.

국가 안보는 그 국가의 정치적 주권(Po66cal Sovereig ity), 국가 방위(National Defence >,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의 3가지 가치 확보42)를 이루기 위한 노 력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동

안 한국의 안보 조건은 정치적 주권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통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 방위라는 입장에서 민주적 사회 지향을 막는 안보

국가론이 징조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의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면, 경제적 번영은

북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60년대, 70년대 시기의 중요한 반전이 가능하게 한 안

보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립속에서 국내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적 안정을 가져 올 수 있게 한 국가

안보론은 정-치적인 독립적 주권이나 권리 행사에서 있어서 까지도 미국과 공조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의 자주적 정치 · 군사적 환경을 위축시켰다. 한편 국만

들은 남북한 대치 국면인 전쟁과 냉전에 대한 보수적 국가 독재를 인내하였고, 펼사적

인 생존적 경제 발전에 매진하게 되였다.

그러나, 안보 강화론을 중심으로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안보에 대한 새로운

42) 이민룡, 「한국 안보 정책론」 (진영사, 199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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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모 섹되었다. 이제 안보의 P의는 보디· 복잡한 잉7싱·을 보이개 되있다. 그립에도

인·보에 내한 신중론이 깅·촤되는 것은 북한의 번화가 아직도 T-동적이기 문이다. 북한

은 일민으로 핑촤 체제 7축을 위한 노릭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의도는 북한의 고립적인

힌싱-대의 혁-먼 전횐·合 위힌· 지-<-/·책 이싱- 로 비추이지지 일는디-. 이러힌· 싱4·에서 한5f

의 데북 정책애 있어서는 안보의 데안리 모색을 통한 정책직인 전촨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심지어는 
' 

힘의 논리'에 입 
· 

한 인법- 중시론이 안보 문제와 군사 문 를 동일

시하는 
' 

인-且의 喜란 싱4'을 심최.하1즌 면을 본 수 있다.43)

이제 닙'북한은 1 사이에 놓여 있는 군사적 긴징-의 완촤에 관십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긴장 완화의 분제는 남낙한 양 체 의 오(보외- 직겯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인·보 논

의는 더 이싱- 힌 군사적 체게릅 통한 힌실직 안징의 관점으로만 인식할 수 웠는 싱·쵱·

으로 전개되이 가고 있다. 띠-리-서 통일 운동 세력 군사력 위주의 긴장 고조의 국면을

l 1화시키는 것에 Y릭하고 있다. 그 f
L 체 인 )g·향으旦는 북한의 대치 국1견을 극복하기

위헤 T변 징세와 힙력적 · 빙최-적 · 보핀적인 성걱을 가진 
' At팔적 안보' 개님을 모섹44)

하고, 안보 딜레1]]- 의한 진젱 억지의 한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적극

적인 포위 71략을 가지고 있이서, 북한을 위협하는 안보적 상팡 진개는 북한의 우빌·적

인 도빌-음 빙-조할 수 있으11]. 한펀으로는 한핵-의 국방비의 증깅-, 한 · 미 . 일 군사적 공

조 등을 통해 군사적 데립에서 한국의 1·3럭의 우위는 북한을 데촤에 꿀어 놓기에 番

은 이려 - 을 준디·. 북한이 수세적인 <·1바1을 전촨하기 위해 핵 문제와 e은 돌출적인 시.

긴을 야기한 것읍 본 때 한국의 힌실적 인·보적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관게 선은 위

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보 정책에 있어시 대인-적인 핑촤 체제로의 전촨을 시도하는 입장과 호1심

리인 안보론을 주징'히-는 입장이 지저' 국VI직인 징딩-싱-皇- 가지고 내혀하게 되있다, 전자

의 겪우는 민주주의의 정칙·의 꾀-정에서 ),L어 준 
' 

대북 정첵의 혼선파 정치 권릭의 AL페

호)상'의 잉·상에 띠·리- 3- 의미를 하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군사적 대걸이 빚은 긴장

의 고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통일 운동 세력에 의한 대안직 평회. 체제 모섹이 그 의

미를 4'촤하고 있디--

m

I r

43) Ib/d,
, p, 4.

44) 심XI)권, OIl. d
'

f..
,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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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자의 현실적인 안보론 역시 그 의미가 있다. 북한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 내

지 개방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아직도 회의적이라는 凍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통일 운동 세력의 노 력이 얼마나 북한의 정책적인 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가질 수 밖에 엾다. 오늘날 북한의 모

습은 준 민간 단체인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볼 때45) 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모

색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기웅변식의 상황 논리에 삐-져

있는 북한에 대해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이 주장하는 대안적 안보 논리는 변혁적인 발상

이라는 젓이다. 따라서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은 민주화의 진행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남

북 평화 국면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한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시종일관 전

시적인 추구한 평화 체제 구축은 상당한 정치적 위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구동

독에서 안보에 관련된 민간 단체의 노 력보다 자체적인 환경 운동에 주력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은 안보의 대안적 모색의 평화 운동과 현살적인 안보론을 동시에 구상

하는 입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안보의 중짐은 대북 관계에 있

어서 국방력의 안정적 구축을 이루며,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가 안보 능력

을 더욱 굳건히 할 꾈요가 있다. 그 동안의 안보론은 북한만 겨냥한 입장이였으나, 이

제는 중국 . 러시아 · 일본 · 미국에 대한 독자적인 안보적 대책이 요구된다. 즉 북한에

만 주시한 편향적인 대립 구조를 벗어나서 총체적인 자주적 국가 안보를 구상하여야

할 젓이다. 한편 그 동안 안보 정국은 한국 정치적 상황을 지나치게 위기 국면으로 징

조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통일 운동 세력의 주장대로 국

민들의 반북 이데올로기 의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민족 공존 공영이라는 변화 분위기를 불러 넣어 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45) 중앙일보, 1997년 5월 6일자, 북한 적십자사는 민간 단체와 국가 단체가 구별되지 않는' 양상으로 대

처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단체의 역량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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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l ! 7한 미군 주둔 여부와 국가 보안범 개페 어부 교차표)46)

(표 4-i )에서 보는 깃과 I ll-찬가지로 절문자吾의 많은 의견들은 전반적인 안보에 있어

서 미</의 한국 주둔 문제에 대해 일징 정도의 수정을 원하는 입징-이다. 이는 걸국 통

일 분제 있어서 힌-Vr의 군사려 오]장을 고리함을 시사하는 깃이다. 또한, 국가 보안법

게페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부분적인 게페 필요성을 F·끼고 있디-. 즉, 이 표는 진반직으

로 이진의 안보谷에 내한 대안적 의미의 인·보-柱이 ) ;L기-되는 국민 정서를 빈·잉하는 것

이디.. 따리-서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 자주적인 국12페 대헤 의미있는 검토를 가져야 骨

젓이다.

/)-骨안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서 평최.로의 국1간 진촨은 세계 궐서의 모1租에 의한 프

로 젝트를 긴설하는 내안적 펑촤 체제를 모섹하는 것에서 비롯필 필요가 았다. 족 정부

는 한 · 미 · 일 · 중<·f- 밍'라한 동작아 군시·적 질서의 인A을 추구하면서 펑회.적 4자

최담을 추-진하는 리으로의 북한 1
%
1[·1최.를 7시할 필요가 있다. 3-렇다고 한국은 한반도의

군·시-적 싱·쵱·에서 대 <적 평최- J 색에1/l- 주력省 수 但디-, 이러힌· 세계 질서의 31 에 의

한 프로젝트 역시 북 
'l·의 

기존의 대한국 정첵에 대한 테도에서 닥1화를 骨 수 飢기 때

y , 정부는 신중한 대]斗 자세를 가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통일 tx- 역시 군사적

인 긴장各 해소하는 려주]적인 억할보다는 빈·간 ]il-7를 추진하는 데에 긴·접적 7의 구

조를 기-진 필요가 있니-, 이러한 역%· 31-분 속에시 V기지인 관게 개선 모 섹은 취힌디-면

'한3-의 
대%호)- 전吟이니- 접C-은 -%f힌-에게 긴징 왼최-의 선이-울 힐· 7 있)L-그 히.는 데

주요힐· 것이다. 따라서 한국 징낚는 일1·g-적인 북한에 대한 우월 의식이니- 미 . 북, 일 .

m

46 ) 이숙·'c, ()p. (·l
'

f,
, p. 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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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회담 대한 지나친 한국의 관여로 인해 긴장 분위기의 확산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입지를 이해하면서 긴장 완화의 택을 이르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선택은 헌실적인 안보론이 주로 한반도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안적인 모색을 '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나 
' 

평화 교육의 실천

적 정립'을 추진하는 주요한 헌실 극복 방안일 것이다.

4,4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 수용

해방 이후 남북한 간의 분단 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한국은 이숭만 정권에 의해 북진

통일 정책이 추진된 반면, 북한은 소위 ' 

민주 기지 노 선'에 입각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

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조선 혁명 전략의 입장에서 대남 통일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전

형적인 표출이 6 . 25 전쟁이였으며, 북한온 이후 길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의

좌경 모험적인 남조선 혁명 전략이라는 것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관된 통일 전

략은 길정일에 의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그 동안의 한국 사회에 대한 편협된 사고를 기초로 한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은

통일 정책의 변화 없이 민간 수준의 통일 논의든, 급진 세력의 통일 논의든 대중성을

기초하기에는 한게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치 구조의 현싣직인 문제는 표면적이며 궁극적인 자유 민주주의 이데올

로기가 그대로 실질적 이데울로기로 승화되기 보다는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반공 · 성장

. 안보 이데올로기가 정책적 위기시나 정부의 부패에 대한 폭로시에 더 위세를 부리는

경우가 았었다.

이러한 헌실성에서 통해 볼 때, 면간 통일 운동 단체는 그들의 논리상 북한의 교조성

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매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간 통일 운동 세력

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1 동안 한국의 운동 세력온 도덕적인 선명성, 합리적 선택성 그리고 진보적인

먼족주의로의 근접성을 가지고 국먼적 공감대룰 형성하였다. 이에 반북적인 이데올로

기로 안보론을 주창하는 권위주의적 정권은 자윤 민주주의 체제를 주도하는 데에는 한

게를 가질 7 밖에 없었다. 21리고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주의적 선택에 비합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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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艾名성을 1게테하있으미. 이는 한국의 / /조적인 ·7패외- 결합되있다, 즉 핀-레촤핀 논리

에 의해 한국 점부의 정 은 정치·적인 순차성을 무시한 
' 

힘의 논리'에 의한 통치를 게

속하여 왔다. 그러니-, 한국의 헌실을 분석하L 데 보디· 강]1한 이러한 시네적인 호1실성

과는 상당한 한게를 가지고 있다, 따리-서 한국 정부니- 시·회 분위기, 통일 운동 세럭의

인,리은 11-L다 $정.·적인 입장으로 사최의 )진최-애 능동적으로 대처하러는 의지를 가지1친

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 반성적인 논의를 견지할 팔요기· 있다.

둘쩨, 아직도 힌·<][ 사최는 낙한 인식에 있어서 )
io·북 이데各로기 공세 입장을 가지고

있으이, 민간 통일 合동 세력 익시 이에 내헝·하는 이데을로기 성걱을 벗이니.지 旻하고

R)다.

지급 남한은 분단 이데合로기와 VI족애(민 대단건 의식)가 서로 치인한 씨.움울 진

y])하고 있는 깃이다, 2/-리)7 이 씨·움에서 혼}-경 진최·적인 이님이 승리했듯이 남북이 서

로 %jl $지.는 민족 대딘·졀 의식이 승리할 것各 지띵힌· 일이q. 우리는 이제 딘·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차원의 ·8동에서 2리로 가는 통일 운동을 전게하기

시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본긱촤돠기 시작兎다.47)

이러한 벤혁적 통일 논리는 사회 운동의 성향윽 통해 전략리인 접3은 시도하고 있

으머, 운동론적 시가에서 r칫이니.지 旻하는 한게를 보이고 있디·. 납북한의 긷·骨 구조를

C.E 동안의 논리싱·의 의미에서 분단 이 올로기적인 성걱으로 6L정하고 있다. 이는 그

의미상으로 상딩-한 의의를 기·지지먼- 념'북한의 분단 2/-조는 한핀으로는 외적으로 외세

의 동장과 骨께 내제적으로 이네필로기의 길'등의 소산으로 본 C 있다. 이러한 의미에

시 통일 운동 새릭은 아>도 남북한의 -hi·단皇- 대건 국면으로 생긱-히·고 있P 머, 이러한

이해 공간으로는 북한의 정치적인 공세외-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허집을

가지고 있니·.

d찌), 통일 <동 세력은 그 목11%. 내- - 애 )이서 기존의 입장에 내해 비tBA 인식은

가지5(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리로, 겅제i:{은 겅제직 뇬러로, 1
%5간

團 團 團 團 團

團

唱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il7) 김싱최, 
" 

대북 식%: 지원을 
-hf리싼 징치-운동 봉아", r/1주주의 만족 통인 전국 인'힙· 펀, 「진국

통신」 1男7. 5 . 6겯호,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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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운동 세력은 진정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으로 하는 범국민적인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이룬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통일 운동 세력은 철저한 자기 희생 속에서

의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은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철저한 직

업적 혁명가의 논리 구조의 결과이다. 즉. 민주화 운동 세력은 승리라는 철저한 자기

의식화를 통해 일련의 맨주주의 국가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 력이

1987년 6 · 10 항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열정은 사회 전체에 민주화의

열기를 성숙시켰다.

넷째, 한국 정부의 헌실은 아직도 북한과 대립 인 국면이며, 한국에서 흡수 통일른

역시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가지는 북한을 접근하는 상황 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친북 · 반한 성향의 미주 교포들이 조직 결성을 시도하고 김정일 사진 전

시회를 여는 등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기에 차단, 교포 사회의 친북

성향 확산을 저지해 나갈 방침… (중략) … 친북 교포 초청 토론 · 간담회 등을 통해 통

일 정책 홍보와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갰다/8)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북한과의 대립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깔

려 있다. 이에 대항한 통일 운동은 그 지향점을 이상적인 논리에 고착되어 있다. 정부

의 논리는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의 대립적인 국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 력을 
'

정권과

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반공 · 대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반북 정책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이 여파는 국민

언론을 통해 선도해 나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상황의 해결은 남북 긴장 해소의

중요한 돌파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갈등 구조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로,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

항 이데올로기로 그 의미를 가할 수 있는 컬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의 이데을로기를

통합하는 길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그 통합 과정은 획일적이며 사상적언 통합으로 이

끄 는 것이 아니다, 즉 각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포용적 한계를 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총련 사태 때처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4S) 중앙일보, 97년 6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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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 
'l. 

위기적 昏힙-셩이 아니리., 여러 이데올로기지 논의에 대헤 수로]해 나가는 샹시

적인 도적 징-치가 졍부니. I l

l'1혁지 苟.임 7동 새력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나 통일

운y 세리吾< 폰일 dd에 있이서 어띠한 논리도 배제할 수 掠디-L 셍거-으로 젼1촤되

이 나간 XI요가 있니·.

21 if1에];-1 북한의 경향성이 아리도 IW배되어 있는 한, 국내의 보수주의는 다긱-적인

昏일 1·<의에 대한 지조1적인 빈-Id>--) 힐· 것이다. 띠-리-서 IPl힉지 통일 7동 세릭은 이네올

로 기적인 내80의 극-l·[ 분제를 운->Sd 시지으로 해걸한 수 있다는 셍]긱·에서 7어나는

도 릭이 요3E된다. 족, v I족의 비5-f合 극E·1-하는 짖은 이네올로기적인 공세나 수세적 차

71의 대화 단전을 극식-하는 깃이다. 이러한 논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납북한의 기존

1]71 세릭은 통인에 혀대적이겨나 지.기 측-의SL의 통인 민· 메吾될 수 t%페 없다,

따라서 %l.1족 데단<{ 의서이 남-1,!.한.와 포'키·한 정J/-니. 통읾 운동 세력에게 견지되어야

헌0. 이;.:y -f 
VIA. 데]단길 71장의 J·<의에 대힌· 개}x-회.이디·. 이러힌· Ic 럭은 정치적인

H]장괴- 겅제혀인 S]징·, 이님·리인 H]징·에 대힌· 징3·의 S-L력의 d%이디-. 이러힌· 괴.정은

남파 색-의 데건 1며.2 한국의 l-hI- · /(진 세러피. 북한은 t-2·리-한 1핀족 일부 세릭과의 씨-

움.s- t·<복하는 것이다. < 이리한 민족 대%o·건의 정신은 남북한과 세게에 퍼지 있는 百

t 1족의 이리 게)파 VI‥제를 포- - 히-는 苟·입 동- 이헤히·는 논리로 발전해 나가는 E

이다. 이에 이 정신.의 기<·는 부 
'l-에 

내한 올바른 41딘·이 중요하다. 죽, 북한은 아직도

이데올3';L기커인 공세로 한-:·l에 대험·히·고 있으며, 그들은 경제 위기에 대해 주체 사상의

한게로 인시하리고 하지 館'는 31'(조성을 가지고 있니·. CI럽에i 1간 통오) 딘-체가 
'

북한

<AL ]5'-기 사R]'을 실시하는 깃은 한국 사회의 헌실성에 비추어 볼 때, 관념적일 공산

이 크 지vI-, /I 조1과는 남북한 [{s·계에서 궁정Al . l 효과骨 IA'취할 것이다.

. 

-A·AI( 
y:l-제니- C

I
+-

호 단체의 인V.구의직인 북한 W밝:- g기 舍동의 노 력은 님'북한 정치

적인 <·-:-리까지 회·내한디·는 Id'위가 존제하지 笛'는다. 2'7- 러니., 겅제적인 개lg-과 정치적인

역동싱-위 J치하'i<자 하는 ·징),-의 ·:a·<리가 남북힌· 판 게신의 중요한 7d기를 미-런하지

도 館·'- - 깃이디·. 있-에서 본 깃저;i'-l, 인도적 입장 · 정치적 3-]장 · 경도된 이데필-로기적 . l

시·21이 님--l;f한 :t9-y]1-計 l/]촤시키지]<- 못71' 깃이디·. C/-러니. 이데 로기죄인 차이를 인정

하는 인V.-7'-의의 부1친- - 민긴· W 
'

l · %Y/y과 징부의 - 일 정체이 조촤 네지 보왼·을 통헤

싱'- l 즉'l·깅의 조성이리초f 공김'을 
'겨$l 

수 았-8-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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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혁적 통일 운동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일면을 성공할 수

있는 자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통일의 분위기를 도줄할 수 있는 각

자의 노 력에 대한 션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장애는 남북한

의 대립적인 이념에서 비롯되며, 북한의 개방화를 통한 구조 개선, 한미 협정 개선, 평

화 정착 노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펼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 없이 통일 운동을 지

속하려는 젓은 중요한 현실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홉수 통일이나 한국 주도의 통일 문제 접근은 정부의 역량에 대한 과대 평가

적 바램이다. 이러한 바램은 결국 한국 내에서의 통일 문제에 대한 갈둥을 고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인 면을 자극하여, 심지어는 또는 만의 하나 남북한의 분쟁을 초

래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의 주체인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분단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番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 

북한의 가시적인

노력'에 의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와 양국 관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논리의 비약으로 볼 수 있다.

혁명적인 분위기로 사회 개혁을 시도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민 운동은 한국 내

부의 민주적인 자생력을 확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는 통일 여건을 만들어 주었

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변혁적 통일 운동을 시민 중심의 통일 운동으로 변모하게 하였

으며, 개혁을 통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길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변혁적 통일 운동은 도 덕적 선명성을 견지하면서 평화를 위한 통일

운동을 전개할 평요가 있다. 이는 매년 
' 

범청학련 · 한총련 중심'의 통일 운동에 대한

올바른 통일 운동으로의 모색을 강조할 필요성에서 기인된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

루고 있는 변혁적 통일 운동은 한국적인 품토에서 강화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은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의 중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

한 시민 중심의 논리 구조에 대해 허위 의식으로 판단하려는 자세를 벗어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자세도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한계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

민주화 운동의 성공 여부는 부패한 정권의 창출에 대한 강한 국민적 저항감에서 이

루어전 것이다, 80년 이래로 국민들은 비합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

돌과 각목의 대항'이

라고 정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은 6-7년이라는 폭력적이라는 입장이

변화되먼서 국민들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변혁 세력이 시도되고 있는 전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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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s이나 쇠파이프의 넙'- - d- )'1이 
'힌실적으로 

인정뎔 수 4는 것이다. A, l
%
)'1헉적 통

일 운%의 I
t
)l-정J,L리 섹체는 질--X dd -

'

1
/-권력에 내한 저힝·이라기 보다는 정딩·한 공권럭의

노 진으보 인식되31- 있디·.

/1 렇디-고 정3L-는 싱당한 공/]시이리-31 혜서 -1위·y의적 입징'F로 )컬힉적 세력을

도할 수-·는 似다. o]·리도 징부의 %-인 7제에 대한 견헤는 극단쥐인 반북 이네올로기9

반통일의 <]<-리니. 省수 통일의 ·t·:-리가 주퓨를 이137- 있디·. 즉, 1핀주촤의 열기가 민주

叫의 실셍1管5( 7)회.피지 包{,:- 제, 봉인 ·51-동의 1<-h]기· 극딘·적p-로 분둘된 싱4에서

정J츤는 기존의 ].,L수·지 
. l 반북 이데율로기에 읽1·11어 9)다.

이러 
'l- 

싱-핀-에서 l;i.[헉적 k l -V-동,읜 초1제지인 힌실성에 대힌 a도힌- 싱·싱-리을 동우1

하는 사최 - Fl동의 · 3힝을 j,<이준니·. 통일 운y은 비$l·직인 ]식 餓이 통일 분위기를 만

吾 수 31다, 15 
'l· 

)제 정%L의 ]!]-리는 일의 AW위기-計 반통일 분위기로 1파진'힙· 위험이

//-니-.

지급 통원의 딩-위가 구1의 -/체성으로 만들어 가이· 하는 단계이지., 영구 분단의

엉속 j;'t의 기·V성의 기로에 있 · . 띠·리·서. 통일 -1동 세리괴. 정](-는 적절힌 시.최적

싱·싱·력- 骨힌 절실힌- 힌<l 인식-E L스최·시키tr 2‥럭이 A구된디-. 이리힌 피.정에 대힌

<11은 . 1식이 없다1/] 한-:·<의 분QJ 
'현 

1싱4, 고정일 수 리'에 잇을 것이다.

4,5 깅-요외· 설득럭의 분벌력 깅-화 m

한<·r파 건·은 71위류·의적 정·치 상毛·- 피·악하는 데 있어시, 통일 문 는 미래적 관점

을 가진 힙'리리 의사 소昏 행위가 중요'히-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설득력이 강촤되고, 보

디- 빌진적인 < 의기· 전개딜 떼 2.l, 의미기- 있-l. 깃이디-. Ct러니.. 1부에 대힝히-는 계기

적인 - m - h-으로 성장%'l· 한국의 사최 운동은 비.로 이C·1한 접에시 g] Il){J으로 조직음 만

드는 
'l·게싱-) 

2-,·정하고 있디-. ),
l]혁직 통 1 운동 새k- V 세리들은 강요와 교조를 깅-촤

하는 넹전리인 시-21-t에서 9이니·지 (히·게 히-었니·. 이리한 시Jr 37-조는 다원주의로 변모

하는 
'l-기 

사최 ·고조에서도 
:미1.직인 사3(%>· 깅·최-시컸디-. 키- 게등돌도 스스로 설득력이

니. 분1./릭에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한국 사최-l<< 진뵤와 J,녀L로 2 1

'

l· 1
( 1되어 실시될 호1·리> 정치 구조기· 조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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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지연과 인맥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전근대적인 구조로 이루어兎다. 이는 건전

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정치 세력 전반에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한계를 자초하였으

며, 정치적 합리성이 거론될 수 없는 정치적 풍토를 야기시켰다.

이 속에서 사회 운동 세력의 핵싶 역시 교조적이고 음모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

다. 그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권은 국민의 지지와 그 속성을 무시한 노 동법 개정

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총련 와해 노 력은 한국 사회의 비 민주적 행태의 전형을 이

툰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운동의 입장은 아직도

합리성에 겻초되기 보다는 인물 본위의 지연, 학연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전근대적인

정책 선택 과정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운동 세력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반면에 자체

적언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로 운동 세력은 그 핵심에서 퉁합이 이루어진 젓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기 조칙의 정체성의 확대를 이루기 위한 자생적인

결管이였다. 따라서 운동권 내부의 핵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담론은 확산 과정에 있어

서 상당한 의미 축소 내지 의미 모호성을 보여 주었다.

운동 세력 핵심의 운동 양식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보다

는 군부 권위주의의 해소나 변혁적인 민주주의의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바로 운동 세력의 핵심과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의 연

속으로 이끌어지게 하였다. 여기에는 바로 맹종적인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셜득력에 대

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1987년 이전까지도 도덕성을 가진 운동 세력은 국민적인 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운동 세력의 핵심에 동조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정통 야당의 분열과 그 이후 주사파의 준동 그리고 재야 세력의 비합리적인 분열

은 국민들의 변동 지향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 안주 내지는 개혁 의지를 반분

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회귀시켰다. 따라서 그 동안 국민들의 개혁 운동은 도덕성에

기초를 두었던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논리의 확산과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퇴행되

는 현상을 보이게 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적인 구분, 비도덕적인 정치 구도. 설득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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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개헉 지힝·의 분위기가 안주적인 분위기로 되는 도이적인 정열은 상실해 가고

있다. o]러한 과정에서 1실히인 한게률 리시하지 못한 1천혁적 운동 세력은 세로운 정

당성을 사최주의적인 논리애서 찾은 것은 결정3인 운동 세릭의 한게름 노 졍하였다. 어

기서 민주촤 7동의 중요한 역힐·을 담당린· 사회 A,동의 순수성은 경직린 이테올로기로

5 - 착A 되었다. 이는 사최 운동이 시대의 정신에 반엉을 이끌지 못하고, 지· A 리의 한

게성 속 서 더욱 교조촤되는 모습읍 보이는 것이였다.

%히 t/·1혁적 <·<리는 동구의 빈촤 상쵱·에 대한 리시를 하지 못하)1, 교조적인 주체 사

싱·을 리지로 수- - 하려던 사최 운동의 모험주의가 강촤되고 있다. 이는 이후에 통일 운

동에 엉힝·을 주잇으미, 남뎔한의 새로운 통오1 논의의 대안을 만들지 Y-하게 하는 걸림

-趾로 되있다.

이처림 한5f의 빈'희적 통일 운동은 체제에 대응하는 극단적인 t 촤를 추동하는 논리

로 되어 가면서, 국가의 꽁권럭과 극단적 로 대치하는 싱·촹을 만들었디-, t다라서 이 시

기는 헌실성에 기3한 비판적인 인식의 데안이 요구된다.

]/1헉적 昏일 운동 세릭은 상宅-의 객관적인 조건이 변촤되는 것에 대한 주관긱인 인

식의 한계을 보있다, 그 兮안· 운동 세력은 이러한 주]을 직시하지 못하고 /l- 동안의 자

q/주의적인 물집 워주에 의헤 드러난 사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이님화한 이론을 1]g

종한 )이다. 이러한 헉밍성에 기초한 입장은 진보적 개'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蜀9내 시데가 비.로 대안적인 J;·t섹으로부터 IlL다 진보적인 의미를 둔다는 사실을 운동

세력의 헥심 그리/il 추종 세력은 거부한 깃이다.

이에 대谷 비관적 인식과 황)실적 입장의 중各을 T-지하리는 
' 

시민'의 억한이 표CF된

다. 이러한 상촹 인허에 거부김-을 가진 세럭인 주사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반발 요소

인 겸일성과 그의 이론을 딤-v하러는 결징지인 n%종적인 네도룰 가졌다. 그늘은 이를

통해 주0L적 의미로 반아 들이 昏일 -1骨에 A· - 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최 운동의 진반

혀인 피·산과 제섕1산에 데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이, 그 들의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 지

향적인 세럭까지도 보수피·의 반긱은 -낸이 일으臧다. 이 리는 90 넌대 한국 징치에서V

분단에 떼론 직대직인 -Ii3로 인.하어 J.i수지인 선폼에 l 1미를 주있다.

잎-으로 징치i-)파 A 
- 동 세릭은 미昏한 기빈-과 논의 구조를 /l-/I %F하기 위해 호]-리지인

정책 초'l낵읍 힌- 수 3)는 정치71괴. 통일 운%- 세력 긴,-에 내부적인 자성이 요구된다. 이



341

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인 수용 가능한 통일 운동의 구조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 동안의 한국의 이데올로기의 행태는 실재성을 띠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보다는

통치적 입장과 저항적의 입장으로의 대립적인 측면이 고수되었다. 따라서 아전인수 격

으로 통치 집탄은 이데올로기의 파행성을 조작하면서 정치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였

다. 이에 대해 저항 세력은 민주주의적 의견 수렴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이념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통일 문제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따라서 통일 정책이 반영되는 통일 운동이나 통일 운동이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면

서 통일 정책에 순차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즉,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曾 것인

가 에 대한 논란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객관성과 헌실

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정부나 운동 세

력은 자파의 이념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운동 세력은 북

한의 이해를 통한 조화를 이루려는 통일 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전 보다는

' 

힘의 강화'를 통한 통일론을 주창하였다. 따라서 통일 논의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

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통일 문제는 긍극적인 통일의 전망을 기초로 한 과정

을 심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 · 안정 또는

성장이라는 이념적인 통합에 기초하는 중요한 방향성의 다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진전되어 갔으며, 현실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계층과 정부의 노력은 서서히 그 의미를 통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실기한다면, 결국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 국가로 남게 된다는 의식이 정부나 민

간 통일 단체에서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면 어떻게 骨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길퉁(Iohan Ga1tung)의 견해를 통해 현실적인 통일 문제 접근에 있어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인식의 세대가

분단 상황을 통일의 단계로 급젼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바로 새로운 세대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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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정책에 영항력음 가지야 힌-다는 깃이다, 이V'l 괸·%]애서 본디·면 
' 

격동(Traums)

이후 -i. 40년1의 주징-은 최2-까지 힌·국의 동입 과정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시국1이 엾는

싱·끽.을 1왼촤할 수 있는 베경이 省 >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운동 세력의 비판적

대인.에 내한 한국 사최나 당-:if자의 수용 이부가 남북 관개의 중요한 1;(1촤를 이끌 수

있을 깃이다. T한, 이러한 논의에 의해 긴설적인 정권의 동장이 가능하다먼, 북한이 한

<,:. 사최를 보는 관접이나 한5-f에 대한 북한의 꼴이해를 극복하는 기가 될 것이다. 이

러한 1친최.는 6 1내의 통일 논의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이

러한 과정은 북-힌.피- 변혁적 통일 운동 세릭에게 
' 

데남 힉벙 노선'의 오류와 모 순을 그

들 스스旦 확인하는 중2한 실제기 피게 
'曾 

것이叫.

통일의 과정은 수或·은 시행 칙·오를 7렵워 하지 않는 실호]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몇은 님-북한 접촉이 통인 문제 있어서 중요한 실미-리를 도출할 짓이다. 즉 통일은 한

J [ 정부의 공권럭에 의해서만 조셩된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의적인 통일

논의의 내부 길속을 통해 얻이지는 것도 아니디.. IE한 촬발한 통일 논의가 통일을 앞당

기는 것V 이.니다. 그 러니. 우선 통일 싱·힝·合 이晋 수 있는 긷은 분탄 상尋·과 통합에 대

한 극단직인 이론의 지잉·을 시도하는 젓이다. 기존의 기능주의적 빙-법론이나 신 기능주

의 빙·법론으로 통일에 허3하려는 시도는 통합을 7·1제로 하는 적 적이지 않은 니-리-간

의 통71- 즉 d-로] 공동체 통합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통해 한국적인

특수한 싱·힁.인 분단을 극복하기에는 한게를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통힙- 이론만으로

한-2<r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4은 한국 분탄의 통합에 있어서 많은 수직 싱-힁·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빙-뱁론이다.4% 띠.라서 납북한의 통일 과정은 민족 $벙-A 수용

방벱에 의한 통인 빙-법50)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삠 

團

4% 기k주의적 통-힙-론은 님-뀨한 %1의 전대적인 파국을 모1긴할 수 있는 긴'등 왼·촤적91 입징'을 갖는다.

또한 단게직인 통 l 방인-各 제시하기 等·은 이%]을 <·는다. 그러니·, 이러한 빙·11론을 통일 운동 세

이니. 북한은 신뢰하지 업'는다.(이엉희, 
"

독일이 한빈·v 인방안 비핀·", 이띵회 외, r 한-]f의 1족<동

괴. I l l%J (두레,1앗17)) %, 기농1의 통합론은 길징적으且 ]민 11·[가 1체 1정부의 독일식의 %]근

이을 사-8-하였2tI, 한-J[ 정부의 통인인-의 수- - 을 내전제로 하고 있기 lti]분이다, 띠·리·서, 사한이니· 국대

의 소위 톤인 (동 세릭이 국-장하는 Il/15 1국가 2체 2정)F인·x 4+한의 겅제 만최나 북한의 지·

본-Y의회.를 기부하 
. 

R]장이라고 
-h 떼, 길국 통인 문제는 싱·호 공존의 시기를 지나 이느 시기에 싱'

% 간의 진리·적인 치.y,11(다 핑회. 공존직 차71이 W-3-되면서 ·논의가 가농할 것이라고 셍)기'한다.

50) 이 
·t적인

� 

입장의 통인 논의는 긷자회지의 %M'법 추3(나 후심'국' 시네의 통합을 이룬 김정적으로

욍국1,외 포용적 수-2- 방빔 추</·를 통헤 피.악할 9요가 있다. 오1예Y 진통직으로 한쪽의 띵웅시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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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데올로기는 어느 시대이고 존재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 이데올로

기는 자유 민주주의적 o
'

l데올로기에 비해 자생력이 엾음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

의 좌경 사상 확산에 대해 지나친 경계는 아직도 한국 상황의 구조를 한국적 특수성에

얽매어 정권 운용의 경직성을 보인다고 曾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변혁적 통일

운동 세력에 대해 발본색원하면서 경직된 보수화의 결집을 취하는 것보다 사회 개혁에

주력하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진전한 남북한 동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상적 통합 방법이 이루어질 수 았을 것이다.

정부가 남북 통일을 이루려면 국내의 여러 계충에서 논의되는 사상적인 논의에 대해

포용력을 잃지 않는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통일 운동 세

력들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동참할 수 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

인들을 포함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및 민간 단체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스스로

의 민주화 과업과 통일 문제의 접근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극단적언 보수와 변혁의 통일 문제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으로 사회 문제를 대처하여 受고, 그

에 따라 상황 논리에 의해 남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통일 문제는 영구

분단의 선호라는 문제와 논의할 정도로 변해 버렷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좌 ·

우 이데올로기의 양적, 물적 재생산을 확대해 온 후 통일의 건전한 대안보다는 관심외

문제로 강화될 공산이 크 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건전한 대안적 모색을 시조할 
' 

시만'

의 역량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남북이 수용할 수 없는 상대의 통일 방

안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도덕적 주체가 바로 한국 사회의 시민

이다, 따라서, 시민 운동으로서의 통일 문제 접근은 시대 착오적인 변혁적 통일 운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시맨의 활약은 통일의 중요한 기반인 한국 사회의 민주

물의 죽음에 대해 다른 한쪽이 반감의 강도나 비난의 강도가 강하면 둘은 끝까지 원수로 남게 된다.

따라서, 남북 대립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의 반감을 71양하여 잠재적인 갈등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젓이다. 그 극명한 예는 김입성의 사망에 대한 남북한의 첨예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카리스마에 대한 한국내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였을까7 이것$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직후 북한의 동향에서 그 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김일성을 6 · 25 전쟁의 주

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얄 기반은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인정과 용서라는 입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6 · 25 전쟁 연구는 
'

누가 총을 들었나 
' 

에 대해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쟁의 치유책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남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랴4

촤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헐' 수 있다. , 좌 · J r 이네올로기적인 시각·의

f힝·을 극복하고 졍권의 
'

은밉한 권위주의(Creepiug Authoritrarism)y暑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싱-과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旻이, 알으로의 韓牛島 統-의 役事는 비판적이머 개

1'u-직인 새로운 지향을 통해 세旦 님'북 통일의 주1기를 마 1하는 통일의 장정을 두E-1

워 하지 않는 기-치로운 歷史의 작업3]을 項·히 니-가는 긷오}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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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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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실태 분야>

0 북한사최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 경제의 체재전환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0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0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0 북한의 자립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0 북한사회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O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O 북한의 도시정책

O 북 · 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노동정책

<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

0 북한체제의 변촤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0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O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 · 미관계와 남 · 북콴계

<남북교류 · 협상 분야>

0 남북한 교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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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북한의 자-33]제 J ,
L 역지 대 진술-3- 한 Id'북겅7] 밥진 조1리·

G 님-북이산기·족의 51 링화에 띠-</ 이산가족분제 헤짇대책

L-) 니-V)-선J 지Ll'l- 깅제헙릭에 따론 납북겅제 공동위 가동 毛릭·소/,1

('.) 닙촉r한 이성교/1루 틸성최. l-2-안

0 남북한의 환깅 및 에너지에 괸-힌· 교-i·'(-거려 12'안93L

L) 님·북교-;d-험력 빔 . 제도 보RI- 및 발진 I s-인·인.<Il-

<통일이후 대비 및 이념문제 분야)

C) J 인후 에상되는 북한·p][1들의 M-인사최 적응에 대한 연

C) /·'r%/)들의 $-(/1비-S- 지불의사 <징 (Il)

0 苟/·l 비 교-h- 위한 징3;L>신1·]]체의 이용신테외- 촬용)칭31· 모시

0 昏인이 간/.L지억 최복에 권·한 )/]직 인-/-

G A-인·만 진쪽 
-한 

시기의 헌·t·l-엉역 및 3'[겅에 a谷 언5't

G 북한 도시게%/의 븍성분식과 骨인%L의 게키 패러다3)의 정립에 꾄·힌· 언3L

0 -2- 
. )비- - 과 통3-1기<--f에 데한 의식과 CJ- V-1정1L인에 관한 실증적 J:12-

(-> 통 J힌-:·f 힌1]us-'> 기뵨71리로서 자-H-VI주 의 원리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O 북 · 일국]]< P.7과 인본의 데북징첵

0 북한- --1본 국교정싱'화 교 v

(-) 통71한깅 조성-8- 위한 대북십리>·l 헝<싱-빙-안

0 통인교육의 ]·(수, 힉-y 준겨선정에 A]-1-한 인3L

0 내한VI3[ 정1'-의 북한인<{9문제 개입의 %·1/]셩 IV /J- l-2·1&1

[ ·

96년 l[..團.m.團mmm.. 
. . . . . . l

<暑일정책 분야>

0 틴'북귀순자의 한국사최 적응력세고에 관힌· 정책적 대-휘·a·인- 연T

G %-1정인정 - - 괴시나리오외- A'l·국정책 - - , L헝

G -%일대1]] 교[VI징21] 일-성최- )s-안에 All-한 연</-

0 님-분한 통인헌법의 성 7]전차에 A1한 연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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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게량모형 분석

4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 육방안의 모 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촤 방안에 대한 연구

4남북교류 · 헙력분야>

O 냠북한 신뢰구축

0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 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4북한실태 분야)

0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0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에 관한 연구

0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O 북한 
"

인민"생활세계 연구

0 북한의 화볍 (話法)연구

0 3차원적 문촤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찬경 분야>

0 한 · 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엉향

0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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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북아 평촤체제3L성괴- 711-2-에 있어서 한 . 미 인·보험릭괸게의 의미외-

익 省

G P추한의 데미Ti/괴. 한2f의 대응방안

O d-]시아의 대북한 정첵의 VI화와 한)]-의 응

' ' '

鬪 '

-

國 團

w

l

l 5

97E ll 
m . . . . 

. . . . . J

<통일정책 . 통일촨경 분야>

0 분단비용과 y일비용에 A 한 인식세고 )-2-안

o $·반도 J& . 1시 위기관리 l-9'안 l-/

0 통인 후 북한기업의 시-A-촤 방안

0 님'북한 통7]'시 북한 t·[공체의 처리 방인'에 관한 연구

G -K일71 l' 1지- 싱-익까1., 의 구축 · 7엉에 관한 언구

() I
i
I

. 1건-통일운동의 주요 ·1드의 y향과 일정펴 수용여부에 관한 J구

0 4.자 회님-을 통힌· 한>/J·도 펑촤체제구축 )·s-안

0 중국 경제게혁의 한수- - 기·능싱011 CI]한 비판적 고 찬

0 4/·r의 菩·]'한1;]L도 기본전라

G 독일兮인 후 과거칭산에 관한 Ac·Y 인5[I-

0 북한 정9.·'t - 신 시징-의 이'헹겅제적 11밍-에 띠-론 정부외- 기업의 데응진러·

0 한국교최의 骨일논의에 괸·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G ·<l-'힌의 주택실대외· - L'[한지역 · 텍징착 1-9·헝· 신정음 위한 언[/-

0 깁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3]-1리且 연구

0 헤방직후 북한의 교-8- · 문촤 실테 일인3L

0 북한주V)의 이미지 대한 사회심리 학적 연3'c

0 북헌· 사최<-의제게의 1횐-과 < I
L 조 적 제약·

G 북한사최의(지-적 · 은어적 <1론분석 y해E 체제 안징도 펑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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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惱력 · 인도지원 · 남북협상분야>

0 대북졍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촤 전망

O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O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 색

0 일본기업의 북한平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0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w

4통일교육 · 홍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0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 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냠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統-政策 · 環鏡 ( 1 )

인 쇄 : 1997. 12. 22

발 행 : 1997. 12. 24

발행처 : 정보분석실 조 사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54-]

광화문우체국 6층

置 02)730-7013-4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置 02)274-5916


	표제
	목차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김영하(경북대)
	한반도 통일시 위기 관리 방안 연구 : 김세연(인제대)
	통일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김학민(순천향대)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신성수(한국사회통일연구원)
	통일원 위한 <전자상황실(CYBER WAR ROOM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송유경(부경대)
	민간 통일 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건에 관한 연구 : 박찬석(안양전문대)

